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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국문초록

이 연구는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과 재범예방에 기

여하는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했고, 주된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와 면접

조사이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1,000명을 표집

하여 2018년 6월~7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 

전후에 청소년 15명과 관련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있어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확인했고,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혔다. 기존 

선도프로그램 가운데 비행억제 효과가 높은 선도프로그램 영역은 여가·

문화·취미,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선도대상 

청소년들은 청소년기관, 민간기관이 준사법기관이나 사법·치안조직 보

다 상대적으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 참여경로, 비행예방 효과 

및 도움정도, 만족도와 개선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1:1 관계기

반, 부모참여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평가

가 긍정적이었으며, 진로·진학·취업·창업 지원 요구도가 높았다.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교육적 

선도대상은 경찰단계의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 소년원 출원 이후 사회적

응 및 재범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적인 처우를 최소화해야한다. 1:1 관계기반, 부모참

여, 경험하지 못한 체험 중심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청소

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한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소년업무규

칙」 개정을 통한 교육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한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소년법」 개정을 통한 특별교육(보호

관찰 부가처분) 연계․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별교육과의 연계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개정을 통한 피해아동·청소년 재통합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둘째,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를 통한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를 통해 비행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정보공유 개선 등을 제안했다. 

셋째, 선도 기능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대상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친권자 책무 이행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과 재범예방에 기여하는 제

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의 운영주체가 자치단체의 장이므로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

고 경찰·검찰·법원단계의 선도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 연계할 것인

지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였음. 

 2017년 하반기부터 수립·추진하고 있는 범부처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및 보완대책과 법무부의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2018~2022)’에 포함된 선도제도의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

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위기청소년 대상 교육적 선도제도와 관련된 쟁점과 국내‧외 연구동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보고서 및 선행연구 등을 고찰했음. 

공식통계인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국가승인통계인 ‘2016년 청소

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했음. 



 설문조사 : 전국의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0명을 표집하였

는데, 민간 영역과 사법 및 준사법기관에서 각각 500명을 표집했

음. 민간영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서 교

육적 선도를 받은 청소년을 각각 250명씩 표집하였고, 사법 및 

준사법기관에서는 경찰/검찰/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적 선도를 받은 청소년을 각각 250명씩 표집하였음. 조사시

기는 2018년 5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음.

 면접조사 :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 전후에 청소년 15명과 관련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음. 면접대상자는 설

문조사 표집기관에서 교육적 선도를 받는 청소년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사례조사 : 위기청소년 대상 교육적 선도제도의 국내외 관련 사례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운영현황을 소개했음.

3. 주요결과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는 다이

버전(diversion)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소년사법절차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 동법 발의법률안에 포함되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제도는 

존치하되 내용 상당부분이 변용되어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임. 

 선도제도는 청소년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중단하거나 

경미하게 제재하여 비범죄화하는 다이버전의 대표적인 유형이며 동법 상 선



도제도는 비행청소년 선도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소년사법절차의 중복 및 사각지대와 연계 운영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를 통해 존치 여부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 경중(輕重) 등 비행행동 측정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영역에 대한 예비문

항을 개발함.    

 선도대상의 범위, 효과성, 프로그램 구성요소, 개인정보공유 등 교육적 선도

제도 관련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함. 

2)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여건 및 현황분석

(1) 교육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 분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0조에서는 “선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

한 사항도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 외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청소년 보호법」 상의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검사 의뢰 교육 및 상담, 판사의 청소

년 보호․재활센터 선도보호 위탁 보호처분, 「초․중등교육법」 상의 징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특별교육이수, 「소년법」 상의 훈계 

및 보호자 교육 고지, 상담조사, 통고제도, 수강명령, 부가처분으로써의 대안

교육과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보호시설 대안교육과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강명령과 보호

관찰소 선도위탁 등이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와 유사한 많은 제도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실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의 

훈방과 연계된 교육제도들은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향후 「소년법」의 개정

을 통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훈방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검찰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도조건으로써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단체나 

시설로써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가 포함

됨. 이 중에서 가급적 ‘청소년꿈키움센터’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여 낙인효

과를 최소화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 분석

 교육내용 측면에서 강의식 교육보다는 체험이나 놀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교육인력 측면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지도자

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대학생 멘토와 같이 연령차가 적은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개입시기 측면에서는 조기개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3) 국외 유사제도 및 사업 분석

 미국의 경우 다이버전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데, 가족참여, 개별 맞춤형 

처우, 장기적 처우, 다기관협력, 민간단체 참여,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 등 

선도효과를 제고하고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운영 요소를 확인하였음. 

 독일은 형사절차보다 법원의 교육처분명령의 일환으로 ‘준수사항’을 통해 

선도가 이루어지는데, 보호자위탁 등 「소년법」에 따른 1호 보호처분과 유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선도제도의 개념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었음. 

 일본의 경우 경찰이 소년경찰활동규칙을 근거로 소년서포트센터를 기반으로 

민간기관과 연계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처분 결정 전 선도프로그램 

운영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영국은 미국의 다이버전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특수 다이버전을 2014년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3)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1) 비행의 경중(輕重)에 따른 선도프로그램 배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있어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음. 먼저 오프라인 도박과 인터넷 도박,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

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방화의 경우 남자청소년, 집단따돌림하기는 여자청소

년의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음.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 음주, 청소년출입제한/금지구역출입 등 지위비행의 

경우 16세 이상 고연령대 청소년의 경험률이 높았지만, 그 외 비행행위는 

중간연령대(14~15세)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음. 특히 비행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보면,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비행의 경우 고연령대가, 재산비행, 

성비행, 그리고 전체 비행 정도는 중간연령대의 비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

하였음. 

(2)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본 연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보호

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각각 확인되었음. 

 위험요인의 경우 우울 및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갈등, 부부갈등, 학대 및 소외,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 교제, 교사-

학생 간 비우호적 관계, 강압적 학교분위기,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 접근성, 

지역사회해체 등 11개 요인 모두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호요인의 경우 일부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관념, 가족차원에서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또래차원에서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 교제,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학교차원에서 우호적 관계

의 교사 존재가 비행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3) 가족 및 여가·문화·취미 영역 선도프로그램 확충

 선도프로그램의 선도효과는 ‘여가·문화·취미’에 해당하는 각종 활동들이 비

행행동 감소에 가장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은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상담 및 치료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 세부프로

그램은 체육/운동활동, 동아리활동, 댄스 및 비보잉, 음악활동, 사진이나 동

영상 촬영, 요리활동, 가족캠프, 미술활동, 멘토링, 각종 체험활동, 취업알선 

등이었는데 여가·문화·취미 유형에 속한 프로그램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조사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처분의 일환으로 사회

봉사명령을 받은 경우가 10명 중 3명에 달했는데,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각종 봉사활동의 경우 모든 선도프로그램 유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가장 낮았음. 

(4) 지역사회 내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유형 사회서비스 확충

 조사표본에서 10명 중 9명(91.7%)이 재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보다 압도적

으로 많았는데, 이런 특성을 반영하듯 이들은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즉, 학교에서 교육과정 기반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기준 등 실제적인 법 교육을 실시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학습여건이 갖추어지면 좋겠다는 의견

이 많았음. 

 재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취업알선, 창업교육, 진로탐색, 적성검사, 

직업체험, 대입준비지원, 검정고시 준비지원 등의 교육 및 진로 지원이 비행

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음. 



(5) 선도프로그램의 교정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가하는 선도프로그램의 각 유형별 효과

성은 교정목표와 관계없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3~3.4점 정도로 대

체로 균질적이었음. 다만 선도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정목표가 관련성이 높을

수록 선도효과가 높았음. 즉, 선도프로그램 유형 중 가족관계 향상 차원에서

는 가족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았고, 학업증진 차원에서는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았음. 

 선도프로그램이 성별, 연령대에 따라 효과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일부 

확인되었음. 다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가·문화·취미활동 영역의 선도프로

그램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비행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사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 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선도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7개 선도프로그램 유형 모두에서 예외 

없이 확인되었음. 대체로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이 사법·치안조직보다 청소

년들이 지각하는 선도프로그램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는데, 사후검증 결과 청

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비행예방센터) 간 차이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4) 면접조사를 통한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과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서는 교육적 선도제

도의 운영방식과 효과적인 내용 요소를 확인하였음. 즉, 1:1 관계기반, 부모

참여, 여가·문화·취미·진로 등 청소년활동과 체험 영역의 프로그램이 비행행

위 억제에 도움이 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진



로·진학·취업·창업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실무자

들은 중복처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교육적 선도제도의 핵심 정책대상은 

경찰에서 훈방, 즉결심판되는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 그리고 소년원 출원 

이후 사회적응 및 재범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적합하다고 

지적하였음.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이 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경찰서를 기준으로 운영되

고 있는데, 청소년의 원활한 접근성과 참여도를 감안하여 주소지(거주지) 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기관 간 연계 여건 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4. 정책제언

1)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부터 제21조와 하위법령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적 선도의 정책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에서는 선도내용에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가·문화·취미, 봉사, 가족지원을 명시하여 지원내용의 사항

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시행규칙에서는 선도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위

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와 지원내용을 신속하게 결정



하고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가 의뢰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요구됨.

(2) 「소년업무규칙」 개정: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소년업무규칙」을 근거로 하는데,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을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에 의뢰할 경우 

입건을 하지 않도록 하여 ‘조건부 훈방’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는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 책무를 경찰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역사회에 함께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3)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를 받은 

친권자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친권자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교육적 선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친권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소년법」 개정 :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처분) 및 사회봉사명령 연계 운영

 교육적 선도제도를 현행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한 형태로 별도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의 일환으로 연계 운영하

거나 사회봉사명령 처분 시 교육적 선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봉사활동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

록 교육적 선도제도와 연계한 내실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

정 및 특별교육조치와의 연계 근거 마련

 현재 「학교폭력법」 제17조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 지

역사회 내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임. 

 이에 해당조치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선도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

계한 피해아동·청소년의 치유·회복지원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 사안을 다룸에 있어 국제협약을 포함한 세계적 동향은 

처벌, 통제, 제한과 같은 수단은 어디까지나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아

동·청소년은 성매매 폐해로 인한 피해자라는 관점을 견지함.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상아동·청소년에

게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를 위한 추진과제

(1)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 :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법적 근거가 부재한 현행 경찰단계의 조건부 훈방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를 근거로 가칭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제도화할 

경우 제도의 운용은 경찰이 담당하지만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업무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제도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1안으로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찰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임. 2안은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비행청소년 선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보다 확장하

여 추진하는 방안임. 

(2)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 비행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포착되는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와 교육적 선도제도

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함.

 특히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지원이 결정된 경우,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교육적 선도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내에서 추수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 정보공유체계 개선

 

 각종 선도제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정보공유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특별히 의도된 경우가 아님에도 유사한 내용의 선도프로그



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비행행동에 대한 인식을 둔감하게 하고 프로

그램이 의도한 효과를 도출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선도과정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선도후견인이 선도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적인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

회 내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agency) 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함. 

3) 선도 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1)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선도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라 참여 청소년의 비행수준에 차이가 있고, 선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내용과 수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대상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교육적 선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

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 내 처우를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의 내용

과 종류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 그 일환으로 ‘(가칭)청소년 바우처’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가칭)청소년바우처’의 경우 「청소년 기

본법」 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

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3) 친권자(보호자) 책무 이행 강화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해당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여 부모에 대한 생필품 지원과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공가 사용을 허용하

는 등의 제도 시행을 검토하여야 함. 

 제재 방안으로는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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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서론 | 3

Ⅰ 서 론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간 폭행사건이 연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잇따른 청소년 강력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청원,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요구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부처 종합대책(안)’이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하였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7.12.22.).

대검찰청 자료를 통해 소년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최근 10년 간 18세 이하 소년범죄자 발생비, 강도‧강간 등 

소년 흉악범죄 발생비, 재산범죄 발생비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 강력범죄 가운데 폭력 발생비도 2007년 188.1건에서 2016년 207.7건으로 

증가하여 교통범죄를 제외한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 발생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

로 파악된다(대검찰청, 2017, pp.20-21).2) 같은 자료에서 2016년도 전체 소년범

죄자 7만 6천 여 명 가운데 재범자 비율이 40%에 달하고 동종재범(43.1%)에 

비해 이종재범(56.9%) 비율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이 다종다양한 범죄에 노출․연루

된 것을 알 수 있다(대검찰청, 2017, pp.668-704). 검찰단계에 진입한 이들 소년

1)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2) 소년범죄자는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10~18세)의 범죄자를 의미하며,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로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대검찰청, 2017).  



4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범죄자의 처분결과를 보면, 소년범 60,669명 가운데 기소유예(34.7%)를 포함한 

불기소가 과반을 넘고(53.1%), 소년보호 송치 33.9%, 구약식(3.9%)을 포함한 기

소는 10.1% 수준에 불과하다(대검찰청, 2017, pp.712-713). 이러한 결과는 청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체계의 각 단계에서 비형사사건화 된 

경우에도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선도하여 범죄 유발요인은 해소하고 보호요인은 

강화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재범 억제를 위한 

접근은 청소년이 행하는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의 기저에 있는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제도 등 환경체계의 다면적인 영향력이 고려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Carr & Vandiver, 2001; Abrams, 2006; Moore, McArthur 

& Saunders, 2013; 이유진, 이창훈, 강지명, 2014, pp.238-239; 김지연, 정소연, 

2017, pp.207-210).  

위와 같은 맥락에서 소년사법체계의 각 단계에서도 다이버전(diversion)의 일

환으로 선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단기인성교육 중심의 ‘사랑의 교실’과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포함하여 우범소년 결연사업, 

학교담당검사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단계에서

는 보호처분을 명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합할 수 있고, 2008년 

6월부터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어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보호자특별교육명령)

이 부과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검찰단계에서 소년범죄의 기소율은 1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성인에 비하여 관대하게 대응한 결과라기보다, 경찰단계에

서 즉시적으로 선도조치가 이루어져도 될 만한 경미한 사건조차 엄벌로 처분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

로 넘어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긴 시일 동안 정작 해당 청소년에게는 적절한 

선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교정(矯正)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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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경, 황태정, 2007, p.1).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3‧4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권고사항(2011)에서 “청소년의 재범률이 높고 범죄소년이 사회로 효과적

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하는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 청소년범죄대책이 추

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에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는 “(소년범의)구금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의)특성을 고려하

여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 등 다양한 대안처분

을 실시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최근 추이를 보면 대안처

분의 형태는 다양화되었으나, 각 단계에서의 처분 및 선도내용이 청소년의 비행예

방과 재범방지에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정과 

선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소년사법체계 진입 전․후의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선도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교육적 선도(educational guidance, 敎育的 

善導)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청

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선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9조 ~ 제21조). 이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범사

업이 실시된 바 있으나 이후 예산(국비)을 확보하지 못해 법률 상 불비(不備) 상태

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선도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

고해야 한다는 요구에 앞서 강도 높은 처벌이 우선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엄벌주

의 접근은 잠깐의 사회적 공분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적기에 교정하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범죄 억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적 선도는 처벌 대신 처우(treatment)를 

통해 낙인(stigma)을 최소화하고, 비행행동의 촉발요인을 제거하여 교화(敎化)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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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할 뿐 아니라 국제준칙에도 부합하는 

인권친화적인 방법론이다.

다만 교육적 선도제도는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연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김정환, 2012, pp.157-158) 기존의 경찰․검찰․법원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선도조치’를 고려한 촘촘한 제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교육적 선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선도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청소

년의 비행과 재범예방에 기여하는 선도내용 및 각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합의와 원칙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맥락에서 선도제도와 

관련된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

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과 재범예방에 

기여하는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훈방, 

선도보호조치 등으로 처리되는 경미소년사건을 포함하여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 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

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교육적 선도와 경찰·검찰·법원단계에서 개별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선도제도

를 상보적(相補的)으로 연계하여 선도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중장기 전략

을 포함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2017년 하반기에 수립된 범부처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후속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2018년 8월의 범부처합동 보완대책 및 

법무부의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8~2022)’에 각각 포함된 ‘선도제도

의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추진과제의 실행방안을 포함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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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국가정책의제의 주요내용과 교육적 선도제도의 

관련 영역을 요약한 것이 표 Ⅰ-1이다. 

표 Ⅰ-1 본 연구 관련 국가정책의제 및 주요현안

국정과제(주관부처) 주요내용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영역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및 치안지표 개선]

Ÿ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청
소년 보호

Ÿ 치안지표(청소년보호지원률)
  개선

Ÿ [수단] 경찰단계 선도심사위원
회에 청소년지도자 참여 
확대

Ÿ [수단]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절차제도화

Ÿ [수단] 피·가해자 간 관계회복 
강화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

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Ÿ 학대․입양․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지방 컨트롤타워 기능
과 공공성 강화

Ÿ 공공중심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Ÿ [방향] 위법행위 청소년. 위기청
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
권 보장을 위한 진입관문
(gate-way) 기능 강화

53

아동․청소년의 안전

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Ÿ 생애주기별 위기에서 예방․보호․
치료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Ÿ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전
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Ÿ [목표] 선도제도 기능, 실효성 
제고를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Ÿ [방향] 국제준칙에 입각한 다이
버전 및 아동보호조치로 
운용

Ÿ [방향] 구금을 대신하는 지역사
회 내 서비스

Ÿ [수단] 소년사법 절차 시 전문가
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적법절차 강화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Ÿ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 
연계

Ÿ [수단] 민·관 협력, 가족지원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p.40, p.81, p.86,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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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1)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과 국제적 동향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제도를 포함하여 소년사법 운영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교육적 선도 관련 현안 및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적 선도의 개념과 원칙, 선도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추정하고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의 구성요건을 제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국내 ․ 외 선도제도 및 사례 분석

현행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제도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선도제도 각각의 근거 법률과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특성과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선도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

하였다. 특히 교육적 선도제도에 해당하는 다양한 비행 및 위기청소년 다이버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도 분석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의 개인과 환경체계에 있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특

성을 검토하고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비행예방을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

였다. 이를 위해 현재 각종 법률을 근거로 (준)사법기관 및 민간영역의 선도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실무자

를 대상으로 집단면담(FGI)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도대상 청소년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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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고려한 예방적, 회복적 선도프로그램(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각종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유사사업들 간의 독자성은 유지하면

서 차별성과 선도효과를 극대화하여 위기청소년 안전망 개선에 기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교육적 선도제도의 근거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과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포함하여 기존의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

계 간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위기청소년 대상 교육적 선도제도와 관련된 쟁점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정책보고서 및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찰․검찰․법원단계의 소년사법처리 현황과 특성을 검토하고 교육적 선도의 

원칙과 근거, 국내․외 유사 제도 및 사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의 각 단계별 쟁점과 주요사안에 대하여 학계, 현장, 정책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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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자료 분석 

우리나라 범죄 관련 국가 공식통계인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소년

범죄의 발생 현황과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선도대상의 범위와 

규모 추정을 위해 국가승인통계인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

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외 청소년 인구 및 선도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가 보완적으로 활용되었다.     

4) 설문조사 

(1) 선도대상 청소년 설문조사 :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도 분석

선도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비행예방을 위한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의 

경우 표집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표집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집단에 포함되는 연구대상의 규모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사목

적에 따라 조사대상 기관을 민간(청소년기관, 민간기관)과 사법/준사법기관(경찰·

검찰·법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비율을 할당하였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목표 표본수를 확보하고자 기관유형별 할당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

하지는 못하였다(표 Ⅰ-2).  

(2) 전문가 설문조사 : 청소년의 비행행동 경중(輕重)평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청소년의 온라인·오프라인 비행행동 척도의 내용타당도

를 검증하고, 개별 비행행동의 경중을 파악하고자 현장, 학계, 정책 영역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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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문항이 적절한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3.5점 이상인 

문항만 최종척도문항에 포함하였다. 특히 비행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음주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 행동이 음주보다 몇 배나 더 혹은 덜 

나쁜지를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평가의 평균값을 비행행동의 경중을 나타내는 

가중치(weight)로 활용하였다.    

표 Ⅰ-2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모집단 Ÿ 전국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잠재적 대상 포함)

표집틀 Ÿ 없음

표본수

Ÿ 목표표본 수: 1,000명                                  (단위 : 명)

계

민간(500) 사법 및 준사법기관(500)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

복지관, 대안학

교, NGO 등

경찰/검찰/

법원

비행예방

센터

1,000 250 250 300 200   

표집방법 및 

조사방법

Ÿ 비확률표집(snowball sampling)  
Ÿ 자기기입식 응답 

조사 시기 Ÿ 2018년 5월~7월 (2개월 간)

주요 내용

Ÿ 개인적 특성 : 성별, 연령, 학교 재학 여부, 가정의 경제적 여건, 가족구성,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보호력 정도 등

Ÿ 환경적 특성 : 또래특성, 교사(성인)와의 관계, 지역특성(유해환경 등) 
Ÿ 비행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온․오프라인 비행행동 등 개인적 특성, 

또래․가족․지역사회 특성 등  
Ÿ 선도프로그램 참여 경험 : 선도프로그램의 내용, 비행예방 효과에 대한 주관적 

의견 등 
Ÿ 재범예방을 위한 지원 요구 : 재범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서비스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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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접조사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선도제도 운영과 관련한 쟁점과 현안을 파악

하기 위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와 현장 전문

가(실무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 개

발 및 의견수렴과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목적으로 선도대상 청소년 설문조사 

전·후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용되었다(표 Ⅰ-3).

표 Ⅰ-3 면접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Ÿ 경찰, 검찰, 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섭외 
Ÿ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대안학교 등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섭외 

면담참여자 수

Ÿ 청소년 : 15명
-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위기수준 등을 고려하여 

2~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Ÿ 담당자 및 실무자 : 10명
-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간/사법․준사법 영역을 포함하여 실시 

면담참여자 

특성

Ÿ 선도조건부 훈방, 즉결심판 등으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소년 
Ÿ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선도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인 청소년 
Ÿ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 포함  

면담방식
Ÿ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한 집단면접 및 집단토론 병행
Ÿ 사안에 따라 개별면접 형태로도 진행

면담 시간 및 

횟수

Ÿ 청소년 / 담당자 및 실무자 : 4~5월, 7~8월 중 개인 및 소집단 형태로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

Ÿ 각 90분 ~ 120분 정도 소요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Ÿ 기록·녹음 후 전사 

면담자 Ÿ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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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연구방법

○ 전문가 회의(콜로키움) 

횟수 주제 발표자·토론자 개최시기 비고

1회
교육적 선도대상의 범위와 추진 근거로서의 

국제준칙과 다이버전 사례

강소영, 김학수, 

김혁 
3월 16일

2회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운영 방향

강정은, 김현아

조진경, 조주은

안수경, 이현숙

김모란

10월 18일

○ 정책실무협의회

차수 주요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비고

1차 연구 설계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2월 9일 완료

2차 
경찰단계의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 방안
경찰청 10월 17일 유선

3차 연구결과의 정책과제 논의 여성가족부 11월 2일 완료

주요 내용

Ÿ 현재 참여 중인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참여 계기, 도움 정도 등)
Ÿ 개인적 상황(보호처분 등 경험, 또래․친구 관계, 선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등)  
Ÿ 선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비행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내용 및 

형태, 본인 동의 절차, 부모참여프로그램 등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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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추진체계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방법과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 [그림 Ⅰ-1]

이다. 

그림 Ⅰ-1 연구 추진절차



 제Ⅱ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원칙

 2. 교육적 선도 관련 소년사법의 

국제적 동향

 3. 교육적 선도대상의 규모

 4.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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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3)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원칙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선도대상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의미

선도(善導)는 말 그대로 ‘올바르고 바른 길로 이끈다’는 뜻이다. 교육적 선도는 

그 방법과 취지가 교육을 기반으로 하며, 비행 및 범죄소년의 반사회적인 행동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는 청소년 대상 지도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소년비행 및 범죄소년에 대한 교육주의접근은 유럽 대륙법계국가의 근대적 형

사정책 이론의 영향을 받은 교육형이론에서 유래하였고, 형벌보다 교육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교화시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교육적 

선도는 국친사상과 교육형사상을 토대로 하며 소년보호의 실천원칙 가운데 교육

주의, 보호주의, 예방주의 다이버전(diversion) 등을 기반으로 한다.4) 이러한 측

면에서 교육적 선도는 소년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를 최소화(최소처분의 원칙)하고 

3)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4) 소년보호‧육성의 여덟 가지 실천원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원(2013), pp.156-161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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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변화(교육처분원칙)와 인권보장 및 복지증진과 같은 최근 소년사법에

서의 소년보호 원칙과 동향을 반영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일각에서

는 이러한 접근도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소년에게 강제처분을 부과한다는 측면에

서 형벌의 확장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이기원, 2013, pp.154-155).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행 및 범죄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는 다이버전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여기에는 ‘공식적 절차의 이탈’과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라는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공식적 절차의 이탈’은 차별적인 법 

집행의 문제와 형사절차의 남용 위험성을 지적한 낙인이론(stigma theory)을 기

반으로 하며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중단하거나 경미하게 제재하여 비범죄화(非犯

罪化)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는 해석 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규범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승현, 2010, pp.7-9). 즉, 교육적 선도는 범죄

행위에 대한 단순 선처와 구별되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며, 대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화, 특성화가 요구된다.  

한편 교육적 선도의 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선도대상과 선도의 

방법이다. 교육적 선도대상에 대하여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비행‧일탈

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동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비행소년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9

조에서 교육적 선도대상의 개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적 선도대상이 

위기청소년과 동일한 복지서비스 수급권자와 차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5) 이러한 비판은 극단적인 낙인이론가들의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교육적 선도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 아무런 부담이나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형사절차를 중단하는‘단순 다이버전(diversion with nothing)’과 

달리 일정한 부담과 사회 내 제재(처우)를 부과하는‘개입형 다이버전(diversion with intervention)’의 한 

유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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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비행․일탈․범죄 관련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통해 비행성 제거를 

염두에 둔 제도로서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다소 이질적

인 제도가 포함된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안 발의 당시 교육적 선도제도의 

취지와 구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흡연, 음주, 가출행동과 같은 지위비행(status 

offence)과 부적응을 이유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제재와 부담을 가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선도를 포함한 

다이버전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위험성이 낮고 예측이 가능한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일차적으로 선도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선도대상은 “각종 법률에 저촉되

는 행위를 한 청소년 가운데 선도를 조건으로 불처분,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본인이 교육적 선도의 참여에 동의한 경우”, 또는 “비행성, 반사회성을 

동반한 부적응 행동을 하는 청소년 가운데 본인이 각종 교육‧보호‧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참여 등 교육적 선도의 참여에 동의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2) 교육적 선도대상과 소년법상 비행소년

위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대상 연령의 경우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

년의 연령을 적용하면 24세 이하의 자가 해당된다. 그러나 성인과 달리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행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교육적 선도대상

은 「민법」 상 미성년자, 「소년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

다. 반면 선도의 목적이 비행‧일탈‧부적응이 이유이고 본인이 동의한다면 24세까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절의 2항 교육적 선도제도의 도입배경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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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회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 왜냐하면 소년원 출원생 등 성인기에 접어든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선도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년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소년, 청소년의 연령 기준

이 각각 상이하나, 교육적 선도대상에는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범죄‧촉법‧우범소

년(이하 비행소년)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의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제1호),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제2호)의 범위는 「소년법」 상 우범소년의 

그것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다만 「소년법」에서는 우범사유를 세 가지로 특정하고 

있고, 우범사유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더라도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즉, 우범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우범소년에 비해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으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경우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통고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소년

법」 상 비행소년은 교육적 선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해석 상 비행소년을 선도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는 것보다 선도신청을 하는 것이 해당 청소년에

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통고절차를 통해 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교육적 선도를 신청하게 되면 

보호처분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가 비판의 소지를 가지는 부분

은 소년보호절차의 형해화(形骸化) 또는 우회의 문제보다 사회통제망의 확장

(net-widening)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즉, 교육적 선도제도로 인하여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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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청소년들까지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각종 유해환경

으로 인하여 비행과 범죄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교육적 개입을 사회통제망의 확장으로 비판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장권, 발달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교육적 선도에의 참여를 위해 청소

년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인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적 선도제도는 여타 복지지원서비스와 내용이 동일

할지라도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고, 해당 청소년이 선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면 동의절차가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대한민국정부, 2017)에서도 아동의 의사를 존중

하고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제12조 제1항), 

교육적 선도의 내용과 이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자세하게 고지하여 해당 

청소년이 내용을 숙지한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informed consent)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교육적 선도제도 도입배경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의 기원은 2003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청소년복지지원법안7) 의 제6장 제38조(교육적 선도 조치)부터 제47조(보

고)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법안에서 교육적 선도제도는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교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분

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청소년복지전문가

7)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705, 제안일자 20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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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치”하고(법안 제38조), “법원 소년부가 청소년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선도지원

이 필요한 청소년 및 부모를 지원하도록 선도지원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

로 한다(법안 제39조). 즉, 교육적 선도제도는 「소년법」 상 보호처분과 별도로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개입수단의 일환으로, 법원 소년부의 선도

지원명령을 통해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존의 소년보호절차와 유기적인 연

관성을 갖춘 제도로 기능하도록 당초 설계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표 Ⅱ-1). 

표 Ⅱ-1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의안번호 162705) 교육적 선도내용

조문 및 주요 내용

제38조(교육적 선도 조치) 국가는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교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청소년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함.

제39조(선도지원명령) ① 법원소년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서 그의 신체적․정신적․심
리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선도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 및 부모를 지원하도록 

선도지원을 명할 수 있음. 

1.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미만 청소년

2. 「청소년 보호법」제17조제1항․제23조의2․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4. 「청소년 보호법」제17조제1항․제23조의2․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6.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회가 선도지원을 법원소년부에 신청하는 청소년 

② 제1항 각호(제6호 제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소년부에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 각호(제6호 제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발견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청소년단체․시설

의 장, 관계공무원 등은 이를 청소년복지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함.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위원회가 관할 법원소년부에 선도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호자 등에 위탁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선도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소년부는 청소년복지위원회에 대하여 선도지원을 명할 수 있음. 

제40조(선도지원명령의 결정) ① 선도지원명령의 결정 시 신청권자와 당해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결정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하며, 선도지원 신청자, 보호자 및 청소년복지위원회에 송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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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구상은 입법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먼저, 청소년복지전문가 배치와 관련하여 동 법안의 검토보고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청소년복지전문가를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조문 및 주요 내용

야 하고, 당해 청소년이 14세에 달한 때에는 청소년에게도 결정내용이 송달되어야 함. 

③ 선도지원명령을 받은 청소년복지위원회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견인을 선도지원자로 

지정하여 명령을 집행함. 

제41조(선도지원의 종류) 법원소년부는 선도지원을 명할 경우 전문가를 통한 상담․조사․교육․치
료 및 생활보호 등 지원의 종류를 정할 수 있음.

제42조(청소년의 의무) ① 선도지원 대상이 된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선도지원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②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의무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도지원명령의 변경이 포함되어야 함.

제43조(선도지원명령의 감독) ① 선도지원명령의 집행에 관해 그 명령을 내린 법원소년부에서 

감독함.

② 선도지원명령의 시행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준용

제44조(선도지원명령의 변경) 법원소년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도지원명령을 

취소하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음.

1. 선도지원명령중에 있는 청소년이 비행으로 인해 법원소년부에 통고되는 경우

2. 선도지원명령을 집행하는 청소년복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선도지원명령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45조(선도지원명령의 종료 등) ① 선도지원명령은 처소년이 성년이 달한 때 종료함. 단, 성년이

전이라도 선도의 경과에 따라 제3항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도폐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② 선도지원중인 청소년의 신청이 있을 경우 청소년이 24세가 될 때까지 선도지원기간을 연장함.

③ 선도지원명령은 법원소년부의 직권 또는 청소년복지위원회, 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폐지

④ 선도지원 폐지가 제기된 경우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함.  

제46조(시설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원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강구해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7조(보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지원이 명해진 경우 청소년복지위원회는 청소년의 

선도상황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관할 법원소년부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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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처리기관 각각의 성격에 맞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 판단”하여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문이 삭제

되었다(문화관광위원회, 2003, p.88). 또한 동 법안은 ① 12세 미만의 촉법소년, 

②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행위 금지규

정을 위반한 청소년 및 그 대상이 된 청소년(연19세 미만),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 성 매매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및 그 

대상이 된 청소년(연19세 미만)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행청소년을 

선도지원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즉, 동 법안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소년을 국가의 개입대상으로 포섭함과 동시에 법원 소년부의 명령을 

통해 선도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형사제재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지

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안 검토보고서는 “선도지원청소년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사회

에 방치되어 왔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법취

지가 매우 바람직” 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선도지원명령제도가 국가적 통제와 

간섭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과 전혀 다른 형태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명령을 결정하

는 법원과 이를 집행하는 청소년복지지원회의 업무 분담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선도지원명령 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되었다(문화관광위원

회, 2003, pp.89-90). 

위와 같이 단계별 논의 과정을 거쳐 결국 교육적 선도제도 자체는 존치되었으나 

당초 입법안에 비하여 실질적인 내용과 성격은 상당부분 변용되었다. 특히 법원소

년부의 선도지원명령을 통한 강제적 개입 등의 내용이 삭제되는 등 소년형사 내지 

보호절차와의 직접적 관련성 자체가 상당부분 희석되었다. 다만 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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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도움

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도대상으로 규정하여,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사건 

대상이 되는 소년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는 소년사법절

차와의 연계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선도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개정(법률 제11290호)을 거쳐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되었다(제19조 제1항). 이에 교육적 선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5년 전 법률 제정 당시의 상황과 비교할 때 제도의 존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년사법절차의 사각지대, 연

계를 기반으로 선도대상의 범위와 선도내용, 방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3) 교육적 선도제도와 다이버전 연계8)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적 선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는 다이버전

(diversion)제도이다. 미국 법무부 산하 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은 다이버전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비행 청소

년을 정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개입전략”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

께 다이버전 운영 목적은 “다이버전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며, 형사사법체계의 업

무량을 줄이고, 더 중요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였다.9) 결국 

다이버전은 미성년 청소년이 공식적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나 비공식적 절차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의 지원과 개입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교정하는데 목표를 둔 제도이다(Bishop & Decker, 2006; McAra & McVie, 

2007; Loeb, Marie & Megan, 2015). 

8) 다이버전에 대한 내용은 박선영 교수(한세대학교)의 원고를 포함하였고 3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9) 미국 법무부 산하 사법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rimesolutions.gov/PracriceDetails.aspx?ID=37 (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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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전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각 주마다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1) 비행행동 유형(type)의 속성, (2) 대상자 나이, (3) 대상자의 

특성과 행동, (4) 대상자가 가족, 학교 등에서 보인 행동, (5) 다이버전에 참여했던 

경험과 그 당시 보였던 태도 등이다(Warner, 2014). 특히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의 자료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 대상과 목표, 각 주별 소년사법 기관에서 표방하는 

다이버전의 구성내용이 교육적 선도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10) 현재 미국의 

미성년자 대상 다이버전은 (1) 경찰단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비행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다이버전, (2)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법원단계의 다이버전, (3) 비행청

소년에 대한 법원단계에서의 다이버전 등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1) 

다이버전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상담과 치료(Multi 

Systemic Therapy)를 포함한 가족지원(family intervention) 프로그램, 개인․
집단의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개인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 1:1 관계 기반의 멘토링, 사회기술훈련(life skill training), 학업․교육․
진로지원, 일자리 알선 등 취업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과 튜터링(tutoring), 방

과후 돌봄과 부모지원 등이 제공된다(Models for Change, 2011). 미시건 주의 

Marquette 지방법원의 경우 대상 청소년이 봉사활동(community service 

work), 글쓰기(written assignment/essay), 사과편지 쓰기(letter of apology), 

다이버전 전문가 면담(meeting with the diversion specialist), 배상

(restitution), 약물오남용예방교육(drug and alcohol education class), 약물검

사(drug and alcohol assessment), 무작위적 음주․마약검사(random drug and 

alcohol screening), 피해자 공감프로그램(victim impact/empathy program), 

10)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Diversion_Programs.pdf (인출일: 2018.5.14)

11) 미국의 다이버전 제도는 3장 국외 사례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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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분노조절훈련(anger management), 사회기술

훈련(life skills training), 통행금지 (curfews), 또래관계 제한(restriction of 

association), 교육적 조치(educational requirements) 등 다양한 활동(체험)프

로그램 가운데 반드시 하나 이상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12) 이와 같이 비행청소

년을 대상으로 다이버전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구금을 포함한 조치에 비

하여 비용편익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다이버전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 다이버전이 청소년의 재범률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결

과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11; Patrick & Marsh, 2005; Lipsey, 2009).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단계의 훈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전환처분(이하 

다이버전)은 해당 청소년을 소년사법절차로부터 조기에 분리시켜 비행성을 개선

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이버전에 부가되는 개입조

치의 일환으로 피처분자인 청소년의 동의하에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청

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입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다이버전 운영 필요성을 강조한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4

항,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소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제6조 및 제11

조,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제5조 및 제6조 등 국제준칙의 

내용과도 합치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13)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교육적 선도의 신청권자는 청소년 본인, 

12) 미국 미시건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

    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 (인출일: 2018.5.14)

13)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적 선도와 다이버전의 연계 및 기관 간 협력 여하에 따라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입 프로그램의 난립과 고질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육적 선도대상의 선정 등에 있어 다 부처 간 

협력 업무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전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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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인 반면, 훈방 및 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정 권한

은 각각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있다. 또한 다이버전과 연계되는 선도 조치 역시 

이들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제도 간의 실질적 연계방안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다이버전과 결합한 형태로 

교육적 선도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

적 선도제도가 아니라 훈방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로

서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훈방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시 청소년 또는 보호자를 신청자로 하는 방법을 통해 다이버전과 교육적 

선도를 연계할 수는 있겠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교육적 선도의 

신청권자에 경찰서장, 검사, 법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교육적 선도의 방법과 관련하여, 용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적 선도는 그 

방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본인이 ‘동의’하고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85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표준최소규

칙(베이징규칙)’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조치라 판단된다. 다만 교육적 선도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복귀

(rehabilitation)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의 위기수준과 선도의 

목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스크리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Bechtel, Lowenkamp 

& Coates, 2007; Campbell, et al., 2014). 이 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서비스 지원(support with social services), 훈계‧주의(reprimand), 경고

(warning), 최후경고(final warning) 등 단계별로 선도의 수준과 내용이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적 선도의 내용과 방법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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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적 선도 관련 소년사법의 국제적 동향

1) 교육적 선도 관련 국제준칙과 동향 

유엔총회는 아동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89년 아동권리협약, ’90년 소년비행예방지침(리야드지

침)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교육적 선도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는데, 베이징규칙에서도 소년사법체계 내에 있는 

비행소년에 대한 개입 시 ‘당사자의 동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는 ’99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협약당사국으로서 국제준칙을 이행하는 조치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리야드지침 제56조에서도 “아동에 대한 낙인화, 피해자화, 범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인이 행하면 범죄로 간주되지도 처벌도 받지 않는 행위(지위비행)를 소

년이 범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Chilldren’s 

Right in Juvenile Justice, para.9). 또한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부모(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이러한 행동의 근본 원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아동보호

조치’의 시행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협약당사국이 우범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제도를 마련‧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최근 소년사법의 세계적 

흐름도 처벌‧사후교정보다 선도‧예방과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전환처우(diversion), 적법절차(due process)를 지향

하는 추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당사국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

하지 않고 법위반 아동을 다루는 수단을 증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도프로그램

의 개발과 확대 노력을 권고하였다(제40조 제3항). 또한 소년사법과 관련된 제37

조, 제39조, 제40조에서 언급한 소년사법 대상에 ‘당사국의 형사피의자나 형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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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교육적 선도의 대표적인 유형

인 다이버전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제40조 제3항). 이와 함께 

‘범죄방지를 위한 UN 가이드라인 설정(장준오, 2010.12)’에서 소년비행의 경우 

회복적 사법 조치가 구금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경우에 따라 재범률을 10%p 이상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적 조치를 포함하는 

범죄예방체제와 프로그램에 주목하는 추세이다. 다만 다이버전의 대상에 범죄 

혐의가 확인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조항들을 우범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분명히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이는 판결이 한 번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처벌’은 원칙적으

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국가가 행하는 일체

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08.23. 선고 2016도

5423 판결). 따라서 검찰‧법원단계에서의 ‘처분’을 받거나 종료한 경우 이러한 

처분이 국가형벌권의 실형으로서 과벌로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다고 볼 수 없다면 ‘처분’을 받거나 종료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적 선도를 

행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울러 검찰‧
법원단계의 ‘처분’은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소년부

가 죄를 범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소년의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비행성이 있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위기청소년의 적응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처분’과는 법적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과 교육적 선도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다

고 볼 수 없다.14) 다만 「소년법」, 「학교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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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각종 조치 즉, 부가처분이나 조건부 기소유예,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상 선도프로그램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의 

내용과 대상이 중복될 소지는 있다.15)

한편 교육적 선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대상 중복을 피하는 방안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19세 미만 청소년,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되는 행위

를 한 18세 미만 청소년을 교육적 선도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주요국의 경우 주류‧담배를 구입하는 등 자의로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 등 교육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자 뿐 아니라 해당 청소

년을 형사처벌하거나 수강명령 등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독일은 위반행위를 유발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아동 및 청소년지원

법’을 근거로 ‘교육적 보호지원’의 일환으로 선도‧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중국도 

‘미성년자보호법’과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서 불량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모‧교사‧사회의 교육‧감화‧구제 의무를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김정환, 2012).   

14) 이와 관련하여 ‘보호처분’과 ‘징계’의 병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고,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장이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

는 경우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처분과 징계는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징계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

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

3871, 2009.12.28.)”.   

15) 기소와 불기소 여부가 검찰의 선택에 달려 있어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고, 선도방법이 검찰과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사랑위원이나 꿈키움센터, 보호관찰소 등을 활용한 ‘접촉‧원호선도’를 활용한다. 반면 교육적 

선도는 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내용 중복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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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적 선도 관련 연구동향16)

경찰 ․ 검찰 ․ 법원 및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프로그램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선도대상, 선도내용 및 방법,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17) 이와 함께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도구 개발 및 문항 선정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비행행동 측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선도대상

선도프로그램의 대상은 우범소년부터 소년원생까지 매우 광범위한데, 이는 비

행소년에 대하여 처분과 처우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소년법」 상 비행소년에 우범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들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기 전에 국가와 사회가 조기에 개입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지원하

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범사유의 범위가 모호하여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등 선도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다(김두상, 2017).18) 특히 

신근화(2017)는 우범행위 청소년은 사회단절형, 빈곤형, 서비스부재형 등 우범사

유가 다양하고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을 포함하

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과 지역사회와 협력 하에 다이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폭

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이 대표적이다(김기헌, 정현주, 윤주리, 

16) 이 부분에는 정소연 교수(서울여자대학교)의 집필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17) 이를 위해 2015년 이후 발표된 관련 국내 학술논문 43편과 국외 자료는 다이버전 및 선도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국외 자료는 제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임.

18) 이에 우범소년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규정은 유지하되 촉법‧범죄소년과 분리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우범사유를 구체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징계 대상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두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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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김문귀, 2015; 양수택, 차은주, 김정현, 김영재, 2016). 이외 비행예방센터

(이유나, 2017; 송영지, 김수영, 김진현, 2016)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선도프로

그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오승주, 최세민, 2015; 장미연, 김원중, 2016). 

보호관찰을 포함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도 선

도대상에 포함되는데, 제1호 처분의 일환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안윤숙, 2015), 제6호 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도 

사회복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안윤숙, 박길태, 2016; 남민영, 

이예경, 2016). 특히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을 보다 강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김봉수, 2016)

한편 청소년기를 교도소에서 보내고 청년기에 출소하는 소년수형자의 교정처우

와 전환관리(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에도 다양한 선도프로그램

의 활용‧확대가 강조되고 있다(현문정, 한영선, 2015; 김영식, 2017). 이와 같은 

접근은 청소년의 관계 회복과 스스로에 대한 낙인을 최소화하여 사회복귀 가능성

을 높이는 것이 결국 재범예방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선도프로그램의 대상은 비행‧범죄의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비행․범죄에 연루된 

모든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2) 선도내용 및 방법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재범에 대한 위험요인을 상

쇄시키는 접근을 취한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의 행동 및 인지변화 뿐 아니라 부모

관계, 또래관계 등 청소년을 둘러 싼 환경체계에 개입하는 접근도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김남규, 조윤오, 2017; 안윤숙, 박길태, 2016). 먼저 선도내용에 

있어 청소년 당사자의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은 문제행동에 따른 단순한 처벌 내용

을 안내하기보다 인지행동 전략과 대처기술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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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지고 있다(조윤오, 2015).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입소자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CBT), 웃음치료(LT) 등을 통한 

인지변화와 공감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류창현, 

2015; 오승주, 최세민, 2015; Lipsey, 2009; Seroczynski, et al., 2016). 이 

외 음악심리치료(김기헌 외, 2015; 한윤정, 김경숙, 2016)와 미술치료(이명은, 

2016), 도예(나은정, 류정미, 2016)와 같은 프로그램도 소년원생의 분노조절, 공

격성․충동성 감소, 진로성숙도 향상, 자존감 향상, 주의집중․규칙위반․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대상 청소년의 가족이 참여하거나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피해를 복구하

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선도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손진희, 최윤진, 

2015). 

한편 선도방법을 보면 멘토링과 같은 일 대 일 관계기반의 프로그램과 소집단활

동이 가장 일반적이다. 전자의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이 법사랑위원과 

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경찰의 ‘사랑의 교실’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전문가와 

1:1 상담을 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선도위원의 개인적 역량이 선도효과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집단활동의 경우 상담과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선도프로그램은 비행 촉발원인을 상쇄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자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요구된다. 선행연구

와 자료를 참고할 때 (준)사법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은 크게 7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단위프로그램의 

예시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Ⅱ-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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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저자 작성

그림 Ⅱ-1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범주(안)

(3) 선도효과 제고방안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의 메타분석 연구들은 다이버전이 공식적 처벌 및 

처분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재범률 감소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와 사회기술훈련 및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접근은 관계회복과 재범억제에 유의

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Lipsey, 2009; Petrosino, Turpin-Petrosino 

& Guckenburg, 2010; Wilson & Hoge, 2013; Seroczynski, Evans, Jobst, 

Horvath & Carozza, 2016). 그러나 선도프로그램의 장기적․종단적인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며 개별프로그램의 사전․사후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다

수를 이룬다. 이들 연구는 선도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 충동성․공격

성 감소, 공감능력 향상 등 인지․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비행행동 개선 즉,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먼저 경찰의 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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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의 자존감․협동심이 향상되거나(조영미, 정지현, 

2015), 사랑의 교실에 참여한 청소년의 우울․불안․공격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류권옥, 박재원, 2016). 다만 경찰단계에서 전문가참여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최병각, 2016),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보다 자체운영과 학교폭력 사안에 집중되어 있고 실무자 개인의 역량이 운영성과

를 좌우하는 구조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이재영, 2016).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 뿐 아니라 소년교도소 원생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류창현(2015)은 소년교도소 원생들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는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1년 후 재범률이 일반 소년범과 비교할 때 

15.4%p 감소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음악 등 예술을 매개로 한 

선도프로그램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데 목표를 둔다(김기

헌 외, 2015). 

정유희와 손외철(2016)은 선도프로그램 운영 시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데 누범정도 즉, 동종범죄 횟수가 많을 경우 프로그램 접촉빈도를 

높이고 이행태도를 상시 점검할 때 개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천원기(2017)는 개인별 개입이 아닌 단기집중 집단교육프로그램도 충동성․자기통

제 등 인지․행동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집단프로그램의 

경우 부모가 참여하거나 보호자교육이 병행될 때 청소년의 재범의지 감소 등 선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안윤숙, 김명희, 이정미, 2016; 안윤숙, 박길태, 2016; 

천원기, 2017). 

선도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의 성별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인지 결손 여부,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장환경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자청소년은 가족애착과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자청소년은 위의 두 변인 이외에 또래애착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이수정, 강승민, 2017; 정혜원, 2017). 이러한 결과는 선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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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비행의 촉발원인을 상쇄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경우 비행행동의 경중(輕重)

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인지․행동변화를 도모하여 재범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 또는 가해청소년과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통해 청소년의 구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접근이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쳐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적 선도 

관련 최근 연구의 일부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표 Ⅱ-2이다.

표 Ⅱ-2 교육적 선도 관련 최근 연구

연구자

(년도)
대상청소년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김금정․
최윤경

(2018)

수강명령대상

남녀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

개인․
집단

프로

그램

(44명)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인지

행동프로그램, 

치료형태, 

심리도식, 

자아존중감

Ÿ 치료 형태(개인,집단), 개인특성에 따른 분노조절 
훈련 효과 차이 확인

Ÿ 특권의식/과대성이 높은 경우 집단치료보다 
개인치료가 효과적

Ÿ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치료에 적합한 
대상 청소년 선별․적용 필요

이정민․
조윤오

(2017)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설문

조사

(318명)

보호관찰, 

재범위험평가, 

정적요인, 

동적요인, 

JDRAI-S, 

SAVRY

Ÿ 연령이 낮을수록, 보호관찰 경험이 있고, 문신 있을 
경우 재범 가능성 높음

Ÿ 저연령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집중 보호관찰 효과적
Ÿ 선도프로그램 운영 시 과거 보호관찰경력, 문신 

여부를 고려한 개별화된 지도 및 처우방안 마련 필요
Ÿ 동적 위험요인 포함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필요 

천원기

(2017)

비행초기단계

절도경험

청소년

집단

프로

그램

(30명)

절도, 범죄, 

비행청소년, 

역기능적 충동

성, 자기통제

Ÿ 단기집중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기능적 
충동성, 자기통제 변화에 미치는 효과 검증

Ÿ 범죄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할 경우 
단기 선도프로그램도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

Ÿ 아동기 초기 적극적 선도, 절도나 폭력 등 범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 적용, 비행 초기․중기․심화단계 등 
상습화 단계별 전문프로그램 구성, 보호자교육 병행 
필요

정혜원

(2017)

6호 처분 위탁

시설 보호 

남녀청소년

설문

조사

(258명)

시설보호 

비행청소년, 

6호처분시설, 

재범 태도, 

Ÿ 국내 6호 처분 프로그램의 경우 표준화, 전문화 
프로그램과 개별청소년의 위험과 욕구에 근거한 처우 
미흡

Ÿ 성별에 따른 재범태도의 영향요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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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대상청소년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성인지적 관점, 

또래애착

Ÿ 남자청소년의 재범태도에 가족애착, 프로그램 만족도 
이외 또래애착이 주요 변인으로 확인 

Ÿ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남자청소년은 교우관계 
형성, 여자청소년은 원가족회복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수정․
강승민

(2017)

보호관찰 대상 

소년원생

남녀청소년

(만13-만21세)

면담 및 

검사

(125명)

주의력, 집행 

기능, 비행력 

진전, TMT, 

WCST

Ÿ 가정, 학교 등 일반적 비행 원인 이외 비행력 진전에 
대한 인지기능의 영향력 검증

Ÿ 성별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남자청소년은 
인지결손에 따른 인지치료, 여자청소년은 성장환경의 
영향력 고려한 지원 필요

김남규․
조윤오

(2017)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종료 청소년

(서울보호

관찰소)

자료

조사

(442명)

보호관찰, 

재범

보호관찰카드

J-DRAIS 및 

처우계획서

Ÿ 역기능적 가정환경보다 연령, 불량교우접촉 변수가 
재범 발생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Ÿ 저연령, 불량교우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가능성이 높음

신근화

(2017)

우범행위 

중･고교생

설문

조사

(15명)

사회적 배제, 

비행청소년, 

인식유형

Ÿ 우범소년의 4가지 유형 도출(사회단절형, 포괄형, 
빈곤형, 서비스부재형)

Ÿ 우범소년은 서로 다른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있고 
개별적인 사회통합 방안 모색이 필요

Ÿ 특히 지역사회환경에서의 배제는 공통적 특성이며 
최우선 정책 대안 마련 필요

김봉수

(2016)
촉법소년

설문

조사

(142명)

촉법소년, 

강력범죄, 

보호처분, 

회복적 사법

Ÿ 촉법소년 대상 처우 검토 및 문제점 도출 
Ÿ 촉법소년 명칭(책임무능력소년/무책소년) 변경 검토 
Ÿ 경찰, 검찰, 소년분류심사원별 촉법소년사건 처리 시 

비사법화 확대, 회복적 사법 강화 필요 
Ÿ 촉법소년 전문 선도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필요

이재영

(2016)

선도프로그램

운영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설문

조사

경찰, 

다이버전, 

소년범, 

경찰 선도

프로그램, 

과정평가

Ÿ 경찰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성과 분석
Ÿ 경찰 자체선도프로그램, 학교폭력(폭력)에 집중된 

경향, 재범예방 교육이 높은 비율로 제공
Ÿ 시설 및 공간, 실무자 전문성, 체계성 고려 필요
Ÿ 비행 경중에 따른 선도프로그램 목표 세분화, 유형화 

관리 필요
Ÿ 재범위험성, 연령, 욕구, 정신과적 문제 여부 등 

다각적 진단 후 개별화된 선도프로그램 제공 필요
Ÿ 재범률 이외 프로그램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필요

정유희․
손외철
(2016)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청소년

형사사
법정보
시스템
(KICS)

(3,935명)

재범위험요인, 
재범예측, 소년 
보호관찰대상

자, 소년범, 재
범률

Ÿ 남자청소년, 동종범죄횟수가 많고, 첫 입건 연령이 
낮을수록 재범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으므로 접촉빈도, 
이행태도 점검 필요

Ÿ 보호관찰관 등의 직접면담 횟수가 많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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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대상청소년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최병각

(2016)
소년범

문헌

연구

소년사법, 다이

버전, 경찰, 

훈방, 선도

Ÿ 전문가 참여제, 사랑의 교실,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경찰학교 등 선도프로그램 효과 확인

Ÿ 경찰단계 훈방을 위한 소년법 내 명문 규정 필요
Ÿ 가해자-피해자 가족협의, 개입형 다이버전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와 긴밀한 연계 필요

송영지․
김수영․
김진현

(2016)

비행예방센터

입소 

위기청소년

설문

조사

(572명)

비행예방센터, 

프로그램 효과, 

대안교육, 위기 

청소년, 비행

예방

Ÿ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 
분석

Ÿ 프로그램 실시 후 공격성, 우울/불안 감소, 자존감, 
회복탄력성, 자기통제력 등 보호요인 증가

Ÿ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보호요인 강화에 기여

조영미․
정지현

(2015)

표준선도

프로그램 참여 

다문화가정 

자녀

심층

면접

(5명)

표준선도

프로그램, 비행

이론, 비행결정

요인, 자아존중

감, 정신심리적

검사

Ÿ 표준선도프로그램 이수 후 비행 태도 변화 양상 분석
Ÿ 다문화청소년 대상 다문화 이해 중심 활동 

표준선도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 재범률 감소에 
기여

Ÿ 표준선도프로그램 이수 후 재범률 감소 

류창현

(2015)

소년교도소 

입소 청소년

개별

프로

그램

(82명)

인지행동치료

(CBT), 웃음치

료(LT), 생존분

석, 재범률

Ÿ 치료프로그램 간 재범률 감소 관련 장기 효과 검증 
Ÿ 인지행동치료집단, 웃음치료집단 간 단순생존율은 

차이가 없고 치료집단 참여 청소년의 재범률은 
24.6% 수준으로 일반 소년범 재범률(40%)보다 감소

Lipsey

(2009)

548개 선도프

로그램

메타

분석

선도프로그램

메타분석

Ÿ 훈육, 감시 등 처벌중심 프로그램은 재범효과가 없고 
재범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

Ÿ 다이버전 단계에서 인지행동치료(CBT), 
교육(academic training), 기술함양(skill building) 
접근이 이루어질 때 재범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보고  

Petros-

ino

et al.,

(2010)

29개

다이버전 

연구

메타

분석

다이버전

메타분석

Ÿ 다이버전을 받은 청소년이 공식적 처벌을 받은 
청소년에 비해 재범률 감소

Wilson

& 

Hoge

(2013)

73개

다이버전 

프로그램

메타

분석

다이버전

메타분석

Ÿ 다이버전을 받은 청소년 14,573명과 다이버전이 
제공되지 않은 보호관찰, 구금 청소년 18,840명의 
재범 여부 분석 결과 다이버전 참여 실험군 소년범위 
재범률은 31.5%, 비교군은 41.3%로 유의한 차이 
검증



40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4) 청소년의 비행행동 측정 관련 연구

본 연구의 일환으로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에 포함할 문항 개발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비행행동 측정과 관련한 최근 연구를 검토하였다. 선도프로그

램은 비행행동의 촉발원인을 상쇄시키거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때 재범 가능성

을 억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도대상 청소년

의 비행행동이 어떤 특성과 경향을 보이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의 자료 가운데 2017년 이후의 ‘청소년 비행’을 주제

어(key word)로 사용한 학술논문을 파악한 결과 직접 측정 논문이 4편19), 2차 

자료 분석을 활용한 논문이 21편임을 확인하였다. 후자의 경우 원자료는 모두 

3개이며20) 피인용된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설문조사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모두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김준호와 이동원(1995)이 개발한 척도를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척도가 비록 20여 년 전에 개발되어 현재의 청소년 비행하위문화와 거리가 

19) 이 4편의 연구는 박성훈․전영실(2017), 유서구(2017), 조춘범(2017), 김태량과 김경화(2017)의 논문이다. 

이 중 김태량과 김경화의 연구의 경우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해당 연구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김태량과 

김경화의 연구(2017)는 자동적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201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

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한국복지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연구자

(년도)
대상청소년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Serocz

-ynski

et al.,

(2016)

초범청소년 실험

다이버전

reading for 

life(RFL)

Ÿ 자원봉사 멘토와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 글쓰기 
중심의 16주 독서치료(RFL)는 도덕성, 관계회복 
효과 

Ÿ 실험군의 재범률은 39%, 비교군은 66%로 유의한 
차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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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예, 교사와의 갈등, 디스코장 출입, 본드 및 

가스 흡입 등) 이 외 대부분의 문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연구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어 비행행위의 

범주 및 측정방법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행행동을 측정하기 위하

여 이 영역에 특화된 척도가 사용된 3개의 연구논문21)을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도구 및 문항 선정을 위해 

검토한 선행연구를 요약한 것이 표 Ⅱ-3 이다.  

표 Ⅱ-3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도구 및 문항 선정을 위한 검토대상 선행연구

21) 라민오(2001), 심진숙(2008), 이성식(2008)을 참고하였다. 

연구자 및 연구 발표 연도 비고

유서구 (2017)

Ÿ 흡연, 폭행 등 오프라인 비행행동 측정을 위한 21개 문항(김준호와 
이동원(1995)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및 보완)

Ÿ 아이디 도용 등 사이버 비행행동 측정을 위한 4개 
문항(이성식(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및 보완)

Ÿ 5점 리커트 척도 사용

박성훈․전영실 (2017)

Ÿ 연구자가 직접 청소년비행행위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
Ÿ 지위비행 7개 문항
Ÿ 심각한 비행 10개 문항
Ÿ 경험여부를 측정

조춘범 (2017)

Ÿ 오프라인 비행행동 측정을 위해 김선혜의 연구(2012)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Ÿ 사이버 비행행동 측정을 위해 심진숙(2008)이 사용한 척도22)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Ÿ 5점 리커트 척도 사용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2016)

Ÿ 담배피우기, 패싸움 등 총 14개 문항
Ÿ 경험여부를 측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Ÿ 흡연, 절도 등 총 10개 문항
Ÿ 4점 리커트 척도 사용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Ÿ 무단결석, 절도 등 총 11개 문항
Ÿ 3점 리커트 척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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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적 선도대상의 규모

교육적 선도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도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한 대상은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

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고 후자는 선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적응 사유의 범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정책대상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할 목적으로 그간의 논의를 참고하여 비행․일탈

청소년에 경찰단계의 훈방․즉결심판 대상과 선도․지원결정 대상, 검찰단계의 기소

유예청소년, 소년보호사건 중 우범소년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검찰로부터 종국 

처분을 받은 소년범 가운데 잠재적 교육적 선도대상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특별법 위반 소년범과 재범예방 및 가정․학교․사회적응을 위해 회복적 보호지원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년원 출원생,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등을 포함하였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무단결석, 흡연 등 학칙위반을 이유로 해당 학생을 외부 선도

22) 심진숙(2008)은 라민오(2001)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 및 연구 발표 연도 비고

김준호와 이동원 (1995)

Ÿ 지위비행 11문항
Ÿ 약물비행 4문항
Ÿ 성비행 4문항
Ÿ 재산비행 10문항
Ÿ 폭력비행 12문항
Ÿ 기타 6문항

라민오 (2001)
Ÿ 성인대화방 이용 등 온라인 비행행위 측정을 위한 총 32개 문항
Ÿ 경험여부를 측정

심진숙 (2008)
Ÿ 해킹 등 온라인 비행행위 측정을 위한 총 33개 문항
Ÿ 라민오 (2001)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이성식 (2008)
Ÿ 인터넷 도박 등 온라인 비행행위 측정을 위한 총 19개 문항(기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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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지만 공식통계가 미흡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규모추정 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부적응청소년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동반한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으

로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2차 자료 분석을 활용하여 규모를 추정하였다. 다만 여기

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환각성물질 이용과 같은 위법행위와 업소(유흥/단란주점 

등) 이용과 같은 지위비행 문항 등 제한된 항목만 포함되었다.  

1) 비행·일탈·범죄소년 

2017년 기준으로 경찰단계에서 가․피해자 조사를 거쳐 내사종결23) 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도심사위원회24)를 통해 처분결정 된 인원은 3,726명, 지원결정 된 

인원은 2,613명이다(표 Ⅱ-4). 이 가운데 처분결정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

지 않고 선도조건부 훈방(1,712명)이나 즉결심판(1,904명)의 대상은 원칙상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하고, 검찰․법원 소년부 송치 대상자 가운데 선도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25)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처분 대신 

23)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하면 입건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건을 자체 종결한다. 또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입건․송치하지 않고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서장이 선도를 조건으로 한 훈계(훈방), 즉결심판청구, 검찰송치 

등의 처분결정을 한다. 이때 비행 내용, 동기, 원인, 방법 및 비행 후 정황, 상습성, 재비행 위험성, 소년의 

인성, 보호자 및 주거 환경,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처분 결정의 기준이 

된다(소년업무규칙 제27조 제2항). 

24) 소년사건처리과정에서 처분결정의 적절성과 사건선별과정에서의 경찰서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며, 경찰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여성청소년․생활안전․형사과장․청문감사관 중 경찰서장이 

지정인 2인 내외의 경찰 내부위원과 의사․변호사․교사․NGO 등 청소년 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3인 내외로 구성된다.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미사건이 심사대상이

며 선도심사위원회의 의견이 경찰서장의 최종 결정권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결정 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25) 선도프로그램 참여는 해당 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만 훈방 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 내용이 사건 송치 시 수사서류에 편철되어 보관․송치되고  검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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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원결정 대상 청소년은 2,613명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의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은 연간 6,229명 정도로 파악된다. 

  

표 Ⅱ-4 선도심사위원회(경찰) 운영현황

(단위 : 명)

연

도

개

최

(회)

처분결정(명) 지원결정

계
입

건

훈

방

즉

심

지원인원(명) 지원건수(건)

계
가

해

피

해
계

생

활

상

담

의

료

법

률

15 1,602 2,970 273 1,524 1,173 2,736 1,434 942 2,649 572 1,879 126 72

16 1,550 2,835 205 1,395 1,235 2,310 1,297 1,013 2,581 881 1,562 47 91

17 1,577 3,726 110 1,712 1,904 2,613 1,657 956 2,779 908 1,712 33 126

대비

(%)
1.7 31.4 -46.3 22.7 54.2 13.1 27.8 -5.6 7.7 3.1 9.6 -29.8 38.5

* 출처: 경찰청(2018). 내부자료.  

청소년범죄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범죄소년은 약 7.6만명이

며 이 가운데 절도․폭력이 전체의 56.4%로 과반을 넘는다. 이들 소년사건 중 검찰

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이 53%(32,235명)에 달하며 이들 청소년이 

핵심 선도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법원단계의 통고 대상 청소년(359명)과 

보호처분이 종료된 청소년(23,526명)도 잠재적 선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때 검

찰․법원단계에서 선도대상 청소년이 연간 56,12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이상에서 언급한 소년범 사건처리 현황 및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을 요약한 

것이 각각 〔그림 Ⅱ-2〕, 〔그림 Ⅱ-3〕이다. 

소년부 처분결정 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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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2017). 경찰백서. p.140.; 대검찰청(2017). 2017 범죄분석. pp.712-713.; 법원행정처(2017). 2017 
사법연감. p.719, p.1033-1037. 

그림 Ⅱ-2 청소년 범죄 사건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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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행정처(2017). 2017 사법연감;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442-443.

그림 Ⅱ-3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다음으로 우범소년의 규모는 우범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

변적이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우범소년의 현황을 보면 2012년 이후 연간 1백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 2백 명을 넘었고 2016년에는 367명에 달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표 Ⅱ-5).   

표 Ⅱ-5 소년보호사건 우범소년 관련 현황(2012-2016)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28 107 131 266 367

* 출처: 법원행정처(2017), 2017 사법연감. p.721.

* 주: 소년보호사건을 대상으로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 가운데 우범소년 수치를 활용함

한편 「청소년 보호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 청소년 가운데 구약식, 

기소유예 등 처벌․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한 선도의 필요

성이 인정된다.26) 다만 교육적 선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모든 특별법 위반자를 

26) 성인의 경우「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를 한 경우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18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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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등 7개 법률로 범위를 제한하

여 규모를 파악하였다.27) 그 결과 아래 표 Ⅱ-6에서 보는 바와 선도대상의 규모는 

2012년과 비교할 때 2016년에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정보보호법」, 「경범죄처벌법」, 「저작권법」 위반자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

로교통법」, 「주민등록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가운데 구약식,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은 연 평균 4천 명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6 소년범죄자 처분결과(2012-2016)

(단위 : 명)

자는 범칙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즉결심판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경찰관이 범칙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즉결심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범칙행위와 같이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을 

선도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7)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특별법범계 가운데 죄질 자체가 중하지 않거나, 행위가 경미하여 구약식, 기소유예 

된 경우 가운데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적 선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선별하였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7,922 4,881 5,349 4,012 4,324

개인정보보호법 계 - - 7 3 2

경범죄처벌법 계 - - 54 47 4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계 1,421 1,182 1,097 882 861

구약식 280 262 244 198 189

기소유예 1,141 920 853 684 672

도로교통법

계 810 459 2,654 2,344 2,776

구약식 94 94 383 414 451

기소유예 706 365 2,271 1,930 2,325

도로교통법

(무면허음주)

계 3,348 2,470 - - -

구약식 211 213 - - -

기소유예 3,137 2,257 - -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계 350 377 - - -

구약식 177 218 - - -

기소유예 173 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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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검찰청, 각년도, 범죄분석

* 주: 1) 경합범의 경우 중복 될 수 있으며, 상기 인원(명)은 검찰의 종국 처분 대상 소년범죄자임.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경범죄처벌법,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전체 인원을 합산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경우, 구약식 및 기소유예 인원을 합산함

     2)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임

다음으로 소년보호교육기관에서의 보호․위탁이 종결되거나 시설을 출원한 청소

년의 경우 가정․학교․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한 회복적 보호지원이 요구된다. 2017

년 현재 소년원생은 2,450명,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보호 청소년은 5,909명으로 

연간 약 8천명에 달한다(표 Ⅱ-7).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작권법 계 587 385 196 146 105

주민등록법

계 704 - 679 274 221

구약식 15 - 17 17 13

기소유예 689 - 662 257 208

청소년 보호법

계 702 8 662 316 310

구약식 17 - 27 10 14

기소유예 685 8 639 30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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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2013-2017)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수용인원3)

계 9,748 8,272 8,466 7,504 8,359

보호소년1) 3,037 2,363 2,288 2,096 2,450

위탁소년2) 6,711 5,909 6,178 5,408 5,909

1일평균

수용인원4)

계 1,852 1,660 1,549 1,530 1,612

보호소년1) 1,380 1,236 1,112 1,132 1,168

위탁소년2) 472 422 437 398 444

* 출처: e-나라지표, 법무부‘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 (인출일 : 2018.04.24.)

* 주: 1) 보호소년 :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2)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한 소년

     3) 신수용인원 :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

     4) 일일평균수용인원 :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선도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과 학교폭력사범 적발 및 조치결과를 참고하였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심의건수는 

23,673건으로 피해학생은 32,947명, 가해학생은 29,041명으로 파악된다(표 Ⅱ

-8). 경찰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적발인원은 2017년 7월 기준 7,476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33명)과 소년부 송치(667명)를 제외한 불구속(4,014명) 및 기타

(2,762명)에 해당하는 약 6천 명의 청소년이 집중 선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표 Ⅱ-9). 그러나 사실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서 파악되는 학교폭

력 가해학생(29,041명) 모두 선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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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2012-2016)

(단위 : 명)

구분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
학생 10,000명당1)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

2012 24,709 41,368 42,232 36.5 61.1 62.4

2013 17,749 25,704 29,325 27.2 39.4 44.9

2014 19,521 26,073 28,949 30.8 41.2 45.7

2015 19,968 25,811 28,393 32.6 42.2 46.4

2016 23,673 32,947 29,041 40.0 55.7 49.1

* 출처: 교육부(2018), 내부자료 

* 주: 1) 각년도별 전체 학생 수 대비 각 항목별 비율임/ 2012년(6,769,732명), 2013년(6,527,990명), 

        2014년(6,332,427명), 2015년(6,118,843명), 2016년(5,913,981명)

표 Ⅱ-9 학교폭력사범 적발 및 조치현황(2013-2017)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7 합계

총계 17,385 13,268 12,495 12,805 7,476 63,429

처분별

구속 294 167 93 62 33 649

불구속 11,016 8,586 9,157 9,852 4,014 42,625

소년부 송치 1,824 1,191 1,059 1,097 667 5,838

기타 4,251 3,324 2,279 1,794 2,762 14,410

* 출처: 경찰청(2013). 내부자료; 이재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3 재인용

*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부적응청소년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동반한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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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만 2차 자료라는 한계로 인해 전체 문항 가운데 연령에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문항은 두 개에 불과하였고,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부적응 행동 

관련 문항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업소 이용 등 한 개 문항만 포함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률에 따른 초․중․고교생 수를 기준으로 선도대상의 규모를 추산한 

결과,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이 있는 재학생은 196,247명, 환각성물질이용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1,226,492명, 유흥/단란주점 업소이용 경험이 있는 중․
고생은 35,502명으로 각각 파악되었다(표 Ⅱ-10). 즉, 초․중․고교 재학생 가운데 

부적응을 사유로 한 선도대상이 약 140만 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의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추정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Ⅱ-1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단위 : 명, %)

구분
전체규모1)

(A)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규모

추정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환각성물질

이용

업소이용

(유흥/단란주점)

비율2)

(B)

규모

(=A*B)

비율2)

(B)

규모

(=A*B)

비율2)

(B)

규모

(=A*B)

계 5,740,456 - 196,247 - 1,226,492 - 35,502 1,458,241

초 2,674,227 0.7 18,720 - - - - 18,720

중 1,385,357 4.2 58,185 0.4 554,143 0.5 6,927 619,255

고 1,680,872 7.1 119,342 0.4 672,349 1.7 28,575 820,266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p.3;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 주: 1) 초, 중, 고 전체규모는 2017년 기준 교육통계 수치를 기재함. 재적 학생수(휴학생 미포함) 기준으로 

산업체 특별학급,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는 포함되지 않음

     2)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표본 수 대비 %임 

        초(4,466명), 중(5,255명), 고(5,925명), 총계(15,646명)

     3) 대상자간 중복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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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급한 교육적 선도대상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하면 비행․범죄소년

은 약 11만 명으로, 부적응(일탈) 청소년은 약 140만 명에 달하여 선도대상은 

약 15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규모는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의 25.2%에 달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위 연령대 아동․청소년 가운데 비행 

및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이 네 명 중 한 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Ⅱ-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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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교육적 선도 대상 규모와 서비스 진입관문(Gate-way)

(단위 : 명)

위기유형 규모(추정)10) Gate-way

비행․
범죄

소년

선도조건부 훈방 등1) 6,229 경찰

불기소 처분2) 56,120 검찰․법원

보호․위탁소년3) 8,359 소년부 판사

학교폭력사범4) 7,476 경찰청

학교폭력가해학생5) 29,041 학교

우범소년6) 367 소년부 판사

특별법 위반 소년범7) 4,324 검찰

계 111,916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9)의 1.8%

부적응

(일탈)

소년8)

초 18,720

학교중 619,255

고 820,266

계 1,458,241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9)의 23.4%

총계 1,570,157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9)의 25.2%

* 주: 1) 2017년 기준 경찰청 선도심사위원회 결과 선도조건부 훈방, 즉결심판, 선도․지원결정 청소년 수 (경찰청 

내부자료)

      2) 2016년 기준 소년사건 중 불기소처분, 가정법원 통고 대상 청소년, 보호처분 종료 청소년 수 (대검찰

청, 법원행정처)

      3) 2017년 기준 소년원 송치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된 소년 (e-나라지표)

      4) 2017년 7월 기준 경찰청으로부터 적발된 학교폭력사범 소년 (경찰청)

      5) 2016년 기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중 가해학생 수 (교육부)

      6) 2016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우범소년으로 적발된 소년 (법원행정처) 

      7) 2016년 기준 특별법범계 내 다음의 법률을 위반하여 종국 처분을 받은 소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경범죄처벌법,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전체 인원을 합산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주민

등록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경우, 구약식 및 기소유예 인원을 합산함 (대검찰청) 

      8) 2017년 교육통계 초․중․고 전체 규모 x 2016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표본 수 대비 

비율(타인주민등록번호 도용, 환각성물질 이용, 업소이용(유흥/단란주점) 경험)  

      9) 8~19세 미만 인구 6,221,446명 기준

        (통계청, http://kosis.kr, 2017년 주민등록인구현황, 인출일 : 2018.5.8.) 

      10) 각 항목 간 대상자 중복 가능성 있음. 

* 출처: 경찰청, 2018, 내부자료; e-나라지표, 법무부‘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통계; 경찰청,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3. 재인용; 교육부 보도자료, 2017.7.11.; 
법원행정처(2017), 2017 사법연감. p.721; 대검찰청(2017), 2017 범죄분석. pp.714-715;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인출일 :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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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 및 쟁점

1) 교육적 선도의 대상과 선도 범위의 문제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의 대상에는 음주, 흡연, 가출과 같은 

지위비행을 행한 청소년까지 포함된다. 다만 동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범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재와 

통제를 정당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라는 

부분 역시 청소년의 의지와 선택권이 충분하게 보장된 상황에서의 동의를 의미하

는지 여부도 다소 모호하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불기소처분

을 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선도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을 선택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즉,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불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과 방식에 있어 강제성을 일부 내포한 것이며 처벌을 대신하는 

선도, 처우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법률에 명시한 바와 같이 비행‧일탈‧부적응청소년이 교육적 선도에 자발적

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선도의 내용에 일체의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선호하는 방식, 참여 자체가 부차적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교육적 선도와 기존의 위기청소년 대상 복지지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교육적 선도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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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적 선도의 재범률 감소 등 효과성 문제 

그간 범죄학 분야에서 교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회의적 입장은 구금과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교화가 전제되지 않는 처벌이 재범률을 감소시키

지 않으며 일부 선도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는 아동기부터 지속된 양육 및 생활환경 상의 결핍문제와도 

분리하기 어려운데, 빈곤으로 인한 다양한 기회의 상실과 보호자의 부재 및 방임‧
학대와 같은 구조적‧기능적 문제는 청소년의 자아통제, 사회적 유대,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장과정에서 낙인과 차별의 경험이 반복되

면서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일상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행청소년 및 소년범의 환경을 개선하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는 이들의 인권과 사회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비행청소년 및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해당 청소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관계회

복, 자존감 및 진로성숙도 향상, 분노조절 등의 효과를 보고하였다(김기헌, 정현

주, 윤주리, 2015; 송혜정, 2013). 이와 함께 위험요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처역

량 등 생활역량을 개발하고 충동성을 억제할 경우 위험행동이 잦아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학열, 2011). 특히 재범률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는 보호

관찰 및 원호조치를 포함한 전환처우 대상 소년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범에 이르는 기간이 길고 재범률이 낮으며, 재범을 하더라도 범죄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輕)하다고 보고하였다(Umbreit, Bradshaw & Coates, 1999; 황

원우, 2013, p.9 재인용; 남상철, 박상석, 2011; 정의롬, 2017). 또한 이와 같은 

선도프로그램이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청소

년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와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포괄성이 중요한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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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적된다(Miller, 2014).   

다만 최근 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소년사법체계의 각 단계에서 교육적 선도프로

그램에 다수 노출된 청소년의 강력 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고, 교육적 선도프로그

램의 재범 억제 효과를 종단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구성요건

현재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구조와 인력 및 구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데,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 이면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 구성 

자체의 결함 문제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도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한 이수정 외(2007, pp.64-66)는 선도프로그램은 

결국 재범률 감소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 다음의 일곱 가지 요소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비행청소년을 둘러 싼 환경 즉,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 주변 여건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를 활용한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위험성과 비행의 특성 및 진전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비행행동의 종류와 내용, 초점 및 누범 여부, 계획성 여부 등에 

대한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해당 청소년의 심리‧정서‧행동 상 문제 

전반에 대한 측정을 기반으로 임상적‧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프로

그램의 구조와 관련하여, 집단(group)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10명 안팎, 10회기 

안팎으로 구성하고 1회성, 이벤트성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

램 운영인력과 관련하여 심리치료전문가 또는 정신의학전문가 등 임상적‧의료적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에 따른 사전‧사후평가

가 필요하며, 변화 정도를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도프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재범률을 추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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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육적 선도가 단순한 선처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

램의 구조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위기수준과 재범 가능성 등이 다면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존의 다종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이 비행 및 재범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4)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간의 연계 : 개인정보공유 문제 등 

최근 소년범죄가 질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소년사법단계에서 교

정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며, 보호처분 단계에서도 

다양한 처우를 보장하여 비행의 요소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이승현, 2017, pp.9-33). 즉, 재범을 예방하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과 처우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년사법체계

와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간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특히 초기비행단계에서 

즉각적인 예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소년원 출원생 등에 대한 회복적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적 선도제도는 법률적 근거와 관계없이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행 및 운영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육 및 선도라는 접근방

법 자체가 청소년의 행동변화와 교정을 위한 지도방법의 일환이며, 비행 및 범죄소

년과 같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한된 정책대상(수혜자)을 두고 운영주체(공급자) 간의 경쟁과 갈등 

상황이 벌어지거나, 대상 및 사업내용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전문화 및 특화가 

되지 않아 전반적인 효율과 효과가 부진한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특히 이와 같은 다부처 사업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컨트롤타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지자체 및 현장(field) 단위에서 다양한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제Ⅲ장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여건 및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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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제도 분석

 2.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3. 국외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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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여건 및 
현황분석28)

1. 교육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 분석

1)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

(1) 교육적 선도제도 근거 법률

교육적 선도제도의 운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에 걸쳐 3개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19조에서는 교육적 

선도의 운영을 위한 시행주체와 신청자, 대상자 및 선도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도방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 여성가족부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각각 위임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지도자 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도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21조에서는 선도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주체와 선도후견인

28) 이 장의 1절, 2절, 4절은 이유진 선임연구위원이, 3절은 김혁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일본 사례), 박선영 

교수(한세대학교, 미국·영국 사례), 박상원(독일 마르부르크대학원, 독일 사례)이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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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선도후견인의 임무와 지정기준 등은 여성가

족부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표 Ⅲ-1이다.  

표 Ⅲ-1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법적 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적 선

도의 실시

Ÿ 제19조 ①항 
- 시행주체 :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

- 신청자 : 청소년, 보호자, 

학교장 (보호자, 학교장 

신청 시 청소년 동의 필

수)

- 대상자 : 비행․일탈을 저지

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

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Ÿ 제19조 ②항
- 선도방법 : 청소년이 정상

적인 가정․학교․사회생활

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

령 위임

Ÿ 제19조 ③항 
- 선도기간 : 6개월 이내(청

소년 동의 받아 6개월 범

위 한번 연장 가능)

Ÿ 제19조 ④항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여

성가족부령 위임

Ÿ 제5조 
- 대상자 선정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

영위원회 심의 사항

Ÿ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

정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

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Ÿ 제11조 : 선도방법
- 교육적 선도 실시 전 선도 

대상 청소년과 상담

- 선도후견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들어 선도의 내용․
방법 및 기간을 정함. 

-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

장이 없도록 해야 함.

Ÿ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

보의 처리 : 교육적 선도 

대상자의 선정 및 선도 실

시 등에 관한 사무

Ÿ 제12조
- 선도신청 : 지자체장에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Ÿ 제13조 ①항 : 선도대상자 선정
절차 

- 지자체장은 신청을 받은 후 

기본적 조사․상담 실시

- 선도 필요시 전문적 조사‧상
담 실시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

계운영위원회 선정 심의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선도

실시 여부 등 결정

- 특별사정시 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Ÿ 제13조 ②항 : 기본적 조사‧상담 
내용

- 비행‧일탈 유무 및 내용

-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

환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Ÿ 제13조 ③항 : 전문적 조사․상담 
내용
-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Ÿ 제14조 : 선도결정 
- 지자체장의 선도결정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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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적 선도 유사제도 근거 법률

비행‧일탈청소년이나 부적응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선도제도’의 법률

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다. 그러나 ‘교육적 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는 않지만 내용과 방법, 취지와 목적이 유사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서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

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장 통보는 청소년, 보호

자가 동의한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

Ÿ 제20조
- 국가 및 지자체는 선도시

설의 설치·운영, 선도 프

로그램의 개발·보급, 선

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선도

후견인

Ÿ 제21조 ①항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위탁단체는 청소
년 개인별로 전담 지도하는 
선도후견인 지정가능

Ÿ 제21조 ②항 : 선도후견인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
사, 청소년 시설․단체․기관 종
사자, 청소년지도위원 중에
서 지정

Ÿ 제21조 ③항 : 선도후견인의 
임무․지정기준 등은 여성가
족부령 위임

Ÿ 제15조 ①항 : 선도후견인의 
임무
-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내용 

변경, 선도 기간 종료 및 연장

에 관한 의견제출

- 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Ÿ 제15조 ②항 : 지자체장은 선도
후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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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금지 등(제16조 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금지 등(제28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제29조제1항·제2항)

-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제30조) 중에서 영리목적 성적 접대행위(제1호), 영리목적 

유흥 접객행위(제2호), 영리목적 음란행위(제3호), 영리목적 호객행위(제7호), 남녀

혼숙 영업행위(제8호), 차 배달 영업행위(제9호)

제2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보 대상 청소년에 대한 선도․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성매매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

이 송치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

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의 구체

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 또는 상담시간은 40시간 내외로 

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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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과 질병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의 교

육과정 등 이수 여부, 2.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 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검사는 교육과정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

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 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 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

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0조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 소년

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기간만료 전에도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

는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유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8조). 특히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서는 학생 포상, 

징계, 그리고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와 교육적 

목적에 입각한 기타 지도방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규칙에 구체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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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학생의 보호자

에 대한 교육도 명시하고 있다(제17조).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할 때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

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그리고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

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9조). 이 조문은 학교폭력 사안에 있

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수 조치의 근거일 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 시 선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소년법」에서도 사법절차의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교육제도에 관

해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범죄를 저지른 20세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후견

적인 관점에서 성인범과 달리 형사처분 시의 특별조치와 성행의 교정을 도모하는 

각종 보호조치의 근거법이다. 교육적 선도와 관련하여 동법 제19조와 제29조에서 

법원의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에 따른 조치로써 ‘훈방’, 제32조에서 보호처분의 

한 가지로써 ‘수강명령’, 제32조의2에서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으로써 ‘대안교

육’과 ‘상담교육’, 제49조의3에서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조건의 하나로 

‘상담교육활동’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년보호시설의 대안교육과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제42조의2), 이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가해학생 특별교육, 「소년법」 상의 판사명령에 의한 

대안교육과 검사 의뢰 상담교육활동의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에 관해 규정

하고 있는데(제15조), 이 조항은 「소년법」상의 수강명령과 조건부 기소유예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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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근거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적 선도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포함하

는 각종 법률과 해당 조문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표 Ⅲ-2이다.    

표 Ⅲ-2 교육적 선도 관련 법률 및 조문 비교

구분 명칭 조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교육적 선도

Ÿ 법 : 제19조, 제20조, 제21조
Ÿ 령 :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8조
Ÿ 규칙 :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청소년 보호법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Ÿ 법 :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검사 의뢰 교육 및 상담
Ÿ 법 : 제39조
Ÿ 령 : 제9조, 제10조

판사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선도

보호 위탁 보호처분

Ÿ 법 : 제40조

초․중등교육법 징계 Ÿ 법 : 제18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이수

Ÿ 법 : 제17조
Ÿ 령 : 제19조

소년법

훈계 및 보호자 교육 고지 Ÿ 법 : 제19조, 제29조

상담조사 Ÿ 법 : 제12조

통고제도 Ÿ 법 : 제4조

수강명령 Ÿ 법 : 제32조

부가처분(대안교육, 상담교육) Ÿ 법 : 제32조의2

조건부 기소유예 Ÿ 법 : 제49조의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보호시설 대안교육과정

(판사명령 대안교육, 검사의뢰 상

담교육활동, 징계대상 학생교육, 학

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Ÿ 법 : 제42조의2
Ÿ 규칙 : 제73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수강명령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Ÿ 법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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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 교육적 선도 유사제도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제도(여성

가족부)는 법률 상 운영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부재하고 사업수

행기관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

한 선도․보호조치는 선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반면에 앞에서 언급한 다른 유사제도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을 근거로 학교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교육적 선도를 내용으로 하는 

유사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1) 교육부

먼저 교육부 소관 제도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는 학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

의 일환으로 특별교육 이수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교육을 소년보호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특별교육이수를 부과할 수 있는

데, 이때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 소년보호시설에서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경우 위탁 및 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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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절차 업무내용

Wee센터․
단위학교

→이수기관

학생 의뢰

- Wee센터 및 단위학교에서 이수기관과 사전협의 후 공문

  시행

- 징계사유와 학생 인적사항이 기록된 위탁신청서 송부

                  ↓

이수기관
접수 및 학생

수탁

- 의뢰 공문 접수 후 교육과정 참여 안내 공문 발송

-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준비사항 안내

                  ↓

이수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계획된 일정과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 지도

                  ↓

이수기관→

Wee센터․
단위학교

Wee센터․
단위학교

경과․결과 

보고

- 학생의 출결상황 및 교육이수 결과 통보

※ 수탁해지, 교육기간 연기 등 변동 상황 발생 시 즉시 학교 및 Wee센

터에 통보

- 기타 학생상담 내용이 기록된 관련 서류는 별도 보관(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Wee센터 제공 가능)

                  ↓

이수기관 추수지도
- 프로그램 종결 15일 후, 1개월 후, 2개월 후(3회 이상)에 전화, 이메

일, 직접면접 등의 방법으로 추수 지도 실시

* 출처: 서울시청소년수련관(2018). 내부자료 참고.

그림 Ⅲ-1 특별교육이수 위탁 및 교육 절차

(2) 법무부

다음으로 법무부 소관 제도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소는 비행을 행한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수강명령을 집행하며,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으로써 

소년보호시설(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을 제

공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위탁한 선도 단체 및 시설에서 상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교육적 선도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Ⅲ-2).



70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기관 절차 업무내용

법원․검찰․학교

→청소년비행예

방센터

대안교육 의뢰․
접수

- 법원 : 위탁결정서로 접수

- 검찰 : 교육위탁카드로 접수

- 학교 : 교육의뢰 공문으로 접수

                    ↓

청소년비행예방

센터

교육계획

수립

- 의뢰 공문 접수 후 교육과정 참여 안내 공문 발송

-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준비사항 안내

                    ↓

청소년비행예방

센터
교육실시 - 계획된 일정과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 지도

                    ↓

청소년비행예방

센터→법원․검찰․
학교

교육과정

수료상황

통보

- 법원 : 소년부에 수료현황 통보

- 검찰 : 사건과에 수료상황 통보

- 학교 : 의뢰학교에 대안(특별)교육 출석확인서 발급

* 출처: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2 대안교육 위탁 및 교육 절차

(3) 경찰

경찰단계의 선도는 ‘선도조건부 불입건’, ‘입건유예’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조건

부 훈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검찰(검사)은 직권으로 「소년법」을 근거로 

(조건부)기소유예를 할 수 있으나(제49조의3)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고 훈방을 

포함한 다이버전의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이다.29) 훈방을 위한 조건부 선도프로그

램으로는 자체선도, 전문가참여제 선도, 표준선도, 사랑의 교실 등이 제공되고 

있다. 

먼저 자체선도 프로그램은 경찰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으로 일선 

경찰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회 5시간씩 2차로 나누어 총 

10시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은 학교전담경찰관과 범죄심리사

가 담당한다. 다음으로 전문가참여제 선도프로그램은 일선 경찰서에 범죄심리사

29)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의 훈방을 공식적인 다이버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경찰단계에서 

훈방과 선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판례와 학계에서도 경찰의 ‘훈방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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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정하여 훈방 대상 청소년을 1:1로 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가참여제의 

실시는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심의기구인 ‘선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이 위원회는 선도분과와 생활지원분과, 의료분과, 법률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훈방 대상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연계하는 결정을 한다. 선도심사위원회와 전문가참여제의 진행절차는 다

음과 같다(그림 Ⅲ-3).

진행절차 수사부서 학교전담경찰관(SPO)

발굴 - SPO 부수사관 지정통보
- 담당수사관과 사건 처리 방향 논의

- 소년사건처리절차 안내 등 수사협력

      ↓

선별
- 범죄소년과 피해학생 중, 선도심사위

원회 회부 대상자 선별

- 담당조사관의 의견수렴, 선도심사위

원회 회부요건 충족여부 검토

- 전문가 참여제 실시 안내

      ↓

조사 - 조사일정 통보
- 조사일정에 따라 전문가 참여제 실시

- 선도심사위원회 개최일정 협의 통보

      ↓

의결

-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참여, 개요 등 

설명

- 부득이한 경우 담당SPO 대리참석

- 심사의결서 작성, 사건담당자 통보

-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 향후절차 안내

      ↓

종결

- 선도프로그램 수료 전까지 종결 보류

- 결과보고서 첨부, 처리절차에 따라 

종결

- 선도프로그램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

성, 사건담당자 통보

- 면담 등 사후관리 실시

* 출처: 서울관악경찰서(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3 선도심사위원회와 전문가참여제 진행절차

다음으로 표준선도 프로그램은 훈방 대상 청소년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병원에 의뢰하는 프로그램이다. 분노조절장애나 ADHD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연계병원에 의뢰하여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회에 2시간씩 5차로 나누어 총 10시간 치료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려면 학교전담경찰이 청소년을 데리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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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정신과 치료라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거부감도 

많아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랑의 

교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Ⅲ-4).

* 출처: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4 사랑의 교실 위탁 및 교육 절차

(4) 검찰

검찰단계에서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 

중 하나로써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는 “검사는 피의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기관 절차 업무내용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대상자 

의뢰

- 연계 관할 경찰서는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전까지 대상자 의뢰에 

대한 공문 발송 안내

- 경찰서 및 대상 청소년 상황에 따라 인접 사랑의 교실 운영기관에 

연계

                    ↓

교육기관 프로그램 구성
- 대상자 의뢰 시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연령별 

촉법(초․중등)․범죄(고등) 소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일정 조율

                    ↓

교육기관 프로그램 진행

- 의뢰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일정과 장소, 이수시간(기

본이수 10시간) 및 프로그램 참가 태도에 따라 미이수 처리됨을 

사전 공지

- 계획된 일정과 프로그램에 따라 참가 청소년 지도

                    ↓

교육기관

→관할 경찰서

이수자 통보서 

제출․평가

- 프로그램 종결 후 각 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서와 소감문 작성 

- 의뢰받은 경찰서에 통보하고 프로그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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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는 ‘법사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 자원봉

사자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 1:1 결연을 하여 멘토링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써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없고, 봉사위원 개개인의 선도 역량에 기대고 있다.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은 위탁 프로그램

으로 민간단체나 시설 외에도 소년보호시설과 보호관찰소30)를 의뢰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다. 일선 검찰에서 의뢰하는 곳은 지역사회의 인프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보호관찰소 의뢰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인 ‘선도’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동종범죄의 소년보

호사건 전력이 없어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어야 한

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한 ‘검사 의뢰 교육 

및 상담’이 있다.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소년부 송치에 대한 예외로써,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40시간 내외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

활센터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0) 소년보호시설 의뢰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고, 보호관찰소 의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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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법원단계에서는 판사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을 

할 때 ‘소년에 대한 훈계’와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교육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년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훈계나 

보호자가 소년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선도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일선 법원에 따라 

‘청소년참여법정’을 운영하기도 한다.31)

「소년법」 제12조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시행되

고 있는 ‘상담조사’는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조사를 의뢰하는 제도이다. 상담조사는 최장 3개월간 

진행될 수 있으나 보통 2개월 이내에 종결되는데, 이 기간 중에 상담 및 조사 

뿐 아니라 선도를 위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사건을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 통고의 대상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이다(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이 제도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바로 심리하기 때문에 해당 청소년이 수사관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데 따른 심리적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수사기관을 

31) 청소년참여법정이란 그동안 소년보호재판이 형사처벌적 입장에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탈피하여, 비교적 

경미한 비행사건에 대하여는 청소년참여법정을 활용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재비행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처리하려는 제도를 말한다(대전

가정법원, 2018,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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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으로 통고된 보호소년의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년에 

대한 훈계’와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교육 고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등의 사안에서 화해와 

중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32)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성매매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써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위

탁하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적 선도 

운영주체별 시행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정부기관별 교육적 선도 관련 제도 비교표

32) 통고제도는 ① 소년문제의 초기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②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문제해결부담 경감), ③ 전문소년조사관

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필요 시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의 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

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가의 효과적 지원)는 장점이 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인출일: 2018.2.2.)

구분 명칭(근거법)
시행

기관
대상자 시행내용

여

성

가

족

부

교육적 선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구청장

비행․일탈

청소년/

부적응

청소년

Ÿ 시행되지 않고 있음.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장관/시장/

군수/구청장

/관할 경찰

서장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유

발 및 원인

제공 청소년 

Ÿ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Ÿ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
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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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근거법)
시행

기관
대상자 시행내용

교

육

부

징계

(초․중등교육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

에 관한 법률)

학교장 학칙위반 

학생

Ÿ 각급 학교의 학칙(징계규정)에 따른 특별
교육 이수

Ÿ 학교장 의뢰로 소년보호시설에서의 교육

특별교육이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

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

회→학교장/

선도 긴급시 

학교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Ÿ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Ÿ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Ÿ 소년보호시설에서의 특별교육
Ÿ 관련 사례 :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의 특별

교육 이수 프로그램 등

법

무

부

수강명령

(소년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

관찰소

보호소년 Ÿ 보호처분 집행
Ÿ 관련 사례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등

대안교육(소년법) 소년보호

시설

보호소년 Ÿ 판사가 명한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
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교육

Ÿ 관련 사례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 대안교육 등

상담교육(소년법) 보호

관찰소

(선도단체 

시설위탁)

보호소년 Ÿ 판사가 명한 보호관찰에 따른 가처분으
로써 선도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

경찰

조건부 훈방

(근거법 없음)

경찰 훈방대상 

청소년

Ÿ 선도프로그램
Ÿ 관련 사례 : 서울관악경찰서 POL짝, 광

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랑의 교실 
등

검찰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검사 소년

피의자

Ÿ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Ÿ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

에서의 상담․교육․활동(소년원, 소년분
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
찰소 포함)

Ÿ 관련 사례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학체험캠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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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근거법)
시행

기관
대상자 시행내용

검찰

검사 의뢰 교육 및 

상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대상

아동

청소년

Ÿ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
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법원

훈계 및 보호자 

교육 고지(소년법)

소년부 판사 보호소년

보호자

Ÿ 사안 경미 심리불개시에 따른 조치 
Ÿ 사안 경미 불처분에 따른 조치 

상담조사(소년법) 소년부 판사 보호소년 Ÿ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조사 
의뢰

Ÿ 상담조사 기간 중에 선도프로그램 운영
Ÿ 관련 사례 : 대전가정법원 길 위의 학교 

등

통고제도(소년법) 소년부 판사 보호소년 Ÿ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부 판사가 심리

Ÿ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으로 종결되는 경
우가 많아 훈계하거나 상담조사 의뢰

판사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선도보호 

위탁 보호처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부 판사 보호소년 Ÿ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
분

Ÿ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 위탁



78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1) 교육부 유사제도 및 사업

(1)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의 특별교육이수

① 개요

특별교육이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이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은 Wee센터를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의뢰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교 선도 규정 위반, 비행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도활동 및 인성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학교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건강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도와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것을 특별교육이수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검사와 결과 설명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를 위해 참여한 구성원의 70%가 MBTI 검사를 통하여 성격특성을 이해

하고, 참여한 구성원의 70%가 자아개념검사 및 인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와 현재의 고민거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법교육을 통해 문제행동의 결

과를 깨닫고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감을 기른다. 이를 위해 참여한 구성원의 70%

가 법적 절차와 법적 책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법의 의의 및 필요성을 알고, 

문제 행동의 결과와 법적 절차 등에 대해 배움으로써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키운

다. 셋째,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직업인의 특징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폭을 넓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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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제과제빵 활동을 통해 제빵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한다. 넷째, 집단 체험활동을 

통해 성취감 고취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 스태킹, 카프라 

등의 활동을 통해 개인 신체능력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도록 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으로 참여인원의 70%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의 담당인력은 청소년지도사 1인이고, 프로그램 내용별로 전문가 3-4명

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 1인당 

1일 15,000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의 프

로그램실과 야외 활동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 의뢰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되며, 학기와 방학 구분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교육집단은 남녀혼성으로 구성하되 학교급을 구분하여 편성한다. 교육일정은 

매월 초에 Wee센터와 협의 후 결정한다. 참여 청소년의 인원은 10명씩 5일간 

5회로 연인원은 총 250명이다. 5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의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그림 Ⅲ-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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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09:30 출석확인 및 오리엔테이션

09:30-10:00

활동안내 O.T

법교육
MBTI 

검사해석
노동법 교육 진로활동

10:00-10:30

10:30-11:00

11:00-11:30 관계 형성

About me11:30-12:00

12:00-12:30
점심시간 및 휴식

12:30-13:00

13:00-13:30
검사 진행

MBTI

인성검사

모의재판
MBTI 

검사해석

성교육

성문화센터
직업체험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30
집단 놀이 활동 및 개별 상담 수료식

15:30-16:00

* 출처: 서울시청소년수련관(2018). 내부자료 참고.

그림 Ⅲ-5 서울시청소년수련관 특별교육 프로그램 일정표

MBTI 프로그램은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다른 친구들의 

성격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MBTI 유형에 대한 설명 및 결과를 해석해준

다. 또한 인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잠재된 성격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법교육은 폭력, 절도 등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

의 행동이 법과 관련되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도록 해주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

아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

키고 법에서 의미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알아보며,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법률

과 그 관계를 알아보고, 4가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적 처벌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모의재판은 절도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모의재판 형식의 재판을 열어 

피해자 및 피의자, 방관자, 형사 등의 역할을 맡아봄으로써 감정이입 및 동화를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간이다. 노동법 교육은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권리를 깨닫게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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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교육을 통해 근로자 의무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성교육은 

남자와 여자의 신체․정신․가치관적 차이와 성과 관련된 정확한 용어에 대해 배운

다. 또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청소년시기의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 배우고, 출산

과 자녀양육, 다양한 피임법 등을 배우며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진로활동은 적성을 탐색해보는 시간으로 적성에 맞는 대학의 관련학과와 직업

을 소개해주고 있다. 직업체험은 청소년이 직접 직업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요리학원과 연계하여 요리사 체험, 바리스타 체험, 제과제빵 체험 

등을 실시해왔다. 지금까지는 요리학원에서 교사가 출장을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

해왔는데, 향후에는 청소년들을 요리학원으로 데리고 가서 체험을 시켜줄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밖의 집단놀이활동으로 방송댄스, 카프라 쌓기, 스크레치 나이트뷰 

완성하기, 스포츠 스태킹 개인목표 달성하기 등 공동체 활동과 신체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와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③ 시사점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육이수는 입시위주 교육에 적응

하지 못하여 교칙을 위반하거나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 학생 청소년들에게 교육 

참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일방적

인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성격검사나 체험 및 놀이 중심의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련관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

고 있다면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도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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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른나무 청예단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육프로그램

① 개요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 푸른

나무 청예단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학교나 교육청에

서 선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이다.

교육의 목적은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통한 학교폭력 재발방지

에 있고, 보호자의 경우 부모력 회복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학교나 교육청의 요청사항을 고려하고, 학교폭력의 

유형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조율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점이다.

프로그램 시행장소는 청예단 교육장이고, 청예단 직원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예산은 교육을 의뢰한 학교나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한 갈등사건인 경우에는 청예단 화해분쟁조정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교육

을 실시하기도 한다. 

②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가해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1회기 3시간을 기준으로 총 5회기 15시

간 동안 진행된다. 보호자 프로그램의 경우, 1회기 2시간을 기준으로 총 5회기 

10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일정과 내용은 다음 〔그림 Ⅲ-6〕, 〔그림 Ⅲ-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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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푸른나무 청예단(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6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일정

회기 내용

1회기

∙ 회기목적 : 다양한 감정의 이해 및 표현방법 탐색

∙ 주요내용 

 - 감정카드를 활용한 긍정적/부정적 감정 탐색 

 - 나의 감정은?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한 표현 연습

 - 신체화 그리기 : 감정에 따른 신체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

 - 4컷 카툰 : 상황-생각-감정-행동 컷으로 나누어 카툰 제작 후 생각의 변화에 따른 결과 

변화 탐색

2회기

∙ 회기목적 : 공감 및 의사소통 기술 능력 향상 

∙ 주요내용 

 - 공감 훈련 : 사진 속 이미지를 통한 감정 공유

 - 최근 감정변화, 갈등상황을 피규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 Grok활용 비폭력 대화 습득 

3회기

∙ 회기목적 : 학교폭력관련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 주요내용 

 -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 탐색

 - 내가 법을 바꿀 수 있다면? : 학교폭력 관련 법률 교육 및 법률 관련 집단토의 

 - 나도 컨설팅 전문가 : 언론 보도된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청소년 시각의 분석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 

 - 내 사건이 신문에? : 자신의 사건을 객관화 하여 기사화 하기 

 - 재발방지 다짐 : 학교폭력 사안이 재발되지 않고 유지된 보호요인 탐색 및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방법 구체화

4회기

∙ 회기목적 : 상대측과 관계회복 및 화해를 위한 방법 탐색 

∙ 주요내용 

 - 사과의 의미 탐색 

 - 다툼 및 갈등상황 발생 시 사과를 통해 해소되었던 긍정경험 탐색 및 경험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공유 

 - 갈등주체에 대한 사과편지 작성 및 소감 공유

5회기

∙ 회기목적 : 자존감 향상을 통한 올바른 자기상 확립

∙ 주요내용 

 - 마법의 손 : 다섯 손가락에 자신의 장점 및 단점 작성 후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토론

 - 희망통장 만들기 : 인적자원과 내적자원의 분석 및 활용방안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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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푸른나무 청예단(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7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일정

회기 내용

1회기

∙ 회기목적 : 보호자의 현재 “나”의 상태 점검, 직장내(사회)에서 worker / 집안에서의 부모로

서 역할에 대한 탐색, 객관적 현재 상황 탐색을 통해 자녀 문제 해결 및 가족 

회복을 위해 현재 보호자에게 필요한 가치 탐색

∙ 주요내용 

 -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룹 활동 진행  : 자신을 모습에 대한 탐색 활동

 - 마음 자화상 그리기 : 그림을 통한 내면 성찰 및 감정표출 활동

2회기

∙ 회기목적 : 보호자의 강점 및 기질 탐색, 직장(사회)의 모습과 가정 내모습의 밸런스 찾기

∙ 주요내용  

 -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강점 및 최강 기질 찾기 

 - 가치 경매 : 보호자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에 대한 탐색 

3회기

∙ 회기목적 : 건강한 어른을 위한 가치 탐색,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한 기술

∙ 주요내용 

 - 나의 영웅은?: 보호자가 생각하는 ‘어른’에 대한 분석 

 - 자녀의 선도(학교폭력, 탈선 등)를 위한 보호자의 역할 탐색 

 - 몸의 의사소통 : 신체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방안 찾기

4회기

∙ 회기목적 :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치 찾기,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안 탐색

∙ 주요내용 

 - 액터 맵핑 : 가족의 개인력 그림 그리기 

 - 갈등상황 소통극 : 자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보호자 유형 탐색 및 갈등상황 역할극 진행 

5회기

∙ 회기목적 : 학교폭력의 이해를 통한 학교폭력 대응력 및 자녀 소통 강화

∙ 주요내용 

 - 학교폭력 유형, 실태 및 관련 법률의 이해 

 -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소통 역할극 진행 

 - 내가 만드는 세상 :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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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사점

푸른나무 청예단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육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를 전문으로 활동해온 단체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육내용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정환경 개선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가장 효과가 높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나도 컨설팅 

전문가’로, 신문에 보도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학교 측의 입장

이 되어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다. 제3자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

게 함으로써 피해자나 학교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사건발생의 원인 

분석이 학생마다 차이가 있는데, 분석내용이 각자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이후에 

개인상담으로 연계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선도가 이루어진다.

2) 법무부 유사제도 및 사업

(1)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강명령

① 개요 

수강명령은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 열 가지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의뢰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동반자가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이 센터로 출석하도록 하여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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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청소년동반자이다. 청소년동반자 1인이 1인

의 보호소년을 담당하여 1:1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보호소

년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위기요인을 개선(여성가족부, 2018, p.481)”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 연계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극복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여성가족부, 2018, 

p.482)”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8년 전 부터 이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운영해오고 있는데, 연간 위탁받는 보호소년은 200명 내외이다. 10명의 청

소년동반자가 이들 보호소년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은 법원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1인당 1시간 5,000원씩 총 15시간 

75,000원이 책정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과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에 수강명령을 병과받은 보호소년을 연간 200명 정도 

교육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매주 1시간씩 15주 동안 총 15시간의 상담이 진행된

다. 원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서비스로써 내용은 상담, 문화활동과 

체육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강명령 대상 청소년의 경우 위험요인을 고려

하여 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내용의 대부분은 상담이 차지하

고 있다. 상담을 통한 자기계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은 청소년동반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

지는데, 심리상담이 주를 이루고 미술치료, 놀이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지치료와 정신분석을 통해 보호소년의 현실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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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진로상담과 심리검사, 성격검사를 통해 보호소년의 적성을 탐색하기도 한다.

③ 시사점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출석에 비협조적인 보호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

다. 이를 위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팀장급의 상담사가 청소년동반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 점이며, 이를 통해 사례관리의 요령을 알려줌으

로써 보호소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1 상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담 회차가 거듭되면서 라포 형성과 집중적

인 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대안교육

① 개요

대안교육은 「소년법」 제3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

분 중의 하나이다. 법에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으

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법원과 검찰, 학교로부터 의

뢰받은 대안교육명령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교육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인력은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센터

의 주요업무는 대안교육과 상담조사이며, 대안교육 담당직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고, 전문교육을 위한 시간강사 15명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대상 청소년은 목표인원이 연인원 4,250명(1일 단위로 중복 산정)이고, 

실제 사람별 인원은 연간 1,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시설은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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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담임을 맡을 수 있는 인력이 3명뿐이라 최대 3개 반으

로 운영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5일 동안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 총 35시간 동안 운영된다. 학교나 

검찰에서 의뢰하는 교육은 1일 또는 3일 단위로도 운영되며, 법원에서 의뢰하는 

대안교육은 35시간과 70시간이 있는데, 이 센터에는 주로 35시간 교육이 의뢰되

고 있어 일주일간 5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13명 이내 소그룹 반편성과 반별 담임

제로 운영되고 있고, 상․벌점 제도를 통해 엄격한 출결관리와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벌점 시 퇴교조치한다. 상․벌점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업태도 : 집중하지 못하거나 산만, 필기나 과제작성 불성실, 수업시간에 졸거나 잠을 

자는 행동, 수업시간에 늦거나 종료 전에 나가는 행동, 상점(수업의 진지성, 활동지 성

실 작성 등)

∙ 생활태도 : 식사예절 불량, 복장불량(교복, 운동화 원칙), 욕설을 자주하고 언성을 불필

요하게 높임, 휴대폰․MP3․게임 시 등 교육에 방해되는 물품 미반납, 담배 및 라이터․전
자담배기기 소지, 흡연, 교사에 대한 불공손한 언행이나 교사지도 불이행, 상점(인사, 

휴지줍기 등)

∙ 교우관계 : 교육생 상호간 다투는 행위, 일방적으로 동료들을 괴롭힘, 상점(동료 교육생 

도와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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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 화 수 목 금
09:20-10:00 O.T 및 

상담조사

폭력예방

교육

절도예방

교육

절도예방

교육

교통안전

교육10:00-10:50

11:00-11:40 심리검사 

및 해석
자아성장 성교육 긍정마인드 미술치료

11:50-12:30

13:30-14:10
진로지도 감수성훈련 의사소통 금연교육 예절교육

14:20-15:00

15:10-15:50
폭력예방

교육
배려교육 영상테라피

법교육

소감문작성 

및 수료식

16:00-16:40 - - - -

* 출처: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8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 주간 일정표

교육일정과 내용은 [그림 Ⅲ-8]과 같다. 폭력예방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특성 이해하기, 폭력의 심각성 알기, 폭력에 대한 자신의 태도 알기, 가해자와 

피해자․방관자의 세 가지 입장 생각하기, 바람직한 대안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도예방교육은 절도의 심각성 인식하기, 절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 알아보

기, 선택과 책임의 주체 인식하기, 자기통제력 향상 및 긍정적 미래상 만들기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성교육은 사춘기의 신체․심리 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생명의 소중함과 피해자 

공감하기, 성폭력과 관련된 인지적 편견과 왜곡 수정하기, 올바른 성의식 형성으로 

행위자․피해자 되지 않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오토바이 운전습관

에 대한 자기탐색하기, 교통사고 및 비행사례 알아보기, 교통사고의 폐해, 장애 체험

하기, 안전운전 방법 및 에티켓 익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절교육은 올바른 

언어습관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자세, 예의바른 행동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술치료는 미술과 생활공예 등을 매개로 하여 심리

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기성찰의 계기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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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사점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안교육은 체계적인 관리시스

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부센터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무부가 직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전국 센터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적 선도 유사 프로그램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점과 달리 국기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대상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다. 명확한 퇴교기준을 가지고 오리엔테

이션 때에 교육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동의서는 교육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겠다

는 서약서이고 상벌점 제도에 의해 퇴교결정이 될 시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계약

서이기도 하다. 교육대상자는 비록 강제적으로 대안교육 명령을 받았지만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인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공권력에 의한 권위가 있는 점도 교육진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업 예산 

역시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경찰 유사제도 및 사업

(1)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① 개요 

사랑의 교실은 경찰에서 훈방대상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광

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의뢰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랑

의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은 

“경찰 단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해 반복적인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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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학교, 가족, 사회로

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충동적인 감정에 대한 조절

과 건강한 감정표현을 익힘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연

중 운영되고 있다. 인력은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

사 3명과 그 외 학습 정서 멘토가 담당하고 있다. 대상청소년은 경찰서에서 의뢰한 

청소년 160명으로 촉법소년 6개집단과 범죄소년 10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나

누어 진행하고 있다.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속하여 매일 

2시간 30분씩 나누어 4일간 진행하고 있고,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5시간

씩 나누어 2일간 진행하고 있다. 총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10시간씩 동일하다. 

프로그램일정과 내용은 [그림 Ⅲ-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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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  자 내  용

범죄

소년

1회차

17:00~19:30

(2시간 30분)

∙ 꿈과 미래(DREAM) ∙ 재범방지 법 교육

  - 워밍업

  - 변화에 대한 인식여부

  -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 청소년의 범죄 종류 및 

    처벌기준 

2회차

17:00~19:30

(2시간 30분)

∙ who r u ?

  - 아이스브레이킹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 비행에 대한 양가감정을 다룸을 통한 동기부여

  - 조별 프로그램을 통한 라포 형성

3회차

17:00~19:30

(2시간 30분)

∙ 감정다루기

  - 너와 나의 감정

  - 선택의 이유

  - 다른 사람의 감정 공감하기

  - 부정적 감정 해소하기

4회차

17:00~19:30

(2시간 30분)

∙ 나의 모습, 너의 모습

  - 현재 자신의 자아상 살펴보기

  - 자기상에 대한 탐색

  - 긍정적 삶의 태도

촉법

소년

1회차

09:00~15:00

(5시간)

∙ 꿈과 미래(DREAM) ∙ 재범방지 법 교육

  - 워밍업

  - 변화에 대한 인식여부

  -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 청소년의 범죄 종류 및

    처벌기준 

∙ who r u ?

  - 아이스브레이킹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 비행에 대한 양가감정을 다룸을 통한 동기부여

  - 조별 프로그램을 통한 라포 형성

2회차

09:00~15:00

(5시간)

∙ 감정다루기

  - 너와 나의 감정

  - 선택의 이유

  - 다른 사람의 감정 공감하기

  - 부정적 감정 해소하기

∙ 나의 모습, 너의 모습

  - 현재 자신의 자아상 살펴보기

  - 자기상에 대한 탐색

  - 긍정적 삶의 태도

* 출처: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9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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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미래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변화준비를 위한 확인과정이다. 변화에 

대한 인식여부를 점검하고 프로그램의 규칙과 내용을 안내한다. who r u ? 프로그

램은 아이스 브레이킹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으로 비행에 대한 양가감정을 다룸으

로써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조별 프로그램을 통해 라포 형성을 한다.

감정다루기는 연극치료활동으로 심리극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간정을 공감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 나의 모습, 너의 모습 프로그램은 미술치료활동으로 

현재 자신의 자아상을 살펴보고 자기상에 대한 탐색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으로 

변화를 유도하며 긍정적 삶의 태도를 제고한다. 재범방지법교육은 범죄나 비행, 

일탈에 관해 알아보기, 법치주의와 나의 행복, 형사사법체계와 처벌, 청소년의 

비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행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촉법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사후프로그램으로는 전화상담과 모바일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로 모니터링을 하고, 

청소년동반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며,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안내 및 심리검

사를 실시하고 있다.

③ 시사점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경찰단계의 범죄소년과 촉

법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비행성향을 완화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재범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경찰단계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사법처우에 진입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담사 및 사회복지

사가 개입함으로써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후에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청소년동반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위기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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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관악경찰서 자체선도 프로그램

① 개요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부 훈방을 위한 

자체선도 프로그램으로써 ‘꿈에 한 발짝 디딤돌 POL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관악구 관내 소년범으로 2017년에는 소년범 281명 중에서 91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선도프로그램 연계율이 32.4%에 이르렀다. 이것은 학교폭

력 정량지표 만점구간인 27.6%를 상회한 수치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상청소년에게 꿈을 주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

는 것이다. 대상청소년은 회차당 10명 내외이고, 교육인력은 학교전담경찰(SPO)

과 전문가참여제를 위해 배정되어 있는 범죄심리사가 담당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은 학업병행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시간은 총 

10시간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교육장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을 이용하고 있다. 

예산은 회차당 진행비 10만원과 강사료 3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서울관악경찰서의 자체선도 프로그램은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

그램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Ⅲ-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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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1회

13:00~14:00 ∙ 참가신청서 작성 및 자기소개 SPO

14:00~15:00 ∙ 범죄예방 교육 및 진로 토론 SPO

15:00~17:00
∙ 인성 향상프로그램: 인생그래프, 공감하기

∙ 꿈 목록 작성하기 : 서로간 응원 댓글 써주기
범죄심리사

17:00~18:00 ∙ 일주일간 계획표 설계, 소감문 작성 및 상담 범죄심리사

2회

13:00~16:00

∙ 관계형성게임 : 이름 이어말하기, 몸으로 말해요

∙ 분노조절 프로그램

∙ 미래설계 : 나에게 보내는 편지

범죄심리사

16:00~18:00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 감사노트 배부, 다짐서 작성

∙ 수료식, 수료증 발급, 단체사진

SPO

* 출처: 서울관악경찰서(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10 서울관악경찰서 자체선도 프로그램 일정표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국 경찰서에 공통된 프로그램이지만 서울관악경찰서에서

는 요가강사나 헬스트레이너, 인근 학교 교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범죄심리사의 강의를 대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도 상담관리를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있고, SNS 소통을 통해 

경찰과 학생 간의 신뢰감을 높이고 범죄환경 접근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시사점

서울관악경찰서 자체선도 프로그램은 초기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에 개

입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강의인력을 

범죄심리사나 청소년전문가에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춰 요가강사나 

헬스트레이너, 인근 학교 교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학교전담경찰은 심사원이나 소년원에 들어간 청소년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선배들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다. 외부위탁 프로그램과 달리 자체선도 프로그램은 경찰이 직접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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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긴밀하게 지도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경찰이 직접 법률상담 등의 도움

도 주고 있어 조기개입과 사후지원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검찰 및 법원 유사제도 및 사업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조건부 기소유예

① 개요 

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2014년 12월에 금오공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조

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에게 대학체험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킴으

로써 미래 비전을 가진 우수인재로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캠프는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 1차 [2015. 1. 22~23] 대학 체험

- 2차 [2015. 7. 23~24] 대학 체험 + 템플스테이

- 3차 [2015. 10. 30] 대학 체험 + 연극관람

- 4차 [2016. 8. 04~05] 대학 체험 + 템플스테이 

- 5차 [2017. 8. 10~11] 대학 체험 + 템플스테이

- 6차 [2018. 8. 09~10] 대학 체험 + 템플스테이

1차와 3차는 금오공대에서 강의와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고, 나머

지는 금오공대에서 대학 체험과 인근 사찰인 도리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함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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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운영되었다. 1일 프로그램이었던 3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1박2일간 진행되

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6차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11명이 참여하였고, 금오

공대 대학생 멘토 22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멘티와 대학생 멘토의 비율을 1:2로 

구성하였다. 대학체험 프로그램의 강사 및 전체 프로그램 진행요원도 별도로 10명

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선정기준은 검찰청에 송치된 비행청소년 중에서 프로그램 

진행의 편의상 나이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제한하고, 성별도 

남녀 간의 사고우려 때문에 비율이 높은 남학생으로 통일하였다. 비행성의 경우, 

심각한 폭력범죄는 배제하고 무면허운전이나 명예훼손, 절도 등의 경미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학체험캠프는 1박2일 동안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

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Ⅲ-11).

구분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일차

10:00~11:00

[교육 1 - 멘토 교육]

- 캠프 취지 및 유의사항 전달

- 멘토장 선발

- 멘티와 1:1 선(先)매칭

- 멘토 도착 시간: AM 10:00

- 장소: 든사람교육센터(도서관211호)

- 멘티 도착시간 11시

11:00~12:00
[교육 2 - 멘토·멘티 만남]

- 자기소개 및 1:1 매칭
- 장소: 든사람 교육센터(도서관211호)

12:00~13:00 [점심 식사] 든사람교육센터 ⇒ 학생회관 - 장소: 교직원식당 행사장

13:00~15:00
[교육 3 – 치료놀이]

- 멘토·멘티 친밀감 형성
- 장소: 든사람 교육센터(도서관211호)

15:00~17:00
[교육 4 – 심리 검사]

적성 및 흥미검사[홀랜드 검사]
- 장소: 든사람 교육센터(도서관211호)

17:00~17:30 [이동] 금오공대 ⇒ 도리사 - 전세버스 대기장소: 도서관 주차장 옆

17:30~18:00 [저녁 식사] 도리사 도착 및 식사 - 장소: 도리사 내

18:00~ 8:30
[입제식 준비]

- 템플스테이 신청서 작성
- 방 배정 및 법복 배부

18:30~18:50
[입제식]

- 스님과 참가자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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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1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학체험캠프 일정표

1일차에는 금오공대에서 청소년 멘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대학생 멘토에 대

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멘티가 도착하면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여 친밀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치료놀이를 진행한다. 심리검사를 통해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한 후에 인근 사찰인 도리사로 이동하여 사찰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한다. 입제

식을 통해 사찰예절을 배우고 희망자에 한해 타종행사에 참여한다. 김천지청 담당

검사의 특강과 야경 관람으로 일정을 마친다.

2일차에는 희망자에 한해 108배를 실시하고 명상과 연등 만들기 체험을 하고, 

멘토와 멘티의 자유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만족도 

구분
내용 비고

일자 시간
- 사찰예절 배우기

18:50~19:30
[체험 1 – 타종]

- 참가자 중 희망자만 실시
- 장소: 종각 옆

19:30~20:30

[교육 5 – 멘토·멘티 관계 형성]

- 김천지청 검사 특강, 참가자들 1:1 

멘토링

- 금오공과대학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법사랑위원회 관계자 참석

20:30~21:00 [명상 및 산책] 서대 야경 관람

21:00~05:00 [취침] 세면 및 취침 참가자 개별 세면도구 준비

2일차

05:00~05:30 [기상] 세면 및 정리

05:30~06:00
[체험 2 – 108배 체험]

- 나를 돌아보는 108배

06:20~07:00 [아침 식사] - 장소: 도리사 내 

07:00~08:00
[체험 3 – 명상]

- 솔숲 걷기 및 명상

08:00~10:00 [체험 4 – 연등 만들기]

10:00~11:00
[자유 간담회]

- 멘토·멘티 자유 간담회

- 금오공과대학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법사랑위원회, 도리사 관계자 별도 간담회 

진행

11:00~13:00
[소감문 작성]

- 체험 소감문 작성/ 만족도 조사 실시
- 템플스테이 팀장 진행

11:30~12:30 [점심 식사] - 장소: 도리사 내 

12:30~13:00 [정리] - 방청소 및 짐정리

13:00~13:30 [회향식] 회향식 및 출발준비 - 전세 버스 준비

13:30~14:00 [귀가] 금오공대 도착, 귀가 - 학교 이동 후 개별 해산



Chapter Ⅲ.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여건 및 현황분석 | 99

조사를 실시한 후에 회향식을 마치고 귀가한다.

③ 시사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학체험캠프는 강의 중심의 교육을 최소화하고  템

플스테이에 비중을 둠으로써 청소년들이 평소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새벽 108배의 경우는 많은 청소년들로부터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근에 유명한 사찰인 직지사가 

있으나 도리사를 활동장소로 선정한 이유는 직지사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유명 

관광지이다 보니 유혹에 빠져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도리사는 깊은 산골에 

위치하여 한번 입소하면 퇴소 전까지 사찰 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어 

선정되었다.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를 2:1로 구성한 것이 특징적인데, 멘토와 

멘티의 나이차가 5살 내외라서 세대차이가 거의 없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쉽고 멘토링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2) 대전가정법원 상담조사

① 개요 

상담조사는 「소년법」 제12조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소년심판이 진행 중인 보호

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조사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 중에 ‘길 위 학교’라는 선도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길 위 학교’는 지리산 둘레길을 10박 11일 동안 걷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5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1회씩 남자 

보호소년 만으로 구성하여 5회, 2016년에는 여자 보호소년 만으로 구성하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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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실시하여 총 7회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수행을 

하고 집행은 대전문화재단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상담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받는 2개월 동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에는 9명의 보호소년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해야 한다. 보호소년 중에는 술, 담배와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10박 11일간 걸을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청소년을 선정한다. 둘째, 자기성찰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

보다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를 선정한다. 셋째, 경미한 

비행이어야 한다. 이미 소년원 경력이 있는 청소년보다는 처음으로 6호처분이나 

9호 처분을 갈 정도의 청소년에게 성찰을 통해 반성의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지리산 둘레길을 걸을 때 멘토와 멘티를 1:1로 결연하여 함께 걷게 하는데, 그 

멘토를 동행자라고 부른다. 동행자는 대전지역 성공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기쉼터와 단기쉼터, 드롭인센터에 계신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초창

기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 예산은 법원 자체예산 4,500만원으로 이 중에서 

3,500만원이 숙박비와 음식 등의 경비와 동행자 인건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전-사후 프로그램과 연구용역비로 사용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길 위 학교’프로그램은 지리산 둘레길을 10박 11일 동안 걷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정이나 교육 내용은 없다. 다만 걷기 이전에 사전준비와 걷기 

이후의 사후추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행자와 청소년은 1:1로 결연을 맺고, 

3쌍이 한 개의 조를 이루어 걷는다. 각 팀이 반나절 간격으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지리산 들레길 총 295km를 종주한다. 선도프로그램의 핵심은 소년의 품행과 성



Chapter Ⅲ.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여건 및 현황분석 | 101

행을 개선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재비행을 예방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

게 되면 사전-사후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량교우와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 있다. 특히 10박 11일 동안은 핸드폰을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교우관계가 단절될 뿐 아니라 생활습관이 교정되고,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기본적인 품행이 교정될 수 있다. ‘길 위 학교’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매일 한 가지씩 화두를 던져준다.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서 

걷자”와 같은 것이다. 화두는 사전에 공통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③ 시사점

대전가정법원 상담조사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길 위 학교’는 우수사례에 

그치지 않고 성공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500만원의 예산을 기부받아 진행했는데, 이후에 

언론의 관심과 참여 청소년의 선도효과를 인정받아 법원 자체예산 4,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후추적 관리도 하고 있다. 멘토로서 함께 

걸었던 동행자를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해서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

으로 만나 멘토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범을 

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패인 것은 아니다. 소년원에 가든지 이후에 사회생활

을 할 때에도 ‘길 위 학교’를 통해 느꼈던 성취감과 보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했던 그 경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나갈 자양분이 

될 것이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은 가정과 사회가 자신을 위해 해준 

게 없다면서 자기합리화를 한다.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평생 

살면서 부모 뿐 아니라 누구하나 돌봐주거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이 ‘길 위 학교’에 참여했던 청소년은 그런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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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청소년이 경미한 범죄에 그쳤다면 청소년 개인의 측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으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3. 국외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1) 독일

(1)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

교육보조(Erziehungsbeistandschaft)와 시설위탁교육(Heimerzie -hung)은 

「청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 이하 JGG)」 제9조(§9 JGG)에서 규정하

고 있는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n) 명령 중의 하나로, 준수사항

(Weisungen),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 교육(Erziehung in einer 

sonstigen betreuten Wohnform)등과 함께 교육처분 형식을 구성하고 있다. 

이 네 가지 교육처분 형식 외에 다른 교육처분의 형식은 없다.33)

「청소년법원법」 제5조 제2항(§5 II JGG)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처분은 “교육적

인 이유”에서만 부과되어야 하고, 범행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교육처분은 “범행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청소년법원법」 제5

조 제1항 – §5 I JGG ).34) 즉, 교육적인 이유와 범행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교육처

분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처분은 「사회법(Sozialgesetzbuch – 이하 SGB)」 제8편 제27조, 제30조, 

제34조(§§27, 30, 34 SGB VIII)에 따른 ‘자발적인 교육을 위한 부조신청’과 「민법

(Bürgerliches Gesetzbuch – 이하 BGB)」 제1666조, 제1666ａ조(§§1666, 

33)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61.

34)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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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a BGB)에 따른 ‘가정법원의 명령’의 형태를 통하여 적용된다. 이 두 법을 

통한 적용은 무엇보다 청소년 형사절차에 의한 복잡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

법」 제8편(SGB VIII)에 따른 교육제공이나 민법에 따른 가족법적인 명령이 훨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35)

이러한 교육처분 가운데 실무상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준수사항’이다. 

이는 이후 「청소년법원법」 제45조, 제47조(§§ 45, 47 JGG)에 따른 다이버전이 

확대되고 일부 내용이 「청소년법원법」 제15조 제1항 제3문 제4호(§15 I 3 Nr.4 

JGG)의 근로부담명령(Arbeitsauflage)으로 옮겨가면서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게 되었다.36) 그러나 이전의 절반수준에 머물게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청소년형사

절차상 사용되는 형사제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교하여 소개하기엔, 「청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10 I JGG)에 준수사항의 예시37)들을 특정지어 규정하고 있고, 준수사항을 부과

할 수 있는 소년법원판사의 권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같이 특정지어 살펴보기 힘들다. 또 다른 교육처분 중 하나인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 교육’은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규정

하고 있는 범위가 넓어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닌, 양부

모나 조부모에 의한 양육, 그 밖의 친척에 의한 양육까지도 포함하는 개념38)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에 교육처분 중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이는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 

35)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63.

36) Ostendorf, 2011, p.181.

37) Eisenberg, 2013, p.172.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유지할 것 (2) 집이나 시설에서 거주할 것 (3) 직업교육장 또는 일자리를 받을 것 (4) 직업 

활동을 유지할 것 (5) 정해진 자의 보호와 감독을 받을 것 (6) 지역사회 트레이닝 코스에 참여할 것 (7) 

피해자와의 조정 합의를 위하여 노력 할 것 (가해자-피해자-조정) (8) 정해진 사람과의 교류나 숙박업소, 

유흥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할 것 (9) 교통안전 교육에 참여할 것

38)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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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사회법」 제8편(SGB VIII)과의 관계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육보조와 시설

위탁교육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 제8편

(SGB VIII)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부조 개편을 위한 법률

을 통해 새로이 제정된 청소년부조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회법」 제8편(SGB VIII)

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사회법」 제8편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2항(§§1 III, 2 

II SGB VIII)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신의 발달을 위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

며,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지원 이외에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

법」 제27조-40조(§§27-40 SGB)에 따라 교육을 위한 부조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급부들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조로서는 「사회법」 

제28조부터 제35조(§§28-35 SGB)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교육상담, 사회적인 

그룹 활동, 교육보조와 보호부조인, 사회 교육적인 개별부조, 주간위탁그룹 교육, 

종일위탁보호, 시설위탁교육, 사회교육학적 집중 개별보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39)

  

39)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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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리타스 코블렌츠 지부의 ‘청소년-위기-지원’ 프로그램40)

① 교육보조

 

카리타스 코블렌츠 지부(Ｃａｒｉｔａｓｖｅｒｂａｎｄ　Ｋｏｂｌｅｎｚ　ｅ．Ｖ．)의 ‘청소년-위기-지원’

(Ｊｕｇｅｎｄ－Ｇｅｆäｈｒｄｅｔｅｎ－Ｈｉｌｆｅ) 프로그램으로써의 교육보조는 「사회법」 제8장(SGB 

VIII)에 따라 교육을 위한 긴급 부조의 형태로 부과 된다. 이는 자유로운 청구로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청소년 전담판사의 「청소년법원법(JGG)」에 따른 준수사항의 

한 형태로 판결되기도 한다. 「사회법」 제8편 제30조(§30 SGB VIII)에 따르면, 

교육보조는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겪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호조치는 특히 

부모와의 관계, 학교 및 직업상의 문제,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교제의 

촉진 등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보호대상자는 자신의 가정에 있어야 하며 

교육권자인 부모 등도 교육보조의 활동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교육보조

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41)이 갖추어지면 청소년청에 의한 청문 이후에 교육보조를 

명할 수 있다. 교육보조에 대한 실무적인 실행은 청소년청이 관할한다.42)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보조의 수행 및 종료에 관한 그 밖의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이 성년에 이르렀을 때 종료된다. 이 시점에 관해서는 각각의 

위탁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라든지 전담판사에 의한 종료시점 

등을 두고 여전히 논의가 있다.43)

이러한 교육보조는 교육전문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그 부모의 측에 

서서 해당 청소년의 성장과정의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40) http://sartorius-net.de/CARITAS/erziehungsbeistandschaft.pdf.(인출일: 2018.7.23.)

41) §27 I SGB VIII.

42) §82 II JGG, §85 SGB VIII.

43)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68.



106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나갈 수 있도록 이끈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과 부모, 더 나아가 해당 청소년의 

학교, 다른 가족구성원, 친구관계 등과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함께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교육보조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청이 부과하는 소년부조의 형태로 이는 「사회법」 제8장의 제27조, 

30조, 36조, 41조(§§ 27, 30, 36, 41 SGB VIII)가 근거가 된다. 또한 소년판사가 

부과하는 준수사항의 형태 중 하나로써 이는 「청소년법원법」 제12조(§12 JGG)가 

이에 해당한다.

②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모든 관계자 (부모와 아이 또는 청소년, 미성년자 

본인과 청소년청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문제 상황과 해당 교육의 목적을 

서로 토론을 통하여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과 해결방안들은 「사회법」 제36조(§36 SGB)에 따라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전문인력인 상담자는 개인 집중상담을 통해 앞서 토론을 통하여 마련된 

문제해결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상담자와 보호대상자간의 신뢰형성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난 후 보호대상자의 개인적인 문제상황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교육보조의 내용이나 방법을 정한다. 상담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보호대상

자와 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되, 보조자로서만 역할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은 대

체적으로 가정방문으로 진행된다. 가정방문 상담 시, 개별적 또는 그룹으로 상담

을 진행 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형제자매의 유무와 같은 가족특징들도 참고 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필요에 따라 (보호대상자와 관련 있는) 관청, 유치원, 학교, 

직업학교, 사업주, 치료상담사 등에게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청과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법원까지도 지속적으로 교육보조의 진행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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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받게 된다. 상담의 시작, 종료와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상담

진행자는 교육보조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성과보고서를 남겨야 한다.

 

나. 상담방법

상담은 방문을 통한 개인, 그룹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상담자는 보호대상자와 

함께 가장 기초적인 일상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문제 상황과 그동안 유지해 왔던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새로운 행동방식 정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상담이나 채무 관련 상담 

등과 같은 다른 연계 프로그램들과의 상담을 병행하기도 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상담에 반영하기도 한다. 자유시간의 활용이 미숙할 수도 있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와 관련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다. 보호대상자

교육보조의 보호대상자는 그들의 생활환경에서 위기나 분쟁해결을 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 만 14세부터 22세까지의 청소년과 미성년자가 이에 해당

한다. 보호대상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보조를 최소 6개월 이상은 교육전문

가와 함께 받겠다는 자신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라. 프로그램의 목적

무엇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보조의 보호대상자들이 개인적 능력에 따

라 자기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것, 보호대상자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는 이를 교정하는 것과 부모 또는 교육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 및 학습적 

또는 직업적 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도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 또래집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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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성에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만들기 위한 지침 마련과 실업상태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호대상자들의 상황이 보다 나아졌

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이들을 원래 가족에게 성공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본 

프로그램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4) 튀링엔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집 ‘미래’ 프로그램44)

① 시설위탁교육

「청소년법원법」 제12조 제2호(§12 Nr.2 JGG)에 따르면, 법관은 「사회법」 제8

편 제27조(§27 SGB VIII)에 규정된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청소년에게 「사회법」 

제8편 제34조(§34 SGB VIII)가 정한 전일제로 수용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보호적 

주거형태에서 교육을 위한 부조를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설위탁 교육의 

실행과 구성은 청소년청이 담당한다.45) 청소년 전담 판사가 「청소년법원법」 제12

조 제1호나 제2호(§12 Nr.1-2 JGG)에 따른 부조의 종류에 대하여 결정하고, 

시설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보호적 주거형태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청이 결정한다. 

성년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시설위탁교육 종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없다.46)

  

②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튀링엔(Thüringen)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집 ‘미래’（Ｋｉｎｄｅｒ－ｕｎｄ　Ｊｕｇｅｎｄｈä

44) https://www.awo-zeulenroda.de/einrichtungen/kinder-und-jugendhaus-future/heimer

    ziehung/ (인출일: 2018.7.23.) 

45) §82 II JGG, §§85, 86 SGB VIII.

46)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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ｕｓｅｒ＇Ｆｕｔｕｒｅ＇）프로그램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위탁시설인 ‘미래’는 튀링

엔의 아우마-바이다탈(Auma-Weidatal)이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 역시 사회법에 따른 교육을 위한 보조기관이다. 총 14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14명을 총 2개의 그룹을 지어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이 14명의 구성은 

어린이와 청소년 각 7명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수용에 있어 나이와 성별은 구별

하지 않고 있다. 이 위탁시설 내의 보호는 정해진 일상생활구조 속에 하루 24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보호계획에 따라 포괄적이면서도 개별적인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중심에는 보호대상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발전(독립적이고 자기책임감을 갖는 능력의 함양과 같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 문제 상황이나 충돌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

을 가르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여가시간 활용과 취업알선 및 학업이나 직업교육에 관련된 문제에 

보조를 하기도 한다. 더불어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위탁시설 내에서의 그룹 

규칙이나 상호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배우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극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과정은 

학교, 단체, 청소년청 등과 상호 긴밀하게 모든 과정을 공유한다.47)

나. 진행방법

㉠ 가정꾸리기 

하루일과, 집안일 분담과 같은 (그 외에도 요리하기, 제빵, 빨래하기, 청소하기, 

장보기, 다림질하기, 바느질하기 등등) 일상생활의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능력과 

숙련지식을 실험해 본다.

47) Ostendorf, 2011,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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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 

그룹 내에서 앞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연습을 시킨다. 개별 그룹들은 생필

품구입이나 여가시간 계획, 휴가활동 등과 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에 제일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연습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건강과 신체보호

나이에 걸맞은 표준적인 생활을 이끌 수 있는 건강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법정 전염병의 예방과 극복 방법에 대한 교육,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호와 교육

(의사가 방문한다든가, 규칙적인 건강 컨트롤 등등), 피임과 같은 예방대책들을 

교육한다.

㉣ 자유시간과 체험학습

위탁시설 보호대상자들의 성향과 관심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자유시간

에 일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 (쉬기, 음악활동, 공작활동, 

탁구, 축구, 배드민턴, 당구, 신체단련실, 자전거 등) 이외에도 공식적인 자유시간

과 문화체험 시간에는 위탁시설 내에서의 활동 외에도 청소년자율소방대, 스포츠

클럽, 청소년클럽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 보호대상자

본 위탁시설의 보호대상자는 학교를 다니는 나이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원래 가족이 해체되지 않았더라도 행동문제나 성장저하 

등의 문제를 가졌거나 절박한 위기나 충돌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가족

과 함께 살기 힘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회법」 제27조와 제34조

(§§17, 34 SGB)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용 아동과 청소년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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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이들은 교육문제, 과잉행동장애, 부모 중 일부를 잃은 경우, 형제자매를 

잃은 경우, 학업거부 및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과 같이 학교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경우, 타인과의 교류나 교제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 자존감 결여, 

학대 등을 경험한 것 같은 문제 상황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알콜, 

약물 중독이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장애 또는 절박한 자기 또는 타인에의 위험에 

노출된 자들을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라. 프로그램의 목적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위탁시설에서의 보호를 통하여 다양한 나이와 성별이 다

른 아이들과 집과 같은 시설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특히 함께 사는 그룹 안에서 

이들은 상대방에 대한 주의나 배려, 인내심과 동등한 권리 등의 다양한 감정과 

분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의 개념을 통해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가장 유사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간의 신뢰상황을 형성하는 방법 또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5) 시사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법원법」 제9조(§9 JGG)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처분명령의 형식은 준수사항, 교육보조, 시설위탁교육과 그 외 보호를 위한 주거

시설에서의 교육의 총 네 가지이다. 이외의 다른 교육처분의 형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법원법」 제5조 제2항(§5 II JGG)과 제1항(§5 I JGG)에 따라 

위의 교육처분은 “교육적인 이유”와 “범행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교육처분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처분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법」 

제8편 이하의 ‘자발적인 교육을 위한 부조신청’과 「민법」의 제1666조, 제1666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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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666, 1666a BGB)에 따른 ‘가정법원의 명령’의 형태를 통하여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부조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복잡하

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청소년 형사절차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교육처분 중 실무상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준수사항이다. 준수사항은 시간

에 흐름에 따라 다이버전이 확대되고, 일부내용이 근로부담명령으로 옮겨가게 

됨에 따라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준수사항을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교하기에는 「청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10 I JGG)에 준수사항

의 예들이 특정지어 규정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소년법원판사

의 권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새로운 형태의 

준수사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교육처분의 다른 한 종류인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의 교육은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규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에서만 운영되는 교육처분이 아니라 양부모나 조부모에 의한 양육, 그 밖의 친척에 

의한 양육 같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과 관련 있는 자들에 의한 부조도 포함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여 지는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지 살펴보았다. 앞서 비교대상에서 제외시킨 

교육처분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더라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들이 보완되기도 하면서 이전보

다는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교육처분의 하나인 준수

사항이 그나마 자주 이용되던 청소년 형법적 제재수단이었으나 이마저도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보다 이전에도 실무상 활용도가 미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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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조나 시설위탁교육이 요즘에 와서는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보조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소년법원판사의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하여 – 판사 직권으로 새로운 준수사항을 만들어서 판결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 준수사항의 범주에 포괄되는 경향이 있고, 시설위탁교육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형태의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의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그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제도로 국내

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이를 받아들여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실무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법률들의 적용범위를 넓히거나 탄력적으로 적

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2) 일본

(1) 오사카부 소년서포트센터의 소년보도활동48)

① 개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소년법은 비행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경

찰에서는 행정규칙으로 소년경찰활동규칙을 제정하고 소년의 비행방지 및 보호를 

통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소년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경찰활동의 대상에는 「소년법」 상 비행소년은 물론 불량행위소년, 피해

소년, 요보호소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소년경찰활동은 도도부현 경찰에 설치된 

소년서포트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년서포트센터에는 소년보도직

원 또는 전문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소년경찰활동규칙 제2조 제12호, 제8조 

제3항). 2008년 4월 1일 현재, 전국 193개소(그중 경찰시설 이외에 설치된 곳은 

48) 보도(補導)는 우리의 선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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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년보도직원 약 1,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년보도

직원은 소년상담, 계속보도, 피해소년의 지원 등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실

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경찰직원(경찰관 제외) 

중 경찰본부장이 명한 자를 말하며, 전문 경찰관은 소년경찰활동에 상당기간 종사

한 자로서 각종 연수 및 강습 등을 통하여 소년의 특성이나 상담기법을 익힌 전문 

경찰관을 말한다.49)

소년서포트센터의 주된 활동내용으로는 소년상담활동, 가두보도활동, 계속보

도·소년에게 손을 내미는 재기 지원활동, 홍보계발활동 등이 있다. 먼저, 소년상담

활동은 소년이나 보호자 등의 고민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 등이 면접이나 

전화, 이메일을 활용하여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2016년 경찰이 

수리한 소년상담 건수는 66,035건이었으며, 그중 소년자신으로부터의 상담이 

14,777건, 보호자로부터의 상담이 32,060건, 기타가 19,198건이었다. 주된 상담

내용은 가정문제(19,284건), 비행문제(10,482건), 학교문제(7,192건), 범죄피해

(7,167건), 교우문제(6,854건), 건강문제(2,141건), 가출문제(2,047건), 기타

(10,868건)의 순이었다.50)

가두보도활동은 소년경찰자원봉사자 등과 공동으로 소년이 모이는 번화가나 

공원 등을 순찰하면서 흡연, 심야배회 등을 하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지도나 

주의를 주는 활동을 말한다. 소년경찰활동규칙 제2조 제6호는 “비행소년에는 해

당하지 않지만, 음주, 흡연, 심야배회,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행하는 행위

를 한 소년”을 불량행위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량행위소년은 가두보

도 등을 통하여 발견된다. 2016년 경찰에서 발견 및 보도된 불량행위소년은 

536,420명이었으며, 보도된 불량행위의 내용으로는 심야배회(309,239명), 흡연

(162,231명), 불건전오락(13,303명), 음주(11,648명) 등의 순이었다.51)

49) 丸山直紀, 2008, p.25.

50)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2017, pp.72-73.

    (https://www.npa.go.jp/safetylife/syonen/hodouhogo_gaikyou/H28.pdf, 인출일: 20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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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상담이나 가두보도활동을 통하여 발견된 소년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

자 등의 신청에 근거하여 지도 및 조언 등의 계속보도가 이루어진다. 또한 문제를 

안고 있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체험활동 등에의 참가 촉진, 취학·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52) 홍보계

발활동은 학교에서 비행방지교실, 약물남용방지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비행

정세나 비행요인에 관한 정보를 발신하고, 소년경찰활동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53)

소년서포트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형태는 도도부현 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이하에서는 오사카부의 소년서포트센터의 소년보도활동에 관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오사카부의 소년서포트센터는 오사카부와 오사카부 경찰, 

오사카부 교육청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속보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재기지원활동은 2010년 12월 이후 도입된 

것으로 다른 보도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② 재기지원 프로그램

오사카부 내에 설치된 소년서포트센터는 총 10개소이며, 오사카부의 육성지원

실과 오사카부 경찰의 소년육성실, 오사카부 교육청의 3자 연계를 토대로 비행의 

방지 및 재기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육성지원실에는 전문직원(케이스워커), 청소

년 건전육성 추진원(퇴직경찰관, 퇴직교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육성지원실에서

51)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2017, pp.48-49.

52) 警察庁, 2017, p.126.

    (https://www.npa.go.jp/hakusyo/h29/pdf/pdf/06_dai2syo.pdf, 인출일: 2018.8.15).

53) 警察庁, 2017,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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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소년육성실에서 면접 등을 통하여 지도·조언을 실시한 소년 중 그 특성이

나 가정환경에 비추어보아 복지적 관점에서의 지원과 체험활동을 통한 재기지원

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과 연령이 근접해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지원서포터)의 도움을 얻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54)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체험활동을 통하여 직원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육성함과 동시에 조금

씩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비행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에의 참가는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참가 대상은 

비행사유가 있는 소년으로 주로 소년육성실(경찰), 아동상담소, 학교로부터 의뢰

를 받은 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전문 직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추진원, 대학생 

지원서포터가 함께 활동하며, 센터 또는 외출행사 장소까지의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무료로 진행된다.55) 주된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Ⅲ-4).

54) 大阪府, 2017c, pp.1-4.

    (http://www.pref.osaka.lg.jp/attach/13792/00000000/sapocen_18.pdf, 인출일: 2018.8.15.).

55) 大阪府, 2017a, pp.1-2.

    (http://www.pref.osaka.lg.jp/attach/13792/00000000/sapocen_16.pdf, 인출일: 20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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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현황56)

구분 활동목적 활동내용

학습

- 소년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

-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등교의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나 

장래를 위하여 필요한 힘을 기름

음악
- 흥미 있는 악기를 익혀 능숙해지는 기쁨과 연습한 성과를 발표할 장을 

마련함으로써 달성감을 얻을 기회를 부여
기타연주

요리

- 소년의 식생활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지원의 시작점이자 소년과의 

커뮤니케이션 툴로 유효

- 자립심을 길러 살아가는 힘을 기름

공예 - 능숙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작품부터 시작함으로써 집중력과 끈기를 배양 목공, 수공예 등

스포츠
- 스포츠를 통한 규칙이나 집단행동의 규율을 준수할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발산

탁구, 풋살, 

야구,

테니스 등

농업

체험

- 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기르는 경험은 성과를 확실히 알 수 있어 달성감을 

얻기 쉬움

- 살아 있는 것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음

벼농사, 고구마, 

포도농장 등

야외

활동

- 야외활동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해방감을 맛봄과 동시에 타인과 상호 

협력함으로써 인간관계의 구축방법을 배울 기회가 됨

하이킹, 

삼림체험

사회공헌

활동

-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자기유용감의 향상에 기여

- 또한 결과가 바로 보인다는 점에서 달성감이 있고 주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을 획득

낙서지우기, 

환경보전, 

숲 만들기 등

(2) 치바(千葉)현 이치하라(市原)시 청소년지도센터의 보도활동

① 개요 

전국 시정촌에는 청소년의 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센터, 소년보도센터, 청소년

육성센터, 청소년지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소년센터 등이 설립되어 있다. 이들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2013년 

56) 大阪府, 2017b, pp.1-4.

    (http://www.pref.osaka.lg.jp/attach/13792/00000000/sapocen_17.pdf, 인출일: 20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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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국에 70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57)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원(39.8%)과 비상근직원(35.8%)이 비슷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교원(5.3%), 경찰

직원(1.6%)이 배치된 센터도 있다.58) 이러한 센터들은 대체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센터 가운데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 따른 「아동·

청소년 종합상담센터」로 지정된 센터의 경우도 동법 역시 운영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된다. 즉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나 청소년의 육성지원에 관한 상담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여 관계기관의 소개나 정보제공·조언을 행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는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703개 센터 중 「아동·청소년 종합상담센터」로 지정된 것은 45개소이다.59)

그 중에서도 치바현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센터는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센

터 설치조례」에 명시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비행 방지활동을 충실히 실시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센터로서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종합상담센터」로 

지정되었다. 동 센터에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두순찰, 상담, 지원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내용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센터에서는 비행 방지활동의 일환으로 가두순찰(가두보

도)을 실시하고 있다. 가두순찰은 청소년보도원으로 위촉된 자원봉사자, 시의 방

범대책실,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1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85명의 불량행위소년을 발견, 보도하였다. 순찰을 통해 얻은 불심

자 정보에 대해서는 생활안심메일이라는 형태로 시내의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57) 内閣府, 2013, p.74.

58) 内閣府, 2013, p.75.

59) 内閣府, 2013,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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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센터에서 입수한 불심자 정보는 총 119건

이었으며, 주민들에게 발신한 안심메일은 54건이었다.60) 또한 동 센터는 2012년

부터 「아동․청소년 종합상담센터」로 지정되면서 종래의 건전육성이나 비행에 관한 

상담에 더하여 니트, 히키코모리 등에 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에 있어서

는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년간(2017.4.1. ~ 2018.3.31.) 상담건

수는 총 798건이었으며, 상담내용은 비행문제 293건, 가정내 문제 123건, 등교거

부 51건, 건강문제가 49건 등이었다.61) 한편,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15

조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아동․청년의 주거지,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담, 조언 또는 지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웃리치(방문지원)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로 하여금 아웃

리치(방문지원) 연수를 통하여 실천적인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62) 

(3) 시가(滋賀)현 나가하마(長浜)시 청소년센터의 「내일이 다가오는 나가

하마」 프로그램

① 개요 

시가현 나가하마시에서는 「나가하마시 청소년센터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나

가하마 청소년센터」와 「키노모토(木之本) 청소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들 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조례에 

근거하여 「나가하마시 청소년센터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양 센터에서는 청소년 

60) 市原市青少年指導センター, 2018, pp.1-4.

    (https://www.city.ichihara.chiba.jp/bunka/320syougai/seisyounen/sidou_center.files/H30i

    tyou1gou.pdf, 인출일: 2018.8.15.).

61) 市原市青少年指導センター, 2018, pp.1-4.

62) 内閣府, 2018,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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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위원회나 학교,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청소년이 학교나 사회에 적응

하고, 자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도활동 및 상담,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교육장의 추천으로 교육위원회가 임명하고, 

지도주사는 교육장이 임명한다. 또한 센터에는 소년보도위원을 두는데, 소년보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들은 청소년센터의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청소년센터의 일반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상담활동, 비행방지·가두보도활동, 

직업이 없는 소년에 대한 지원활동, 환경정화활동, 계발·연수활동 등이 있다.63) 

먼저, 상담활동으로 청소년이 안고 있는 가정·학교·사회에서의 불안과 고민에 관

하여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자로부터의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가두방지·가두보도활동으로는 매일 아침 

역 앞에서의 인사활동, 방범순찰을 겸한 하교 시 보호 순찰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학 또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도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정화활동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으로 도서, 비디오, DVD, 흉기 등과 관련된 청소년의 실태파악 

및 취급 업소에의 조사, 협력 의뢰, 자가 수거함의 설치하는 등 유해도서 등에 

대한 회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계발·연수활동으로는 홍보지 및 계발지의 배포, 

약물남용방지교실 등의 개최, 계발 DVD의 대여 등이 있다.

② 「내일이 다가오는 나가하마」 프로그램

특히 이들 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및 보도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내일이 다가오는 나가하마(あすくる長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64) 지원대상은 중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청소년 및 보호자인데, 

63) http://www.city.nagahama.lg.jp/0000001660.html(인출일 : 2018.8.15.).

64) http://www.city.nagahama.lg.jp/0000001651.html(인출일 : 20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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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싶은 청소년, 자신을 바꿔 장래 꿈이나 

목표를 갖고 싶은 청소년,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은 청소년, 

취직을 통하여 자신을 바꾸고 싶은 청소년, 가족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

고 싶은 청소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부모 등이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을 

통하여 지원이 개시된다. 

또한 동 프로그램의 지원스텝으로는 지원 코디네이터, 교원, 카운슬러, 청소년

센터직원, 청소년지원서포터가 있다. 지원 코디네이터는 청소년, 보호자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지원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지원 전체의 진행 및 조정을 실시한다. 

교원은 복학 또는 진로 선택을 위한 학력보충, 자기 자신 찾기 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카운슬러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고민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

고, 청소년 및 보호자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한다. 청소년센터 직원은 취학, 취업 

등 청소년의 욕구에 따른 지원을 실시한다. 청소년지원서포터는 국어나 수학 등 

기초적인 내용에 관한 복습 등을 지도하고, 학습 또는 생활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

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각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5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조합하여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생활개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 대한 생

활지도, 복지시설 등에의 통원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개선하

고 안정된 생활리듬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 찾기(목

표설정) 프로그램에서는 스포츠 활동, 자연체험, 사회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목표

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기초학력 보충이나 복학, 

진학, 자격(고교입학자격, 컴퓨터 검정, 한자 검정, 영어 검정 등) 취득, 자신에게 

필요한 학력을 체득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연습 등 취업을 위한 기초적 지식이나 기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체득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자면담이나 카운슬링 등을 통하여 양호한 가정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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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사카 가정재판소의 교육적 조치로서의 「새로운 지역청소활동」

① 개요

일본 소년법은 심판이 개시된 후에 가정재판소가 소년에 대한 종국처분의 결정

을 일정기간 유보하고, 조사관에게 소년의 행동 등을 관찰하게 하는 시험관찰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시험관찰은 잠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보호관찰과 비교

하면 교육적 개입의 방법, 정도, 기간 등에 있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종국결정을 

유보함으로써 소년에게 심리적 강제효과를 통한 지도원호를 실시하여 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년법은 시험관찰의 기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대략 3-4개월이 기준이 되고 있다. 시험관찰을 종료하는 경우 조사관이 최종적인 

처우의견을 붙여 시험관찰의 성적을 재판관에게 보고하고, 통상 다시 심판을 진행

하여 종국결정이 내려진다.65)

시험관찰의 요건은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인데, 

실무에서는 ① 소년을 보호처분에 부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② 당장 보호처분에 

부할 수 없거나 그것이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며, ③ 조사관의 관찰활동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종국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고, ④ 상당기간 내에 관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시하고 

있다.66) 시험관찰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소년이나 보호자와의 계속적 면접 등 조사

관이 직접 관찰하는 방법, 직장의 고용주나 학교의 교사, 학교자원봉사자 등의 

협력 또는 원조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 그룹워크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최근에

는 시험관찰의 하나로 사회봉사활동이나 합숙활동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65) 카와이데 토시히로, 2018, pp.209-212.

66) 카와이데 토시히로, 2018, pp.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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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하에서는 오사카 가정재판소에서 시험관찰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적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② 교육적 조치로서의 「새로운 지역청소활동」

오사카 가정재판소는 지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청소활동」으로 불리는 교육

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67) 이는 건전한 사회인과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을 되돌

아보게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 일원임을 자각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미친 피해를 인식시킴으로써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한다. 대상소년은 불처분이나 심판불개시가 예상

되는 소년이며, 지역의 자치조직이 자치단체나 지역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으

로 실시하는 도로 또는 공원의 청소활동에 이들이 참가하는 것을 주요 활동 내용으

로 한다. 프로그램의 스케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Ⅲ-5).

표 Ⅲ-5 프로그램의 내용

시간 활동 내용

12:45 가정재판소 집합

13:00 가정재판소 출발

13:30 오리엔테이션

13:40 활동 개시

14:30 종료, 정리

15:00 가정재판소 도착, 감상문

15:20 복기

15:45 종료

67) http://www.courts.go.jp/osaka/vcms_lf/260520p-1.pdf#search=%27%E5%A4%A7%E9%98

    %AA+%E6%95%99%E8%82%B2%E7%9A%84%E6%8E%AA%E7%BD%AE%E3%81%AB% 

    E3%81%A4%E3%81%84%E3%81%A6%27(인출일: 20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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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청소활동은 2014년 3월에 처음 도입되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되고 있는데, 동 활동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자신의 비행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사회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긍정감 및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생겼다.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오사카 가정재판소에서는 그 외에도 피해자와 사회적인 

관점을 도입한 「새로운 자전거 절도 방지 강습」, 「상점절도 피해를 생각하는 강습」 

등의 교육적 조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과의 협력을 얻어 다양한 교육적 조치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5) 시사점

오사카부 소년서포트센터의 소년보도활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경찰은 

자체적으로 소년경찰활동규칙을 제정하고 소년서포트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년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소년경찰활동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재기지원 등 계속보도활동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소년경찰활동규칙과는 별

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그것이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계속보도 내지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특히 오사카부의 소년서포트센터는 전문성 있는 직원을 배치

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이 연계한 가운데, 민간의 자원봉사자도 참여

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바현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센터의 보도활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치하

라시 청소년지도센터는 보도활동을 위한 지역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 센터

는 비행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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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위기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개인적, 환경적 조정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행의 방지와 종합적 상담기능을 통합한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

센터의 시스템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시가현 나가하마시 청소년센터는 교육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청소년 및 보호

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여러 

전문가로 구성되어 실시되는 「내일이 다가오는 나가하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일회적인 예방교육 내지 비행성 개선 프로그램

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오사카 가정재판소의 교육적 조치는 소년법 상의 시험관찰과 연계하여 실효성

을 담보함과 동시에 처분을 결정하기 전의 단계에서 비행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

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소년법에는 시험관찰에 관한 직접

적인 근거 규정은 없지만, 「소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68) 법원 소년부에서도 종국처

분에 앞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오사카 가정

재판소의 교육적 조치는 비행소년끼리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역의 일반 시민들

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제도 시행

에 있어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68) 법원행정처, 2014,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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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미국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와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입 현황을 살펴보면, 

조기개입을 통한 비행행동 교정을 목표로 한 교육적 선도는 다이버전(diversion)

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에 명시된 

교육적 선도라는 영문 용어인 “Educational Guidance”는 미국의 위기청소년이

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행동 교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된 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에 명시된 대로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미 법무부 산하 

소년사법을 관할하는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이 2017년에 발표한 청소년 대상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관한 대상과 목표69), 각 주의 소년사법 기관에서 제시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내용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 제도는 다이버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이버전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경찰단계에서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이버전을 통한 교육적 선도, 둘째는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법원단

계의 다이버전을 통한 교육적 선도, 셋째는 범법행위를 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원단계의 다이버전을 통한 교육적 선도이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교육적 선도는 

다이버전 제도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다이버전 제도, 다이버전의 효과성

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세 가지 단계에서 시행되는 다이버전 운영현황을 검토하였

다. 또한 교육적 선도를 목표로 한 다이버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 대상 교육적 선도 제도에 적용될 

69)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Diversion_Programs.pdf(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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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다이버전 제도와 효과성 

 

① 다이버전 제도 

미국에서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교육적 선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는 다이버전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이버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와 정의가 존재하지만 다이버전

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미 법무부 산하 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이 제시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이버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비행 청소년을 정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개입전략이다” 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다이버전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며, 형사

사법체계의 업무량을 줄이고, 더 중요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목적을 제시

하고 있다.70)

미국 내 다이버전은 성인사범에 대해 먼저 도입이 되었으며, 이후 1960년대에 

소년사법에서의 다이버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Models For Change, 2011). 

1967년에 “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소년사법 테두리 밖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1976년에 소년사법을 관할하는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개발

을 위한 자금지원을 시작했다(Warner, 2014). 

다이버전은 낙인이론(Wilson & Hoge, 2013)을 기반으로 한다. 즉, 한 개인의 

70) 사법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rimesolutions.gov/PracticeDetails.aspx?ID=37(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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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가 인식이 되면 해당 개인과 사회에 의해서 부정적인 낙인이 부여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되어 반사회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Becker, 1963). 낙인이

론의 주장대로 다양한 실증연구들은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공식적인 

소년사법 시스템을 거친 소년사범들이 비공식적 소년사법을 거친 소년사범에 비

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Farrington, 1977; Huizinga, 

Schumann, Ehret & Elliott, 2003; Klein, 1986; McAra & McVie, 2007; 

Smith, Goggin & Gendreau, 2002; Tracy & Kempf, 1996). 

다이버전은 미성년자들을 전통적인 공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난 비공식적 

절차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교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Bishop & Decker, 

2006; McAra & McVie, 2007; Loeb et al., 2015). 이러한 목표는 미시건 

주의 Marquette 카운티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다이버전과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차이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71)(표 Ⅲ-6)

표 Ⅲ-6 소년법원과 다이버전의 차이점 

소년법원 다이버전

Ÿ 공판(hearing)이 대중에게 공개됨 
Ÿ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가 지정됨
Ÿ 법정 안에서 소년사범이 판사 앞에 나타나야 함 
Ÿ 부모와 분리되어 구치소, 위탁보호소 등에 수용될 

수도 있음
Ÿ 법원 비용이 부과됨 
Ÿ 기소되면 기록이 남음  

Ÿ 절차들이 비밀유지가 되며 사적임
Ÿ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음
Ÿ 청소년이 부모의 보호 하에 있음
Ÿ 낮은 법원 비용이 부과됨
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해당 청소년의 

17세 생일이 28일 지난 후에 기록이 삭제됨 

다이버전의 시행과 운영에 관해서는 각 주마다 이를 관할하는 법령(statute)이 

71) 미국 미시건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

    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 (인출일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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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각 주의 다이버전 관련 법령에서 가장 주되게 다루어지는 3대 분야는 대상

자 선별기준, 다이버전의 목표,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여부 등이다(Models for 

Change, 2011). 다이버전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주마다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1) 비행행동 유형(type)의 속성, (2) 대상자 나이, 

(3) 대상자의 특성과 행동, (4) 대상자가 가정, 학교 등에서 보인 행동, (5) 다이버전

에 참여했던 경험과 그 당시 보였던 태도 등이다(Warner, 2014). 2011년 민간단

체인 Models for Change이 실시한 36개 주에 대한 다이버전 대상자 선별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36개 주에서 30개 주가 나이를 고려하였으

며, 20개 주는 초범만을 대상으로, 10개 주는 지위비행자만을 대상으로, 26개 

주는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등이었다(Models for Change, 2011). 미네소

타 주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의 기준은 제시하지만 각 카운티 마다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일관성과 공평성의 부재를 초래한다

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Warner, 2014). 2011년 Models for Change가 실시한 

36개 주에 대한 다이버전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관련해서는 반 정도의 주가 

미성년자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Models for Change, 2011). 

다양한 형태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에 관해서 그간 연구자들이 

제시한 목표는 법원으로 사건이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록으로 인해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등이다(Cocozza et al., 2005; Cuellar, McReynolds & 

Wasserman, 2006; Pogrebin, Poole & Regoli, 1984).

2011년 Models for Change 소년 다이버전 workgroup이 실시한 36개 주에 

대한 다이버전 제도의 목표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복응답 가능), 92%의 

주는 공식 형사사법체계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83%의 주는 재범 감소, 81%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 78%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75%는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 강화, 청소년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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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발전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필요를 빠르게 진단하기, 72%는 비용절감 등이었다

(Models for Change, 2011). 

미네소타 주의 경우 1995년 7월 1일 주 법령(Statute)에 의해서 소년사법 다이

버전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목표를 (1) 선고(adjudication)을 피하고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2) 소년사법과 소년법원에서의 비용과 업무

량을 감소시키는 것, (3) 재범을 최소화하는 것, (4)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진하

는 것, (5)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6)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으로 명시하였다(Warner, 2014). 

이외에 다이버전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은 다이

버전이 제공되는 시점, 프로그램 내용, 비용, 시행기관 등이다. 다이버전이 제공되

는 시점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낙인을 방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

한 빠른 시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Swayze & Buskovick, 

2012), 주마다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Models for Change, 2011).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1) 경찰 체포 단계, (2) 경찰 체포 후 관련 기관에 사건을 접수하

는 단계, (3) 법원의 청원(petitioning) 단계, (4) 재판 전 보호관찰과가 소년사범

을 조사하는 단계, (5) 법원단계 등이다 (Models for Change, 2011). 2011년 

Models for Change 소년 다이버전 workgroup이 실시한 36개 주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복응답 가능), 39%인 14개 주는 초기 경찰단계에서, 47%인 

17개 주는 접수(intake), 42%인 15개 주는 청원(petitioning), 28%인 10개 주는 

선고공판(adjudication hearing) 단계에서, 14%인 5개 주는 구금단계에서 12개 

주는 기타 단계에서 다이버전을 활용하였다(Models for Change, 2011). 

다이버전이 실시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안정

적인 자금원을 확보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odels for Change, 

2011). 자금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1) 소년법원, (2) 소년법원 내 검찰 

사무소, (3) 보호관찰소, (4) 소년사범 교정기관, (5) 민간단체, (6) 주립 약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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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기관, (7) 지역 경찰서, (8) 주/카운티 위원회, (9) 연방정부 기금 등 다양하다.

다이버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

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Models for Change, 2011). 

Ÿ 가족 개입(family intervention) 프로그램: 가족 상담, Multi-Systemic Therapy, 

Functional Family Therapy

Ÿ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개인 및 그룹 프로그램 

Ÿ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개인 상담, 정신과 치료 

Ÿ 멘토링: 1:1 멘토링 

Ÿ 삶의 기술 훈련 (life skill training)

Ÿ 교육지원: 학업 지원 

Ÿ 직업지원: 방학중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Ÿ 기타: 재정지원, 방과후 학습, 후속 조치, 보호자 지원 등 

2011년 Models for Change가 실시한 36개 주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구성내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복응답 가능), 27개 주가 약물남용치료, 

26개 주가 가족상담, 정신건강 치료, 23개 주가 삶의 기술, 멘토링, 22개 주가 

교육지원, 10개 주가 보호자 지원을 제공하였다(Models for Change, 2011). 

미시건 주의 Marquette 카운티 법원에서 제시하는 다이버전은 다음과 같으며, 

하나 혹은 여러 개, 혹은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72) 

이를 살펴보면 다이버전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 

배상, 통행금지와 같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험형/활동형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Ÿ 지역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work)

Ÿ 글쓰기 (written assignment /essay)

Ÿ 사과편지 (letter of apology)

72) 미국 미시건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

    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 (인출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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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다이버전 전문가와의 만남 (meeting with the diversion specialist)

Ÿ 배상 (restitution)

Ÿ 마약, 알코올 교육 수업(drug and acohol education class)

Ÿ 마약, 알코올 진단 (drug and alcohol assessment)

Ÿ 무작위 마약, 알코올 단속 (random drug and alcohol screening)

Ÿ 피해자 영향/공감 프로그램 (victim impact/empathy program)

Ÿ 회복적 사법 (restorative justice) 

Ÿ 분노조절 (anger management)

Ÿ 인생기술 훈련 (life skills training)

Ÿ 통행금지 (curfews)

Ÿ 친구관계 제한 (restriction of association)

Ÿ 교육적 필수 (educational requirements)

시행기관과 관련해서 2011 Models for Change의 36개 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14개 주에서 카운티 교정/보호관찰 국에서, 9개 주에서는 검찰 

사무국, 민간기관에서, 8개 주에서는 법원에서, 4개 주에서는 경찰서, 3개 주에서

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이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16개 주가 3~6개월, 

8개 주가 1~2개월, 7개 주가 6~12개월, 3개 주가 1달 이내 등이었다(Models 

for Change, 2011). 소년사범에 대한 다이버전 제도 도입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관 협력단체인 “Models For Change Juvenile 

Workgroup”이 제시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16개 단계

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명확한 정의와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Models for 

Change, 2011).

1단계: 목표설정.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기 

2단계: 시작지점 설정. 어떤 단계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

3단계: 개입의 범위 설정 

4단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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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자금.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결정 

6단계: 대상자 선정 

7단계: 대상자 선별 

8단계: 참여자 준수사항 결정 

9단계: 다이버전 내용

10단계: 인센티브 

11단계: 프로그램 미수료에 대한 결과 

12단계: 프로그램 수료에 대한 기준 

13단계: 정보활용 범위 

14단계: 법적 자문의 역할

15단계: 프로그램 지속 

16단계: 프로그램 평가 

②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효과성 

다이버전의 효과성에 대한 초기연구는 1983년 Blomberg가 실시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이다(Roberts & Camasso, 1991). 긍정

적 효과를 제시한 연구들로는 다이버전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한다(Maroney, 2012). 반

면에 부정적 결과로 제시된 것은 형사사법망의 확대, 즉 “net widening” 효과이

다(Niedzwiecki et al., 2015). 다이버전을 도입하면서 프로그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범, 지위비행 사범이 프로그램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제시하

는 조건들을 위반했을 때 정식으로 사건이 처리되게 되면서 오히려 사건이 공식화 

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음이 보고되었다(Niedzwiecki et al., 2015).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평가한 Seroczynski와 동료들은(2016) 미국 내 많은 주

에서 소년사범에 대한 다이버전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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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성공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재범률이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재범 억제력에 

관해서 McCord와 동료들(2001), Smith와 동료들(2002)은 특정 다이버전 프로

그램의 재범 억제력을 평가하였으며, 다이버전은 전통적인 소년사법에 비해 재범 

억제력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의 메타분석 결과 역시 다이

버전의 재범억제력을 보고하고 있다. 

Lipsey(2009)는 195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시행된 548개의 비행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훈육, 감시 등의 처벌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재

범 억제에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기까지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인지행동 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나 학문적 훈련

(academic training)과 같은 기술개발(skill building) 개입은 보호관찰이나 구

금 단계에서보다 다이버전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때 재범억제에 효과적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0년 Petrosino와 동료들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실시된 22개 다이버전

에 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실시된 7개의 다이버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메타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 다이버전을 받은 비행청소년이 공식 처벌을 받은 

청소년에 비해 재범률이 낮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2년 Schwalbe와 동료들은 소년사범에 대한 다이버전의 효과성을 측정하

기 위해 실험을 적용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18세 이하의 소년에 대해 경찰단계

와 판결(adjudication) 전 단계에서 실시된 다이버전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들

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거쳐 28개의 연구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연구에 참여한 소년사범들의 평균 연령은 12.6세에서 15.9세이며, 88%가 남

성이었다. 다이버전을 받은 실험집단의 평균 재범률은 31.5%인 반면, 다이버전을 

거치지 않은 소년사범의 평균 재범은 36.3%로 분석되어 다이버전이 재범을 억제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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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과 Hoge(2013)는 73개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14,573명의 

다이버전을 받은 소년사범과 18,840명의 다이버전을 거치지 않은 소년사범의 

재범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이 분석에 사용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정의로

는 공식적 절차, 완전한 기소, 기소 후 전통적인 형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즉, 공식적인 소년사법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만을 실험집단(experiment group)으로 분석하였다. 비

교집단(control group)으로는 어떠한 대체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과 

구금형을 받은 소년사범만을 분석하였다. 다이버전에 참여한 소년사범의 재범률

은 31.5%인 반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소년사범의 재범률은 41.3%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다이버전 프로그램보다는 중/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Seroczynski와 동료들(2016)은 비폭력, 초범 소년사범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

그램인 Reading for Life(RFL)에 대한 재범 억제력을 분석하였다. RFL은 자원봉

사자에 의해 진행되는 인성 프로그램으로서 비행청소년이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서 자원봉사자 멘토와 함께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를 하면서 관계성

과 도덕성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16주간 진행된다. 경찰에 체포된 비행 청소년들

이 보호관찰관에게 회부되고 보호관찰관은 사안을 검토하여 비폭력, 초범 비행청

소년에게 본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통제그룹은 다이버전의 가장 보편적

인 형태인 사회봉사를 경험한 408명의 비폭력, 초범 비행청소년이며 194명의 

실험집단과의 재범률이 비교되었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의 재범률은 39%인 반면 

통제집단의 재범률은 66%였으며, RFL의 재범억제 효과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사범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이버전이 재범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반면에 Schwalbe와 

동료들(2012)의 28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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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그램의 재범 억제력과 공식 형사사법 체계의 재범 억제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다이버전의 

재범 억제력을 주된 효과성으로 측정하지만 다이버전의 비용 효율성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다이버전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보호

관찰관의 업무를 줄여주며, 구금 시설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Petrosino et al., 2010). 플로리다 주의 경우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소년사

범을 구금시설에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50.8 million인 반면, 다이버전은 

14.4million이 소요된다고 분석하였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11). 이러한 비용 효율성으로 인해 다이버전은 소년사법의 전체

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atrick & Marsh, 2005).  

Cocozza와 동료들(2005)은 다이버전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대상자 선별과 진단 둘째, 

소년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셋째, 가족이 참여하

는 프로그램 넷째,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소년사범에 

대한 다이버전 제도 도입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관 협력단체

인 “Models For Change Juvenile Workgroup”는 장기적인 개입, 다기관 협력

과 지원, 표준화된 계약서 개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들을 다이버전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Niedzwiecki와 동료들(2015)은 매사추세추의 소년사범 대상 다이버전 프로그

램을 분석한 후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준화

된 선별과 진단도구의 사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상자 선별과 프로그램 연결 둘째, 

데이터 축척을 통한 효과성 평가와 개선 셋째, 전문화된 다이버전 전담 직원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넷째, 다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와 효과성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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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교육적 선도 

① 경찰단계 교육적 선도 

다이버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자들은 다이버전의 목표인 공식적 형사사법

체계를 벗어난 낙인방지와 조기개입을 통한 비행행동 교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단계인 경찰 체포 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Niedzwiecki et al., 2015;  Cocozza et al., 2005). 미국 내 경찰단계 

다이버전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 경범죄를 저지를 초범에 대해 경찰서 

자체 혹은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필라델피아 학교위원회(School District)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금, 퇴

학 등의 강력조치인 Zero tolerance 전략으로 인한 학교폭력 가해자 체포는 증가

했지만, 학교폭력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토대로 2012년에 Zero tolerance 

전략을 폐지하고 가해자 개별 맞춤형 행동교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73). 

이에 2014년에 필라델피아 경찰서, 인적자원부(Human Service Department), 

학교위원회, 가정법원, 지방검사실, 행동건강부(Behavioral Health Department), 

변호사협회(defender association)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단계에서

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인 “경찰 학교다이버전 프로그램(The Police School 

Diversion Program)”을 발족하였다. 

비행에 해당되는 경우는 초범이며 경미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학교폭력 사안

인 경우에는 폭력에 처음으로 연루된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경찰 체포

를 하지 않고 해당 문제 청소년과 가족/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교장이나 스쿨폴리스가 

73) https://stoneleighfoundation.org/wp-content/uploads/2018/02/Philadelphia-Police-Schoo

    l-Diversion-Program.pdf(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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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교장, 상담사와 회의를 거쳐 소년법원에 해

당 청소년의 비행기록을 조사하고 기록이 없으면, “경찰 학교다이버전 프로그램

(The Police School Diversion Program)”에 접수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인적자원 부서의 사회복지사가 72시간 내에 해당 청소년과 

부모를 함께 만난다. 사회복지사는 해당 청소년과 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 

행동을 유발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 조사한다. 사회복지사는 이외에 해당 청소년의 

물리적 환경이 충분한지,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지, 건강이 어떤지를 진단한다. 

사회복지사는 상황을 필라델피아 경찰서에 보고하고 경찰관은 가족과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확인한다. 해당 청소년과 가족이 동의하면 

“집중 예방 서비스(Intensive Prevention Services)” 제공자에게 사건은 회부되

고 서비스 제공자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당 청소년을 조사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맞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케이스 매니저가 지정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회복지사는 매달 2번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이 참여하는지, 프로그램

이 잘 진행되는지를 점검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폭력으

로 인한 경찰 체포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되었다.

플로리다 주는 2011년에 체포 전 단계에서 청소년을 다이버전으로 회부하는 

것을 확대하는 법안인 Fla. Stat. §985. 12를 통과시켰다(Niedzwiecki et al., 

2015). Civil Citation 이라는 명칭의 경찰단계 다이버전 프로그램에서는 초범이

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경찰서나 비행청소년진단센터(Juvenile 

Assessment Center)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받고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사건파일이 공식절차 상으로 접수되지 않는다. 다이버전에 참여

하는 청소년은 50시간의 사회봉사, 상담, 약물남용 치료, 정신건강 치료, 사과편

지, 배상 등 사안들을 시행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 접수되면 해당 청소년은 정밀

한 진단을 받고 개별화된 처우전략이 수립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건 당 4,600달러

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Niedzwiecki et al., 2015). 네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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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주 역시 플로리다와 유사하게 2012년에 법령을 통과하여 경찰이 civil 

citations을 발급하여 초범인 비행청소년에게 체포 전 다이버전을 실행할 수 있도

록 하였다(Niedzwiecki et al., 2015). 

미네소타 주의 경우에도 각 경찰서는 10~18세 초범인 소년사범을 외부의 다이

버전 전문기관에 회부하여 다이버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더 이상 사건을 진전시키지 않지만,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사건을 해당 카운티 검사실로 보내게 된다(Niedzwiecki et al., 2015). 

오하이오 주의 Fairfield 경찰도 9~17세의 초범이며 비폭력 비행청소년을 대상

으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74) 청소년 다이버전 프로그램 상담사와 

비행청소년, 부모가 만나서 동의서에 자발적 참여를 서명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부모훈련, 가족상담, 마약/음주 치료 프로그램, 사과편지 쓰기, 배상, 가택구금 

등이다. 부모와 청소년 모두 명시된 조건을 이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18세가 되었을 때 해당 사건기록은 삭제된다. 해당 청소년, 부모,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사츠세추 주의 캠브리지 경찰서 Youth & Family Service 유닛은 2007년에 

캠브리지 건강협회(Cambridge Health Alliance), 캠브리지 학교위원회,  캠브

리지 복지부와 함께  비폭력, 초범인 소년사범에 대한 경찰단계 다이버전 프로그램

인 “Safety Net Collaborative” 프로그램75)을 발족하였다. 관련 기관과의 다기

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가족, 학교, 정신건강 서비스, 청소년 활동,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성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함이다. 대상 청소년의 필요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개별 맞춤형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

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1) 정신건강 서비스, (2) 청소년 발달 활동, (3) 

74) https://www.fairfield-city.org/476/Juvenile-Diversion-Program(인출일: 2018.5.14.).

75) http://www.cambridgema.gov/cpd/communityresources/safetynetcollaborative 

    (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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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연결, (4) 청소년 지원 경찰 (Youth Resource Officer 지정)을 통한 학교 

안전 촉진, (5) 가정 방문을 통한 청소년과 가족 만남, (6) 회복적 사법과 중재, 

(7) 가족지원 등이며, 각 경찰서에 지정된 청소년지원경찰이 이러한 모든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를 관리/감독한다. 

조지아 주의 Clayton 카운티에서는 소년법원에서는 경찰, school district가 

연합하여 School Referral Reduction Protocol에 입각하여 학교에서의 체포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76) 경찰은 첫 번째, 낮은 레벨의 비행에 대해서는 

경고를 준 후에, 두 번째 비행에서는 Conflict Diversion Program or 

Mediation Program 으로 회부된다. 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 후에 학교 

내 체포를 80%까지 감소시켰다고 보고되고 있다. 

② 지위비행 위반자 교육적 선도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지위비행(status offense) 위반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이다. 미 법무부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이 제시하는 지위비행의 정의는 “비범죄적 

행위로, 위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간주되는 행위” 이다.77) 즉, 

미성년자가 형법에 위배되는 엄연한 범법행위를 한 경우는 비행청소년(juvenile 

delinquents)라고 지칭하며, 반면에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행위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미성년자를 지위비행 위반자

(status offender)로 규정한다.78)

76) https://www.judiciary.senate.gov/imo/media/doc/12-12-12TeskeTestimony.pdf.

    (인출일: 2018.5.14.).

77)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Status_Offenders.pdf(인출일: 2018.5.14.).

78) 미국 미시건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

    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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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비행은 우리나라 소년법 상에 제4조3항 우범소년79)으로 분류된 행동과 

유사하다. 우리나라가 우범소년에 대해 공식적인 개입80)을 제한적으로 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우범소년에 해당되는 지위비행을 각 주마다 법령으로 명시하고 국가

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15). 지위비행(Status Offense)이라는 용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긴 하지

만 “도움이 필요한 아동(Child in need of Aid)”, “감독이 필요한 아동(Children 

in need of supervision),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Family in need of services)“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미 법무부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

ency Prevention, OJJDP)”이 제시하는 지위비행의 가장 전형적인 행동은 다

음의 5가지이다.81) 무단결석(Truancy), 가출(runaways), 통금위반(curfew 

violation), 음주(Underage drinking), 일반적인 제어불능(general ungovernability) 

등이다. 통금위반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11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청소년들은 

거리에 있으면 안 되며, 종교행사, 직장관련, 비상상황 등은 예외이다.

지위비행제도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부모, 학교, 지역사회를 도와 위기청

소년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학교에 더 안가거

나 비행이 발전되는 부작용도 보고된바 있다.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지위

비행에 대한 개입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OJJDP, 2015). 1974년에 제정된 

“소년사법과 비행예방(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79)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80) 우범소년에 대한 소년법 상에 명시된 개입은 다음 두가지이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81)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Status_Offenders.pdf(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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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소년사법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

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조건이 있는데, 소년과 

성인의 분리구금과 지위비행자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이다. 이러한 

필수조건의 의도는 지위비행 위반자를 소년사법 절차에서 벗어나서 덜 제한적이

며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강화한 처우를 하기 위함이다(OJJDP, 2015). 

그러나 1980년에 수정된 동법에 “타당한 법원명령 예외(Valid Court Order 

Exception)”에 따르면 지위비행자가 법원의 직접적인 명령, 예를 들면 “학교에 

정규적으로 출석할 것” “통금(curfew) 위반을 멈출 것”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지위

비행 위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Maroney, 2012). 이러한 수정 법률은 

판사의 명령을 어긴 지위비행 위반 청소년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들과 

같은 시설에 구금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Hughes, 2011).

지위비행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찬/반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부모 및 보호자, 경찰, 학교에서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고발

(complaint)을 소년법원 내의 접수와 다이버전 유닛(intake & diversion unit)

에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Maroney, 2012).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이 적용되고 발전되게 된 것은 법원의 업무 

과대와 청소년의 낙인방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이다(Hughes, 2011). 주에 

따라 소년법원 보호관찰국(probation office)을 통해 혹은 지방검사실

(Prosecuting Attorney’s office)을 통해 지위비행 위반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나 갈등이 더 심화되는 부작

용이 초래된다는 분석에 따라 각 주의 카운티 내의 소년법원에서는 사건처리를 신속

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Arthur & Waugh, 2009). 

뉴욕 주의 경우에는 PINS(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82) 시스템을 통해 

82) PINS (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CHINS (Children in need of supervision), FINS (Families 

in Need of supervision) 시스템을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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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비행 위반 청소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Arthur & Waugh, 2009). 국가의 

개입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청소년을 기존의 16세까지 접수를 받던 

것을 18세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개입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역사회 기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절차를 살펴보면, 

법원 내 보호관찰부가 PINS을 통해 부모의 진정을 받고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후에 새롭게 구축된 지역사회 기반 기관인 “Family Keys”에 사건을 의뢰하고, 

패밀리 키는 2시간에서 48시간 내에 해당 가정에 상담사를 파견하여 상담을 진행

한 후에 “단기 개입 계획(short-term intervention plan)”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 연결을 한다. 패밀리 키는 2~3주간 가족들이 지원계획에 참여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 이 단기 계획이 충분치 않을 경우 정신건강부

(mental health department)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Multi-Syste-

mic Therapy 혹은 Family functional Therapy를 활용한다. Thruway 카운티

의 경우 PINS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법원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Family 

Assessment Program(FAP)를 2002년에 발족시켜서 보호관찰부에 사건을 접수

시키지 않고, 긴급사안만을 보호관찰부에 접수시키고, 아동보호국의 경험있는 전

문가가 사건을 접수해서 사건을 즉각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한다. 

Steuben 카운티는 학교에서 PINS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을 줄이고자 새로운 프로

토콜을 만들고 접수 전에 학교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는지 진단하도록 하였다

(Arthur & Waugh, 2009).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소년사법의 개

선을 추구하는 “State Advisory Groups”에 발표한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에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을 활용할 것이 권고되었으며, 

많은 주는 법원 공무원이 다이버전을 비공식 단계에서 지위비행 위반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로리다 주, 뉴멕시코, 뉴욕 주, 코네티컷 주의 경우, 

지위비행 사건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다이버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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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도 한다(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15). 

전국 소년법원과 가정법원 판사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와 소년사법 연합(Coalition of Juvenile Justice)은 2014

년에 “지위위반으로 기소된 청소년 처우에 대한 국가 표준(the national 

standards for the care of youth charged with Status Offense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위비행 청소년 문제는 교육, 사회적 서비스, 지역사회기반, 복지

적 접근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다이버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15). 본 보고서에 의하면 다이버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청소년의 재범률은 31.5%인 반면에 공식 절차를 통한 지위비

행자의 재범률은 41.5%이며, 최소 2%의 재범을 보인 다이버전 참가자들도 있다

고 보고하였다.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을 실시하면 법원을 통한 명령 

위반 시 지위비행 위반자가 구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매년 미국은 소년의 구금에 5.7 billion을 소비하는 반면에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1달러를 투입하면 13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였다(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15).

법원단계에서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을 실제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시건 주의 Marquette 카운티의 경우 소년법

원(juvenile court)내의 지방검사실(Prosecuting Attorney’s office)에 부모, 경

찰, 학교 측에서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처분해달라는 항의(comlaint)를 

접수할 수 있다.83) “조치 요청을 위한 항의, 비행 진행(complaint request for 

action, delinquency proceedings)” 이라고 불리는 양식이 지방검사에게 접수

되면 해당 사건을 법원에 보내고, 법원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이버전 회합이나 

사전조사에 참석하도록 통지한다. 다이버전 전문가는 상담과 진단을 통해 필요한 

83) 미국 미시건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

    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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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Massachusetts Youth Screening Instrument 

Michigan Juvenile Assessment Survey 등이 해당 지위비행 위반 청소년을 

진단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다. Marquette 카운티 법원에서 제시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경미한 범죄(misdemeanor) 혹은 지위비행

(status offense) 초범에게 주로 부과하며, 8~16세, 10세~17세, 지위비행으로는 

가출, 고집, 무단결석 등. 경미범죄는 영업장 절도, 음주 등이다. 자발적 프로그램

이며 소년법원의 전문가, 해당 소년, 부모가 함께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소년사법 법령과 아동법령(Juvenile Justice Code, 

Children’s Code)”는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Children’s Law Center, 2016). 지위비행 사건이 접수되면 소년사법부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홈페이지

에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법 센터(Children’s 

Law Center)”에서 운영되는 “지위 위반 테스크 포스(Status offense Task 

Force)”는 접수된 청소년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정신건강 부(Department of Mental Health) 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Children’s Law Center, 2016). 

③ 법원단계 비행청소년 교육적 선도 

지위비행은 성인이 아닌 행위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는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

를 한 범법 행위이다. 비행청소년 대상 다이버전은 일반적으로 소년법원(juvenile 

court)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미한 범죄와 초범의 경우 다이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이버전을 접수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는 법원 내의 보호관찰소 혹은 검찰 

사무소(district attorney’s office)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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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대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를 통해 시행된다(Niedzwiecki et al., 2015). 

미니어폴리스의 소년법원은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미니어폴리스 피해자-가해자 

중재센터를 통해 비폭력, 초범에 대해 다이버전의 일환으로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피해자-가해자 중재 모임을 진행한다. 대다수의 사례는 법원과 보호관찰소에 의해 

회부되지만 경찰과 법원 내 검찰 사무국에서도 회부되기도 한다(Niedzwiecki 

et al., 2015).  

콜로라도 주의 경우 1978년에 법원 내에 “비행 청소년 서비스 부(Juvenile 

Offender Services Diversion)”가 설립되었으며, 10~18세의 비폭력, 비 성폭

력, 초범에게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 검찰사무소에서 본 사건

을 다이버전 부서로 회부하면, 해당 부서에서 선별, 진단 등을 거쳐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된다(Models for Change, 2011).  

오하이오 주의 해밀턴 카운티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10~17세 소년

사범의 사건에서 초범이며, 경미범죄인 경우에는 다이버전을 적용한다. 다이버전

의 내용으로는 사회봉사, 상담, 반성문 쓰기, 비공식적 보호관찰을 적용하고, 1년 

동안 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관련 기록은 삭제된다. 393명 다이버전 참여

자에 대한 평가에서 10.1%만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었다(Models for 

Change, 2011).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 소년법원 재판 전 단계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

고 있으며, 카운티/시 검찰이 해당 비행청소년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소년법원은 청소년 다이버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Juvenile Diversion 

Program Guidelines)를 개발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84) 다이버전의 

목표와 목적에 관해서는 네브라스카 주 법력 43-260.03에 명시되어있으며, 프로

84) https://ncc.nebraska.gov/sites/ncc.nebraska.gov/files/pdf/juvenile_justice_materials/Divers

    ionGuidelines.pdf(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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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참여자의 권리와 보호(비밀보자, 자발적 참여, 법률 조력 등), 프로그램 내용

(피해자 사과, 중재, 사회봉사, 부모참여, 배상, 학교생활 감독, 마약테스트, 등), 

비용, 기간, 프로그램 수료와 철회, 가능한 대상 등을 명시하였다.

(3) 교육적 선도 (다이버전) 프로그램 

① 플로리다 Juvenile Diversion Alternative Program (JDAP)85) 

개인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소년사법부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에서 회부하고 주 검찰 사무국에서 승인한 

17세 이하 비행청소년만이 참여할 수 있다. 재범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목표로 한다. 

가. 대상 청소년 기준 

Ÿ 경미범죄 위반자 (misdemeanor offender)

Ÿ 두 번째 경미범죄 위반자

Ÿ 중범죄 초범  

 

나. 제공되는 서비스 (개인의 필요 기반)

Ÿ 사회봉사, 통금, 배상 등을 포함한 법원 명령 준수사항 관리/감독 

Ÿ 약물남용을 했던 기록이 있는 소년사범에 대한 랜덤 소변검사 

Ÿ 개인의 필요와 위험성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 및 개인/그룹 상담 

Ÿ 분노조절 교육 

Ÿ 교육적 훈련 

Ÿ 나이에 적합한 직업훈련

85) http://www.lwvokaloosa.org/documents/JD-JDAP_brochure.pdf(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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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약물남용, 정신건강 서비스 

다. 서비스 진행 

JDAP 케이스 매니저가 최소 한 달에 한번 대면 만남을 통해 관리/감독을 한다. 

개별 맞춤형 처우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외부 자원과 연결한다. 케이스 매니저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조율하고, 회부하고, 연결하고 관리한다. 

라. 프로그램 기간

개인마다 다르며 보통 2~4개월 지속된다.  

마. 프로그램 수료

개별적으로 수립된 계획 안에 있는 서비스와 준수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켰

을 때 수료된다.

② 캘리포니아 SHORTSTOP86) 

1980년부터 시작된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청

소년 구금대안(Juvenile Detention Alternative Initiative)” 노력의 일환으로 

소년사범과 그 가족을 지원한다. 검찰 기소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회복적 

사법 계획을 수립하여 소년사범에게 의사결정 전략을 통해 책임감을 가르친다. 

3대 원칙은 조기개입, 부모 포함, 그래픽 법정 이용을 통한 재범방지이다. 대상 

청소년은 12세~18세이며 부모의 참여는 의무다. 대상 청소년의 비행은 일반적으

로 소규모 절도, 강도, 무단결석, 무기소지, 반달리즘 등이다. 2017년 한해 299명

의 청소년과 366명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하였으며, 92%가 저소득층 가정이었다. 

86) http://ocbarfoundation.org/program/shortstop/(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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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국, 지역 경찰서, 관할 교육청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을 시도한다. 즉, 지역 경찰서에서, 학교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회부되어 온다. 

프로그램을 잘 완수하면 해당 비행은 공식기록에 남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90%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서비스로는 자기통제, 친구 압박 거절 기술, 부모 모니터링, 학교유대, 학업

능력 강화, 이웃 유대감 감화, 친사회적 활동 참여가 있다. 

나. 교육진행

1시간의 진단 평가 시간, 2번의 4시간 짜리 프로그램 진행, 담당자의 관리/감독 

4시간짜리 프로그램은 법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갱, 약물남용, 갈등해결, 

개인적 책임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은 법정에서 진행되며 소년사범 당사자

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유치장을 방문하고, 가석방자를 만나며, 판사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 진행되는 의무사항도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 법교육 자료를 읽어야 하며, 에세이 쓰기 (예를 들어 그들의 시는 낙서를 지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와 지역사회의 전문가 인터뷰: 미래 

진로 설정과 긍정적인 인생 선택을 배우기, 글쓰기, 목표 설정, 가족 간 의사소통 

연습이 진행된다. 

다. 개별계획 수립 

개별 회복적 사법계획이 수립되는데 여기서는 재정적 배상, 피해자에 대한 사과

편지, 사회봉사 등이 포함된다. 사회봉사의 경우 21시간을 완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약물남용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부 기관에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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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네소타 미네톤카(Minnetonka) 경찰서 다이버전87) 

미네소타 주의 미네톤카 경찰서는 10~18세 초범을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 회

부한다. 프로그램을 잘 수료하며 더 이상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지만, 프로그램에

서 요구하는 필수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행청소년은 기소를 위해 

Hennepin 카운티 검찰로 넘겨지게 된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지역사회 전문기관

인 Northern Star Juvenile Diversion Program에서 맡아서 진행하게 되고, 

이 단체는 1996년에 소년사범을 대상으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설립

된 단체이다. 

가. 대상자

남/여, 10~17세,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경범죄, 학교나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한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다이버전에 참여한 경험

이 없어야 한다. 

나. 회부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회부되면 청소년과 부모(보호자)는 프로그램 디렉터나 다이

버전 담당자를 2주 내에 만나야 한다. 개시편지(Initial letter)라고 불리우는 메일

이 부모(보호자)에게 보내진다. 경찰서 혹은 센터에서의 만남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해당 청소년에 대해 알게 된다. 청소년과 부모 모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87) https://eminnetonka.com/youth/juvenile-diversion-program(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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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비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등록비는 75달

러이며, 이는 시, 카운티, 주의 자금, 기부금으로 지원된다. 

라. 그룹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이버전 그룹은 15~20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이 형성

될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있게 된다.  

마. 프로그램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 개선,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 재범 예방

을 배운다.

Ÿ 10대 프로그램: 13~17세. 10시간. 1주일에 한번 만남. 최소 12시간 사회봉사. 만남

과 활동은 사법체계, 경찰, 교정체계, 알코올과 마약 교육, 자원봉사, 범죄효과, 개인

적 인식과 성장, 학교폭력, 갈등해결, 의사결정 기술. 수업은 저녁에 진행 

Ÿ 어린 10대: 10~12세. 토요일 3시간짜리 한번 프로그램. 2시간 자원봉사. 부모/보호

자의 참여는 의무. 수업내용은 학교폭력, 법집행, 갈등해결, 공감 

바. 기타 사항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프로그램 디렉터가 경찰서에 이를 고지하고,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성인 자원봉사자의 참여: 각 수업에 

전과기록이 없는 21세 이상의 2~3명의 훈련받은 성인 그룹 리더가 배정되어 프로

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은 Northern Star Council and 

Juvenile Diversion 직원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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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eading for Life (RFL)88) 

인디애나 주에서 시행하는 비행청소년 대상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서 Reading 

for Life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호관찰관이 회부를 한다. 훈련

받은 자원봉사자 멘토가 이끌고, 문학과 고전 미덕을 소규모 그룹으로 만나서 

공부한다. 목적은 도덕성을 함양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것이다. 평가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재범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가. 대상자 

Ÿ 13~18세의 비폭력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

Ÿ 초범은 물론 두 번째 비폭력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나. 교육 형태와 내용

Ÿ 소규모 독서 모임

Ÿ 초기 진단단계에서 청소년은 3분간의 읽기 평가를 받게 되고 수준에 맞는 그룹에 배

치

Ÿ 대상자는 5명 이내로 구성

Ÿ 2명의 훈련받은 멘토가 수업 진행 

Ÿ 1개~ 5개의 문학작품을 읽음

Ÿ 구두로 읽기, 멘토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에세이 쓰기, 문학작품 등장인물에 대한 토

론

Ÿ 독서한 내용과 관련된 지역사회 봉사 실시(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된 독서를 한 후에

는 지역의 강을 청소하는 프로젝트 실시)

Ÿ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참여자가 부모, 보호자, 멘토, 직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프

레젠테이션 실시 

88)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rimesolutions.gov/PracticeDetails.as

    px?ID=37; Reading for life 홈페이지 참조 http://www.readingforlife.us/(인출일: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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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2주간 지속됨 

Ÿ 1주일에 2번 모임

다. 프로그램 이수 

Ÿ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비행의 기록이 고용과 학업에 제시되지 않음 

Ÿ 성인이 된 후에 최소 1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참여자들은 국가에 비행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음 

라. 멘토 

Ÿ 한 그룹당 두 명의 멘토 지정

Ÿ 멘토는 자원봉사자

Ÿ 12주간 이론과 실제 훈련을 받음

Ÿ 멘토들은 1년에 4번 진행되는 트레이닝에 참여

마. 비용 

Ÿ 한 명당 $1,000의 비용이 소요됨 

Ÿ 멘토가 자원봉사자이므로 비용이 절감됨 

(4) 시사점

미국의 교육적 선도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목표달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가족참여, 개별 

맞춤형 처우, 장기적 처우, 다기관 협력, 민간단체의 참여,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 

등이다. 첫째,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McCord와 동료들(2001)

은 다이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동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제

시한다. 실제로 알라바마 주의 제퍼슨 카운티의 경우, 자녀사건을 지위비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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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5회기의 상담에 참여하도록 한다. 만약 자녀가 상담

을 거부하면, 부모와 상담사가 함께 처우계획서를 만든다. 2011년 Models for 

Change가 실시한 36개 주의 다이버전 설문조사에서도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함

께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별 맞춤형 처우의 개발과 장기적 처우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 프로그램이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상자가 배치되는 형태인 반면, 미

국의 경우에는 회부된 아동․청소년을 사회복지사나 관련기관 전문가가 면담을 통

해 해당 아동․청소년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개별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경찰서의 “개별 

맞춤형 플랜”, 뉴욕 주의 “단기개입계획” 캘리포니아 SHORTSTOP 프로그램의 

개별계획 수립 등이 그 예이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개입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3~6개월간의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다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형사사법 

기관만이 개입하여 실행할 수 없다. 특히 학교와의 협력체계, 지역사회와의 협력

을 통해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절에서 

검토한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경찰서, 필라델피아 경찰서는 학교, 지역사회, 관련

Ÿ 콜로라도의 경우 1978년에 법원 내에 Juvenile Offender Services Diversion 부서가 
설립되었으며, 10~-18세의 비폭력, 비 성폭력, 초범에게 적용된다. 지역 검찰 사무소에서 
본 사건을 다이버전 부서로 회부하며 해당 부서에서 스크리링, 진단 등을 거쳐 개별 맟춤형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된다(Models for Change, 2011).  

Ÿ 아리조나 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의 “the CUTS” 프로그램에서는 무단결석이 접수되면 보호관
찰관, 학교직원이 아동과 가족을 만나서 회의를 통해 무단결석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봉사, 
튜터링, 결석예방교육 등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Ÿ 테네시 주의 멤피스 지역 검찰국에서는 “멘토링 기반 무단결석 감소 프로그램(Mentoring 
Based Truancy Reduc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무단결석하는 중학생을 만나서 
상담, 학교 출석, 공부 등을 도와주는 멘토를 지정해주고,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한달에 최소 8시간을 만나도록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검사, 학교대표, 멘토가 만나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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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이버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한다. 관련 지방 정부부서가 다이버전을 직접 개

발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상자를 회부하여 개별 맞춤

형,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지위비행 위반자의 

경우에 법원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비영리 단체들이 위기 가정을 즉각적이고 효율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욕 주의 경우에도 오렌지카운티는 비영리 단체와의 계약

을 통해 지위비행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미니어폴리스의 경우에도 민간의 

피해자-가해자 중재센터를 통해 다이버전을 실시하고 있다. 미네소타의 미네톤카 

경찰서 역시 Northern Star Juvenile Diversion Program이라는 전문단체에 

다이버전 대상자들을 회부하고 있다. 

다섯째, 동의서 및 계약서를 작성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이다. 참여

에 대한 동의서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당사자인 아동․청소년과 부모

가 함께 이해하고 서명해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도 제시된 오하이

오 주 페어필드 경찰서의 계약서처럼 모든 다이버전 프로그램에서 참여를 위한 

동의서와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영국

영국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비공식적으로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비행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처벌과 처분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이버전(di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

과 동일하게 교육적 선도(educational guid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

로 영국의 교육적 선도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유사한 목적과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다이버전 제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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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전을 받게 되는 대상은 위기청소년과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 두 개의 

집단이 해당되며,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받도록 회부하는 주체는 경찰, 부모, 사회

복지사, 교사, 검찰, 법원 등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에서, 법원단계

에서 모두 다이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Wilson, Brennan & Olaghere, 2018).

특히 경찰단계에서는 경고(caution), 회복적 경고(restorative caution), 최종

경고 및 견책(final warning/reprimand)을 통해 다이버전으로 회부를 할 수 

있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청소년회합(youth conferencing)을 통해 기소대신 다

이버전 형태의 처분을 제공할 수 있다(Taylor, 2016). 해당 비행청소년에게 동의

서와 설명서를 제공하고, 비디오를 통해 회합을 소개하며, Youth Justice 

Agency 코디네이터가 경찰, 피해자, 가해자가 참여하는 회합을 주제하게 된다

(Wilson et al., 2018). 

다이버전을 위한 회부를 접수하고 진단해서 이를 실행하는 기관은 각 지역의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이다. 소년범죄대응팀은 1998년 ｢범

죄와 무질서법(Crimeand Disorder Act)｣이 제정됨에 따라 소년사범에 대한 효

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다기관의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졌다(Taylor, 

2016). 소년범죄대응팀89)은 Youth Justice Board 의 감독 하에 있으며 기존의 

juvenile justice department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년범죄대응팀이 하는 역할

은 (1)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경찰단계에서 소년사범에 대한 심문 시 적절한 

어른이 동석할 수 있도록 경찰을 도우며, (2) 법원에서 소년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보고서를 제공하고, (3) 청소년이 사회내 처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돕고, 

(4) 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며, (5) 시설에서 퇴원하는 아동․
청소년을 관리․감독하며, (6) 소년의 배경을 조사하고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

록 도우며 (7) 다이버전 등 지역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서는 영국

의 청소년 대상 교육적 선도에 해당되는 다이버전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정부의 

89)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인출일: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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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법, 법(crime, justice, law)” 공식 홈페이지 상에 제시된 청소년 대상 

다이버전과 잉글랜드의 서퍽(Suffolk) 주의 비행청소년 대상 다이버전, 민간단체

가 제시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정신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특수 다이버전 

등을 살펴보았다.

 

(1) 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Youth Crime Prevention Programmes)90)

영국은 비행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판을 통해 구금시설인 “secure 

centre for young people” 로 보내지는 처분 외에 “your crime prevention 

programmes”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운영되며, 가족과 부모를 포함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 청소년은 ① 경찰에서 회부된 아동․청소년, ② 범죄를 저지를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③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

적이며, 지역 council의 YOT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다른 단체, 청소년지원 자선

단체들이 운영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비행예방 선도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지역의 YOT

가 해당 프로그램에 회부해야 하지만 교사, 사회복지사, 부모가 회부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사(youth 

worker)들은 해당 아동․청소년들을 진단한다. 진단의 목적은 예방프로그램이 도

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지원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진단을 위해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과 배경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다.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청소년 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당사자나 가족이 동의하는 “개입계획

(interven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해당 청소년에게 무엇이 

90) https://www.gov.uk/youth-crime-prevention-programmes(인출일: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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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어지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야 한다. 프로

그램은 그룹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1:1로 운영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거나 혹은 학교와 직업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멘토링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는 경찰이나 학교와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며 특별히 훈련된 자원봉

사자이며, 멘토가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대응, 취업과 입학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멘토링의 기간제한은 없다. 

가족참여와 관련해서는 가족과 부모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돕는데 함께 한다

는 전제하에 가족과 부모는 자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거나, 자녀가 해야 할 의무

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부모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자발적 참여이긴 하지만 의무적 교육도 있다. 이러

한 부모교육은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거나 분리된 프로그램이기

도 하다. 양육기술 향상 및 가정에 비행을 유발하는 것이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youth inclusion programmes’ and ‘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s’ 등의 주된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① Youth inclusion programmes은 8~17세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며, 6개월

간 지속되지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② 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s은 8세~13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며, 지역 아동복지사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해당 아동․청소년이 문제

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줄 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학교

생활 지원,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 문제 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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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퍽 (Suffolk)주  소년사법 서비스(Youth Justice Service)91) 

서퍽(Suffolk) 주는 영국의 잉글랜드 동남부에 위치한 주로서 소년사법 서비스

(Youth Justice Service) 부서의 YOT를 통해 비행에 연루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퍽 주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분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early intervention(diversion), out of court 처분, 

court outcome 처분이다. 다이버전이 활용되는 단계는 조기개입, 법정 밖 등 

두 개의 처분이며, 서퍽 주에서 매년 발행하는 “Youth Justice Plan”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다이버전은 증가하고 있으며, Suffolk대학에 의해 실시된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들을 반영하고, 추천사항들을 실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처분에서 교육적 선도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기개입: 다이버전 (early intervention, diversion)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비행을 저지를 위기에 처한 청소년, 혹은 비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이거나, 경미한 비행일 경우, 경찰은 해당 청소년을 다이버전 프

로그램에 회부해서 더한 비행을 예방하고자 한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YOT는 아동복지국, 경찰과 부모 및 보호자, 교육기관으로

부터 회부를 받는다. 이러한 회부가 개입을 위한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진단한다. 

Youth Justice Service가 제시한 회부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Ÿ 나이는 8-17세

Ÿ 가정/지역사회/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

91) https://www.suffolkyos.co.uk/(인출일: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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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출/무단결석자

Ÿ 음주와 약물 사용

Ÿ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부모의 자녀

Ÿ 학교퇴학 당한 아동․청소년

Ÿ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아동․청소년 

Ÿ 해로운 성적 행동을 하는 아동․청소년

다이버전으로 회부하는 것은 리플릿에 소개된 바와 같이 아동복지국, 교육기관, 

경찰, 부모 및 보호자가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을 지역의 YOT에게 회부하는 

것이며, 회부 후에는 해당 회부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진단․평가된다. 회부를 돕기 

위해 회부안내서(guidance)와 회부서식(referral form)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회부서를 쓰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회부안내서에 따르면 모든 

회부를 위해서는 진단 및 개입에 대한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필수이다. 따라서 

동의서 서식이 제공되면 동의서와 회부서가 함께 보내져야 한다. 회부서식을 작성

하는 경찰, 부모 및 보호자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회부서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섹션 1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소, 성별, 생일, 연락처, 인종, 우려되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상태와 진단, 가족 

정보, 사회복지 수혜 상황 및 이력, 기타 관련 있는 아동복지기관, 교육상태, 교육

지원 이력 등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적도록 한다(그림 Ⅲ-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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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suffolkyos.co.uk/divers ion/making-a-referral(인출일:2018.07.07.).

그림 Ⅲ-12 회부서 섹션 1

섹션 2는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위기와 예방적 요소(Risk and 

Protective factors to offending/anti-social behavior)”로서 비행이나 반사

회적 행동을 저지를 위험을 표시하는 행동과 상황의 리스트들이 있다. 개인과 

가족의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행동들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Ⅲ-13). 개인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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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위험한 행동(risk): 위험한 상황을 가지길 좋아한다, 공격적이고 화났다, 음주와 약물, 

죄책감과 공감능력 결여, 학교/가정/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무단결석 및 가

출, 자살시도 및 자해,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을 저지르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 감

정적인 고군분투(낮은 자존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

Ÿ 보호적: 낮은 충동성, 옳고 그름을 아는 것, 긍정적인 태도(도움을 주고 협력적인 것) 

증거와 기타 관련 정보

학교와 관련해서는 위기상황으로서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교 퇴학여부, 

학업성취도, 학습장애 등을 체크하고, 친구와 관련해서는 친구와의 관계성, 비행

친구 등을 기술한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낮은 관리감독, 유대감 부족,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경험, 추가적인 지원요청, 보호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보호

자의 약물과 술 문제, 범죄 연루된 가족, 가족갈등, 가족의 안정성, 적절한 관리/감

독 등이 조사된다. 

섹션 3은 “회부 이유(Reasons for Referral)”로서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기술

해야 한다(그림 Ⅲ-14). 첫째, 가정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해 어떤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 가정의 장점과 보호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기술한다. 둘째, 

가정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기술한다. 셋째, 무엇이 성취되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바뀌길 원하

는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회부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 후 해당 지역의 YOT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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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suffolkyos.co.uk/diversion/making-a-referral(인출일: 2018.7.7.).

그림 Ⅲ-13 회부서 섹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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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suffolkyos.co.uk/diversion/making-a-referral(인출일: 2018.7.7.).

그림 Ⅲ-14 회부서 섹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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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서는 동의서와 함께 보내야 하는데 내용은 아동과 자신에 관한 정보가 다른 

기관과 전문가에게 공유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모나 보호자는 

물론 해당 아동․청소년의 서명이 함께 되어야 한다(그림 Ⅲ-15). 

* 출처: https://www.suffolkyos.co.uk/diversion/making-a-referral(인출일: 2018.7.7.).

그림 Ⅲ-15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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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 후 진단을 통해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기반, 가족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Ÿ 그룹 작업

Ÿ 가족지원 

Ÿ 특정한 이슈에 관한 개입

Ÿ 1:1 지원 

Ÿ 회복적 정의에 기반 한 지원

Ÿ 피해자 인식

② 법정 밖 (Out of court) 처분

비행청소년에 대한 두 번째 처분은 ‘out of court’ 처분으로서 다이버전 프로그

램을 통해 개입을 한다. 해당 청소년에 대해 선별 진단(screening assessment)을 

실시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개입이 적절한지 결정하며 피해자의 관점도 고려하면

서 적절한 개입을 결정한다. 해당 청소년이 비행사실을 인정하면 ‘out of court’ 

처분 내에서 비행청소년은 세 가지 처분 “Community Resolution”, “Youth 

Caution”, “Youth Conditional Caution” 중의 하나를 받게 된다. 

가. 청소년 경고 (youth caution) 

기소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기소를 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해당 청소년에게 경고가 주어질 수 있다. YOT가 이를 고지 받게 되면 

그들은 해당 비행청소년의 위기수준과 개입수준을 진단한다. 청소년이 YOT와 

함께하는 것에 동의하면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러한 개입은 구직이나 

보험 등의 상황에서 밝힐 필요는 없다. 이 처분이 주어지면 해당 청소년, 경찰, 

부모나 보호자는 그 처분이 비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안 되는 이유가 명백히 없는 한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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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주어져야만 한다. 

나. 청소년 조건부 경고 (Youth Conditional Caution)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는 것을 인정하고,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청소년이 법정에 가는 것보다는 합의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더 부합될 때 청소년 조건부 경고가 주어진다. 즉, 기소되는 것 대신에 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에게 주고, 교정교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비행에 

비례되는 조건들을 경찰이 제시한다. 조건들은 야간 통행금지,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기, YOT과 함께 작업하기 등이다. YOT는 위험수준과 개입

수준을 진단하고 작업은 다이버전 하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수 있다. 3개월 정도 지속되는 다이버전이 완료되면 기록은 삭제된다. 

이 처분이 주어지면 해당 청소년, 경찰, 부모나 보호자는 그 처분이 비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안 되는 이유가 명백히 없는 한 처분은 경찰서에서 주어져야만 한다. 

다. 지역사회 해결 (Community Resolution) 

경미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서 사용되며, 관련된 사람들 간의 비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초범에게 주로 사용된다. 

YOT가 연락을 받고 위험과 개입수준을 진단한다. 피해자의 바람이 고려되어지

며, 지역사회 내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자들이 모두 동의하면 다이버전 하에서 진행된다. 

③ 법정결과 (Court outcome) 처분

해당 아동․청소년이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몇 번의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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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기소한다. 청소년법정(youth court)에서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게 되는데, 

Referral Orders, Youth Rehabilitation Order, Custodial Sentence 등 세 

가지 처분 중의 하나를 받게 된다. 이 처분은 정식으로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공식

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다이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적 선도 (다이버전) 프로그램 

① Sacro’s Youth Restorative Justice Services 

민간단체인 새크로는 경찰서와 관련 부서에서 회부된 8~17세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회복적 정의 서비스”는 

회복적 정의 원칙에 입각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과 같다. 

Ÿ 회복적 정의 회합(Restorative Justice Conferencing)

Ÿ 대면 만남(Face to Face Meetings)

Ÿ 셔틀 대화(Shuttle Dialogue) 

Ÿ 인식 프로그램(Awareness Programmes)

Ÿ 배상 업무 프로그램(Reparative Tasks and Programmes) 

② Barnardo’s Edinburgh Together92)

민간단체인 바나도는 시설에 수용된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물론, 회부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바나도의 “에딘버러 투

게더” 프로그램은 특히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에딘버러 시 

92) 바나도 홈페이지 참조 http://www.barnardos.org.uk/edinburgh-together.htm 

    (인출일: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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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관련된 부서가 함께 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

하였다. 회부 후에 바로 “아동 계획 회의”가 실시되어 전문가들이 해당 아동․청소

년과 가족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계획이 수립된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팀이 구성되는데, 서비스 매니저, 2명의 팀 리더,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치료, 상담, 양육기술 

훈련, 관계성 개발, 놀이치료, 친구관계 지원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③ Youth Justice Liaison and Diversion (L&D)

YJLD 는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비행청소년에게 건강

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을 가진 범법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Liaison and Diversion Services”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The Bradley Report (2009)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2011~2012년

에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아동․청소년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으

며, 2014년부터 전국의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프로그

램의 목표는 초기 비행을 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더한 비행을 막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식 처벌보다는 형사사법체계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게 한다.   

경찰, 보호관찰관, 법관들은 그들에게 제시된 증거와 정보를 가지고 본 서비스

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이러한 자료를 기록하고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사례관리, 

판결, 처분 결정을 위해 사용한다. 경찰단계에서 대상자가 회부되면 정신건강 서

비스, 학습장애 서비스, 사회복지(social care) 서비스, 마약과 알코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법원 단계에서 대상자가 발견되면 벌금형, 기각, 사회 내 처분, 시설 

내 처분 등을 받게 된다. Liaison and diversion 담당자는 경찰서, YOT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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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등에서 상주하며 관련 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본 서비스를 

위해서는 식별, 선별, 진단, 회부 절차가 필요하다(그림 Ⅲ-16). 

Ÿ 식별(Identification): 경찰과 법원단계에서의 기관들은 해당 서비스에 적합한 취약성

을 가졌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Ÿ 선별(Screening): 잠재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식별되면, 담당자는 그들의 필

요, 위기수준, 긴급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 선별작업을 한다. 

Ÿ 진단(Assessment): 승인된 선별과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담당자는 해당 아동․청소년

의 취약성을 좀 더 상세하게 진단한다. 대상자의 필요를 좀 더 자세히 진단하고 더한 

치료나 지원을 받기 위해 회부되어야 하는지를 진단한다. 

Ÿ 회부(Referral): 담당자는 적절한 관련 건강과 사회지원 서비스로 보낸다.  

Police pre-
custody

Voluntary
presentation

Arrest

Police 
custody

Booking in Interview

Case
identification

Case
identification

Case
identification

Magistrate’s
court

POLICE CUSTODY
Charge

Bail

Sentence

* 출처: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wp-content/uploads/sites/12/2014/04/ld-op-mod-
      1314.pdf(인출일:2018.08.07.)

그림 Ⅲ-16 YJLD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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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영국의 교육적 선도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목표달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시사점은 미국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족참여, 장기적 프로그램, 동의서와 계약서 작성, 정신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첫째,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 미국과 동일하게 회부가 이루어지면 청소년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만나서 

명확한 진단을 하게 된다. 특히 본 절에서 검토한 서퍽 주의 경우에는 회부서 

작성 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상아동․청소년, 가족, 학교상황 등에 대해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처우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도

록 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가족, 특히 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참여가 의무

적인 경우도 있다. 특히 바나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상아동․청소년이 서비스

의 초점이긴 하지만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장기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경찰단계에서 제공하는 다이버전은 기본적으로 3개월

간 지속된다. 

넷째, 동의서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프로그램 참여가 자발적이며, 대상자와 부

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신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특수 다이버전을 시행한다. 시범사

업을 통해 2014년부터 전국에 확대된 “Youth Justice Liaison and Diversion 

(L&D)”을 통해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비행청소년에게 

건강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특수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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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하고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교육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와 국내외 유사제도 및 사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교육

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교육적 선도에 관해 제19조부터 제21조에 걸쳐 규정

하고 있는데, 제20조에서는 “선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도 없어 선언

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제19조의 경우에는 시행

규칙에서 선도를 위한 조사․상담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절차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선도내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제21조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선도후견인의 임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로 절차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선도내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선도내용에 관해서는 법률이

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이 제도가 시범운영에 

그치고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 외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

고 있는 법률이 많다. 「청소년 보호법」 상의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검사 의뢰 교육 및 상담, 판사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선도보호 위탁 보호처분, 「초․중등교육법」 상의 징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특별교육이수, 「소년법」 상의 훈계 및 보호자 

교육 고지, 상담조사, 통고제도, 수강명령, 부가처분으로써의 대안교육과 상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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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보호시설 대안

교육과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청소년 보호법」 상의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와 연계하여 운영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 상의 성매매 대상아동․
청소년93)에 대한 보호처분의 경우에도 가급적 사법적 처우를 지양하고 교육적 

선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특별교육이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로써 향후 교육적 선도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두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와 유사한 많은 제도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실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의 훈방과 연계된 교육제도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향후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훈방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에

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검찰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도조건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단체나 시설로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

센터, 보호관찰소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선도역량에 한

93)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비록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하여도 보호를 받아야할 시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를 위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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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고, 단체나 시설 중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은 보호관찰소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은 소년법 상의 종국결정인 

보호처분 중에도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조건으로써 보호관찰소에 보내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낙인효과까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면 ‘청소년꿈키움센터’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여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적으로 청소년비해예방센터의 증설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 중에서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내용 측면에서 강의식 교육보다는 체험이나 놀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의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련관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고, 푸른나무 청예단의 학교폭력 가해학

생 프로그램은 신문에 보도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컨설팅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

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대학체

험캠프에서 이루어진 템플스테이에서는 새벽 108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인력 측면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지

도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대학생 멘토와 같이 연령차가 적은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 지역사회 재능기

부를 통해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

터의 수강명령은 청소년동반자의 1:1 상담으로 진행되어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

졌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대학체험캠프에서는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의 비율이 2:1에 나이차가 5살 내외라 멘토링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개입시기 측면에서는 조기개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교육부와 경찰의 프로그램이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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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소년수련관의 특별교육이수나 푸른나무 청예단의 가해학생 교육프로그

램은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개입하여 교육 이후에 개인상담으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랑의 교실이나 서울관악경찰서의 자체선도

와 같이 경찰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은 조기개입과 다이버전으로 낙인효과를 줄이고 

지속적인 위기개입을 통해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대전가정법원의 ‘길 위 

학교’ 역시 함께 걸었던 멘토를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하고 있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동의를 받는 절차

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대안교육에서는 명확

한 퇴교기준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때에 교육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강제적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푸른나무 청예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을 통해 

가정의 보호력을 회복하고 보호자와 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정환경 개선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 외국의 유사제도 및 사업 중에서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법원법에 규정되어 있

는 교육처분명령을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이 우리나라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교육처분명령은 준수사항과 교육보조, 시설위탁교육, 

그 외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의 교육 네 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교육

보조’와 ‘시설위탁교육’이지만 독일에서는 최근 들어 이러한 제도는 거의 활용되

지 않고, 오히려 판사가 다양한 내용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준수사항’과 

교육주체가 시설로 한정되지 않는 ‘그 외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의 교육’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우리나라의 경



176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우에도 교육부나 법무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적용범위를 넓히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일본의 경우는 경찰의 소년서포트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도센

터, 교육위원회 산하의 청소년센터, 가정재판소 등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분석하

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이 우리나라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경찰의 소년서포트센터는 소년경찰활동규칙과 별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나라의 조건부 훈방의 개선

방안으로써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센터에는 경찰 외에도 전문직원을 배치하

고 민간 자원봉사자도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도센터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교육이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산하의 청소년센터에서는 일회

적인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정재판소에서는 시험관찰과 연계하여 처분 전에 봉사활동을 통해 비행성을 개

선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전가정법원의 상담조사와 연계한 프로그

램과 유사한데, 특히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사회의 일원임

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 

셋째, 미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가족참여, 개별 맞춤형 처우, 장기적 처우, 

다기관 협력, 민간단체의 참여,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 등이 우리나라 교육적 선도

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족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경우로써 알라바

마 주의 제퍼슨 카운티는 자녀사건을 지위비행으로 접수한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5회기의 상담에 참여하도록 한다. 만약 자녀가 상담을 거부하면, 부모와 상담사가 

함께 처우계획서를 만든다. 개별 맞춤형 처우의 개발과 장기적 처우를 시행하는 

경우로는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경찰서의 “개별 맞춤형 플랜”, 뉴욕 주의 “단기개입

계획” 캘리포니아 SHORTSTOP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상자에게 필요한 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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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3~6개월간의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다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된 경우로는 매사추세츠 캠브

리지 경찰서, 필라델피아 경찰서 등이 있는데, 학교,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이버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 경우 지위비행 위반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처리하

기보다는 비영리단체들이 위기 가정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욕 주의 경우에도 오렌지 카운티는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지위비행 가정

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오하이오 주 페어필드 경찰서의 계약서처럼, 모든 

다이버전 프로그램에서는 참여를 위한 동의서와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다.  

넷째,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데,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족참여, 

장기적 프로그램, 동의서와 계약서 작성, 정신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 등이 우리나라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서퍽 주의 경우에는 회부서 작성 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상아동․
청소년, 가족, 학교상황 등에 대해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여 대상

자에게 맞는 처우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참여 프로그램으로서 바나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서비스의 초점이긴 하지만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 프로그램으로서 경찰단계에서 제공하는 다이버전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 지속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이며, 대상자와 부모 모두 

동의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특수 다이버전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비행청소년에게 건강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특수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제Ⅳ장 정책대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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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접조사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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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94)

1.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조사시점 현재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처분 및 조치의 일환으로 선도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환경적 특성과 

선도프로그램 참여경험, 그리고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견을 파악하

였다.95) 경찰단계에서는 ‘사랑의 교실’, 자체선도, 표준선도, 선도조건부 훈방 대

상 청소년이 포함되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법원단계

에서는 보호처분과 사회봉사명령 병합 대상 청소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준사법

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은 경찰·검찰·법원 뿐 아

니라 학교에서 징계 대상 청소년 등이 참여하고 있어 사법적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94) 이 장의 1절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정소연 교수(서울여자대학교), 2절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박선영 

교수(한세대학교), 3절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95) 「청소년 보호법」을 기준으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교육적 선도제도의 

근거법인「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의 연령이 24세까지이고,「소년법」이 적용되는 상한연령 만19세까

지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20세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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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 개발절차 및 주요내용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궁극적

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여섯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조사지를 개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현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파악하고, 선도프로그램 참여 이후 청소년이 지각하는 변화 여부, 그리고 비행

행동 증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들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평가와 집단별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설문조사 관련 주요 연구문제 ]

1. 다종다양한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2.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참여 후 이들 청소년들의 비행수준에 변화가 있는가?

3. 이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4. 이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5. 이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가?

6. 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한 선도프로그램이 비행행동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선도프로그램의 각 유형이 비행행동 교정 목표96)를 고려할 때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가? 이와 같은 평가는 청소년의 성별,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96)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행동 교정의 목표를 ① 심리ㆍ정서적 안정, ② 학업에 

대한 동기강화 및 교육적 성공, ③ 생활습관 개선(불규칙하거나 무절제했던 생활 개선) ④ 긍정적 가치관 

확립, ⑤ 가족관계 증진, ⑥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⑦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활동 및 참여기회 

확대 등 7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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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비행행동 측정문항 개발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행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8개의 오프라인(Off-line) 비행행동 측정문항과 21개의 

온라인(Online) 비행행위 측정 예비문항을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였다. 문항개발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요약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청소년 비행 측정도구를 수집, 검토하여 관련된 척도를 확보하였

다.97) 두 번째 단계는 예비문항개발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 확보한 개별문항을 

목록화하고 각 문항이 청소년비행행동 측정문항으로서 얼마나 적절한지를 검토하

였다.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 비행행동의 경우 3개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비행행동의 경우 2개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모두 예비문항에 포함시

켰다. 일부문항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그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방화, 흉기소지 등의 행위는 극소수 청소년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의 

주 대상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상대

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비행행위라도 예비문항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 Ⅳ-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 비행행동 측정문항 28개, 온라인 

비행행동 측정문항 21개를 확정하였다. 

 

97) 기존 청소년 비행 측정도구 수집과 검토 결과는 제2장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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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청소년비행행동 측정을 위한 예비문항 

오프라인 비행행동 온라인 비행행동 

Ÿ 학교 무단결석 Ÿ 채팅/게시판 등에서 나이나 성별을 속이거나 
거짓말

Ÿ 가출 Ÿ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 
사용

Ÿ 청소년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소주방, 호프집 등) 출입 Ÿ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

Ÿ 흡연 Ÿ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

Ÿ 음주 Ÿ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

Ÿ 환각물 사용 Ÿ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

Ÿ 도박(사람들과 직접 만난 상태에서 돈을 걸고 내기 또는 
게임)

Ÿ 인터넷 도박

Ÿ 다른 사람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 Ÿ 사이버 절도(사이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훔침)

Ÿ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뽀리까기) Ÿ 인터넷 사기(예: 중고매매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음)

Ÿ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차털이) Ÿ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을 위해 타인 계좌나 신용카
드 사용

Ÿ 빈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 훔치기(빈집털이) Ÿ 미성년자관람불가의 성인물이나 동영상을 인터
넷을 통해 시청

Ÿ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Ÿ 포르노사이트 방문

Ÿ 술 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아리랑치기) Ÿ 성인 유료사이트 가입

Ÿ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Ÿ 인터넷쇼핑몰에서 성인용품 구입

Ÿ 집단따돌림하기(왕따시키기) Ÿ 성인대화방 이용

Ÿ 협박(어떤 이유에서건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겁을 줌) Ÿ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

Ÿ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Ÿ 채팅에서 성관계 요구

Ÿ 패싸움 Ÿ 음란물 제작ㆍ유포

Ÿ 방화(일부러 불을 지름) Ÿ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Ÿ 흉기소지 Ÿ 폭탄메일(스팸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Ÿ 다른 사람의 물건(휴대폰 등)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Ÿ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

Ÿ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손상시키기

Ÿ 음란물(성인전용의 잡지나 케이블TV방송) 시청

Ÿ 성희롱(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
하게 함)

Ÿ 성추행(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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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비행행동에 대한 명칭과 은어(隱語)는 전문가 의견과 예비조사에 참여한 선도대상 청소년(5명)의 의견을 

반영함.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내용타당도 검증과 개별비행행동의 

경중(輕重)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장, 학계, 정책 영역의 청소년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즉, 전문가들로부터 개별 예비문항 

하나하나가 청소년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얼마나 적절한지를 5점 리커

트척도(①매우 부적절~⑤매우 적절)로 평가받는 방식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

행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 평균값이 3.5이상인 경우에만 최종척도문항으로 포함

하였는데, 비행행동의 경중평가를 위해 김준호와 이동원(1995)의 연구에서 소개

된 청소년비행행동의 죄질평가 방법을 일부 차용하였다. 즉, 비행행동 가운데 지

위비행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음주’행위에 일종의 

죄질 값 ‘1’을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의 죄질이 기준인 음주행위보다 몇 배나 더, 

혹은 덜 나쁜지를 평가함으로써 비행행동의 경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

서는 극단치를 제외한 전문가 평가의 평균값을 비행행동의 경중(죄질)을 나타내는 

가중치(weight)로 활용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정도를 측정하는 

단계이다. 먼저 예비문항으로 확정된 목록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 경험 여부를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이후 

각 항목에 부여된 비행정도(경중)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정

도를 파악하였으며 이 역시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

오프라인 비행행동 온라인 비행행동 

건드림)

Ÿ 돈 거래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 

Ÿ 성매매(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

Ÿ 강제적인 성관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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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이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에 흡연과 빈집털이

를 경험하였는데, 이 두 행위에 부여된 가중치가 각각 1과 37로 평가되었다면 

이 청소년이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 비행행동 정도는 38로 계산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비행행동 측정문항 개발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1〕과 같다. 

② 청소년비행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측정문항 개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 측정하기 위하

여 이은경, 지승희, 이지은, 최수미와 정찬석(2003)의 연구, 김지연과 정소연

(2017)의 연구가 근거로 활용되었다. 전자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연

구를 통해 비행 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후자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문제행동에 

그림 Ⅳ-1 청소년비행행동 측정문항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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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양한 보호요인을 선정하고,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이다. 두 

연구 모두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비행 또는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은경 외의 연구(2003)는 15년 전의 연구라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와 청소년의 특성, 그리고 최근 학계의 연구성과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하여 하위차원별 접근을 

시도할 뿐 구체적인 개별 요인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반면 김지연

과 정소연의 연구(2017)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측정을 위해 사용

된 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

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요인분석, Cronbach의 alpha값 

산출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향

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개인,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총 다섯 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③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효과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정부부처의 자료를 검토하여 선도프로그램의 실행

기관,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및 형식 등을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7개의 

범주에 따른 36개 개별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였다(표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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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범주화 

조사단계에서 36개 개별프로그램 각각에 대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의 참여 여부

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의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자신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범주1: 상담 및 치료 (5) 범주2: 행동교정 (3)

Ÿ 개별상담 Ÿ 금연 프로그램

Ÿ 집단상담 Ÿ 금주 프로그램

Ÿ 또래상담 Ÿ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사용 치료 프로그램

Ÿ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

Ÿ 성인자원봉사자와의 멘토링

범주3: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5) 범주4: 교육 및 진로 (10)

Ÿ 자기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Ÿ 학업멘토링

Ÿ 분노조절 프로그램 Ÿ 학업/학습 지원

Ÿ 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소시오드라마, 역할극 등) Ÿ 검정고시 준비 지원

Ÿ 대입준비 지원

Ÿ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Ÿ 적성검사

Ÿ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Ÿ 진로탐색

Ÿ 직업체험

Ÿ 직업훈련

Ÿ 창업교육

Ÿ 취업알선

범주5: 여가⋅문화⋅취미 (8) 범주6: 봉사활동 (2)

Ÿ 각종 체험활동 Ÿ 사회봉사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Ÿ 요리활동 Ÿ 기타 봉사활동

Ÿ 미술활동

Ÿ 음악활동 범주7: 가족 (3)

Ÿ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Ÿ 가족상담

Ÿ 댄스/비보잉 Ÿ 가족캠프

Ÿ 동아리 활동 Ÿ 부모교육

Ÿ 체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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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를 4점 리커트척도(①전혀 도움이 안됨~④매우 도움이 됨)로 평가하도록 

하여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비행행동 교정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어떤 선도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비행행동 교정 목표를 ‘학업에 대한 동기강화 및 교육적 성공’, ‘생활습관 개선’, 

‘긍정적 가치관 확립’, ‘가족관계 증진’,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지역사회

에서 건전한 활동 및 참여기회 확대(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t 

Prevention, 1995)’,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은경 외, 2003; 

Catalano & Hawkins, 1996) 등 7가지로 설정하였다. 이에 조사대상 청소년이 

선도프로그램의 각 범주(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가․문화․취미, 봉사활동, 가족대상 프로그램)가 7개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각각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지를 5점 리커트척도(①매우 비효과적~⑤

매우 효과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조사지의 개발절차와 

조사영역별 주요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Ⅳ-2〕, 〔그림 Ⅳ-3〕이다.

그림 Ⅳ-2 조사지 개발절차                 그림 Ⅳ-3 조사영역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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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급한 조사영역에 따른 조사내용과 문항에 대한 세부정보를 요약한 

것이 표 Ⅳ-3이다. 

표 Ⅳ-3 조사문항 구성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비고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

비행

행동

위험

요인

개인차원

우울 및 불안 6
4(6, 9, 10, 13, 

14, 17)

이은경 외

(2003)

충동성 및 공격성 7
4(1, 2, 4, 19, 

20, 27, 30)

가족차원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3 5(1, 7, 9)

부모-자녀 갈등 3 5(21, 23, 24)

부부갈등 3 5(16, 18, 25)

학대 및 기타 4 5(2, 4, 10, 17)

친구차원 비행행동 경험이 있는 친구 5 7(1~5)

학교차원

교사-학생 간 비우호적 관계 3 8(3~5)

학교체벌 2 8(6, 7)

기타 학교환경 3 8(1, 2, 8)

지역사회

차원

유해환경 접근성 5 10(1~4) 김지연, 정소연

(2017)지역사회해체 3 10(9~11)

청소년

비행

행동

보호

요인

개인차원

책임성/성실성 5
4(3, 5, 15, 16, 

18)

이은경 외

(2003)

지적능력 2 4(7, 8)

이은경 외

(2003)

사회성 1 4(11)

꿈/비전 성취 동기 2 4(21, 22)

내적 통제소재 4 4(23~25, 28)

자아탄력성 3 4(12, 26, 29)

도덕관념 4 3(1~4)
김지연, 정소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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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비고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

비행

행동

보호

요인

가족차원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4 5(3, 5, 6, 8)

김지연, 정소연

(2017)

부모의 지도감독 4 5(11~14)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 4
5(15, 19, 20, 

22)

친구차원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 4 6(1~4)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3 6(5~7)

학교차원 우호적 관계의 교사 존재 4 9(1~4)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 3 10(13~15)
이은경 외

(2003)

친사회적 활동기회 4 10(5~8) 김지연, 정소연

(2017)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3 10(16~18)

선도

프로

그램

참여

경험 및

효과성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5 11(1~5)

연구진 개발

효과성 7 12(1~7)

행동교정

프로그램

참여경험 3 13(1~3)

효과성 7 14(1~7)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참여경험 5 15(1~5)

효과성 7 16(1~7)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참여경험 10 17(1~10)

효과성 7 18(1~7)

가족대상

프로그램

참여경험 3 19(1~3)

효과성 7 20(1~7)

여가․문화․취
미

프로그램

참여경험 9 21(1~9)

효과성 7 22(1~7)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경험 2 23(1, 2)

효과성 7 24(1~7)

선도

프로

그램

참여

경험 및

선도경험

운영 기관 1 25

연구진 개발

처분 경험 1 26

참여 계기 1 27

경찰단계 참여 경험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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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방법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은 표집틀이 없기 때문에 연구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먼저 목표표본 수(1,000명)를 설정하고, 조사기관별 조사규모를 할당한 후 조사기

간 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만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보호자)가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Ⅰ-2에 기술한 바와 같이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기관의 유형을 

민간(청소년기관, 민간기관), 사법/준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 비행예방센터)으

로 구분하였으며 비확률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 위탁으로 추진되었고 2018년 5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2개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비고

문항수 문항번호

효과성
전문가

참여제

필요성 1 28-1

연구진 개발

도움 정도 1 28-2

도움 분야 1 28-3

비행

행동 

경험

오프라인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 행동경험 28 1(1~28) A

선도프로그램 참여 후 행동경험 28 1(1~28) B

온라인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 행동경험 21 2(1~21) A

선도프로그램 참여 후 행동경험 21 2(1~21) B

개인적

특성

성별 1 29

연령 1 30

거주지역_광역시도 1 31

거주지역_도시화 정도 1 32

재학 여부 2 33(1, 2)

가족형태 1 34

어머니 교육수준 1 35

아버지 교육수준 1 36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 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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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면 

대 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조사대상 청소년이 극소수인 경우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우편조사 방식이 병행되었다. 최종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쳤으며, 본 

조사에서 총 1,001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분석에 모두 투입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목표 및 연구과제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산출 등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분포, 연령, 재학여부 등 개인적 특성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인식, 

가족구조, 선도프로그램 참여 기관 등에 대한 기본 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는 설문조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청소년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실제 비행행동이 약화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제한적이나마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도구 개발 시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를 구분하여 비행행동 경험 여부를 응답하도록 설계하였고, 대응표본 t-검

정(paired samples t-test)을 통해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만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적(retrospective)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목적의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문제 3>, <연구문제 4>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규명하였다. 즉, 성별, 연령 등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 비행행동을 통제한 후, 선도프로그램 참여 후의 비행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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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특히 선행연

구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충동성 및 공격성, 부모-자녀 갈등, 해체된 지역사회 

등)이 종속변수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보호요인(사회성, 긍정성, 부모의 

자녀존중태도, 지역사회 내 친사회적 활동 기회 등)이 종속변수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5>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내용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총 80여 개로 구체화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의 참여여부를 확인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등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6>은 참여한 선도프로그램이 자신의 비행행동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연구문제 7>은 7개 범주로 구분된 선도프로그램의 

유형이 비행행동 교정 목표를 고려할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평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성별, 연령대,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집단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 및 일원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활용하였다. 

2) 주요변수 측정

(1) 청소년비행행동의 위험요인

①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은 ‘우울 및 불

안’, ‘충동성 및 공격성’으로 이은경 외(2003)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우울 및 불

안’ 측정에는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등 6개 진술문이, ‘충동성 



Chapter Ⅳ.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 195

및 공격성’은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등 7개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각 진술문

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

여 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표 Ⅳ-4). 

표 Ⅳ-4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② 가족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가족차원의 위험요인 역시 이은경 외(2003)의 척도가 활용되었다. 부모의 강압

적/비일관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갈등, 부부갈등, 학대 및 기타로 구분되며, 각 

요인별 문항은 3~4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는 

‘나는 부모님에게 왜 혼나는지 모른 채 혼나는 경우가 많다’ 외 2개 문항, 부모-자녀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우울 및 불안

4-(6)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함

Ÿ 출처: 이은경 외(2003)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Ÿ Cronbach’s α : .900

4-(9) 자주 우울함

4-(10) 나른하고 피곤

4-(13)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낌

4-(14) 항상 스트레스를 받음

4-(17) 자주 불안함

충동성 및 

공격성

4-(1)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복수를 함

Ÿ 출처: 이은경 외(2003)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Ÿ Cronbach’s α : .849

4-(2) 치고받으며 잘 싸움

4-(4) 말보다 주먹이 앞섬

4-(19)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음

4-(20) 문제를 일으켜서 어른들에게 자주 혼나는 편

4-(27) 하고 싶은 것을 참기 어려움

4-(30) 결과를 생각지 않고 행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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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외 2개 문항, 부부갈등은 ‘부모님은 

서로 대화가 거의 없다’ 외 2개 문항, 마지막으로 학대 및 기타는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한다’외 3개 문항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응답을 위해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가 활용되었다(표 Ⅳ-5).  

표 Ⅳ-5 가족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5-(1) 부모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따르도록 

명령함

Ÿ 출처: 이은경 외(2003)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Ÿ Cronbach’s α :
-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774

- 부모-자녀 갈등: 

.875

- 부부갈등: .727

- 학대 및 기타: .687

5-(7) 이유를 모른 채 부모님에게 혼나는 경우가 

많음

5-(9) 부모님이 혼내지 않던 일로 갑자기 혼을 

내곤 함

부모-자녀 갈등

5-(21) 부모님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음

5-(23) 부모님과 말만하면 싸우게 됨

5-(24)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긴장됨

부부갈등

5-(16) 부모님은 자주 싸움

5-(18)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것을 본 적이 

있음

5-(25) 부모님은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음

학대 및 기타

5-(2)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림

5-(4) 부모님은 내게 심한 욕설을 함

5-(10) 부모님은 공부이야기만 함

5-(17)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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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구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친구차원의 비행행동 위험요인도 이은경 외(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친구차원의 위험요인은 ‘비행행동을 경

험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의미한다. 즉, 음주, 가출, 경찰에 잡힘, 폭력서클 

가입, 학교 중퇴 등 5개 비행행위를 경험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5점 리커트척

도(①전혀 없음~⑤10명 이상)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친구차

원의 위험요인을 측정하였다(표 Ⅳ-6).

표 Ⅳ-6 친구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④ 학교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학교차원의 위험요인 역시 이은경 외(2003)의 척도가 활용되었다. 이 척도에서 

학교차원의 위험요인은 총 8개 문항과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나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하시는 편이다’ 등 교사-학생간 비우호적 관계를 보여주

는 내용과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와 ‘우리 학교는 체벌이 심한 것으로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비행행동 경험

이 있는 친구

7-(1) 일주일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

Ÿ 출처: 이은경 외(2003)
Ÿ 응답범주 : ① 전혀 없음~

⑤ 10명 이상
Ÿ Cronbach’s α : .855

7-(2) 가출한 경험이 있는 친구

7-(3)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혔던 적이 있는 친구

7-(4)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

7-(5) 학교를 그만 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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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하다’ 등 체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교 주변에는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를 싫어한다’ 등 서로 묶이기 어려운 내용은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

였다(표 Ⅳ-7). 

표 Ⅳ-7 학교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⑤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

사회해체가 가장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청소년유해환경 접근성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거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에 출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총 4개의 진술문

을 통해 평가된다. 지역사회해체는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거나,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거나, 술에 취한 모습이 지역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지’ 등을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측정도구에서도 응답 시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98) 원척도에서는 ‘친구들이 학교를 싫어한다’고 표현되었으나 이 문항은 친구 특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교특

성을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친구’ 대신 ‘학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교사-학생간 

비우호적 

관계

8-(3)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함 Ÿ 출처: 이은경 외(2003)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Ÿ Cronbach’s α : 
- 교사-학생간 비우호적 

관계: .911

- 강압적 학교분위기: 

.687

8-(4) 선생님이 내게 관심이 없음

8-(5) 선생님은 내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함

학교체벌
8-(6)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음

8-(7) 우리학교는 체벌이 심함

기타 

학교환경

8-(1)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함98)

8-(2) 나는 가끔 수업도중에 땡땡이를 침

8-(8)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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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가 사용되었다(표 Ⅳ-8). 

표 Ⅳ-8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2) 청소년비행행동의 보호요인

①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개인차원의 보호요인 측정을 위해 이은경 외(2003)가 개발한 척도와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먼저 도덕관념의 경우 김지연 

과 정소연(2017)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도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께 야단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가끔 할 수도 있다’ 등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하게 여기는 태도에 관한 4개의 진술

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유해환경 

접근성

10-(1)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쉽게 살 수 있음

Ÿ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Ÿ Cronbach’s α : 
- 유해환경접근성: .903

- 지역사회해체: .884

10-(2) 청소년이 술/담배를 해도 어른들이 개의치 

않음

10-(3) 심야시간대에 보호자 동행 없이 청소년이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에 출입할 수 있음 

10-(4) 심야시간대에 보호자 동행 없이 청소년이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에 출입해도 

어른들은 개의치 않음

지역사회해체

10-(9) 사람들이 자주 싸움

10-(10) 술에 취한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음

10-(11) 고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음



200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그렇다)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은경 외(2003)가 개발한 개인차원의 보호요인 하위척도는 모두 15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는데, 내용적으로 책임성/성실성, 지적능력, 사회성, 꿈과 비전을 성취

하고자 하는 동기, 내적 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 자아탄력성과 같이 

6개 요인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요인은 문항수가 1~2개에 불과하여 

측정의 정확성과 정상분포에서의 이탈 문제가 우려될 수 있어 주성분분석을 통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표 Ⅳ-9).

표 Ⅳ-9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책임성/

성실성

4-(3)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Ÿ 출처: 이은경 외(2003)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Ÿ Cronbach’s α : 
- 책임성: .861

- 지적능력: .790

- 꿈/비전 성취동기: 

.849

- 내적통제소재: .934

- 긍정성: .736

4-(5) 싫어하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함

4-(15) 한 번 결심을 하면 꼭 지킴

4-(16)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냄

4-(18)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

지적능력
4-(7)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함

4-(8) 나는 공부를 잘 함

사회성 4-(11)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관계를 잘 유지함

꿈/비전 성취

동기

4-(21)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음

4-(22)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내적 통제소재

4-(23) 모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24)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이질 것이라 

생각함

4-(25) 현재 상황은 앞으로의 내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아탄력성
4-(12) 나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여 해낸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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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의 자녀존중태도가 청소년비

행 감소와 관련이 있는 보호요인인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세 요인 모두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4개의 진술문을 사용하고 각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다른 하위차원과 마찬가

지로 본 조사표본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표 

Ⅳ-10). 

표 Ⅳ-10 가족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4-(26)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음

4-(29)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

도덕관념

3-(1) 야단맞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음

Ÿ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Ÿ Cronbach’s α : .928

3-(2) 주인에게 묻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해도 

괜찮음

3-(3)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가끔 할 수도 있음

3-(4) 주인을 알 수 없는 돈을 주웠다면 그냥 가져도 

괜찮음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5-(3) 부모님은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심
Ÿ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5) 부모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심

5-(6) 부모님은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심

5-(8) 부모님은 내게 잘해주려고 애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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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구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친구차원의 보호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조사도구는 김지연과 정소연

(2017)이 개발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친구들의 친사회성 정도와 문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시키거나 긍정적 제지를 가하는 친구들의 존재를 다루고 있다. 먼저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총 4개로서, 그 중에는 

‘내 친구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충실하다’, ‘내 친구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및 제지는 3개 

문항으로 측정되는데,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려 하거나, 술을 마시려고 하거나 혹

은 학교나 학원을 빠지고 놀러가자고 할 때, 친구들이 말릴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

문이 사용된다. 앞의 다른 하위차원 척도를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응답범주로서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가 활용되었다(표 Ⅳ-11).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부모의 

지도감독

5-(11) 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에 대한 부모님

의 기준이 명확함

Ÿ Cronbach’s α : 
-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902

- 부모의 지도감독: .736

-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 

.876

5-(12) 부모님은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 내가 잘못

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심

5-(1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잘 아심

5-(14)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아심

부모의 자녀

존중태도

5-(15)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심

5-(19) 부모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심

5-(20)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의견을 내도록 격려

하고 경청하심

5-(22) 부모님은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를 통

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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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친구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④ 학교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학교차원의 보호요인은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교사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며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도구가 활용되었다. 이 척도에서는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시다.’,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등 4개 진술문 각각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표 Ⅳ-12).  

표 Ⅳ-12 학교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우호적 관계의 

선생님의 존재

9-(1) 내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계심 Ÿ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9-(2)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심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

6-(1) 내 친구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충실함

Ÿ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Ÿ Cronbach’s α :
-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 .813

-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917 

6-(2) 내 친구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음

6-(3) 내 친구들은 대체로 담배나 술을 멀리 함

6-(4) 내 친구들은 대체로 학교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킴

문제행동에 대

한 친구의 통제

6-(5) 내 친구들은 내가 담배를 피우려고 한다면 

말릴 것임

6-(6) 내 친구들은 내가 술을 마시려고 한다면 말

릴 것임

6-(7) 내 친구들은 내가 학교나 학원을 빠지고 놀

러가자고 한다면 나를 말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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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차원의 보호요인은 ‘이웃과의 관계’, ‘친

사회적 활동 기회’,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이며, 이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경 외(2003)가 개발한 측정도구와 김지연과 정소연(20170이 개발한 측정도

구를 함께 사용하였다. 세 개의 지역사회 보호요인 중 이웃과의 관계는 ‘동네 어른

들이 나를 안다’, ‘부모님 외에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잘 따르는 동네어른이 있다’ 

등 이은경 외(2003)가 개발한 3개의 척도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머지 두 개의 

보호요인은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척도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른 요

인을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로써 5점 리커트척

도 ( ① 전 혀  그 렇 지  않 다 ~ ⑤ 매 우  그 렇 다 ) 가  활 용 되 었 다 ( 표  Ⅳ - 1 3 ) .  

표 Ⅳ-13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9-(3)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알아채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심
Ÿ Cronbach’s α : .964

9-(4)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는 선생님이 계심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이웃과의 

관계

10-(13) 동네어른들은 내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음 Ÿ 출처: 이은경 외(2003)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Ÿ Cronbach’s α : .787

10-(14)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음

10-(15) 내게 잘해주고 내가 잘 따르는 동네어른이 

있음

친사회적 

활동기회

10-(5) 우리 지역은 도서관, 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Ÿ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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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효과성 평가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그러한 프로

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연구진이 직접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에 

대한 유목화 과정을 거쳐 [그림 Ⅳ-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7개 범주에 따른 

36개 개별프로그램을 목록화하였다.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10-(6) 우리 지역은 청소년 동아리나 자원봉사 

기회가 많음

Ÿ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Ÿ Cronbach’s α : 
- 친사회적 활동기회: 

.813

-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858

10-(7) 우리 지역은 청소년이 운동이나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10-(8) 우리 지역은 청소년이 건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음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10-(16) 우리 동네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음

10-(17) 오랫동안 이 곳에서 살고 싶음

10-(18) 우리 동네는 청소년으로서 생활하기에 

만족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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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는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6개 개별

프로그램 각각에 대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의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주체(기관

유형)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

이 자신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4점 리커트척도(①전혀 도움이 

안됨~④매우 도움이 됨)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선행행구에 기초하여 선도프로그램의 (교정)목

범주 1 범주2 범주3 범주4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Ÿ 개별상담 Ÿ 금연 프로그램 Ÿ 자기이해 향상 Ÿ 학업멘토링 

Ÿ 집단상담 Ÿ 금주 프로그램 Ÿ 분노조절 Ÿ 학업 및 학습 지원

Ÿ 또래상담 Ÿ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사용 치료

Ÿ 연극활용
 (소시오드라마 등)

Ÿ 검정고시 준비 지
원

Ÿ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

Ÿ 의사소통 기술 향상
Ÿ 대입 준비 지원

Ÿ 적성검사

Ÿ 멘토링 Ÿ 대인관계 증진 Ÿ 진로탐색

Ÿ 직업체험

Ÿ 직업훈련

Ÿ 창업교육

Ÿ 취업알선

범주 5 범주 6 범주 7

가족 대상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봉사활동

Ÿ 가족상담 Ÿ 각종 체험활동
Ÿ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Ÿ 가족캠프 Ÿ 요리활동
Ÿ 기타 선도목적의 

봉사활동

Ÿ 부모교육 Ÿ 미술활동

Ÿ 음악활동

Ÿ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Ÿ 댄스 및 비보잉

Ÿ 동아리 활동

Ÿ 체육/운동 활동

*주: 저자 작성

그림 Ⅳ-4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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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학업에 대한 동기강화 및 교육적 성공, 생활습관 개선, 긍정적 가치관 확립, 

가족관계 증진,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활동 및 참여

기회 확대(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t Prevention, 1995),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은경 외, 2003; Catalano & Hawkins, 1996) 

등 7개로 설정하였다. 이후 7개 선도프로그램의 범주(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가․문화․취미, 봉사활동, 가족대상 프로그

램)가 각각의 목표 성취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5점 리커트척도(①

매우 비효과적~⑤매우 효과적)를 통해 측정하였다. 

3) 분석결과 

(1) 청소년비행 사정도구 개발 : 전문가대상 조사결과

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 측정문항의 적절성 평가 및 비행의 경중을 의미하는 

가중치 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를 병행하였다. 응답자99) 중 여성이 53.5%로 남성

(46.5%)보다 7% 많았다. 연령대는 30대와 20대가 각각 28.0%, 27.3%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은 40대(24.0%), 50대 이상(20.0%) 순이었다. 

조사 참여자의 최종학력은 2~3년제 대학 졸업 5.1%, 4년제 대학 졸업 30.3%, 

석사과정 수료/졸업 29.3%, 박사과정 수료/졸업 35.4% 등이었다. 대학과정에서 

전공학문은 기타 학문 전공(33.7%)를 제외하면 사회복지학이 22.4%로 가장 많았

다. 그 다음은 교육학(13.3%), 심리학과 청소년학이 각각 10.2%, 9.2% 순이었고 

99) 전문가조사 참여자는 모두 100명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에 모두 무응답 한 한 명을 제외하여 최종 

99명의 응답이 전산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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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7.1%), 사회학(4.1%) 순이었다.  

이들의 직무는 현장에서 청소년과 직접 대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전문

가와 청소년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

는 전문가가 각각 36.5%로 동일한 비율을 구성하였다. 정부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18.8%, 그 외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응답자가 8.3%였

다. 이들의 업무경력은 2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다양하였는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경력자가 전체의 26.4%로 가장 많았고, ‘2년 미만’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력자가 각각 24.2%, 20.9%로 그 뒤를 이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와 ‘20년 이상’ 경력자는 각각 15.4%, 13.2%의 구성비를 보였다. 

전문가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Ⅳ-14이다.  

표 Ⅳ-14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유효(%) 누적(%)

성별

여 53 53.5 53.5

남 46 46.5 100.0

소계 99 100.0 -

연령

20대 27 27.3 27.3

30대 28 28.0 55.6

40대 24 24.0 79.8

50세 이상 20 20.0 100.0

소계 99 100.0 -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100) 5 5.1 5.1

최종학력

4년제 대학 졸업 30 30.3 35.4

석사과정 수료/졸업 29 29.3 64.6

박사과정 수료/졸업 35 35.4 100.0

소계 99 100.0 -　

대학교 

주전공

교육학 13 13.3 13.3

법학 7 7.1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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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행측정 항목으로서의 적절성 및 비행의 경중(죄질) 평가  

전문가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비행측정을 위해 개발한 49

개 예비문항 각각에 대해 적절성을 5점 척도(①매우 부적절~⑤매우 적절)로 평가

하게 하고, 음주가 1만큼 나쁘다고 할 때 각 비행행위가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그 경중(죄질)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편의 상 청소년의 비행행위

를 크게,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성비행’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전문가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100) 4년제 대학 중퇴자를 포함하였다.

변수 구분 빈도 유효(%) 누적(%)

심리학 10 10.2 30.6

사회복지학 22 22.4 53.1

사회학 4 4.1 57.1

청소년학 9 9.2 66.3

기타 33 33.7 100.0

소계 98 100.0 -

직업

서비스제공자/현장전문가 35 36.5 36.5

연구자/교육자 35 36.5 72.9

공무원 18 18.8 91.7

기타 8 8.3 100.0

소계 96 100.0 -

업무경력

(평균: 7.83

sd: 7.52)

2년 미만 22 24.2 24.2

2년 이상-5년 미만 24 26.4 50.5

5년 이상-10년 미만 14 15.4 65.9

10년 이상-20년 미만 19 20.9 86.8

20년 이상 12 13.2 100.0

소계 9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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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비행측정을 위한 예비항목 중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으로 분류된 행위는 

모두 14개였는데, 이중 오프라인과 온라인 영역에 속하는 항목이 각각 7개였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행측정 문항으로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

는 전문가의 적절성 평가에서 평균 3.5이상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였다. 오프라인 

행위 중에서는 ‘음란물 시청’이 유일하게 기준값인 3.5에 미달하였고 ‘무단결석’은 

3.5를 상회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온라인 행위 중에서는 7개 항목 중 단 2개만 기준을 통과하였다. 

즉,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민번

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최종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최종 문항으로 선정된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행위 7개 중 비행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평가된 것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었

는데, 청소년의 음주행위보다 18.82배 나쁜 행위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은 근소한 

차이로 ‘환각물 사용(18.28)’,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11.72)’ 순이

었다. 그 외 가출(3.25), 청소년 출입제한/금지 구역 출입(3.15), 흡연(1.65)도 

음주보다 비행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되었으나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음주는 비행행위 경중평가에서 기준값(1)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 포

함되지 않았다(표 Ⅳ-15). 

표 Ⅳ-15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평균 표준편차

오프

라인 

(Off-

line)

청소년 출입 제한/금지 구역 출입(소주방, 호프집 등) 4.20 1.02 3.15

무단결석 3.56 1.04 -

가출 3.95 1.15 3.25

흡연 3.87 1.0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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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비행

비행측정을 위한 예비문항 중 재산비행으로 분류된 행위는 오프라인 영역에서 

7개, 온라인 영역에서 6개로 모두 13개였다. 13개 행위 모두 비행평가 문항으로서

의 적절성 기준값인 3.5를 초과하여 최종 문항에 포함되었다. 오프라인 재산비행 

중 비행정도가 가장 심한 행위는 ‘술 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로 음주 보다 

26.17배 나쁜 행위로 평가되었다. ‘빈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 훔치기’와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는 음주와 비교하여 각각 23.29배, 23.16배 정도 

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21.70)’와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21.60)’도 음주 보다 20배 이상 나쁜 행위로 평가되었다. ‘가게

에서 물건 훔치기(19.79)’도 20에 가까운 비행 가중치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도박은 오프라인 재산비행 중에서는 비행정도가 가장 낮은 11.16이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재산비행 중에서는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을 위해 타인의 계좌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평균 표준편차

음주 3.89 0.99 1.00

환각물 사용 4.41 1.12 18.28

음란물(성인용 잡지나 케이블 TV방송) 시청 3.17 1.10 -

온라인 

(On-

line)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나이나 성별을 속이거나 

거짓말
2.99 0.99 -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 3.96 1.17 11.72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 4.21 1.21 18.82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성인물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시청
3.25 1.13 -

포르노사이트 방문 3.23 1.20 -

성인유료사이트 가입 3.40 1.13

인터넷쇼핑몰에서 성인용품 구입 3.30 1.14 -

* 주: 문항적절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문항에 대해서는 경중평가 점수를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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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카드 사용’이 35.40으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사기와 사이버절도가 각각 

27.96, 22.91을 기록하였다. 인터넷 도박(17.94),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

(16.99),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13.41)도 음주보다 적게는 13배, 많

게는 17배 정도 나쁜 행위로 평가되었다(표 Ⅳ-16). 

표 Ⅳ-16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재산비행

다. 폭력비행

폭력비행 범주에 포함된 예비문항은 모두 13개였다. 이중 오프라인 비행이 9개, 

온라인 비행이 4개였다. 이들 13개 문항 모두 기준점인 3.5점을 초과하여 최종 

문항에 포함되었다. 오프라인 폭력비행 9개 행위 가운데 가장 심각한 행위는 ‘방

화’로 가중치가 32.76으로, 전문가들은 방화를 음주보다 약 32배 더 심각한 행위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평균 표준편차

오

프

라

인 

(Off

-

line)

도박 4.21 1.07 11.16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 4.35 1.19 21.70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뽀리기) 4.28 1.20 19.79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차털이) 4.38 1.18 23.16

빈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 훔치기(빈집털이) 4.36 1.20 23.29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4.38 1.16 21.60

술 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아리랑치기) 4.38 1.19 26.17

온

라

인

(On

-

line)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 3.90 1.29 13.41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 4.11 1.25 16.99

인터넷 도박 4.26 1.15 17.94

사이버절도(사이버 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훔침) 4.37 1.16 22.91

인터넷 사기 4.41 1.16 27.96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을 위해 타인의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4.38 1.23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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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고 있다. 협박과 흉기소지는 경중평가에서 각각 17.61, 17.38을 기록하

였고, 집단따돌림은 이보다 근소하게 낮은 16.28을 보였다. 그 외 항목들은 대략 

음주보다 10배 정도 나쁜 행위로 평가되었는데,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13.41),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11.48), 패싸움(11.38),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11.02),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손상시키기(10.72) 등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은 

음주보다 32.87배 나쁜 행위로 평가되어 온라인 폭력비행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28.52)하거나 폭탄메일을 의도적

으로 발송(25.44)하는 행위도 가중치 25점 이상의 중한 비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온라인 폭력행위 중 가중치가 가장 낮은 것은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사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음주보다 5.76배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Ⅳ-17). 

표 Ⅳ-17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폭력비행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평균 표준편차

오프

라인 

(Off

-

line)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3.58 1.07 11.48

집단따돌림하기(왕따시키기) 3.99 1.10 16.28

협박(어떤 이유에서건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겁을 줌) 4.07 1.06 17.61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3.80 1.16 13.41

패싸움 3.98 1.14 11.38

방화 (일부러 불을 지름) 4.31 1.25 32.76

흉기소지 4.01 1.18 17.38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3.74 1.02 11.02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손상시키기 3.78 1.09 10.72

온라인

(On

-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 

사용
3.68 1.01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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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性)비행

성비행 범주에 포함된 예비문항은 오프라인 성비행이 5개, 온라인 성비행이 

4개로 모두 9개였다. 8개 항목이 문항적절성 평가기준(3.5)을 초과하였고 ‘돈 거

래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3.31)’의 경우 설정한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청소년비행 최종 측정문항에서 제외되었다(표 Ⅳ-18). 

표 Ⅳ-18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성비행

101) 다만 이 문항의 경우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평균 표준편차

line)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4.08 1.27 28.52

폭탄메일(스팸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4.02 1.24 25.44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 4.22 1.20 32.87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평균 표준편차

오프

라인

(Off

-

line)

성희롱

(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함)
3.96 1.08 21.33

성추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건드림)
4.16 1.17 30.85

돈 거래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 3.31 1.30 -

성매매(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함) 4.36 1.14 34.46

강제적 성관계(강간)101) 4.49 1.22 98.15

온라인

(On

-

line)

인터넷 성인대화방 이용 3.62 1.14 5.79

인터넷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 3.64 1.15 8.03

인터넷 채팅에서 성관계 요구 4.11 1.19 23.39

음란물 제작 및 유포 4.28 1.23 36.73

* 주: 문항적절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문항에 대해서는 경중평가 점수를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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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성비행 중 비행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판정된 것은 ‘강제적 성관계’

로 가중치 98.15점이 부여되었다. 이는 비행측정문항으로 최종 선정된 41개 행위 

가운데 가장 높은 가중치로 전문가들은 음주보다 98배 이상 나쁜 행위로 판정한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와 성추행은 각각 34.46, 30.85로 음주보다 약 30배 이상 

정도가 심한 행위도 평가되었다. 오프라인 성비행 중 경중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성희롱(21.33)이나 음주행위와 비교할 때 비행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성비행 중에서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와 ‘인터넷 채팅에

서 성관계 요구’의 경중평가 값이 각각 36.73, 23.39로 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반면, ‘인터넷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와 ‘인터넷 성인대

화방 이용’의 가중치는 각각 8.03, 5.79로 상대적으로 경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2)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특성

을 살펴보고, 이들이 경험한 처벌과 처분 내용을 각각 검토하였다.  

① 개인 및 가족 특성

응답자는 모두 1,001명으로 여자와 남자의 비율은 각각 24.9%, 75.1%로 남자

청소년의 수가 3배 이상 많았다. 연령은 최하 12세부터 최고 20세까지의 범위를 

보였는데, 15세(21.0%), 16세(20.3%), 17세(18.8%)의 비율이 약 20% 내외로 

가장 많았다. 14세(15.3%)와 18세(13.9%)의 비율은 10% 수준이었고, 13세

(7.3%), 12세(1.5%), 19~20세(2.0%)의 비율은 각각 10% 이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15.73세(sd=1.606)였고, 학교재학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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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88.8%(889명)로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이들 중 재학생이 전체의 

91.7%, 학교 밖 청소년이 8.3%였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6.1%

로 다수였고, 매우 빈곤(1.7%)하거나 빈곤한 편(9.1%)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8%, 반면 매우 부유(3.8%)하거나 ‘부유한 편(19.3%)’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배 이상 많은 23.1%로 집계되었다. 가족구조의 경우, 양친가정(재혼가정 포함)이 

76.3%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정(20.2%), 기타(1.9%), 조손가정(1.5%) 순이었

다. 응답자 가운데 대도시 거주자는 63.8%였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거주자가 

각각 29.1%, 7.1%였다. 현재 응답자가 참여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분포를 보면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 및 치안기관(30.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 경찰단계의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26.4%), 준사법기관인 

비행예방센터(24.6%)와 기타 민간기관(18.9%) 순이었다(표 Ⅳ-19). 

표 Ⅳ-19 청소년조사 응답자 및 가족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유효(%) 누적(%)

성별

여 249 24.9 24.9

남 751 75.1 100.0

소계 1,000 100.0 -

연령

(평균=15.73

sd=1.606)

12세 15 1.5 1.5

13세 73 7.3 8.8

14세 152 15.3 24.1

15세 209 21.0 45.1

16세 202 20.3 65.4

17세 187 18.8 84.1

18세 138 13.9 98.0

19세~20세102) 20 2.0 100.0

소계 99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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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치 및 처분 경험

조사대상 청소년이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어떤 조치와 처분으로 선도프로그

102) 만 20세 한 명이 포함되었다 

변수 구분 빈도 유효(%) 누적(%)

학교재학 여부

학생(학교재학 중) 815 91.7 91.7

학교 밖 청소년 74 8.3 100.0

소계 889 100.0 -

가정의 경제적 

형편(인식)

매우 빈곤 16 1.7 1.7

빈곤한 편 87 9.1 10.8

중간 633 66.1 76.9

부유한 편 185 19.3 96.2

매우 부유 36 3.8 100.0

소계 957 100.0 -

가족구조

양친(兩親)가정 732 76.3 76.3

한부모가정 194 20.2 96.6

조손가정 14 1.5 98.0

기타 19 1.9 100.0

소계 959 100.0 -

거주지역 특성

(도시화 정도)

대도시 629 63.8 63.8

중소도시 287 29.1 92.9

농어촌(읍, 면, 리) 70 7.1 100.0

소계 986 100.0 -　

표집기관 유형

(선도프로그램

운영 기관)

청소년기관(사랑의 교실) 264 26.4 26.4

민간기관(사랑의 교실) 189 18.9 45.3

사법 및 치안 기관 302 30.2 75.4

준사법기관(비행예방센터) 246 24.6 100.0

소계 1,00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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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이 전체 

표본의 2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검찰의 기소유예(19.2%), 비행예방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프로그램 이수(17.7%), 수강명령(6.6%), 감호위탁(6.5%), 경

찰의 선도조건부 훈방(6.0%), 경찰의 즉결심판(5.0%), 보호자교육(4.5%), 법원의 

통고(4.2%), 사회봉사명령(4.1%), 보호처분 4호 이상(3.6%), 소년분류심사원 입

소(2.5%) 순이었다(표 Ⅳ-20). 

표 Ⅳ-20 조치 및 처분 경험(N=1,001)

처분 유형 빈도 유효(%) 조치 및 처분 유형 빈도 유효(%)

검찰의 기소유예 192 19.2 청소년꿈키움센터 입소 177 17.7

경찰의 즉결심판 50 5.0 보호처분1호(감호위탁) 65 6.5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 60 6.0 보호처분2호(수강명령) 66 6.6

(경찰) 선도프로그램 283 28.3 보호처분3호(사회봉사명령) 41 4.1

(법원) 통고 42 4.2 보호처분4호 이상 36 3.6

소년분류심사원입소 25 2.5 보호자교육 45 4.5

* 주 : 중복응답을 묻는 문항임. 

(3)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경험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을 경험하였고 이들의 비행수준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비행경

험 및 수준에 있어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었

다. 이를 위해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을 실행하였고 결과는 4개의 비행범

주(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성비행)별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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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경험 및 성별 차이

먼저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행위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살펴보고, 성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 범주의 

비행에는 모두 7개의 행위가 포함되었는데,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행위는 

흡연(69.4%), 음주(62.4%)였는데 청소년 10명 중 약 6~7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 출입 제한/금지 구역을 출입한 경험도 전체 

표본 가운데 1/3(35.8%)을 넘었고, 환각물 사용 경험은 3.2% 수준이었다. 온라인 

영역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 경험, 타인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험도 각각 12.4%, 6.3% 규모였다.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범주로 

분류된 비행행위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선도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 간의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경험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21).  

표 Ⅳ-21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에 있어서 성별 차이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값

(자유도, N)

오프

라인 

(Off

-

line)

청소년 출입 제한/금지 구역 

출입(소주방, 호프집 등)

없음 61.1 65.2 64.2 χ2=1.358

있음 38.9 34.8 35.8 (1, N=975)

가출
없음 68.1 73.0 71.8 χ2=2.166

있음 31.9 27.0 28.2 (1, N=978)

흡연 
없음 32.3 30.1 30.6 χ2=0.407

있음 67.7 69.9 69.4 (1, N=979)

음주
없음 32.7 39.3 37.6 χ2=3.438

있음 67.3 60.7 62.4 (1, N=979)

환각물 사용
없음 96.8 96.8 96.8 χ2=0.003

있음 3.2 3.2 3.2 (1, N=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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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비행 경험 및 성별 차이

다음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재산비행 경험률과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오프

라인 재산비행에는 총 7개의 행위가 포함되었는데, 이 중 도박(χ2(1)= 6.280, 

p<.05)과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χ2(1)= 4.102, p<.05)만 성별 차

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경험률은 11.7%인 

반면 남자청소년은 그 보다 7%가 높은 18.7%의 경험률을 보였다. 남의 자동차에

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경험은 여자와 남자청소년의 경험률이 각각 3.2%, 6.7%로,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 외 오프라인 재산비행에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22.5%), 가게에

서 물건 훔치기(20.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18.4%)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행정

도가 약한 행위의 경험률은 전체의 20%내외였던 반면,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5.9%), 술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5.8%), 빈집에 들어가 돈이

나 물건 훔치기(2.1%) 등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비행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재산비행 중에서는 인터넷도박(χ2(1)= 13.991, p<.001)만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자청소년 중 7.3%만 인터넷도박 경험이 있었던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험률은 그 두 배가 넘는 17.1%로 집계되었다. 인터넷 도박 이외 다른 

온라인 재산비행의 경우 성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경험률은 인터넷 사기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값

(자유도, N)

온라인

(On

-

line)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

없음 91.0 86.4 87.6 χ2=3.626

있음 9.0 13.6 12.4 (1, N=964)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

없음 93.5 93.7 93.7 χ2=0.021

있음 6.5 6.3 6.3 (1, N=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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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3.9%), 사이버 절도(3.7%), 인터넷에

서 물품구입을 위해 타인의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3.2%),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2.5%) 순으로 2~5% 수준이었다(표 Ⅳ-22).  

표 Ⅳ-22 재산비행의 성별 차이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값

(자유도, N)

오

프

라

인 

(Off

-

line)

도박
없음 88.3 81.3 83.1 χ2=6.280 *

있음 11.7 18.7 16.9 (1, N=976)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

없음 80.1 76.6 77.5 χ2=1.265

있음 19.9 23.4 22.5 (1, N=973)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뽀리기)
없음 78.9 79.8 79.5 χ2=0.073

있음 21.1 20.2 20.5 (1, N=973)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차털이)

없음 96.8 93.3 94.1 χ2=4.102 *

있음 3.2 6.7 5.9 (1, N=974)

빈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 

훔치기(빈집털이)

없음 98.0 97.9 97.9 χ2=0.002

있음 2.0 2.1 2.1 (1, N=973)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삥뜯기)

없음 84.6 80.6 81.6 χ2=1.932

있음 15.4 19.4 18.4 (1, N=972)

술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아리랑치기)

없음 92.7 94.8 94.2 χ2=1.421

있음 7.3 5.2 5.8 (1, N=972)

온

라

인 

(On

-

line)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

없음 95.9 96.1 96.1 χ2=0.016

있음 4.1 3.9 3.9 (1, N=963)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
없음 98.4 97.2 97.5 χ2=0.999

있음 1.6 2.8 2.5 (1, N=963)

인터넷 도박
없음 92.7 82.9 85.4 χ2=13.991 ***

있음 7.3 17.1 14.6 (1, N=963)

사이버절도(사이버 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훔침) 

없음 97.6 95.8 96.3 χ2=1.518

있음 2.4 4.2 3.7 (1, N=963)

인터넷 사기 없음 96.7 94.3 94.9 χ2=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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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01 

③ 폭력비행 경험 및 성별 차이

폭력비행 범주에는 총 13개의 세부 비행행위가 포함되었는데 오프라인 폭력비

행 9개 중 4개에서 성별 경험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사람과 

주먹 싸움을 하거나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타 유형의 비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는데, 특히 남자(39.3%)가 여자(24.0%)를 크게 

상회하였다(χ2(1)= 18.743, p<.001). 방화경험도 여자(2.8%)보다 남자(7.0%)가 

유의미하게 높았다(χ2(1)= 5.758, p<.05). 반면 집단따돌림을 시킨 경험은 여자청

소년(18.2%)이 남자청소년(12.0%)보다 6%p 이상 높았다(χ2(1)= 6.110, p<.01). 

나머지 6개 오프라인 폭력비행의 경우 성별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

다. 즉, 다른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7.3%), 흉기소지(3.5%)와 

같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25.0%), 협박(17.8%), 패싸움(15.0%), 공공기물에 일부로 흠집 내거나 

손상시키기(10.3%) 등 경험률이 10~25%에 이르는 비행행위도 성별 경험률에서

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온라인 폭력비행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를 사용한 경험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40%대의 경험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타인의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

(2.5%), 폭탄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1.5%),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1.1%) 행위는 남자의 경험률이 여자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값

(자유도, N)

있음 3.3 5.7 5.1 (1, N=963)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을 위해 

타인의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없음 97.1 96.7 96.8 χ2=0.138

있음 2.9 3.3 3.2 (1, N=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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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 표본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온라인 폭력비행 경험률은 

약 1~2% 수준이었다(표 Ⅳ-23). 

표 Ⅳ-23 폭력비행의 성별 차이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값

(자유도, N)

오

프

라

인 

(Off

-

line)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없음 79.8 73.4 75.0 χ2=3.997

있음 20.2 26.6 25.0 (1, N=972)

집단따돌림하기(왕따시키기)
없음 81.8 88.0 86.4 χ2=6.110 **

있음 18.2 12.0 13.6 (1, N=973)

협박(어떤 이유에서건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겁을 줌)

없음 81.3 82.5 82.2 χ2=0.183

있음 18.7 17.5 17.8 (1, N=972)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없음 76.0 60.7 64.6 χ2=18.743 ***

있음 24.0 39.3 35.4 (1, N=972)

패싸움
없음 87.4 84.2 85.0 χ2=1.564

있음 12.6 15.8 15.0 (1, N=973)

방화 (일부러 불을 지름)
없음 97.2 93.0 94.0 χ2=5.758 *

있음 2.8 7.0 6.0 (1, N=970)

흉기소지
없음 97.6 96.1 96.5 χ2=1.121

있음 2.4 3.9 3.5 (1, N=968)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없음 94.7 92.0 92.7 χ2=1.998 ***

있음 5.3 8.0 7.3 (1, N=971)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 내거나 

손상시키기

없음 90.2 89.5 89.7 χ2=0.101

있음 9.8 10.5 10.3 (1, N=968)

온

라

인 

(On

-

line)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 사용

없음 58.5 60.6 60.6 χ2=0.312

있음 41.5 39.4 40.0 (1, N=966)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없음 99.2 98.7 98.9 χ2=0.309

있음 0.8 1.3 1.1 (1, N=963)

폭탄메일(스팸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없음 98.8 98.5 98.5 χ2=0.121

있음 1.2 1.5 1.5 (1, N=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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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④ 성비행 경험 및 성별 차이

성비행 범주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세부 행위가 포함되

었으며,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프라인 성비행 중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행위는 성희롱(9.5%)이었으며, 그 다음은 성추행(3.7%)이었다. 성매

매, 강제적 성관계 경험률은 각각 1.4%, 1.2% 수준이었다. 온라인 성비행 영역에

서는 인터넷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9.3%) 경험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인터넷 

성인대화방 이용 경험(3.2%), 인터넷 채팅에서 성관계 요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경험이 각각 1.7%, 1.1% 순이었다(표 Ⅳ-24). 

표 Ⅳ-24 성비행에 있어서 성별 차이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값

(자유도, N)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

없음 98.0 97.4 97.5 χ2=0.267

있음 2.0 2.6 2.5 (1, N=962)

변수 구분 여(%) 남(%) 전체(%) χ2값(자유도, N)

오프

라인 

(Off

-

line)

성희롱(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함)

없음 92.3 89.9 90.5% χ2=1.166

있음 7.7 10.1 9.5% (1, N=972)

성추행(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건드림)

없음 95.5 96.5 96.3% χ2=0.533

있음 4.5 3.5 3.7% (1, N=970)

성매매(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함)
없음 98.4 98.6 98.6% χ2=0.007

있음 1.6 1.4 1.4% (1, N=970)

강제적 성관계(강간)103)
없음 98.0 99.0 98.8% χ2=1.700

있음 2.0 1.0 1.2% (1, N=969)

온라

인 

(On-

line)

인터넷 성인대화방 이용
없음 97.1 96.7 96.8% χ2=0.138

있음 2.9 3.3 3.2% (1, N=963)

인터넷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
없음 93.1 89.8 90.7%  χ2=2.230

있음 6.9 10.2 9.3% (1, N=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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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경험 및 연령대별 차이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경험의 연령대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 오프라인 영역의 3개 비행행위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저연령대의 46.6%, 중간연령대의 

66.9%, 고연령대의 74.8%가 흡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p값 .001이하

에서 유의미하였다(χ2(2)= 29.803). 음주경험도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χ2(2)= 46.263, p<.001), 저연령대의 31.8%, 중간연령대의 

59.8%, 고연령대의 69.1%가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 1년 동안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소주방, 호프집 등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을 출입

한 경험도 저연령대(8.0%) 보다 중간연령대(25.6%), 고연령대(47.2%)로 갈수록 

높아져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률이 증가하였다(χ2(2)= 75.350, p<.001). 다만 이 

범주에 포함된 6개 비행행위 중 나머지 세 유형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25). 

103)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

변수 구분 여(%) 남(%) 전체(%) χ2값(자유도, N)

인터넷 채팅에서 성관계 요구
없음 98.0 98.5 98.3% χ2=0.292

있음 2.0 1.5 1.7% (1, N=964)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없음 99.6 98.6 98.9% χ2=1.568

있음 0.4 1.4 1.1% (1, N=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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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에 있어서 연령대별 차이  

* 주: 1) 단위는 백분율(%)임. 

      2) *** p<.001 

⑥ 재산비행 경험 및 연령대별 차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13개의 행위가 재산비행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가운데 

4개 비행행위의 경험률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도박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 영역 모두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률이 상승하는 

일관된 양상이 나타났다. 오프라인 도박의 경우 저연령대(8.0%), 중간연령대

(14.4%), 고연령대(20.0%)로 갈수록 증가하였다(χ2(2)= 10.221, p<.01). 인터넷 

도박도 저연령대의 경험률은 4.5% 수준인 반면 중간연령대와 고연령대는 각각 

11.2%, 18.5%로 연령에 따른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χ2(2)= 16.884, p<.001).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값

(자유도, N)

오

프

라

인 

(Off

-

line)

청소년 출입 제한/

금지 구역 출입(소

주방, 호프집 등)

없음 92.0 74.4 52.8 64.3 χ2=75.350 ***

있음 8.0 25.6 47.2 35.7 (2, N=971)

흡연 
없음 53.4 33.1 25.2 30.7 χ2=29.803 ***

있음 46.6 66.9 74.8 69.3 (2, N=975)

음주
없음 68.2 40.2 30.9 37.6 χ2=46.263 ***

있음 31.8 59.8 69.1 62.4 (2, N=975)

환각물 사용
없음 95.5 96.6 97.2 96.8 χ2=0.776

있음 4.5 3.4 2.8 3.2 (2, N=970)

온

라

인

(On

-

line)

다른 사람의 아이

디를 허락 없이 

사용

없음 93.2 86.5 87.4 87.6 χ2=2.935

있음 6.8 13.5 12.6 12.4 (2, N=960)

다른 사람의 주민

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

없음 96.6 94.5 92.5 93.6 χ2=2.817

있음 3.4 5.5 7.5 6.4 (2, N=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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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을 훔친 행위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행위도 연령대

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다만 중간연령대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고연령대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저연령대 청소년은 24.1%였는데, 이 경험률

은 중간연령대에서 28.0%까지 상승하였다가 고연령대에 이르러 18.4%로 감소하

였다(χ2(2)= 11.393, p<.01).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경험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저연령대의 경험률은 21.6%였고, 중간연령대에서는 이보다 3%이상 

증가한 24.9%를 기록하였으나, 16세 이상의 고연령대에서는 17.0%까지 낮아졌

다(χ2(2)= 8.213, p<.05). 재산비행으로 분류된 다른 행위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표 Ⅳ-26).

표 Ⅳ-26 재산비행의 연령대별 차이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값

(자유도, N)

오

프

라

인 

(Off

-

line)

도박
없음 92.0 85.6 80.0 83.1 χ2=10.221 **

있음 8.0 14.4 20.0 16.9 (2, N=972)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

없음 75.9 72.0 81.6 77.6 χ2=11.393 **

있음 24.1 28.0 18.4 22.4 (2, N=969)

가게에서 물건 훔

치기(뽀리기)

없음 78.4 75.1 83.0 79.7 χ2=8.213 *

있음 21.6 24.9 17.0 20.3 (2, N=969)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

기(차털이)

없음 95.5 93.8 94.1 94.1 χ2=0.363

있음 4.5 6.2 5.9 5.9 (2, N=970)

빈집에 들어가 돈

이나 물건 훔치기

(빈집털이)

없음 97.7 97.5 98.3 97.9 χ2=0.768

있음 2.3 2.5 1.7 2.1 (2, N=969)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없음 83.0 77.9 83.7 81.5 χ2=4.816

있음 17.0 22.1 16.3 18.5 (2, N=968)

술취한 사람의 돈 없음 96.6 93.2 94.7 94.3 χ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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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단위는 백분율(%)임. 

      2) * p<.05, ** p<.01, *** p<.001 

⑦ 폭력비행 경험 및 연령대별 차이

폭력비행으로 분류된 총 13개의 행위 중 유일하게 방화행위의 경험률이 연령대

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 18.001 p<.001).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1년 동안 방화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연령대에서 4.5%였는데, 

중간연령대에서의 경험률은 10.3%로 두 배 이상에 달하였고, 16세 이상의 고연령

대에서는 3.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른 유형의 폭력비행에서는 연령대

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대체로 각 행위의 경험률은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값

(자유도, N)

이나 물건 뺏기(아

리랑치기)
있음 3.4 6.8 5.3 5.7 (2, N=968)

온

라

인 

(On

-

line)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물 무료 유포

없음 96.6 97.1 95.2 96.0 χ2=2.074

있음 3.4 2.9 4.8 4.0 (2, N=959)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물 판매

없음 97.7 98.0 97.1 97.5 χ2=0.649

있음 2.3 2.0 2.9 2.5 (2, N=959)

인터넷 도박
없음 95.5 88.8 81.5 85.4 χ2=16.884 ***

있음 4.5 11.2 18.5 14.6 (2, N=959)

사이버절도(사이

버 머니나 게임아

이템을 훔침) 

없음 97.7 97.1 95.4 96.2 χ2=2.290

있음 2.3 2.9 4.6 3.8 (2, N=959)

인터넷 사기
없음 97.7 96.6 93.5 95.0 χ2=5.617

있음 2.3 3.4 6.5 5.0 (2, N=959)

인터넷에서 물품구

입을 위해 타인의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없음 97.7 96.6 96.7 96.8 χ2=0.311

있음 2.3 3.4 3.3 3.2 (2, N=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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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고연령대, 저연령대 순이라는 공통점을 보

였다(표  Ⅳ-27). 

표 Ⅳ-27 폭력비행의 연령대별 차이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값

(자유도, N)7

오

프

라

인 

(Off

-

line)

다른 사람을 심하

게 놀리거나 조롱

하기

없음 79.5 71.2 76.7 75.0 χ2=4.500

있음 20.5 28.8 23.3 25.0 (2, N=968)

집단따돌림하기

(왕따시키기)

없음 88.6 83.5 88.1 86.5 χ2=4.269

있음 11.4 16.5 11.9 13.5 (2, N=969)

협박(어떤 이유에

서건 때리거나 괴

롭히겠다고 겁을 줌)

없음 85.2 80.3 83.0 82.2 χ2=1.672

있음 14.8 19.7 17.0 17.8 (2, N=968)

다른 사람과 주먹

싸움 하거나 때리기

없음 68.2 60.3 66.8 64.6 χ2=4.454

있음 31.8 39.7 33.2 35.4 (2, N=968)

패싸움
없음 92.0 82.3 85.7 85.0 χ2=5.571

있음 8.0 17.7 14.3 15.0 (2, N=969)

방화

(일부러 불을 지름)

없음 95.5 89.7 96.6 94.0 χ2=18.001 ***

있음 4.5 10.3 3.4 6.0 (2, N=966)

흉기소지
없음 96.6 95.1 97.3 96.5 χ2=3.030

있음 3.4 4.9 2.7 3.5 (2, N=964)

다른 사람의 물건

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없음 96.6 90.3 93.8 92.8 χ2=5.905

있음 3.4 9.7 6.2 7.2 (2, N=967)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 내거나 손상

시키기

없음 94.3 87.4 90.5 89.7 χ2=4.355

있음 5.7 12.6 9.5 10.3 (2, N=964)

온

라

인 

(On

인터넷 채팅, 게시

판 등에서 심한 욕

이나 폭력적 언어 

사용

없음 63.6 57.5 61.0 60.0 χ2=1.643

있음 36.4 42.5 39.0 40.0 (2, N=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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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단위는 백분율(%)임. 

      2) *** p<.001 

⑧ 성비행 경험 및 연령대별 차이

이 범주에 포함된 8개의 행위 중 성희롱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

었다(χ2(2)= 6.297 p<.05). 조사대상 청소년 중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2~13세의 저연령대 청소년은 4.5%였는데, 이 비율이 14~15세의 중간

연령대에서는 3배 가까이 증가한 12.3%를 기록하였고 16세 이상 고연령대에서 

다시 8.5%로 소폭 감소하였다. 나머지 6개 유형의 성비행도 중간연령대의 경험률

이 가장 높고, 고연령대의 경험률이 다소 낮고, 저연령대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일관된 패턴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

-28). 

표 Ⅳ-28 성비행의 연령대별 차이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값

(자유도, N)7

-

line)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없음 98.9 98.6 99.0 98.9 χ2=0.426

있음 1.1 1.4 1.0 1.1 (2, N=959)

폭탄메일(스팸메

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없음 100.0 98.3 98.5 98.5 χ2=1.490

있음 0.0 1.7 1.5 1.5 (2, N=959)

다른 사람의 컴퓨

터나 웹사이트 

해킹

없음 97.7 97.1 97.7 97.5 χ2=0.316

있음 2.3 2.9 2.3 2.5 (2, N=958)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값

(자유도, N)

오

프

라

인 

성희롱(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

른 사람을 불쾌하게 

함)

없음 95.5 87.7 91.5 90.5 χ2=6.297
*

있음 4.5 12.3 8.5 9.5 (2, N=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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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단위는 백분율(%)임. 

      2) * p<.05

(4)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 수준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수준과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와 선도프로그램 운영기

관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행하였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청소년 개개인의 비행수준은 비행 측정을 위해 선정한 41개 세부 

행위별로 전문가의 비행경중(죄질) 평가점수를 통해 부여된 가중치를 합산한 값으

로 산정되었다.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값

(자유도, N)

(Off

-

line)

성추행(상대방이 원

하지 않는데 신체부

위를 만지거나 건드

림)

없음 97.7 94.6 97.2 96.3 χ2=4.499

있음 2.3 5.4 2.8 3.7 (2, N=966)

성매매(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함)

없음 100.0 98.0 98.7 98.6 χ2=2.094

있음 0.0 2.0 1.3 1.4 (2, N=966)

강제적 성관계

(강간)

없음 100.0 98.0 99.1 98.8 χ2=3.112

있음 0.0 2.0 0.9 1.2 (2, N=965)

온

라

인

(On-

line)

인터넷 성인대화방 

이용

없음 98.9 95.7 97.1 96.8 χ2=2.751

있음 1.1 4.3 2.9 3.2 (2, N=959)

인터넷 채팅에서 음

란한 대화

없음 92.0 89.7 91.0 90.6 χ2=0.696

있음 8.0 10.3 9.0 9.4 (2, N=960)

인터넷 채팅에서 성

관계 요구

없음 98.9 97.4 98.9 98.3 χ2=2.816

있음 1.1 2.6 1.1 1.7 (2, N=960)

음란물 제작 및 유

포

없음 100.0 98.3 99.0 98.9 χ2=2.212

있음 0.0 1.7 1.0 1.1 (2, N=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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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행수준과 성별 차이

먼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범주에는 총 7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되며 

가능한 값의 범위는 0점부터 57.870까지이다. 조사표본의 평균은 6.908(sd=

=9.687)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산비행 범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세부 비행행위는 13개이며 이 항목에 부여된 비행수준(죄질) 값을 

모두 합할 경우 최소 0부터 최대 281.480까지 가능하다. 응답자의 평균 재산비행 

수준은 22.667(sd=33.515)로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폭력비행도 세부 

측정 항목이 13개로 비행수준의 점수 범위는 0부터 234.630으로 본 조사표본의 

평균은 25.099(sd=41.263)였다.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의 폭력비행 수

준이 5점 이상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8개의 세부행위가 

포함된 성비행 범주의 경우 가능한 비행수준 값은 0점부터 259.730로 본 표본의 

평균은 6.553(sd=23.927)으로 확인되었다. 비행범주 4개 가운데 유일하게 성비

행에서 여자청소년의 평균 비행수준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비행측정을 위한 41개 항목을 모두 

고려할 경우 비행수준(죄질)값은 최대 832.710까지 가능한데 응답자의 평균은 

60.700(sd=91.908)이었다. 남자청소년의 평균 비행수준이 여자청소년보다 10점 

이상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기술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4개 범주 및 전체 비행수준 모두 표준편차의 값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표본 

내 상당한 정도의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Ⅳ-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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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9 비행수준의 성별 차이 분석 

비행범주

(측정항목 수, 점수범위)
구분 전체표본 여 남

t값 

(자유도)

전체 

(41개 항목, 0~832.710)

평균 60.700 53.181 63.337 -1.479

s.d. (91.908) (88.419) (93.020) (945)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7개 항목, 0~57.870)

평균 6.908 6.753 6.970 -1.479

s.d. (9.687) (9.334) (9.814) (956)

재산비행 

(13개 항목, 0~281.480)

평균 22.667 19.656 23.725 -1.635

s.d. (33.515) (32.284) (33.898) (954)

폭력비행

(13개 항목, 0~234.630)

평균 25.099 21.085 26.492 -1.767

s.d. (41.263) (38.410) (42.140) (959)

성비행

(8개 항목, 0~259.730)

평균 6.553 6.955 6.424 0.299

s.d. (23.927) (26.869) (22.870) (960)

② 비행수준과 연령대별 차이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

여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하고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확인된 경우 두 가지 유형의 

사후검증 즉, LSD와 Bonferroni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명확히 검증하

고자 하였다. 비행범주 중 폭력비행을 제외한 3개 범주에서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수준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

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 951)= 

4.343, p<.05). 조사대상 청소년 중 저연령대의 평균은 4.311(sd=8.989)로 가장 

낮았으며, 중간연령대에서는 6.648(sd=9.478), 고연령대에서는 7.519(sd=9.89

0)를 기록하였다. LSD 분석결과 저연령대의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수준이 

중간연령대와 고연령대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Bonferroni 분석에서는 저연

령대와 고연령대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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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행 수준에서도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F(2, 949)= 

6.555, p<.01), 저연령대의 비행수준은 18.204(sd=29.947)인 반면 중간연령대

는 무려 10점 가량 높은 27.819(sd= 37.456)를 기록하였고 고연령대는 다소 

낮아진 20.014(sd=30.893)의 평균값을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에 기초할 때 중간

연령대의 재산비행 수준이 저연령대와 고연령대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저연

령대와 고연령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0 비행 수준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 분석 

* 주: 1) - 기호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2) 윗첨자 L과 B는 각각 사후검증의 분석방법인 LSD와 Bonferroni를 의미함.

     3) * p<.05, ** p<.01 

성비행 수준 역시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 955)= 

4.050, p<.05). 중간연령대의 성비행 수준이 평균 9.306(sd=31.372)으로 가장 

높았고, 고연령대 5.439(sd=19.426), 저연령대 2.641(sd=9.459) 순이었다. LSD 

분석결과에서는 중간연령대의 성비행 수준이 저연령대와 고연령대 보다 유의미하

비행범주

(측정항목 수, 점수범위)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집단A)

중간연령대
(14-15세)

(집단B)

고연령대
(16세 이상)

(집단C)

F값 

(자유도)

사후

검증

전체 

(41개 항목, 0~832.710)

평균 45.790 70.607 56.558 3.679 * B>AL

B>CL
s.d. (82.635) (106.783) (81.736) (2, 940)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7개 항목, 0~57.870)

평균 4.311 6.648 7.519 4.343 * B>AL

C>ALB

s.d. (8.989) (9.478) (9.890) (2, 951)

재산비행 

(13개 항목, 0~281.480)

평균 18.204 27.819 20.014 6.555 ** B>ALB

B>CLB
s.d. (29.947) (37.456) (30.893) (2, 949)

폭력비행

(13개 항목, 0~234.630)

평균 20.346 27.012 24.537 1.001
-

s.d. (43.596) (43.608) (39.122) (2, 954)

성비행

(8개 항목, 0~259.730)

평균 2.641 9.306 5.439 4.050 * B>AL

B>CL
s.d. (9.459) (31.372) (19.426) (2,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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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았으나 Bonferroni 분석결과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든 유형의 범주를 고려한 전체 비행수준에서도 연령대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F(2, 940)= 3.679, p<.05). 중간연령대의 비행수준이 70.607(sd=105.783)

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였고 고연령대와 저연령대의 평균값은 각각 

56.558(sd=81.736), 45.790(sd=82.635)이었다. 사후검증 방법 중 LSD만 중간

연령대의 평균값이 저연령대와 고연령대 평균값 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지지하

였고, 저연령대와 고연령대의 차이는 두 가지 사후검증 방법 중 어느 것으로도 

지지되지 않았다(표 Ⅳ-30). 

③ 비행수준과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 차이 

현재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기관유형과 청소년의 비행수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

였으며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표 Ⅳ-31).  

표 Ⅳ-31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 비행수준 차이 분석

비행범주

(측정항목 수, 

점수범위)

구분

청소년

기관
(기관유형A)

민간기관
(기관유형B)

사법․치안

조직
(기관유형C)

준사법

기관
(기관유형D)

F값 

(자유도)

사후

검증

전체 

(41개 항목, 

0~832.710)

평균 47.625 67.052 57.526 74.368 3.751 * B>AL

D>ALS

D>CLs.d. (86.730) (84.862) (74.368) (118.612) (3, 944)

지위․물질사용․신
분도용 비행

(7개 항목, 

0~57.870)

평균 6.106 7.504 7.176 6.966 0.893
-

s.d. (9.452) (10.162) (9.478) (9.826) (3,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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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 기호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2) 윗첨자 L과 S는 각각 사후검증의 분석방법인 LSD와 Scheffe를 의미함.

     3) * p<.05, ** p<.01, *** p<.001 

본 연구에서는 운영주체와 서비스 대상을 고려하여 기관유형을 경찰단계에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기관(A)과 민간기관(B), 자체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찰, 검찰 등 사법․치안조직(C), 그리고 준사법기관인 비행예방센터(꿈

키움센터)(D)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관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LSD, Scheffe 분석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총 4개의 비행범주 

중 재산비행과 폭력비행의 수준에서 기관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재산비행의 경우 청소년 기관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행수

준이 16.356(sd=30.497)으로 가장 낮았고, 사법 및 치안조직과 민간기관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각각 22.447(sd=30.220), 24.581(sd=31.2

78)로 6~8점 이상 높았으며 비행예방센터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행수준은 28.531(sd=40.91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기관유형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F(3, 953)= 5.550, p<.001). LSD 분석결과 

비행범주

(측정항목 수, 

점수범위)

구분
청소년

기관
(기관유형A)

민간기관
(기관유형B)

사법․치안

조직
(기관유형C)

준사법

기관
(기관유형D)

F값 

(자유도)

사후

검증

재산비행 

(13개 항목, 

0~281.480)

평균 16.356 24.581 22.447 28.531 5.550 ***
B>AL

C>AL

D>ALS

D>CLs.d. (30.497) (31.278) (30.220) (40.913) (3, 953)

폭력비행

(13개 항목, 

0~234.630)

평균 20.103 30.626 21.808 30.558 4.340 **
B>AL

B>CL

D>AL

D>CLs.d. (37.427) (46.583) (32.886) (49.079) (3, 958)

성비행

(8개 항목, 

0~259.730)

평균 4.821 5.794 6.343 9.435 1.602
-

s.d. (21.450) (15.671) (20.172) (34.474) (3,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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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관과 나머지 세 유형의 기관 간 차이, 그리고 비행예방센터와 사법․치안조

직 간 차이가 유의미함이 지지되었으나 Scheffe 분석결과에서는 점수가 가장 낮았

던 청소년 기관과 가장 점수가 높았던 비행예방센터의 평균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기관유형별로 폭력비행의 수준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F(3, 958)= 4.340, 

p<.01).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폭력비행 수준은 청소년 기관과 사법․
치안조직이 각각 20.103(sd=37.427), 21.808(sd=32.886)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비행예방센터와 민간기관이 각각 30.558(sd=49.079), 30.626(sd=46.5

83)로 대체로 높았다. LSD 분석결과 청소년 기관과 다른 세 유형의 기관 간 평균 

차이와 비행예방센터와 사법․치안조직의 평균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네 개 유형의 비행범주를 모두 고려한 전체 비행수준에서도 기관유형 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 944)= 3.751, p<.05). 비행예방센터의 선도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수준 평균이 74.368(sd=118.612)로 가장 

높았고 민간기관과 사법․치안조직의 청소년이 각각 67.052(sd=84.862), 

57.526(sd=74.368)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기록하였으며 청소년 기관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47.625(sd=86.730)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LSD 분석결

과 청소년기관의 평균값이 다른 세 유형의 기관보다 유의미하게 낮음을 지지하였

다. 반면 Sheffe 분석결과 평균값이 가장 낮은 청소년 기관과 가장 높은 준사법기

관 간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5)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개인, 가족, 또래, 학교 및 지역사회

를 포함한 다양한 체계에 존재하는 11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서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여 통제변수의 영향력이 고려된 상황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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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수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①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

표 Ⅳ-32는 비행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모형B0은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만 투입된 기본모형이며 3개의 통제변수 모두 비행수준과 유의

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모형R1부터 모형R11까지는 3개의 통제변수

만 포함된 기본모형에 각각 한 개의 위험요인만 추가된 모형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선정된 11개 잠재적 위험요인 모두 비행수준 증가와 정(+)적

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위험요인의 영향력 검증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Ÿ 청소년 개인의 우울 및 불안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179, 

p<.001)

Ÿ 청소년 개인의 충동성 및 공격성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366, 

p<.001)

Ÿ 부모의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높아짐

(β=.176, p<.001)

Ÿ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갈등이 커질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198, 

p<.001)

Ÿ 부부 갈등이 클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205, p<.001)

Ÿ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학대하고 소외시킬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

=.161, p<.001)

Ÿ 비행행위를 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425, p<.001)

Ÿ 학교교사와의 관계가 비우호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245, p<.001)

Ÿ 학교의 분위기가 강압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216, p<.001)

Ÿ 지역 내 유해환경 접근이 용이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30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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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역사회해체의 특성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214, p<.001)

표 Ⅳ-32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검증

*** p<.001

② 비행범주별 위험요인

위험요인의 효과가 비행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4개 

범주별 비행수준을 각기 하나의 종속변수로 하여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각 요인의 영향력은 앞에서와 같이 통제변수만 포함된 기본모형에 

해당 위험요인 하나만 추가로 투입한 후 추가된 요인의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성

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먼저 통제변수의 경우 비행범주를 망라한 비행 

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모형 변수 B s.e. β t값 R2
R2

변화량

B0
성별(여=0, 남=1) 10.551 6.962 .050 1.515 .005

연령 -1.109 1.890 -.020 -0.587

가족의 경제적 수준(인식) -3.171 2.141 -.049 -1.481

R1 우울 및 불안 2.950 0.558 .179 5.281 *** .036 *** .030 ***

R2 충동성 및 공격성  6.106 0.524 .366 11.643 *** .138 *** .133 ***

R3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5.878 1.105 .176 5.321 *** .035 *** .031 ***

R4 부모-자녀 갈등 6.265 1.049 .198 5.975 *** .043 *** .039 ***

R5 부부(부모)갈등 7.184 1.173 .205 6.127 *** .046 *** .040 ***

R6 학대 및 소외 6.067 1.254 .161 4.837 *** .031 *** .026 ***

R7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 8.323 0.599 .425 13.892 *** .182 *** .177 ***

R8 교사-학생간 비우호적 관계 7.241 0.966 .245 7.499 *** .064 *** .059 ***

R9 강압적 학교분위기 7.512 1.139 .216 6.596 *** .052 *** .047 ***

R10 지역 내 유해환경 접근성 7.013 0.737 .306 9.520 *** .098 *** .093 ***

R11 지역사회해체 6.681 1.027 .214 6.503 *** .050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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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비행범주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

이 일부 비행범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지위․물질사용․신
분도용 비행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부(-)적 관련성

을 보였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폭력비행과도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표 Ⅳ

-33). 

표 Ⅳ-33 비행범주별 위험요인 검증 분석결과 요약

구분 위험요인

지위, 

물질사용, 

신분도용

재산비행 폭력비행 성비행

통제

변인

성별(남) .006 .055 .061 -.010

연령 .089 ** -.054 -.006 -.016

가족의 경제적 수준(인식) -.073 * -.027 -.066 * -.012

개인

차원

우울 및 불안 .167 *** .199 *** .151 *** .096 **

충동성 및 공격성  .343 *** .423 *** .331 *** .143 ***

가족

차원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203 *** .195 *** .173 *** .069 *

부모-자녀 갈등 .224 *** .205 *** .192 *** .079 *

부부(부모)갈등 .217 *** .214 *** .172 *** .119 ***

학대 및 소외 .177 *** .171 *** .144 *** .089 **

또래차원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 .403 *** .447 *** .386 *** .204 ***

학교

차원

교사-학생 간 비우호적 관계 .249 *** .272 *** .236 *** .089 **

강압적 학교분위기 .225 *** .231 *** .227 *** .054

지역사회

차원

지역 내 유해환경 접근성 .304 *** .309 *** .289 *** .145 ***

지역사회해체 .204 *** .236 *** .190 *** .113 ***

*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β값임.

     2) * p<.05, ** p<.01, *** p<.001 

11개의 위험요인은 비행범주와 상관없이 대체로 음(-)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표준화 회귀계수(β)에 기초하여 위험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가늠

해 보면 가장 두드러진 위험요인은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와 ‘충동성 및 공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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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β=.403, p<.001) 및 

재산비행(β=.447, p<.001)과의 관계에서 .4를 상회하였고 폭력비행과의 관계(β

=.386, p<.001)에서는 .4에 육박할 정도로 각 범주의 비행수준과 높은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재산비행 및 폭력비행의 수준 모두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충동성 및 공격성 변수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특히 

재산비행(β=.423, p<.001)과의 관계에서 β값이 .4를 상회할 정도로 강한 관련성

을 보였는데,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욕구를 자제하기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

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 이 위험요인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β=.343, 

p<.001), 폭력비행(β=.331, p<.001)과도 β값 .3 이상의 관련성을 보였다. ‘충동성 

및 공격성’외 또 다른 개인차원의 위험요인인 ‘우울 및 불안’의 β값은 대체로 1점대 

중후반으로 종속변수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체계에서는 ‘부모-자녀 갈등’,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부부(부모)갈

등’ 요인의 β값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초반으로 종속변수와의 관련성 정도가 

유사하였고, ‘학대 및 소외’의 β값은 1점대 중후반으로 영향력이 다소 낮은 수준이

었다. 학교체계의 위험요인인 ‘교사-학생 간 비우호적 관계’와 ‘강압적 학교분위

기’는 전반적으로 2점대 중반의 β값을 보였다.  

지역사회체계에서는 ‘지역 내 유해환경 접근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 요인의 β값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β=.304, p<.001), 재산

비행(β=.309, p<.001) 및 폭력비행(β=.289, p<.001)과의 관계에서 .3 전후로 

이 위험요인과 각 범주의 비행수준과의 관계는 크게 강하지는 않지만 약하다고도 

볼 수 없는 중간수준 정도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사회 위험요인인 ‘지역사회해

체’의 β값은 2점대 내외의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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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의 영향력은 대체로 비행범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유사

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에 있어 성비행은 예외였는데 즉, 지위․물
질사용․신분도용 비행, 재산비행 및 폭력비행에 대한 각 위험요인의 영향력(β)은 

상당히 유사한 반면, 성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는 일관된 경향이 확인되

었다. 예를 들어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의 β값은 대체로 4점대 내외였으나 성비행

에 대해서는 2점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강압적 학교분위기의 β값은 다른 3개의 

비행범주에 대해서는 2점대 초반을 기록하였으나 성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낮아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성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우 다른 비행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6)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 

네 번째 연구문제는 비행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개인, 가족, 또래, 학교 및 지역사회 

특성 중 청소년의 비행수준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15개의 잠재적 보호요

인을 선정하였다. 위험요인 검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분석을 실행하여 각 보호

요인과 청소년 비행수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①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

표 Ⅳ-34는 청소년 비행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앞에서와 같이 이 표에서 모형B0은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만 포함된 것이며 모형F1부터 모형

F15는 통제변수만 포함된 모형B0에 각각 한 개의 보호요인만 추가된 것이다. 

분석결과 총 15개 잠재적 보호요인 중 도덕관념(β= -.300, p<.001), 부모-자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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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β= -.142, p<.001),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β= -.077, p<.05), 친사

회적 성향의 친구들(B= -.323, p<.001),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β= -.271, 

p<.001), 우호적 관계의 교사(β= -.129, p<.001) 등 6개 요인이 청소년비행 수준

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친밀한 이웃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비행수준의 증가와 관련성을 보였다(β= .117, 

p<.001). 이러한 결과는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으로부터 청소년이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을 비행행위로부터 보호하

기 위해 친밀한 이웃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는 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해석 상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책임성(β= -.028, p>.05), 지적능력(β= .023, p>.05), 꿈․비전 성취지향

(β= -.058, p>.05), 내적 통제소재(β= -.059, p>.05), 자아탄력성(β= .041, 

p>.05), 부모의 지도감독(β= -.061, p>.05), 지역 내 친사회적 활동 기회(β= 

-.018, p>.05),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β= -.015, p>.05)는 본 표본에서 청소년

의 비행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표 Ⅳ-34).

표 Ⅳ-34 회귀분석을 통한 보호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s.e. β t값 R2
R2

변화량

B0

성별(여=0, 남=1) 10.551 6.962 .050 1.515 .005

연령 -1.109 1.890 -.020 -0.587

가족의 경제적 수준(인식) -3.171 2.141 -.049 -1.481

F1 책임성 -0.658 0.785 -.028 -0.838 .007 .001

F2 지적능력 0.997 1.490 .023 0.669 .006 .001

F3 꿈․비전 성취 지향 -2.535 1.460 -.058 -1.736 .008 .003

F4 내적 통제소재 -1.847 1.050 -.059 -1.760 .009 .003

F5 자아탄력성 1.533 1.262 .041 1.215 .007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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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p<.001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된 요인의 영향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Ÿ 청소년 개인의 도덕관념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낮아짐(β= -.300, 

p<.001)

Ÿ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낮아짐(β= -.142, 

p<.001)

Ÿ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낮아짐(β= 

-.077, p<.05)

Ÿ 친구들의 성향이 친사회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낮아짐(β= -.323, p<.001)

Ÿ 문제행동에 대한 또래친구의 통제가 강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낮아짐(β= 

-.271, p<.001)

Ÿ 선생님과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낮아짐(β= -.129, p<.001)

Ÿ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기대와는 달리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β= .117, 

p<.001)

모형 변수 B s.e. β t값 R2
R2

변화량

F6 도덕관념 -7.883 0.859 -.300 -9.176 *** .095 *** .089 ***

F7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3.678 0.865 -.142 -4.250 *** .025 *** .020 ***

F8 부모의 지도감독 -1.746 0.954 -.061 -1.830 .009 .004

F9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 -1.937 0.851 -.077 -2.276 * .011 .006 *

F10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 -8.620 0.857 -.323 -10.054 *** .107 *** .102 ***

F11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7.029 0.846 -.271 -8.306 *** .077 *** .072 ***

F12 우호적 관계의 선생님 -3.073 0.794 -.129 -3.868 *** .022 *** .016 ***

F13 친밀한 이웃관계 4.118 1.176 .117 3.501 *** .019 ** .014 ***

F14
지역 내 친사회적 활동 

기회
-0.461 0.883 -.018 -0.522 .006 .000

F15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0.518 1.140 -.015 -0.455 .00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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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행범주별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비행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행

범주 각각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련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각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방법은 위험요인의 효과검증 방법과 동일하다. 

즉, 통제변수만 포함된 기본모형에 각기 하나의 보호요인만 추가한 후 추가된 

요인의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에 기초하여 각 보호요인이 비행수준 감소와 

관련이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표 Ⅳ-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증을 실시한 15개 보호요인 중 일부만 비행수준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β)에 기초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

관념, 또래 차원에서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과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가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요인의 

β값은 성비행과의 관계에서 –1점 내외를, 그리고 나머지 비행범주와의 관계에서

는 –3점 내외를 기록하였다. 즉, 도덕관념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가 

존재할수록,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통제가 강할수록 비행수준이 낮아질 것으

로 강력하게 예측되며, 이러한 효과는 모든 비행범주를 망라하였다. 

가족차원에서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와 학교차원에서 ‘우호적 관계의 교

사’도 모든 범주의 비행수준을 감소시키는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요인의 β값은 대체로 -1점대 중초반을 기록하였다.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는 

성비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범주의 비행수준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계의 강도를 의미하는 |β|값은 1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이었다. 한편 ‘꿈․비전 성취 지향’(β= -.078, p<.05)과 ‘부모의 지도감독’(β

= -.071, p<.05)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에 대해서만 약한 보호효과가 있

었고, ‘내적 통제소재’는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β= -.110, p<.001)과 성비

행(β= -.076, p<.05)을 낮추는 보호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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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5 비행범주별 보호요인 검증 분석결과 요약 

구분 위험요인

지위, 

물질사용, 

신분도용비행

재산비행

DT2A

폭력비행

DT3A

성비행

DT4A

통제

변인

성별(남) .006 .055 .061 -.010

연령 .089 ** -.054 -.006 -.016

가족의 경제적 수준(인식) -.073 * -.027 -.066 * -.012

개인

차원

책임성 -.049 -.004 -.034 -.016

지적능력 -.022 .040 .024 -.001

꿈․비전 성취 지향 -.078 * -.049 -.041 -.051

내적 통제소재 -.110 *** -.039 -.023 -.076 *

자아탄력성 .016 .047 .074 * -.040

도덕관념 -.297 *** -.316 *** -.258 *** -.181 ***

가족

차원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168 *** -.122 *** -.110 *** -.121 ***

부모의 지도감독 -.071 * -.055 -.045 -.051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 -.074 * -.070 * -.074 * -.040

또래

차원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 -.289 *** -.331 *** -.306 *** -.155 ***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288 *** -.289 *** -.261 *** -.093 **

학교

차원
우호적 관계의 선생님 -.159 *** -.119 *** -.123 *** -.076 *

지역

사회

차원

친밀한 이웃관계 .124 *** .111 *** .113 *** .058

지역내 친사회적 활동 기회 -.033 -.007 -.023 -.011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011 -.047 -.006 -.003

* 주 : 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β값을 가리킴

      2) * p<.05, ** p<.01, *** p<.001, 

친밀한 이웃관계의 경우 성비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범주의 비행수준과 모두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전체 비행수준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는데, 이는 ‘친밀한 이웃관계’가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이 아니라 위험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행 혹은 위법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또는 그런 행동을 장려, 묵인, 방임하는 친밀한 이웃의 존재가 결과

적으로 청소년비행을 강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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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비행에 대한 ‘자아탄력성’도 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클수록 폭력비행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β= .074, p<.05), 이는 ‘폭

력행위를 행사해도 자아회복력이 높은 청소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속

적으로 폭력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으로 일부 해석되나 측정도구의 한계 등 체계적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위험요인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보호요인의 영향력도 성비행 범주에서 낮아지

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재산비행 등 다른 3개의 범주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의 |β|값은  3점 내외,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의 |β|값은 

2점대 중후반을 기록하였으나, 성비행과의 관계에서 그 값은 각각 .155와 .093으

로 크게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비행행동을 예방, 

억제하고자 할 때 성비행은 다른 범주의 비행과는 보다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7)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유형별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104)

연구문제 5, 연구문제 6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이 참여한 적이 있는 교육

적 선도프로그램의 특성과 비행 감소에의 도움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선도프로그램을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행동교정 프로그램,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포함되는 세부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참여여부

를 확인하였다.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비행행동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산출 등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4점 

104)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선도프로그램의 유형 구분과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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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평가된 응답내용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부정평가(①전

혀 도움이 안됨 & ②도움이 안되는 편)와 긍정평가(③도움이 되는 편 & ④매우 

도움이 됨)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①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범주에는 5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그 중 

조사대상 청소년의 참여경험이 가장 많은 것은 ‘개별상담(49.5%)’과 ‘집단상담

(40.5%)’이었다. 반면 또래상담,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 멘토링의 경우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대체로 10% 중반에서 20% 초반 정도로 분포하였

다. 이 범주에 포함된 5개 세부 프로그램 경험률의 평균은 28.8%로, 본 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표 Ⅳ-36). 

표 Ⅳ-36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다음으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유형에 속한 5개 세부 프로그램이 비행행동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4점 리커트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 평균값이 

모두 2.9점 이상이었다. 특히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 ‘멘토링’의 평균이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개별상담 49.5 19.6 80.4 2.99 0.79

집단상담 40.5 24.1 75.9 2.90 0.81

또래상담 21.8 24.4 75.6 2.92 0.86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 17.1 18.5 81.5 3.09 0.80

멘토링 15.0 15.4 84.6 3.10 0.70

평균 28.8 20.4 79.6 3.00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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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평가 

응답률은 멘토링(84.6%)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81.5%), 개별상담(80.4%) 순이었으며, 집단상담(75.9%)과 또래상담(75.6%)

의 긍정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도움정도

는 보통(3.0) 수준이며, 참여 청소년 10명 중 약 8명 정도가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Ⅳ-36).

② 행동교정 프로그램 

행동교정 프로그램 유형에는 ‘중독문제’와 관련된 치료프로그램 세 개가 포함되

었다. 이 중 조사대상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은 금연프로그램(46.5%)이

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스마트폰·게임 과사용 치료 프로그램(24.1%), 금주프로그

램(22.1%) 순이었다. 평균값이 높은 프로그램은 금주프로그램(평균=2.69, 

sd=0.933), 인터넷·스마트폰·게임 과사용 치료 프로그램(평균=2.65, sd=0.869), 

금연프로그램(평균=2.50, sd=0.960) 순이며, 이 세 프로그램의 전체 경험률 평균

은 30.9%,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평가는 2.61점으로 ‘도움이 

되는 편’으로 인식하였다.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률은 금주프로

그램(64.0%)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은 인터넷·스마트폰·게임 과사용 치료 

프로그램(63.3%), 금연프로그램(53.6%) 순이었다(표 Ⅳ-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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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7 행동교정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금연 프로그램 46.5 46.4 53.6 2.50 0.96

금주 프로그램 22.1 36.0 64.0 2.69 0.93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사용 치료 24.1 36.7 63.3 2.65 0.87

평균 30.9 39.7 60.3 2.61 0.92

③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유형에는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5개의 세부 프로그

램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의 프로그램 경험률은 10%후반에서 20%초반이며 전체 

평균은 20.3% 수준으로 나타나 심리 및 치료 프로그램(28.8%)과 행동교정 프로그

램(30.9%)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이해(22.3%), 분

노조절(22.3%), 의사소통 기술향상(22.0%)보다 (소시오드라마 등)연극활용

(17.8%), 대인관계증진(17.3%) 프로그램 경험률이 대체로 낮았다. 

다음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의 비행행동 감소에 대한 도움정도는 2.84에서 2.97

까지의 범위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평균값은 2.92점으로 ‘도움이 되는 편’으로 

양호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비행행동 감소에 있어 긍정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

그램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자기이해향상(79.8%), 대인관계증진(77.2%), 의사소

통기술 향상(76.4%), 연극활용(75.2%), 분노조절(72.5%) 순이었다(표 Ⅳ-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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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8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자기이해 향상 22.3 20.2 79.8 2.95 0.74

분노조절 22.3 27.5 72.5 2.84 0.84

연극활용(소시오드라마 등) 17.8 24.8 75.2 2.89 0.86

의사소통 기술 향상 22.0 23.6 76.4 2.94 0.81

대인관계 증진 17.3 19.0 77.2 2.97 0.78

평균 20.3 23.0 76.2 2.92 0.81

④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에는 직업체험, 진로탐색 등 모두 10개의 세부 프로그램

이 포함되었다. 각각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률은 5.9%부터 46.1%까지 다양하였는

데, 전체 평균은 22.6% 수준이었다. 특히 직업체험(46.1%), 진로탐색(45.4%), 

적성검사(40.6%) 등 일회성이나 단기간 적성과 직업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이 40% 이상으로 높았고 취업알선(5.9%), 창업교육(7.0%), 검정고시준

비 지원(7.7%), 대입준비 지원(7.8%) 등 장기간에 걸쳐 구직과 학업지속을 지원하

는 프로그램의 경험률은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직업훈련’, ‘학업멘토링’, 

‘학업 및 학습 지원’ 경험률은 각각 25.9%, 21.1%, 18.7%로 조사대상 청소년 

4~5명중 1명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이 비행행동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를 보면, 총 10개 중 8개 프로그램이 평균 3.0을 상회하고, 나머지 2개도 3.0에 

근접하는 평균값을 보였다.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응답률도 10개 

프로그램 모두 80%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표 Ⅳ-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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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9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⑤ 가족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상

담, 가족캠프, 부모교육이 해당된다. 참여 경험률은 부모교육 13.3%, 가족상담 

11.5%, 가족캠프 9.6% 등 평균 경험률은 11.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비행행동 감소에 대한 도움 정도는 가족캠프 3.11, 가족상담 3.07, 부모교육 3.0 

등 평균 3.06점을 기록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가족캠프(84.1%)였고 그 다음은 

가족상담(82.5%), 부모교육(79.1%)으로 모두 80% 수준의 긍정평가 응답률을 기

록하였다(표 Ⅳ-40).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학업멘토링 21.1 19.4 80.6 2.95 0.83

학업 및 학습 지원 18.7 20.5 79.5 2.96 0.74

검정고시 준비 지원 7.7 19.1 80.9 3.03 0.77

대입 준비 지원 7.8 15.9 84.1 3.04 0.81

적성검사 40.6 15.1 84.9 3.06 0.73

진로탐색 45.4 13.1 86.9 3.07 0.70

직업체험 46.1 15.2 84.8 3.05 0.72

직업훈련 25.9 18.2 81.8 3.02 0.80

창업교육 7.0 19.0 81.0 3.08 0.85

취업알선 5.9 21.6 78.4 3.10 0.88

평균 22.6 17.7 82.3 3.04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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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0 가족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가족상담 11.5 17.5 82.5 3.07 0.81

가족캠프 9.6 15.9 84.1 3.11 0.75

부모교육 13.3 20.9 79.1 3.00 0.80

평균 11.5 18.1 81.9 3.06 0.79

⑥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유형에는 음악, 미술, 댄스, 체육 및 각종 체험활동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매개로 하는 8개의 세부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참여 

경험률은 최소 12.6%(댄스 및 비보잉)부터 44.6%(체육/운동 활동)까지 차이를 

보였는데 평균은 26.8% 수준이었다. 참여경험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체육/운동 

활동(44.6%), 동아리활동(35.3%), 각종 체험활동(29.1%), 음악활동(26.8%), 미

술활동(25.2%), 요리활동(23.9%),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16.6%), 댄스 및 비보잉

(12.6%) 순이었다.  

한편,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이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8개 세부 프로그램 전체 평균이 3.18점으로, 이는 선도프

로그램 7개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이다. 특히 체육/운동활동에 대한 긍정 평가

가 3.31점을 기록할 정도로 두드러졌고, 그 다음은 동아리활동(3.20)과 댄스 및 

비보잉(3.19), 음악활동(3.17),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프로그램(3.17), 요리활동

(3.16), 미술활동(3.11), 각종 체험활동(3.10) 순이었다.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긍정응답률도 80%를 크게 상회하였

는데, 긍정평가 비율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제시하면 체육/운동 활동(92.8%), 

요리활동(88.7%), 동아리활동(87.5%),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87.1%), 각종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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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86.6%), 댄스 및 비보잉(86.0%), 미술활동(84.8%), 음악활동(84.3%) 순이

었다(표 Ⅳ-41). 

표 Ⅳ-41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각종 체험활동 29.1 13.4 86.6 3.10 0.74

요리활동 23.9 11.3 88.7 3.16 0.74

미술활동 25.2 15.2 84.8 3.11 0.75

음악활동 26.8 15.7 84.3 3.17 0.77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16.6 12.9 87.1 3.17 0.76

댄스 및 비보잉 12.6 14.0 86.0 3.19 0.86

동아리 활동 35.3 12.5 87.5 3.20 0.73

체육/운동 활동 44.6 7.3 92.8 3.31 0.69

평균 26.8 12.8 87.2 3.18 0.76

⑦ 봉사활동

보호처분의 일환인 사회봉사명령도 대표적인 선도프로그램에 해당되는데, 이 

외 보호처분과 관계없이 선도목적의 봉사활동도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조사표본 

중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37.3%, 

그리고 기타 선도목적의 봉사활동 참여경험은 그보다 다소 낮은 35.0%로 나타났

다. 이 두 세부프로그램의 경험률은 평균 36.2%로 7개 유형의 선도프로그램 가운

데 가장 높았다. 즉, 보호처분 시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봉사활동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선도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2.86점)는 대



Chapter Ⅳ.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 255

체로 부정적이었으며,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및 기타 선도목적의 봉사활

동의 도움정도는 각각 2.77, 2.94점을 각각 기록하였다. 긍정평가 응답률도 선도

목적의 봉사활동(76.8%)과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68.2%) 모두 다른 유

형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

라 처분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노역(勞役)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고, 

아울러 봉사활동의 의미나 취지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표 

Ⅳ-42).

표 Ⅳ-42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37.3 31.8 68.2 2.77 0.91

기타 선도목적의 봉사활동 35.0 23.2 76.8 2.94 0.83

평균 36.2 27.5 72.5 2.86 0.87

(8) 선도프로그램 유형별 효과성 인식

마지막 연구문제 7번과 관련하여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조사대상 청소

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개입의 성과 혹은 효과성은 목표성

취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통해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하므로 선행

연구(유성경 외, 1999; 이은경 외, 2003; OJJDP, 1995)에 기초하여 청소년 교정

의 목표를 ‘심리․정서적 안정’, ‘학업에 대한 동기강화 및 교육적 성공’, ‘생활습관 

개선’, ‘긍정적 가치관 확립’, ‘가족관계 증진’,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활동 및 참여기회 확대’ 등 7가지로 구체화하고 각 목표를 

고려하여 5점 척도(①매우 비효과적~⑤매우 효과적)에 따라 청소년이 각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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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105)  

①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43). 분석결과 몇 가지 중요

한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도프로그램의 각 유형별 효과성 정도에 대한 청소

년의 평가는 효과성 차원(청소년 교정의 목표)과 상관없이 균질적이었다. 즉, 최하

위 평가점수를 받은 ‘학업증진과 관련한 봉사활동의 효과성(3.16)’과 최상위 평가

점수를 받은 ‘긍정적 가치관 형성과 관련한 여가․문화․취미 활동의 효과성(3.48)’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특히 모든 효과성 차원이 고려된 평균값에서 이러한 

균질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여가․문화․취미 활동’의 평균이 3.42로 가장 높았고, 

‘봉사활동’이 3.26으로 가장 낮았지만 그 차이(0.16)가 미비하고, 이 외 5개 프로

그램의 유형에 대한 평가평균도 모두 3.33부터 3.35의 범위 내에 있어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Ⅳ-43 프로그램 유형별 효과성 인식 (5점 척도 사용)

105) 이 부분은 4개의 세부 연구문제로 구체화하여 검토하였다. 즉, ①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대상 

청소년의 전반적인 평가를 확인하였다. 이후 이러한 평가결과가 ② 성별, ③ 연령대, ④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유형

효과성 차원

(교정목표)

상담 및 

치료

행동

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가족

대상

여가

문화

취미

봉사

활동

심리․정서적 안정
3.38 3.34 3.34 3.33 3.34 3.44 3.23

(0.94) (0.93) (0.94) (0.93) (0.93) (0.95) (0.99)

학업증진(학업동기 포함)
3.20 3.22 3.26 3.35 3.23 3.35 3.16

(0.95) (0.93) (0.96) (0.97) (0.95) (0.96)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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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프로그램 유형이나 효과성 차원

과 관계없이 균질적인데, 점수도 대체로 3.3~3.4점에 머물러 ‘보통(3점)’보다는 

양호하지만 ‘효과적(4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와 같은 실험설계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평가결과로 보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서비스 품질 관점(Martin & Kettner, 2010)에서 보면 이와 같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평가결과는 향후 선도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효과성 제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평가는 프로그램 

유형에 관계없이 상당히 균질적이었으나 여가․문화․취미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 프로그램 유형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평균을 

프로그램 유형

효과성 차원

(교정목표)

상담 및 

치료

행동

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가족

대상

여가

문화

취미

봉사

활동

생활습관 개선
3.32 3.34 3.33 3.35 3.31 3.41 3.27

(0.95) (0.94) (0.94) (0.96) (0.94) (0.95) (0.99)

긍정적 가치관 형성
3.45 3.39 3.39 3.41 3.39 3.48 3.31

(0.96) (0.96) (0.97) (0.94) (0.95) (0.96) (0.99)

가족관계 향상
3.32 3.35 3.35 3.31 3.44 3.37 3.24

(0.10) (0.97) (0.98) (0.99) (0.97) (0.99) (1.00)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3.40 3.39 3.38 3.37 3.30 3.47 3.28

(0.98) (0.96) (0.98) (0.97) (0.97) (1.01) (1.01)

지역내 건전한 활동기회 확대
3.30 3.30 3.32 3.33 3.29 3.41 3.26

(0.96) (0.96) (0.99) (0.96) (0.97) (1.01) (0.943)

전체 평균 및 표준편차
3.34 3.33 3.34 3.35 3.33 3.42 3.26

(0.86) (0.95) (0.97) (0.96) (0.96) (0.9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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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차원별로 제시하면, 긍정적 가치관 형성 차원 3.48,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차원 3.47, 심리․정서적 안정 차원 3.44, 생활습관 개선 차원 3.41, 지역 

내 건전한 활동 기회 확대 차원 3.41, 학업증진 차원 3.35로 이러한 수치는 각 

차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에 해당한다. 여가․문화․취미 활동에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기록하지 못한 것은 가족관계 향상 차원인데, 가족대상 프로그램

이 3.44로 가장 높은 값을, 여가․문화․취미 활동이 3.3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여가․
문화․취미 활동의 효과성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 유형에 

속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 내는 활동프로그램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차별적 접촉이론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비행행동을 대체하

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차별적 교제’ 즉, 긍정적인 

사회화 경험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선도프로그램의 각 유형과 교정목표(효과성 차원)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

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유형은 심리․정서적 안정 차원(3.38), 긍정적 가치관 형성 차원

(3.45),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차원(3.40)에서 여가․문화․취미 활동 다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 세 가지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이

기도 하다. 가족대상 프로그램 유형 역시 관련성이 가장 높은 가족관계 향상 차원에

서 3.44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도 학업증진 차원에서 

3.35의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유형의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

하는 바에 충실할 경우 실제 교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의 효과성이 모든 프로그램 유형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었

다는 점이다. 봉사활동의 효과성은 낮게는 3.16(학업증진 차원)부터 높게는 3.31

(긍정적 가치관 형성)까지 분포하여 모든 차원에서 ‘보통’ 수준이므로 선도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 교정효과가 미흡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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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차원에서 볼 때, 봉사활동이 예외 없이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교정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즉, 

봉사활동이 비행행동을 ‘처벌’하는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라 교정의 수단으로 활용

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의미와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기성찰과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운영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선도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의 성별 차이 검증

선도프로그램의 유형별 효과성 인식에 있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7개의 

효과성 차원(교정목표) 각각에 대해 청소년이 5점 척도로 평가한 선도프로그램 

효과성의 평균값이다. 분석은 7개 프로그램 유형별로 실시되었는데 모든 프로그

램 유형에서 남자청소년의 평가가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

이 확인된 프로그램 유형은 ‘상담 및 치료’, ‘여가․문화․취미활동’ 2개였다. 선도프

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Ⅳ

-44, 그림 Ⅳ-5).

Ÿ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973)= -2.061, p<.05). 여자청소년의 효과성 평가점수는 평균 3.235(sd=0.905), 

남자청소년은 그 보다 근소하게 높은 3.368(sd=0.862) 수준이었다. 

Ÿ 여가․문화․취미활동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t(962)= -2.243, p<.05), 남자의 평가점수 평균(3.457, sd=0.881)이 여자

(3.300, sd=0.944)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Ÿ 행동교정 프로그램의 경우 남자(3.358, sd=0.862)가 여자(3.253, sd=0.908) 보다 약

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하였다(t(971)= -1.62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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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4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

프로그램 유형 구분 여 남
t값 

(자유도)

상담 및 치료
평균 3.235 3.368 -2.061 *

s.d. (0.905) (0.862) (973)

행동교정
평균 3.253 3.358 -1.623

s.d. (0.908) (0.862) (971)

사회성 증진
평균 3.264 3.362 -1.451

s.d. (0.961) (0.882) (961)

교육 및 진로
평균 3.291 3.378 -1.468

s.d. (0.911) (0.877) (959)

가족대상
평균 3.263 3.351 -1.340

s.d. (0.906) (0.871) (958)

여가⋅문화⋅취미
평균 3.300 3.457 -2.243 *

s.d. (0.944) (0.881) (962)

사회봉사
평균 3.167 3.280 -1.624

s.d. (0.963) (0.927) (963)

* p<.05 

Ÿ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은 여자(3.264, sd=0.961)가 남자(3.362, sd=0.882)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961)= -1.451, p>.05).

Ÿ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남자(3.378, sd=0.877)가 여자(3.291, sd=0.911)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959)= -1.468, 

p>.05).

Ÿ 가족대상 프로그램도 남자(3.351, sd=0.871)가 여자(3.263, sd=0.906)보다 좋게 평

가했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958)= -1.340, p>.05).

Ÿ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도 남자(3.457, sd=0.881)가 여자(3.300, sd=0.944)보다 

약 0.16점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t(962)= 

-2.243, p>.05).

Ÿ 사회봉사 프로그램 역시 남자(3.280, sd=0.927)가 여자(3.167, sd=0.963) 보다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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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963)= -1.624, p>.05).

* p<.05 

그림 Ⅳ-5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

③ 선도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의 연령대별 차이 검증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대별 평가점수 평균값만 살펴보면, 대

체로 12~13세 저연령대 청소년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16세 이상 고연령대 

청소년의 평가점수가 중간, 그리고 14~15세 중간연령대 청소년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즉,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가족대상, 

여가․문화․취미, 봉사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표 Ⅳ-45, 그림 Ⅳ-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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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저연령대(평균=3.420, sd=0.938) 

평균이 가장 높고, 고연령대(평균=3.369, sd=0.813), 중간연령대(평균=3.275, sd=0.946) 

순이며,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68)= 1.637, p>.05). 

Ÿ 행동교정 프로그램 효과성 평균 점수도 저연령대(평균=3.399, sd=0.970), 고연령대

(평균=3.338, sd=0.842), 중간연령대(평균=3.315, sd=0.904) 순이며, 이러한 연령

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68)= 0.893, p>.05)

Ÿ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효과성 평균 점수는 고연령대(평균=3.371, sd=0.825)가 가장 

높고, 저연령대(평균=3.362, sd=1.029), 중간연령대(평균=3.287, sd=0.989) 순이나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56)= 1.012, p>.05)

Ÿ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저연령대(평균=3.390, sd=0.989)가 가

장 높고 고연령대(평균=3.379, sd=0.824), 중간연령대(평균=3.315, sd=0.955) 순이

나 연령대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55)= 0.608, p>.05). 

Ÿ 가족대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저연령대(평균=3.394, sd=0.968)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고연령대(평균=3.358, sd=0.820), 중간연령대(평균=3.277, 

sd=0.946) 순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2, 954)= 1.132, 

p>.05). 

표 Ⅳ-45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연령대 차이 

프로그램 유형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F값 

(자유도)
사후검증

상담 및 치료
평균 3.420 3.275 3.369 1.637

-
s.d. (0.938) (0.946) (0.813) (2, 968)

행동교정
평균 3.399 3.315 3.338 0.893

-
s.d. (0.970) (0.904) (0.842) (2, 968)

사회성 증진
평균 3.362 3.287 3.371 1.012

-
s.d. (1.029) (0.989) (0.825) (2, 956)

교육 및 진로
평균 3.390 3.315 3.379 0.608

-
s.d. (0.989) (0.955) (0.824) (2, 955)

가족대상
평균 3.394 3.277 3.358 1.132

-
s.d. (0.968) (0.946) (0.820) (2, 954)



Chapter Ⅳ.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 263

* 주 1) - 기호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Ÿ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도 저연령대(평균=3.506, sd=0.994), 고연령대

(평균=3.442, sd=0.830), 중간연령대(평균=3.369, sd=0.978)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는데,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58)= 1.108, 

p>.05)

Ÿ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역시 저연령대(평균=3.396, sd=1.033), 고연령대(평균

=3.247, sd=0.888), 중간연령대(평균=3.225, sd=0.987) 순으로 평균값이 높았으나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58)= 1.188, p>.05). 

그림 Ⅳ-6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 

프로그램 유형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F값 

(자유도)
사후검증

여가․문화․취미
평균 3.506 3.369 3.442 1.108

-
s.d. (0.994) (0.978) (0.830) (2, 958)

봉사활동
평균 3.396 3.225 3.247 1.188

-
s.d. (1.033) (0.987) (0.888) (2,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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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도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의 운영기관별 차이 검증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참여 청소년의 인식이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된 

경우 LSD와 Sheffe분석을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7개 프로그램 

유형 모두에서 운영기관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46). 모든 

프로그램 유형에서 청소년기관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민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비행예방센터 순이었다. 다만 단순 평균값의 차이를 ‘더 높다’, 

‘더 낮다’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만큼 사후검증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Ÿ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는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 972)=5.638, p<.05). 효과성 평가의 평균값은 청소년기관(평균

=3.492, sd=0.880)이 가장 높았고, 민간기관(평균=3.373, sd=0.862), 사법․치안조직(평

균=3.299, sd=0.863), 준사법기관(평균=3.179, sd=0.874) 순이었다. LSD 분석 결과 

청소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간 차이,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 그리고 민간기

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Sheffe 분석에서는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

관 간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Ÿ 행동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F(3, 

970)=5.663, p<.001). 효과성 평가의 평균값은 청소년기관(평균=3.505, sd=0.849)이 

가장 높고, 민간기관(평균=3.337, sd=0.922)과 사법․치안조직(평균=3.297, sd=0.824)

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았으며 준사법기관(평균=3.190, sd=0.901)이 가장 낮았

다. LSD 분석결과 청소년기관은 다른 세 유형의 기관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Sheffe 분석에서는 청소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Ÿ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역시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3, 960)=4.185, p<.01). 효과성 평가의 평균값은 청소년기관(평균=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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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0.886), 민간기관(평균=3.363, sd=0.907), 사법․치안조직(평균=3.323, sd=0.899), 

준사법기관(평균=3.192, sd=0.910) 순이었다. LSD 분석결과 청소년기관과 사법․치안조

직 간 차이,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Sheffe 

분석결과에서는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만 지지되었다.

표 Ⅳ-46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 

프로그램 유형 구분

청소년

기관
(기관유형A)

민간기관
(기관유형B)

사법․치안

조직
(기관유형C)

준사법기관
(기관유형D)

F값 

(자유도)

사후

검증

상담 및 치료
평균 3.492 3.373 3.299 3.179 5.638 * A>CL

A>DLS

B>DLs.d. (0.880) (0.862) (0.863) (0.874) (3, 972)

행동교정
평균 3.505 3.337 3.297 3.190 5.663 *** A>BL

A>CLS

A>DLSs.d. (0.849) (0.922) (0.824) (0.901) (3, 970)

사회성 증진
평균 3.478 3.363 3.323 3.192 4.185 ** A>CL

A>DLS s.d. (0.886) (0.907) (0.899) (0.910) (3, 960)

교육 및 진로
평균 3.493 3.415 3.300 3.228 4.350 ** A>CL

A>DLS

B>DLs.d. (0.900) (0.900) (0.863) (0.872) (3, 958)

가족대상
평균 3.475 3.372 3.287 3.192 4.564 ** A>CL

A>DLS

B>DLs.d. (0.860) (0.851) (0.889) (0.902) (3, 957)

여가․문화․취미
평균 3.568 3.444 3.377 3.289 4.204 ** A>CL

A>DLS
s.d. (0.899) (0.851) (0.887) (0.938) (3, 961)

사회봉사
평균 3.446 3.279 3.193 3.088 6.595 *** A>CLS

A>DLS

B>DLs.d. (0.923) (0.893) (0.938) (0.951) (3, 961)

* 주: 1) 윗첨자 L과 S는 각각 사후검증의 분석방법인 LSD와 Scheffe를 의미함

     2) * p<.05, ** p<.01, *** p<.001 

Ÿ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확

인되었다(F(3, 958)=4.350, p<.01). 효과성 평가의 평균값은 청소년기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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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sd=0.900)이 가장 높았고, 민간기관(평균=3.415, sd=0.900), 사법․치안조직

(평균=3.300, sd=0.863), 준사법기관(평균=3.228, sd=0.872) 순이었다. LSD 분석

결과 청소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간 차이,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 그리고 

민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Sheffe 분석에서는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Ÿ 가족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에서도 기관유형에 따른 유의미

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3, 957)=4.564, p<.01). 효과성 평가의 평균값은 청소년기관

(평균=3.475, sd=0.860), 민간기관(평균=3.372, sd=0.851), 사법․치안조직(평균=3.287, 

sd=0.889), 준사법기관(평균=3.192, sd=0.902) 순이었다. LSD 분석결과에서 청소

년기관은 사법․치안조직과 준사법기관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이중 청소년

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는 Sheffe 분석에서도 유의미성이 입증되었다. 

Ÿ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서도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F(3, 961)=4.204, p<.01). 청소년기관(평균=3.568, sd=0.899), 민간기관(평균

=3.444, sd=0.851), 사법․치안조직(평균=3.377, sd=0.887), 준사법기관(평균=3.289, 

sd=0.938)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LSD 분석결과 청소년기관은 사법․치안조직 및 

준사법기관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Sheffe 분석에서도 유의미성이 확인된 것은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였다.

Ÿ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서도 기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F(3, 961)=6.595, p<.001). 특히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의 

값은 기관유형에 따라 대체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 값은 다른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관(평균=3.446, sd=0.923)이 가장 높고, 민간기관(평균=3.279, sd=0.893), 

사법․치안조직(평균=3.193, sd=0.938), 준사법기관(평균=3.088, sd=0.951) 순이었

다. 청소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간 차이, 그리고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가 

LSD, Sheffe 분석결과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반면 민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

는 LSD 사후분석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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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조사

1) 조사개요

(1)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① 조사내용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실

시되었다.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사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실무자의 자문을 통해 조사내용이 확정되었다. 조사내용은 교육에 

관련된 내용, 개인적 상황,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의견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

다(부록 1 참조).  

< 교육 현황 > 

◦ 프로그램 참여 이유

◦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인식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생각과 느낌

◦ 도움이 되는 점과 도움이 되지 않는 점 

◦ 프로그램 참여의 힘든 점 

◦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좋았던 점  

◦ 프로그램 추천 여부 

< 개인적 상황 >

◦ 유사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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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움 

◦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친구 여부

◦ 선도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가족의 인지와 반응

◦ 선도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의견 >  

◦ 바람직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에 관한 의견

◦ 부모님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과 참여 의향 

◦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본인 동의”에 관한 현황과 의견 

◦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조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이며 연구진이 선도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방문하여 대상 청소년과 1~2시간에 걸쳐 직접 면접을 진행하였다. 대상 

청소년은 조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본인, 부모의 서면동의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최종 선정하였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주요 질문내용, 자발적 참여와 거부의사 표시 방법, 익명성 보장 등 기본적인 사항

을 재차 설명하였다. 

② 참여자 특성

표 Ⅳ-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층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15명으로서, 경찰

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법무부 산하 비행예방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섯 가지 경로로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경찰서는 두 곳에서 나머지는 각각 한군데로 총 6개 

장소에서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15명 가운데 남학생은 12명, 여학생은 3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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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학력을 살펴보면 1명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이고 5명은 고등학교 자

퇴, 중학생 4명, 고등학생 5명이었다.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3명은 경찰서 A 자체선도 프로그램

을 통해서 외부 기관에서 받았으며, 3명은 경찰서 B 자체선도 프로그램으로 자체

적으로 개발한 3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3명은 법무부 산하 비행예방센터 

프로그램, 2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2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2명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 이유를 살펴보면 경미한 비행으로 경찰단계에서 훈방을 목적으로 프로그

램에 참여한 학생이 7명이었으며, 검찰단계에서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참여한 

학생이 1명, 보호처분의 수강명령으로 참여한 학생이 2명, 보호관찰 중인데 보호

관찰관의 권유로 참여한 학생이 2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참여한 

학생이 1명, 학교선도위원회의 수강명령으로 참여한 학생이 2명이었다. 

교육진행과 관련해서는 5일 교육이 5명, 4일 교육이 2명, 3일 교육이 3명, 

2일 교육이 1명, 12회 상담 1명, 15회 상담 1명이었으며, 2명은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장기적인 검정고시와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전에 이러한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을 받은 경험 여부와 관련해서는 6명은 경험이 있었으며, 

9명은 처음 받는 교육이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

지 여부에 관해서는 8명이 동의를 했으며, 경찰서 B의 자체 프로그램, 경찰서 

C의 훈방조치, 수강명령으로 인한 상담, 꿈드림센터는 동의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에 경찰서 A의 훈방조치를 받은 3명, 경찰서 C를 통해 사랑의 

교실 수업을 받는 1명, 학교의 결정으로 온 3명 등 총 7명은 동의절차가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15명 대상자들의 비행 경력과 관련해서는 두 명이 기소유예 경험이 있었으며, 

1명은 6호, 8호, 9호 처분 등의 경험이 있었으며, 5명은 현재 보호관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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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7 참여자 특성 

성별 학년 경로 이유 일수 
이전 

교육경험

동의여부

(동의절차)
비고

01 남 
고1

재학

경찰서A 

자체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언어폭력)

2번

(일요일 

두번)

없음 없었음 

향후 학교선도위

원회 결정으로 

특별교육 30시간 

받아야함 

02 남
고1

재학

경찰서A  

자체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폭력) 

5일 있음 없었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경험

현재 보호관찰중

03 남

16세

(고1 

자퇴)

경찰서A  

자체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5일 있음 없었음

교육후 재비행 

했음

현재 보호관찰중 

04 여

18세

(고교 

졸업)

경찰서B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공문서 부정

행사, 미성년자 

음주)

3일 없음 했음 현재 취업 

05 남
중3

재학

경찰서B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서클조직 및 

경미범죄)

3일 없음 했음

06 남
중3

재학

경찰서B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서클조직 및 

경미범죄)

3일 있음 했음

07 여
중1 

재학

비행예방

센터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결정

(언어폭력)

5일 

(9시 

30분~

4시반)

없음 없었음

08 남
고2

재학

비행예방

센터

학교선도

위원회 

수강명령

(규칙위반 

5일

(9시 

30분 ~

4시반)

있음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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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학년 경로 이유 일수 
이전 

교육경험

동의여부

(동의절차)
비고

벌점)

09 남 
고2

재학

비행예방

센터

학교선도

위원회 

수강명령

(규칙위반 

벌점)

5일

(9시 

30분 ~

4시반)

없음 없었음

10 남
고1

재학

경찰서 C 

(사랑의 교실)

청소년

수련관

특수절도

(검찰단계 

결정용 자료)

4일

(5시

20분~

7시

20분)

없음 없었음

11 남
중3

재학

경찰서 D 

청소년

수련관

경찰단계 

훈방

(절도)

4일

(5시

20분~

7시

20분)

없음 했음

12 남

18세

(고등

학교 

2학년 

자퇴)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보호처분 

수강명령

(금품갈취, 

오토바이 

번호판 위조)

12회 

상담
없음 했음 보호관찰중

13 남

18세

(고1 

자퇴)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보호처분 

수강명령

15회 

상담
있음 했음

기소유예 2번

보호관찰중 

14 남

18세 

(고교

자퇴)

꿈드림

보호관찰 중 

보호관찰관의 

권유

검정

고시 및 

글쓰기

있음 했음

6호, 8호, 9호 

처분 경험있음 

보호관찰중

15 여

19세

(고교 

자퇴)

꿈드림

보호관찰 중 

보호관찰관의 

권유

검정

고시 및 

글쓰기 

없음 했음 보호관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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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실무자

① 조사내용

본 연구의 분류체계에 따라 현재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기

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에 대한 적절성

과 실효성 확보 방안, 유사 선도제도와의 연계 및 기존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진단, 그리고 소속기관의 선도프로그램 우수사례 및 타 기관 운영사례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부록 2 참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 > 

◦ 선도대상의 범위와 적절성

◦ 선도방법의 타당성과 전문화 및 다양화 방안 

◦ 선도주체와 선도후견인의 임무와 적절성

◦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

< 교육적 선도제도 전반 >

◦ 소년사법체계 및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문제

◦ 선도제도 각각의 유사점과 차이점 

◦ 기존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진단

<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  

◦ 대상, 시설, 주체, 예산 등 운영 개괄

◦ 선도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효과성 평가

◦ 우수사례 소개 및 타 기관 사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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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조사기간 중 총 5차례에 걸쳐 진행

되었다. 각 회기별로 약 2시간 내외로 진행되었고 반구조화된 질문지가 공통적으

로 활용되었으나 세부질문은 각 회기에 참여한 현장실무자의 소속기관과 선도프

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② 참여자 특성

현장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는 경찰과 연계하여 ‘사랑의 교실’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실무자 3명과 ‘자체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직 경찰 4명, 법무부 산하의 대표적인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비행예방센터 

실무자 1명, 그리고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검사, 

판사가 각각 1명씩 포함되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의 특성을 간략하

게 요약한 것이 표 Ⅳ-48이다. 

표 Ⅳ-48 실무자 면접 대상자의 특성

사례번호 소속 직위 성별
연령

(만)

재직기간

(년)

면접

차수

0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남 31 7 1차

02 청소년지원센터 주임 남 33 4 1차

0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석청소년동반자 남 34 6 1차

0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사계장 남 43 15 1차

05 경찰서 경장 남 35 5 2차

06 경찰서 경장 여 32 3 3차

07 경찰서 경사 남 30 7 3차

08 경찰서 경위 남 43 17 3차

09 법원 판사 남 45 12 4차

10 검찰 검사 남 37 3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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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심층면접 참여 대상 청소년에게 크게 세 가지 영역, ① 교육에 관련된 내용, 

② 개인적 상황, ③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의견 등이 질문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세부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 현황

가.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관해 질문하였다. 15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로는 경찰단계 훈방조치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학생이 

7명이었다. 규칙위반으로 인해 학교선도위원회의 수강명령으로 참여한 학생이 

2명, 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처분을 병합처분 받은 학생이 2명, 수강

명령은 아니지만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학생이 

2명,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1명, 교내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1명 이었다. 

경찰단계 훈방조치 7명의 경우, 3명은 경미범죄로 인해 경찰서 A에서 경찰단계 

훈방조치로 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3명 역시 경미범죄로 인

해 경찰서 B에서 경찰단계 훈방조치로 B 경찰서 자체에서 개발한 3일간의 프로그

램에 참여하였다. 청소년 수련관의 사랑의 교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1명은 경미

한 범죄로 인해 경찰서 D의 경찰단계 훈방조치의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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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은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을 받아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서 15회기, 12회기 상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2명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꿈드림센터에서 검정고시와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2명 모두 학업 중단자이므로 보호관찰관이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했으며 수강명령이 아니라 권유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동일한 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2명의 학생은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으

로 5일간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두 명 다 교내 규칙위반으로 벌점이 쌓였으

며, 더 이상의 벌점이 쌓인다면 퇴학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본 교육에 참여하면 

벌점이 감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1명은 무단결석으로, 1명은 잦은 교내 이탈이었

다. 무단결석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가출을 했으며, 교내 이탈은 흡연을 위해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외부로 나간 경우였다. 1명은 언어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5일간 비행예방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다. 본 조치는 대상 학생에 대한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첫 번째 언어폭력의 경우는 반성문과 사과문을 쓰는 것으로 끝났으며, 

이 후 또다시 언어폭력으로 위원회가 열렸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프로그램 참여 

명령이 이루어졌다. 

한 명의 청소년은 특수절도(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로 인해 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서 C에서 해당 학생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교실에서 4일간의 교육에 참여토록 하였다. 해당 학생은 본 교육의 참여 의미를 

혼동하고 있었는데, 연구진이 알아본 바로는 검찰에 본 사건이 송치될 때 본 교육

에 참여한 기록이 함께 제출되면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확인되었다. 

나.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인식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지를 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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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교육에의 참여와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 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15명 가운데 가장 동일한 

응답은 재범방지로 3명의 대상자가 비행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명은 교육을 통한 변화, 2명은 선처

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예방 그런거요 (사례 9)” 

“솔직히...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거 교육을 들으면, 아니면 충실히 이행하면 좀 

한 번 선처해준다? (사례 2)” 

“형량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더 수업을 받음으로서 좀 더 범죄를 더 낮게 

처분하는 그런거요 (사례 10)”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었는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정신적 치유와 마음의 문제 해결, 검정고시에 참여하는 학생은 

미래를 위해, 나를 도와주기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이 이제 잘 어른들처럼 밖으로 표현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모르는 

것도 있으면 같이 나누고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해결하고 선생님이랑 속마음을 

꺼내면서 얘기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사례 12)”  

이외에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1명), 학교를 다니기 위해 기초를 배우

는 곳(1명)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대상자만이 설명을 들었으며, 

대다수의 대상자들은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사님이 선도 목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하셨어요 (사례 1)” 

“문자로 통보만 해주고 전화로도 설명을 안해줬어요 (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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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생각과 느낌

교육적 선도에 참여하면서 대상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되었다. 6명의 학생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잘 못된 것이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은 고맙게 느끼거나 긍정적으로 교육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2명은 귀찮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뻔한 교육을 하고 있다, 1명은 생각보다 

힘들다, 1명은 아무 느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어... 우리가 저질렀던 게 인식이 안 좋았구나 (사례 5)” 

“막 졸리고 배고픈데, 엄청 답답하고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잖아요. 엄청 

답답하고 괴로운데 이만큼 내가 막 살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례 8)”

“제 속마음을 잘 말할 수 있어서 고민이나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례 12)”

“스스로 못하니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사례 15)” 

“솔직히 좀 귀찮죠. 가는 게 (사례 3)” 

“전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냥 교육 몇 번 다니면 되는구나 했는데, 교육이 

이렇게 힘든 건줄 몰랐어요 (사례 7)”

라. 도움이 되는 점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2번 참여(일요일 두 번), 3번 

참여, 4번 참여(평일 저녁 2시간씩), 5번 참여 (방학 중 9시 30분에서 4시 20분까

지), 12~15 회기, 지속적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 프로그램 

참여가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하

였다. 15명 대상자 중에 11명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도움이 

된 부분과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3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 응답한 12명 가운데 6명은 다시는 비행이나 규율을 

어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외에 혼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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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든 것을 도와주셔서(2명) 법에 대한 지식 습득(1명),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점, 관심있는 수업 듣게 된 점(1명), 관계개선(1명) 등이 

도움이 되는 점으로 제시되었다. 

“여기 이제 다시 오지 않아야겠다는 동기부여? (사례 9)”

“분류심사원 견학 갔을 때요, 아 이러면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례 4)”

“뭐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로랑 가족, 그런 관계 개선 같은거,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나 법 관련한 그런 얘기도 도움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 

도움이 됐어요 (사례 10)” 

반면에 3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너무 빤한 얘기

들이라 시간 낭비 같아서(1명), 귀담아 듣지 않아서(1명), 수강명령이라 귀찮아서

(1명) 등이었다. 

“솔직히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교육이라고 하니까 수업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사례 3)” 

도움이 되는 점과 도움이 되지 않은 점 모두를 말한 1명의 대상자는 법교육은 

이해가 돼서 도움이 되었으나 다른 수업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법 교육 빼면 나머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례 11)” 

마. 프로그램 참여 시 힘든 점 

대상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향후 프로그램의 개선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는 15명 가운데 2명은 힘든 점이 없으며 자신이 

잘못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13명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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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초,중,고등학생을 한 반에서 함께 

수업하는 점(5명, 복수응답),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갇혀있는 점(4명, 복수

응답), 수업이 지루한 점(3명, 복수응답), 수업시간에 서로 낯설었던 점(3명, 복수

응답), 어른들의 시선이 부정적이었던 점(2명, 복수응답) 등이었다. 

힘든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5명의 학생이 제기한 문제점으로서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두 한 반에 섞여있다는 점이었다. 5명의 학생 중에 

1명의 학생은 자신의 반에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2명의 중학

생은 같은 반에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다소 불편했으며, 3명의 고등학생은 중학생

과 같이 수업을 듣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저번에는 화요일에 초등학생도 봤는데 그런 애가 막 고등학교 덩치 큰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받으면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을 하나 더 

개설을 하든가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끼리, 중학생들끼리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같은 건끼리 묶어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약간 뭔가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다 묶어 놓고 그냥 귀찮아서 한 번에 설명한다

는 듯이 그런 식으로 개설이 되어서 좀 그런 면에서는 불편했죠 (사례 10)”.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같이 수업하는 거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거기 규칙 따르는 거고 중학생은 또 중학생 규칙 따르는 

건데 그것도 다르고....(사례 9)”

“최대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떨어뜨려 놓는게 좋지 않을까. 고등학생하고 

섞여있는 거는 제가 첫날에는 좀 반에 들어가서 좀 그랬고, 좀 불편한 점이 

있었긴 있어요 (사례 7)”

4명의 학생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응답하

였는데, 이는 방학 5일 동안 아침 9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진행되는 

수업에 있어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업을 받는 건물에서 하루 종일 나가지 

못하고 점심도 실내에서 도시락을 먹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런 어려운 점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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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에 감금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4층에서. 월요일 이후로 3층 여기 

내려온 것 처음이에요 (사례 9)”

“그죠.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학교는 막 체육수업도 하고 움직이고 뒤에 누워 

퍼 자면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근데 그거에 그렇게 

불만이 있진 않아요 제가 잘못해서 온 거니까 (사례 8)” 

수업이 지루한 점에 대해 3명이 어려운 점으로 제시하였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받는 교육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업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점을 고려

할 때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솔직히 말하면 좀 아니었어요 많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고 쳐서 그런 

교육 같은걸 받는 친구들은 아까도 쌤한테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착한 짓하고 

그런 착한 짓해서 온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쁘고 해도 질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안들을 애들은 진짜 안 들어요 

그냥 까놓고 말하면 넌 짖어라 난 잔다 뭐 이런 느낌 (사례 2)?”

“지루하고... 학교 수업도 들을까 말까인데요 (사례 3)”

비행청소년 교육이나 성인 교정교육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바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를 학습하는 이른바 ‘악풍감염’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적 선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도 수업시간에 악풍감염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서로

가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3명의 

학생들은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말 한마디도 안하고 몰라가지고 재미 없었어요 (사례 

11)”

“프로그램 때문은 아닌데 눈치를 많이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랑 있는 게 낯설

어서 그것만 조금 그랬고... (사례 4)”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어른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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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소한 학생들도 있었다(2명)

“교육하는 선생님도 약간 얘네는 나쁜 짓을 해서 왔으니까 수준을 낮게 보는 

게 있어요 (사례 2)” 

기타로는 인원이 너무 많았던 점(1명, 복수응답), 법원에서 온 아이들과 학교에

서 온 아이들의 다른 점(1명, 복수응답), 거리가 먼 점(1명, 복수응답), 경찰이 

수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준 점(1명, 복수응답), 공범과 같이 수업을 들은 

점(1명, 복수응답), 15주간 지속되는 점(1명, 복수응답) 등이었다. 

“제가 법원에서 두 번을 왔는데 법원에서 있는 사람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학교는 

학교끼리 모이고. 근데 뭔가 법원이랑 학교랑 확실히 차이를 느낀 게 법원 애들

은 이걸 다 완수 못하고 만약 퇴교처리가 되면 분류심사원 이런 거 가니까 

엄청 잘해요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데 학교 애들은 그냥 게을러서 온 거니까,,,솔

직히 막말하면 게을러서 온 건데 그러니까 말을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사례 

8)” 

“경찰이 얘기를 해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거나 아니면 동의서라도 끊어줬

으면 제가 인지하고 왔을텐데 무슨 수업인지도 모르고 알아서 찾아보라는 듯이 

그냥 통보만 해주니까 여기가 찾아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 제가 좀 아는 동네여

서 그나마 찾아오기 쉬웠지. 다른 동네 애들이 이 근처에서 사건을 저질러서 

이 사랑의 교실로 오게 된다면 찾아오기 막상 힘들 것 같아요. 골목에 있어서 

(사례 10)”

“매주 와야 하는데 15시간을 한꺼번에 못하고 1시간씩 4개월 동안 다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사례 13).” 

바.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좋았던 점  

대상 청소년들에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다. 향후 본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느낀 좋았

던 점은 좋은 사례 혹은 강화될 부분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5명 대상자 

중에 2명은 좋았던 점이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13명은 좋았던 점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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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는(복수응답),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 교사의 태도가 달랐던 

점이 좋았다고 말한 청소년들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는 없구, 전에 했던 것 중에 어르신들 도시락, 연탄 가져다 드린 프로그램 

있었는데 좋아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해서 울컥하고... 그게 좀 좋았어요 (사례 

2)”

“거기 선생님들은 애를 나쁜 애라고 생각안하고 그냥 학생. 학생 자체를 좀 

처음부터 많이 믿어주고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줘요 (사례 2)”

“분류심사원 견학갔을 때 “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느꼈고, 가족에 대해서 

계획서 쓰는 거 좋았습니다 (사례 4)”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갑갑한 건 아니였고, 교육은 아니여서 좋았고 (사례 5)”

“진로교육 할 때 강사분이 우리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걸 만든 어른들도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좀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좀 쬐금식 

작은 거로 하셔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례 6)”

“좋았던 점은 일단 모르던 지식을 조금 더 알게 되어서 좋았고, 그냥 여기 수업 

받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 그냥 학교 수업 같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너 이거 해.’이런 식으로 시키지 않아서 거부감은 없었는데 (사례 10)”

또한 학교 규율위반으로 인해 학교선도위원회 결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2명

의 학생은 학교 수업시간에는 집중하지 않고 자는데 이곳 수업은 집중할 수 있게, 

깨어있게 해주어서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그죠. 맨날 자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도 안 나눠주고 수행평가하라고 하면 

안한다고 저 그냥 빵점주세요 하고 조활동 하라고 그러면 저 이 조에 피해갈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그럼 알겠다고 빼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반포기상태

에요 제가 포기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하려고 보면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고 남아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길 오면 아 나도 이런 건 알아듣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는 데도 계속 깨우고 재밌는 얘기해서 웃겨주려고 하고. 여기

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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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된 것(3명), 모르던 것을 배우게 된 것(2명), 

좋아하고 관심있는 것을 하게 된 것(2명), 방학동안 생활패턴이 무너지지 않은 

점(1명), 간식을 준 것(1명), 시간이 잘 가는 점(1명),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움 받는 점(1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 프로그램 추천 여부 

나와 비슷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또래 청소년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향

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5명의 대상자 가운데 12명은 추천하겠다고 한 반면, 

3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추천하겠다고 

한 12명이 제시한 추천 이유로는 반성하게 되었고(3명), 프로그램이 괜찮았기 

때문에(3명), 도움도 되고(2명), 배우는 것도 있고(2명) 등의 이유였다. 

“네. 나보다 힘든 사람 배려하는 것. 저보다 몸 아프고 나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 

도와주는 것 추천해주고 싶어요 (사례 2)”

“예, 범죄를 저질러서 오는 거여도 추천할 만하고 범죄가 아니라도 상담이나 

그런 면에서 이 교실을 추천한다면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사례 10)”

“예.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그냥 속마음도 못 털어놓는 애들 와서 한번씩은 

해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례 12)”

② 개인적인 상황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한 후에는 현재 대상 청소년이 처한 상황

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질문이 주어졌다.  

가. 유사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이유 

현재 받고 있는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 외에 학교 특별교육, 경찰 훈방, 검찰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 법원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지금 받고 있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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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받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15명 대상자 

중에 7명이 경찰이나 검찰, 법원 보호처분의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2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특별교육, 경찰 훈방을 통한 교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을 모두 경험했으며, 현재 집중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폭

력으로 인해 경찰서 A의 자체 선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모두 폭력 

사건이었으며,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봉사활동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은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3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특별교육, 경찰 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받았으며, 

기소유예와 보호관찰 경험도 있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

으며 그나마 분류심사원에서 받은 교육이 다소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례 8의 학생은 법원에서의 보호처분으로 두 번의 수강명령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으며, 한 번은 학교 특별교육으로 참여했었다. 보호처분은 폭력사건이었으며, 

학교는 무단결석과 가출이었다. 현재는 학교 규정위반(무단결석)으로 학교선도위

원회의 결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례 9의 경우 중학교 때 미성년자 음주로 교육 없는 경찰 훈방을 받았으며, 

사이버 폭력(악성댓글)으로 학폭위가 열렸지만 특별수업에 회부된 적은 없었다. 

현재는 학교 규정위반(무단외출)으로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

었다. 

사례 13의 학생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를 받았으

며, 그때 당시 파출소에서 2시간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이후 무면허 운전, 초등학

교 무단침입으로 두 번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모두 교육 없는 기소유예였다. 

현재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수강명령으로 15시간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례 14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으로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를 받았으며,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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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5일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한 분류심사

원, 6호 처분, 8호 처분, 9호 처분 두 번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는 보호관찰 

중이며, 교육은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꿈드림에서 검정고시와 글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례 15의 경우는 분류심사원, 6호 처분 두 번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 

선도는 받은 적이 없었으며 현재는 보호관찰 중이며 사례 14와 동일하게 보호관찰

관의 권유로 꿈드림에서 검정고시와 글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 현재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대상 청소년들이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운 점을 느끼는 지를 

파악한다면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 청소년들에게 현재 내 생활 전반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이 주어졌다. 15명 대상자 중에 3명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나 현재 걱정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2명은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토로

하였다(복수응답). 6명은 학교와 관련된 걱정이었는데 2명은 대학진학, 2명은 학

교 다니기 싫어서, 1명은 학교 다니고 싶어서, 1명은 검정고시 준비가 걱정된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대상자는 학교에 

다니고 싶은 것이 고민이었다. 

“학교. 아... 학교 다니고 싶은데 지금 학교를 못다녀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저는 집에서 핸드폰이랑 TV 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화나요 (사례 14)” 

학교선도위원회 결정으로 교육을 받는 두 명은 모두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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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기 싫고 놀고 싶어서 가출해서 놀았는데 돈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할게 없는 

거예요 커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서 살았는데 제가 좋다고 막 살다 

보니까 학교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애들이 된 거에요 친구들이, 그래서 계속 

밖에 나가서 놀다가 학교는 빠지고 선생님한테 연락은 오는데... (사례 8)”

3명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한 명은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

지와 살고 있는데, 최근에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

다. 

“원래 저한테는 안그러셨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좀 의견 갈라지고... 아빠가 

워낙 다혈질이시니까... 근데 머리채를 잡고 약간 주먹으로 막 때리고 배를 때린

다든지 욕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저는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거든

요? 근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여서...(사례 7)”  

다른 한 명도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대화가 

단절되었으며 아버지가 본인이 원하는 꿈을 지지해주지 않는 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너무 어색해요. 엄청 오래 전부터 말 안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하고 

공부만 시키니까..(사례 11)” 

또 다른 한 명은 부모님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지지해 주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갈등이 생겨서 반복된 가출을 했으며, 지금은 할머니 집에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 점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일단 제가 원하는 꿈이 있고 그 진로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라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하라는 것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서 안 갔죠 (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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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은 돈을 더 쓰고 싶은데 돈이 없는 점, 한 명은 학교 선배들이 괴롭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해주는 점, 한 명은 보호관찰을 받는 것, 한 명은 

수면장애가 있는 것을 힘든 점으로 제시하였다. 

“선배들이 제가 어떤 행동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계속 의미부여를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데 아니 그걸 저는 조금 솔직히 다른 

선생님한테 말을 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서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상관없기는 한데 그거를 너무 대놓고 애들하

고 놀고 있는데“넌 얘랑 놀아. 얘랑 놀아.” 떨어뜨려 놓거든요 (사례 7)”

다.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앞선 질문에서는 12명의 대상자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나 고민, 힘든 

점을 제시하였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12명 

가운데 4명만이 대답을 제시하였다. 학교 다니기 싫어서 가출한 한 대상자는 담배

에 대해 언급하였다. 

“근데 여기는요 뭐라 해야 되지, 담배가 청소년한테 나쁜 거잖아요, 원래 담배 자체가 

나쁜 건데, 19세 미만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담배를 펴주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다른 애들 다 힘들어 

하는 게 담배 못 피는 거랑 밥 제대로 안 나오는 거랑 (사례 8)”

흡연을 위해 친구들과 학교 무단이탈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든 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움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안

을 제시하였다. 

“등교시간을 좀 늦추고, 담배 좀 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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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폭력과 학교선배들의 괴롭힘을 호소한 대상자는 가정의 일에 대해서

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학교 선배들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적극적

인 대응을 해주길 원했다. 

“상담은... 제가 아빠랑만 사는 건 알고는 계시는데 제가 원래 제 진짜 진심은 아무한

테나 말 안 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상담해도 그냥 좀 그러니까.... (사례 7)” 

“저는 일단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면, 그냥 아예 층을 떨어뜨려 놓거나 건물을 따로 

놓거나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선배랑 접촉이 있다고 좋은 게 없거든요. 선후배 

관계가 어떤지. 선후배 관계로 힘들어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 다니기도 힘들

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고 싶어요. (사례 7)”

부모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무엇을 하기보다는 본인 

혼자 상담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1 상담이요. 어른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선배나 대학생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사례 10)”

라.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친구 여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기 위하여 

친구들 가운데 이와 유사한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5명 가운데 친구가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명이었으며, 

그 중 4명은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1명은 같이 오토바이를 훔친 학원 

친구와 선배가 지금 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많다고 응답한 

4명중에 세 명은 비행 경력이 상당히 있는 대상자였으며, 한 명은 학교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온 대상자로서 같이 무단이탈한 친구들이 교육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했

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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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가족의 인지와 반응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이 가족의 지지나 지원을 받는다면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

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모님이나 가족구성원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5명 대상자 모두 부모와 

가족이 교육받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두 명을 제외하고 13명 모두는 

가족의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제 기분 풀어주시려고 농담하셨어요 (사례 2)”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받으면 좋지 않냐. 기회라고 생각해라 (사례 12)” 

“처음엔 뭐라고 하셨다가 갈 때 되니까 응원해주셨어요 (사례 9)”

반면에 두 명의 부모는 상당히 화를 낸 상황이었는데 두 명 모두 부모님이 이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다. 

“엄청 때리고 화내셨어요 (사례 7)” 

“첫날에는 그냥. 막 반성문 쓰라고 하고 끝났는데. 두 번 째 날에 갑자기 들어와서 

욕하면서 뭐하냐고 그러면서. 그 때 시험기간인데 학원이 10시에 끝나잖아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그래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도 풀 겸 친구들이랑 당구장 갔다 

왔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쌍욕 하면서 뭐하는 새끼냐고 (사례 11)” 

바. 선도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다수를 모아놓고 하는 교육 외에 1:1 지도가 효과적이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선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선도후견인, 지도위

원, 청소년동반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선도를 목적으로 결연, 멘토링, 지도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선도위원과의 관계가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

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15명 가운데 선도를 목적으로 선도위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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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두 명 뿐 이었으며, 두 명 다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선도위원이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사례 3의 경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형사님과 어떤 결연을 통해 지도를 

받았으며 분류심사원에 면회와서 본인과 부모님과 얘기도 나누고 소년부 판사에

게 서류를 잘 제출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재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 것을 모르겠으나 분류심사원에서 마음이 편했다고 응답했다. 

사례 14의 경우는 6호처분, 8호처분, 9호 처분 등 비행경력이 상당히 있었으며 

현재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였는데, 선도위원이 두 번이나 연결되었었는데 

한번은 경찰로 강력팀 팀장이었으며, 한번은 검찰 수사관이었다. 각각 한달 반 

정도 기간 동안 1주일에 한번 선도위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가셔서 비행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선도위

원들과 연락이 끊기고 비행을 저질렀다고 답하였다.  

③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의견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바람직한 교육내용과 방법, 부모의 

참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본인 동의,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가. 바람직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에 관한 의견

대상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15명 대상자 가운데 3명은 잘 모르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12명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복수응답). 교육내용면에서는 법교육이 필요하다(5명), 진로 설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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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알선 등 실용적인 내용의 교육(3명), 실제적 반성을 이끄는 교육이 필요하다

(1명), 생활습관을 고치는 교육(1명) 등이 제시되었다. 

“법률 교육, 준법정신 교육이요. 애들이 불법 도박 토토 사이트도 많이 하고 (사례 

14) 

“안될 놈은 백날 뭘해도 안되는데... 적성을 알아내는 상담이나 자기 적성 알아내는 

테스트 같은 거, 뭐 일자리 구하는 거요 (사례 13)”

“나한테 이득이 오는 교육은 자발적으로 해요. 인턴쉽 교육같이 (사례 3)”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뭘 잘못해고 내가 이러면 안되겠다.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겠어요 (사례2)”

“생활습관을 좀 바꿔준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겸 이제 생활습관을 좀 청소년들한

테, 성인들은 솔직히 새벽에 놀고 아침에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자기 인생이니까. 

청소년들은 그게 아니니까. 법적으로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보호받아야 할 나이니

까.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사례 12)”

방법적인 면에서는 지루한 강의식 교육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10

명),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험활동(4명), 능력있는 강사 활용(2명), 함께 하는 수업

(2명), 비슷한 경험이 있는 선배와의 상담(2명), 토론 수업(1명) 등의 방법이 제시

되었다. 

“저는 졸지 않는 방법이 체험하고 만지고 약간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 설명을 

짧게 하고 직접 해보는 게 저는 교육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안 잤지만, 그래도 

그러는 게 자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연관성 있게 재밌게 

하려고 체험해보기도 하게 하고 만드는 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례 

7)” 

“자꾸 선생님들이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면 애들도 다 지루

해하고 졸리고 그래요, 졸린 걸 계속 자꾸 깨우니까 애들 더 짜증나죠 더 졸리

고, 그러니까 좀 신나게 하는 선생님들 몇 명 있거든요. 막 애들 웃게 만들고, 

억지로라도 웃게 만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로 수업 

잘하고 (사례 8)”

“서로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울려서 함께하는 교육이요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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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

던 것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주시거나 

(사례 7)”

“상담의 경우에는 그 학생이랑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유경험자,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이랑 선생님이랑 셋이서 카페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닿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례 2)” 

또한 대상자를 분리해서 교육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3명). 즉, 초범과 재범

을 다르게 교육하는 것, 초/중/고 학생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 사건별로 분리해

서 교육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교육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초범이나 그런 애들한테 필요하죠. 나이 

어린 애들이나. 잘 모르고 한 거니까/ 재범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일할 거를 찾아주든가 다른 쪽으로 시간을 쓰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앉아서 하는 것보단 인턴쉽 프로그램처럼 약간 일을 소개시켜준다든지 범죄예

방교육 그런 거는 이미 재범한 경우에는 심사원에서도 들었고 소년원에서도 

들었고 사회에서도 들었고.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똑같아요. 들은 

것도 똑같고. 솔직히 말할 게 별로 없잖아요 (사례 3)”

“일단은 규모를 좀 늘려서 뭐, 반을 여러 개 개설해서 초, 중, 고 다 따로 보게 

하든가 아니면 사건별로 따로 보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반을 좀 편성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례 10)”

이 외에 강력한 규율을 적용하되 재미있는 수업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육 

받게 하는 것도 제기되었다. 

“저 같으면 그냥, 나갈 사람은 나가라 남을 사람만 남아라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

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일단 노는 건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뭐 사먹고 점심시간에 

밥 부족했으면 먹기 싫거나 그러면 밖에 나가서 먹고 오라고, 안 들어오면 그냥 

바로 자를 거예요, 남을 사람만 남으란 거예요(사례 8)”

“사랑의 교실이 이게 보니까 해당 경찰서에서 가까운 데로 송치가 되는 것 같은

데 동네가 먼 애들은 동네가 먼데 이곳에 오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학교가 또 멀고, 특성화고는 멀고 고등학교는 일단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멀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고 (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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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님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과 참여의향 

국/내외 비행청소년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가족의 문제, 부모의 부재, 부모의 

잘못된 양육, 부모의 학대, 부모와의 갈등 등이 비행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서도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나와 비슷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까

요”라는 질문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지를 대상자에게 물었다. 

15명 가운데 5명만이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동의하고 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힌 

반면 10명은 프로그램도 반대하고 본인도 참여의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5명 가운데 세 명은 경찰서 

B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부모와 함께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고, 가족이 대화하고,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읽

고, 가족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가졌었다. 세 명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

며, 사례 5 학생은 가장 좋았던 부분을 부모님과 함께 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긍정적 답변을 한 나머지 두 명의 경우, 본인들이 부모님과 관계성이 좋지 않은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모님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바빠 

가지고. 관심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주고 그래야죠. 진짜 

관심, 사랑 그런 걸 줘야죠. (사례 14)”

대다수인 10명의 학생들은 반대의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로는(복수응답)  내가 

불편해서(6명), 미안한 마음(2명), 그냥 싫다(1명), 부모님이 생계로 바쁘셔서(1

명), 남의 가정사 참견(1명) 등이었다. 이미 부모님과 청소년이 상당히 멀어진 

상황이며, 부모님과의 갈등을 토로한 3명 가운데 3명 모두 그냥 싫고, 불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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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게 답변하였다.  

“부모님이 오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느낀 것도 있지만 제 친구들도 

느낀 게 있는데 가뜩이나 부모님이나 자기나 교육오는 걸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받으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져요 확실하게 

커져요 그리고 부모님들 좀 미안한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부모님이랑 

같이 하기 싫은, 그런 게 그런 애들 속마음을 보면 대부분 미안해서 그런 거래요 

(사례 2)”

“학생들은 부모님이랑 하는 거 다 꺼리죠. 전 불편해서 싫어요 (사례 10)”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속마음을 얘기 안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가족들이랑 하는 것은, 가족한테 말하는 것도 솔직히 남자애들이나 여자애

들은,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부모님이랑 말 잘 안하잖아요 (사례 12)”

그러나 반대를 표명한 10명 중에서도 4명은 처음에는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으

나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부모님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6호 처분 받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막 심사원에 들어와 있는데 부모님이 나몰

라라 하고 면회 안 오고 그러면 6호 처분 받잖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처음이잖

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 받는 거는 되게 좋다고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죠. 시간을 잘 

조율해가지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례 3)”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하러 왔는데 아빠 신경 쓰느라 좀 그렇고, 제 솔직한 의견을 

못 말할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특교 만약에 5일 

받으러 왔으면 하루 이틀정도는 부모님하고 한 교시만 같이 하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중학교 올라와서 부모님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교육할 때 그러니까 애들의 화장도 못 하게 하고 뭐 자유를 좀 억제하시는 게 

있는데 같이 와서 좀 저희 또래의 그런 거나. 또래 문화를 알려주시거나 조금 

이런 거는 그냥 화장품 같은 거는 숨기지 말고 숨겨서 하는 것 보다는 좀 개방적으

로 안전한 걸 사주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좀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례 7)”

“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꼭 오토바이. 제가. 요즘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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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잖아요. 부모님들은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위험하죠. 위

험한데. 이제 애들은 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잖

아요. 서로. 만약에 이야기 주제를 오토바이라고 치자면, 오토바이를 타려면 

면허를 일단 기본으로 있어야 하고 장비를 다 착용을 해서 타면 부모님도 솔직

히 좀 배려를 하면서 탈 만 한데. 이제 그것도 안하고 그냥 타겠다고 하면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배려를 안 해준 거잖아요. 가족한테.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이런 식으로 배 째라 나오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솔직히 

서로 배려도 되고 싸우는 것도 줄어들고 뭐든지 적당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례 12)”

“근데 그것도 저처럼 찢어지게 가난하면, 저희는 맞벌이 가족이라 누구 한 명이 

빠지면 그 일당을 못 받으니까 거기 직장에서도 빠지면 안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이제 점점 늙고 계셔서 그래가지고 그걸 딱 시간 낼 

만큼 하는 건 제 상황에서는 나쁜 것 같은데 다른 좀 부유한 가정에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쉬고 계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례 13)”

다.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본인 동의”에 관한 현황과 의견 

그간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은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최근에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

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자발적 참여는 참여자의 동기를 강화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해당 프로그램 참여 전에 “본인 동의”를 요청 

받았는지, 이러한 절차가 있다면 동의하고 참여할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해당 프로그램 참여시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15명 가운데 8명은 

동의를 했으나 7명은 동의절차가 없었다. 

8명 가운데 3명은 경찰서 B에서 자체 개발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었으며, 두 명은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 병합처분을 받아서 상담센

터에서 상담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두 명은 보호관찰 중이지만 보호관찰관의 권유

로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 받는 학생들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경찰서 

C에서 훈방조치의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받는 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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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7명의 경우, 3명은 경찰서 A에서 제시한 선도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이었으며, 1명은 학폭위의 결정에 따른 명령, 2명은 학교선도위원

회의 결정에 따른 명령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나머지 1명

은 경찰단계에서 교육에 참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때 프로

그램 수료증을 함께 접수하는 관행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 본인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대상 청소년에게 동의서를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15명 대상자 중에 한 명만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동의할 것이라고 응답

한 반면, 14명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훈방이나, 처분 완화, 문화상품권 제공 

등의 수혜나 메리트가 없다면 자발적인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득을 취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만약에 ‘이걸 하면 훈방을 받는다.’ 

그런 거면은. 만약에 문화상품권 주고 그렇게 한다면 할게요. 그냥 (사례 3)” 

“솔직히 없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할 바에는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거나 한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게 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생도 뭐 운동을 하면 더 좋아지고 공부를 

하면 머리가 더 좋아지고 하니까 솔직히 안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기보다 

이걸 마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동의하는 거 (사레 13)” 

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비행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을 위해 어떠한 

도움과 지원을 해주어야 할 지에 대해 대상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15명 가운

데 3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2명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로교육을 강화해줄 것(3명 ), 학교에서 법교육을 시켜줄 것(3명), 학교 상담을 

강화해 줄 것(1명),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깨워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것(1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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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꿈이 일찍 생긴 편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꿈 없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모르고. 그래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 왜냐면 학교에 있으면 진로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 때 자습하거든

요. 자습하거나 영화 틀어주거나 그러는데. 아니면 무슨 초반 1~2번 수업 때는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무슨 자기 하고 싶은 거랑 잘 하는 거 이런 거를 쓰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진로를 못 정했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거 찾는 거를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례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차라리 초, 중, 고 때 자기가 원하는 진로 

그런 거라든지 미리 정해놔서 그런 거로 하나를 파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진로교육 그런 건 없었어요. 학교는 그냥 솔직히 

대표적이게 국, 수, 사, 과, 영. 솔직히 그런 것만 가르치지.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학교에서 학교는 빠져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매일 

학교는 가는 거고 주말 빼고. 차라리 가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같이 공부도 

할 겸 진로선택도 하고 하면은 좋잖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사례 12)”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필수적으로 이런 경우를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 교육을 받긴 한데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니까 애들이 그냥 일단은 

수업을 뭐 그런 교육이나 성교육, 법교육 그런 것들을 일단 애들이 안 들어요. 

아예.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듣게 만드는 식으로. 교과목으로 만들어서요 (사례 

10)”

“부모님 이혼하시고 심적으로 좀 힘들었고, 진로 문제로 부모와 갈등이 있는데... 

이런 상담을 학교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11)”

“학기초에는 깨우는데 그 다음엔 그냥 내버려 둬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좀 

깨워줬으면. 공부하게 해줬으며 (사례 9)”

교육선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음악/미술 치료(2명), 

흥미로운 프로그램 개발(1명),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줄 것(1명) 등이었다. 

“음...저는 심리상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미술심리나 그림 그려서 심리 나타내

는 거나 그 결과를 알려주고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심리상담, 미술치료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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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도움 많이 되더라구요 그 클리닉? 뭐 약주는 그런 거 말구요, 무슨 치료, 

모래치료, 색감치료. 선생님이랑, 교실이 이거 한 세배만해요, 그럼 거기 막 

놀이기구들이 쫙 있거든요 거기서 모래 샌드모래 있잖아요 막 뭉쳐지는 모래, 

그런 걸로 선생님이랑 뭐 만들고 하는데, 대부분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지루하

니까, 뭐 몸 움직이는 거 하면 오감이 다 재밌어야 사람이 안잘 거 아니에요 

안 지루하고, 그냥 클리닉 같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도 분노조절장애 그렇

게 고쳤고, 다스리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클리닉 추천하고 싶어요 (사례 8)”

“양아치가 됐든 비행청소년이 됐든 애들은 솔직히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없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생각이 없어

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에 끌리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흥미가 있고 관심이 많이 갈 정도

의 흥미가 좀 필요하고 좀 도움이 됐다. 이런 걸 느끼게 교육을 해야, 프로그램

을 만들어야죠. 아. 오늘은 이걸 배웠다.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좀 그거를 

알리고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례 12)”

또한 진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위에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외에도 

4명의 학생들은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이 관심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

고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얘네가 하고 싶은 적성이나 특기나 흥미를 가진 것을 알아봐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면 헬스를 보내고 헬스를 끊어 줘가지고 헬스를 뭐 2시간 하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2시간 하겠다. 그 증명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 오는 거에요. 그럼 얘가 그걸 보고 만약에 2시간을 못하고 1시간을 

하거나 아니면 빠졌다. 그러면 제재 같은? 벌을 주는 거죠 (사례 13)”

“지원해 줘야죠. 교육이라든지. 교육 그런 거. 아니 체험? 자기들이 미래가 없으

니까.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진로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배울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면 바로 갑니다 (사례 14)”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 그걸 체험하게 

해주든가 그 쪽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교육받는다고 그렇게 나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원해 주면 바로 배우죠 (사례 15)”

또한 미성년자 처벌에 관해서 현재는 너무 관대하니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에(1명), 국가가 청소년들의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만드는 관행(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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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었다.

“정말로 청소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하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벌수위를 어른들이랑 똑같

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정해져 있는 소년법에서 추가를 해서 더 심하게 준다거

나. 만약 한번 범죄를 했으면, 뭐 한번까지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이랑 똑같이 별차이 없이 기소유예를 주든가 아니면 교육받는 대신에 그걸 

끝내주던가 하고 만약 그게 반복됐음 진짜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른들하고 똑같

이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전. 근데 너무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년법이 

세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폐지하는 건 좀 무리수인 것 같기는 하고 좀 

팍팍 세게 올려버리면 (사례 2)” 

“2명이 했다는 이유로 특수가 붙었어요. 특수절도. 형이 훔치는 거 망봤고, 일부

러 제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절도 이렇게 막 뜨니까 그런 

걸 보면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는 특수절도를 했으니까 나쁜 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아니면 죄목을 특수절도로 하지는 않고 

좀 거부감들게 표현하지 말고. 진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됐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죄목을 붙이거나 해서 좀 더 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끝내거나. 어차피 청소년은 

미성년자여서 성년이 안됐기 때문에 뇌도 다 안 자랐고 판단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쪽에서 좀 생각을 해서 청소년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법을 만들고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강력계로 보내는지. 

그 강력계는 진짜로 살인해서 오는 사람들도 오고 그런 곳인데 강력계를 미성년

자를 보내버리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례 10)”

또한 국가가 청소년, 비행청소년들에게는 무관심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솔직히 지금 한국 비행청소년들한테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

하기에는 투표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비행청소년들이니까 좀 무시하려

고 하죠? 빼려고 하죠? 그런 막 선거 나와 가지고 비행청소년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조금 무관심한 것 같고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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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9 청소년 면접조사 주요 내용 요약

구분 항목 주요 내용

청소년

참여 동기
Ÿ 경찰단계 : 사랑의 교실, 자체선도, 조건부 훈방(7명)
Ÿ 검찰단계 : 보호처분 수강명령, 보호관찰 중 참여(5명)
Ÿ 기타 : 학교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3명)

도움이 된 

부분

(좋았던 점)

Ÿ 자기반성, 혼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 
내용 이해,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학습 지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 마련, 관계개선, 학교수업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서, 
강사의 지지적인 태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체험 기회, 간식 제공, 
일상생활습관 개선 등

힘든 부분

Ÿ 내용 : 식상한 내용이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됨, 법교육을 제외하면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음.

Ÿ 운영 : 초·중·고교생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 부분, 학교에서 온 
아이들과 법원에서 온 아이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점, 공범과 
같이 수업을 듣는 점, 교육기관이 실내에서 하루 종일 교육만 
듣는 점, 수업이 지루함, 어른들의 시선이 부정적임, 교육기관이 
너무 멀어서, 15주 간 1시간/1주씩 진행되는 점 등  

현재 

주요문제

Ÿ 학교 부적응, 자퇴 고민, 검정고시 준비 등 진학 문제
Ÿ 부모와의 갈등(부모이혼, 아버지의 폭력, 대화 단절, 가출)
Ÿ 학교 선배들의 지속적 괴롭힘, 보호관찰, 수면장애 등 

개선 요구

Ÿ 내용 : (준)법 교육, 진로설계, 직업 연계 등 실용적 내용, 생활습관 
개선, 자기반성을 이끌어내는 내용 등

Ÿ 운영 : 지루한 강의 방식 지양, 체험활동, 능력 있는 강사 활용, 함께하는 
수업, 멘토링, 토론식 수업 등   

(2) 현장 실무자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

가. 선도대상의 범위와 적절성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제도는 ‘강제성’이 없음에도 부적응

을 사유로 선도를 받도록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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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도프로그램도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  

“우리(경찰)단계에서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법률로 못 박을 수 있는 대전제의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략) 

사랑의교실, 표준선도프로그램 한계는 본인이 안 가면 컨트롤이 안돼요. 부모참

여 선도프로그램 참석률이 꽤 높았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할 수밖

에 없다. 이런 식으로(05).” 

“회복적 보호지원사업 예전에 했잖아요? 소년원 출원하면 CYS-Net으로 연계

시켜서 거기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보내도 

안 되고 연계도 안 되고. 정교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04).” 

“아이들이 자발성이 있으면 다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얘네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자꾸 사고를 치게 돼요. 이제는 연락 좀 끊고 싶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효과가 있죠. (중략) 주기적으로도 사실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항상 불참하거나 안 오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03).” 

검찰단계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경미한 폭

력, 사기, 절도, 모욕 등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검찰은 초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선도와 

성인이 된 후 동종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이 이미 있다’고 하면 이미 선을 넘었다고 봐서 (검찰

에서)선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판으로 넘기고요, 성범죄는 바로 재판에 넘기고 

경미한 폭력 범죄나 사기절도, 인터넷 사기라든가 모욕, 무면허 운전, 이런 

거 위주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에 선도를 

하고 피해회복이 안 되고 ‘엄벌 해 달라’는 경우는 소년재판을 보내서 거기서 

한 번 더 합의할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11).”

“(재범의 경우)이미 무감각해진 애들이 많아서 차라리 초범에 더 엄하게. 안타까

운게 이런 애들이 성인이 된 순간 초반에 구속되는 애들이 많아요. 소년 때 

선처 받던 거 생각하고 계속 하다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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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존의 다양한 선도제도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사각지대를 효과적으

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 ‘훈방’되거나 입건된 이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 단계, 그리고 소년원을 출원하거나 보호관찰이 완료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

이 종결’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선도대상의 범위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호처분이 종료된 19세 이상 성인기에 접어든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

의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이 종결된)이후에는 뭔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

가 없으니까(04).” 

“소년원 나오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이 끝났을 경우에 본인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20살, 21, 22살 넘어가게 되면 할 게 없고 두려워지니까 오히려 센터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02).” 

또한 경찰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훈방 조건으로 

하는데,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식적인 매뉴얼 중 하나가 훈방결정 할 때 피의자의 처분불원서를 첨부하거든

요(05).” 

나. 선도방법의 전문화 및 다양화 방안

교육적 선도제도가 (검찰)교육조건부기소유예와 방법론 면에서 겹치더라도 대

상자의 중복을 피하고, 소년사법절차상 다이버전을 활성화하는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검찰단계의 교육조건부기

소유예의 경우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교육적 선도제도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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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교육적 선도와 검찰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하고 똑같아요. (중략) 

방법론은 중첩이 되더라도 대상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육조

건부기소유예 검사들이 잘 활용을 안 해요. 단순기소유예가 많아요. 보호자들이 

민원제기를 엄청 많이 해요. 교육조건부기소유예는 방학 중에 최대한 많이 하는 

것으로... 몰리면 방학 중에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04).” 

현장실무자들은 선도제도와 방법을 전문화하는 방안으로 각 기관이 우범소년 

등 비행청소년과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초범, 그리고 재범자를 구분해서 담당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체계가 잡혀 있으면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지 않을까.. 

비행청소년, 소년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섞어버려요. 실효성이 떨어

진다고 생각해요(07).”

“비행을 한 청소년이랑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랑 구분 없이 진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명이나 재범 그런 아이들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08).”

“(초범)얘네들은 수갑 던지면 무서워하는데 재범은 ‘한 번 차보면 안되요?’ 하고 

열쇠 찾으러 다니고. 초범은 경찰이 2범 이상은 무조건 지자체에서(선도프로그

램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09).” 

“소년범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선도를 몇 % 이상 해야 되니까. 비행청소년이랑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랑 구분 없이 진짜 하고 있어요. 구분이 필요하고요 

소년범 중에도 죄명이나 상습적인 재범 아이들도 구분하는 기준이 확실히 필요

한 것 같아요(08).” 

다. 선도주체와 선도후견인의 임무와 적절성

청소년 재범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도대상 청소년이 발생하기 전에 지자체

가 주체가 되어 각 시도 및 시군구 내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선도후견인 풀(pool)을 

만들고 필요 시 이들이 즉각 투입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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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마다 있는 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관마다 후견인 역할

담당자를 딱 만들어라.’라고 역할을 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만약 갑자기 기관에서 후견인 하라고 하면 업무 외적인 일이라 말 그대로 순수

한 목적이 되지 않는 거죠. 기관에 후견인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01)”

라.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

선도대상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방식을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이므로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은 최소 1개월 이상 “1:1 관계기반의 접근”을 통해 “역할모델

(role model)”을 제공하고 긴 호흡으로 청소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1 아니면 2:1로 이렇게 소수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외적인 것도 다 할 때 

정말 그 아이가 개선이 되더라고요(08).” 

“(검찰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벌 받는 거로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

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심지어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고. (중략) 대학생 둘에 학생 하나 2:1로 멘토, 멘티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108배하고 1박 2일이지만 효과가 좋지 않았나(11).”

“역할모델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중략) 단기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아이들 습관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길 위의 학교)동행자 선생님이 저희(법원)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

되셔서 아이를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만나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데 (효과

가 좋아)올해는 법원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중략) 다녀올 동안 약 2주, 사후프

로그램까지 약 한 달 동안 불량교우하고 단절하고 휴대폰 사용 안하고 생활습관

이나 이런 게 변화되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품행이 교정돼요(10).”

“학교에서 특별교육 대상자가 나와서 센터를 보내요. 얘가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서 또 받으면 또 다른 기관 또 다른 기관으로 계속 돌리더라고요. 학생 한명을 

가지고. 그럼 이 학생이 와서 ‘다른 기관은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필요성을 점점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는 그냥 내가 학교에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특별교육을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도 많이 있고(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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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거의 유사하죠. 교육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수하고 정교하

게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교사와 애들 간의 

관계형성이 얼마나 잘 됐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갖다 대도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직원 역량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원들이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04).” 

한편, 청소년이 “입건”된 경찰서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청소

년의 “거주지”에서 교육적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청소

년 개인의 특성이 고려된 ‘관계기반’의 선도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입건된 경찰서, 사고 친 곳에서 해버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힘들어요. 

주소지로 (사랑의 교실)보내기가(07, 08, 09).”   

“‘미안한데 내(판사)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도 현 단계에서 어른들이 마련한 

좋은, 너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소년원에 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사회 인식은)그 비용도 아깝다는 거잖아요. 소년원 한 끼 식사비가 천 

원 수준이예요(10).”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적 선도의 경우 ‘사건’이 아닌 ‘대상’인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개별사건으로 상호 연결된 ‘청소년 간 네트워크’에 

개입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 청소년 개인이 아니라 

소위말해 ‘비행또래집단’을 하나의 개입대상으로 설정하여 집단역동(group 

dynamic)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말한다.

“독고다이로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은 잘 없어요. 비행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비행을 저지르는데 10명이 팸에 들어

가 있으면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저질러서 한꺼번에 소년원에 가든가 보호관찰 

가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 들어갔다 나오면 또 어울리게 되고.. 얘들을 단체로 

개입을 해서 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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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꿈드림센터에 배치된 청소년동반자 가운데 학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러 명이 비행또래집단에 함께 개입하거나, 이들 청소년동반자를 선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선도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생애주

기라는 긴 안목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꿈드림)는 학교나 가정 이런 데를 찾아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고치는 애들, 힘든 애들이 있는데... 예산이

나 수당이 있으면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아요(03).” 

“재판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선발되어서 ‘길 위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소년원 

갔다 그럼 실패냐?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소년원 가도 이후에 사회생활 

할 때 ‘길 위 학교’ 를 통해서 성취와, 보람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성찰했던 

그 경험들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 계속 하는 거고. ‘열흘 가는데 아이 한 명 당 400씩 들여서 

갔다 온 아이 재범하고 소년원 가는 애들 수두룩한데 그걸 왜 하냐?’ 그렇게 

하면(안 됩니다)(10).”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단기가 아니라 몇 년 

후를 내다보면서(03).”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 가운데 교육적 선도에서 특별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역할극’ 형태의 

심리극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현장 실무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경찰, 검찰, 법원에서 부모참

여 프로그램과 심리극, 체험활동을 운영하기에는 전문가 확보와 예산 문제로 어려

움이 많아 지자체와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협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이들이 이 교육(부모 참여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기 자신의 뒤틀어진 

인생을 바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절대 눈물 안 흘릴 것 같았던 아이가 

눈물 흘리고.. 얘기들을 억지로라도 풀어내고..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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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05).” 

“미술치료는 소년범의 경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스피치쪽

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10초도 얘기 못하고 있다가 2시간 정도 지나면 

5분에서 7분 정도는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 차수에는 서로 

자기가 가해했던 학생, 자기가 훔쳤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역할극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범죄심리사들

은 비전공자가 많아서 저희가 외부에서 섭외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수당

을 지급하는데 사실 SPO 예산에서는 굉장히 출혈이 큰 부분이에요. (중략)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07).” 

“(법원)저희가 코레일과 연계해서 ‘멘토와 함께하는 비전여행’ 이라고 1년에 두  

세 번 정도 당일 기차여행인데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대전에 도착하

는. 보호소년 아이 중 한 명이 17살이었는데 평생 KTX를 처음 타본대요. 그런 

아이들과 자원봉사위원,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들하고 부산 가서 교육, 문화

체험을 시도하는데 많이 부족해요. 아이들 수백 명 중에 한 열 명밖에. 법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그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

는 것도 필요하고 공동모금회나 민간자원도 활용하고(10).” 

“(검찰)도리사 템플스테이하면서 명상도 하고 108배하고. 할 때는 불평이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절에 가서 시간 보내면서 명상도 해야 되고 자연 

속에서 경치도 한 번 바라보고 스님이 와서 강의하면 느낌이 다르고 하니까(아

이들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11).”

특히 CYS-Net(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필수연계기관인 경찰이 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에 대상 청소년을 연계한 경우 빠른 개입이 요구되는 이들 청소년의 

특성 상  서비스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우선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선도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자가 병원에 동행할 수 없을 

때 전담경찰이나 청소년동반자가 동행하여 상담과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틈새 지

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아예 꿈드림(센터)의 원칙에 최우선으로 두면(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니

까 저희가 그냥 (개입하죠)소화해버리죠(09).”

“표준선도프로그램 문제점이 전담경찰이 따라가야 되고 문제가 있어요. 연계까

지만 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병원에)데려다달라 밖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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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07, 09).”

“(표준선도프로그램이)병원이라는 데 (부모가)부담을 엄청 가지고 계시고요. 근

데 요즘 특히 분노장애나 ADHD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오히려 의뢰를 하는 

학부모들이 6개월에 한 번씩은 있어요. ‘경찰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근데 

돈이 안 드니까. 면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에도 안 남잖아요. 정신과 치료

라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총 4명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10시간 이수까지 

했는데 10시간 하려면 5번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SPO만 계속 쳐다봐요 

왜 안 데리고 오냐(07).”

선도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본인 동의 절차의 경우, 경찰과 검찰 단계의 선도프

로그램도 공통적으로 본인 및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교육적 

선도의 경우 경찰의 훈방, 검찰의 기소유예와 같이 강력한 ‘혜택’이 없을 경우 

자발적인 동의와 실효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도조건부 보호관찰도 부모를 같이 불러서 위탁동의서를 받고 첨부하죠. (중

략) ‘이거 제대로 안 받아서 이쪽에서 취소 들어오면 재판 보낸다. 그럼 너 

가서 몇 달 동안 재판 받고 그 뒤에 더 엄한 처벌 받게 된다’ 하거든요. 걔네들도 

그걸 알고 동의하죠. 만약 ‘널 위한 거야. 동의할래?’ 하면 동의를 한다 해도 

‘이거 안 나가도 되네?’ 딱 알고. 정말 그게 필요한 애들은 정작 연락 끊기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11)”. 

② 교육적 선도제도 전반 

가. 소년사법체계 및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문제

전문가들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는데 이견이 없었다. 한편, 경찰과 학교 간 정보공유를 포함한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사건에 대한 이중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이 근절되어야 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비행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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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계속 서로 감추려고 하니까. 아이는 계속 다시 겉도는(05).”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법원)가 동행영장을 발부하거나 소재탐지 촉탁을 

한 게 전산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안타까웠던 사례는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데 별건으로 다른 사건을 또 저질렀어요. 똑같은 00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하고 동행영장 발부했는데 그 의뢰서가 00서에 7월 10일에 도달했고, 그 

아이가 7월 15일에 별건으로 00서에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담당자가 다르니

까 (소통이 안돼서)소재탐지촉탁은 ‘집에 가 보니 아무도 없다. 아이 신변을 

알 수 없다’ 그런 케이스가 계속 발생하는데 소년보호재판 핵심은 아이가 비행을 

저지른 후 보호처분이 최대한 빨라야 실효성이 있는데 소재탐지가 안되고 여러 

기관의 협력이 안 돼서 1년 후에 재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10).” 

“(정보공유가 미흡한 것이)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일 수 있어요.. (중략) 소년을 기를 때에는 다 공유를 해야 돼요. 

감추려고 하고 엄마가 ‘제가 케어 할 게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꾸 

재범을 저지르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절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도프로그램에 돌리기 위해서 학교에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인정 조퇴 같은 경우는 (공문)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부모가 원치 않아요. 근데 부모가 원치 않았을 

때 저희가 통보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05).”

각종 제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 간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부처 간 연계, 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개입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처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같은 대상자를 갖고 있고 각자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02).”

“중복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애들 상담 하다보면 보호관찰소에서도 상담 받으

라.. 위탁위원하고도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중복으로 계속 시키는 것들이 

많아서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03).” 

“사실 저희(검찰)는 보내기만 하지 그 뒤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을 잘 못 

하다보니까. 어떤 애들은 큰 강력사건 터뜨린 거 아니면 선처 받는걸 아니까 

또 보호관찰 또 보호관찰 좀 많이 하면 소년원 1~2개월 이러니까 별로 무서워하

질 않아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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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도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교육적 선도제도가 운영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 낙인과 처벌의 일환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학교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럼 얘가 학교에서 학폭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특별교

육 명령을 받아서 저희센터(비행예방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죠. 근

데 피해자 쪽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 학폭법이 아닌 소년법 상으로 또 

오게 돼요. 법원까지 가게 되면 상담조사로 올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 종료가 

되면 교육조건부기소유예로 또 오게 돼요. 여기에 학교장이 지자체에 교육적 

선도를 요청하면 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한 짓은 한 가지 행동인데, 그것을 다스리는 법들

이 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폭력대책법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다 보니

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04).” 

“경찰에 잡혀서 온 아이들인데 교육 오고 나서 학교에서 알게 되면 학교에서 

또 별도로 선도위원회가 열리더라고요(01).”

“낙인 효과 때문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자퇴해서 오는 경우도 생각보

다 많아요(02).”

특히 경찰에서 ‘사랑의 교실’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청소년을 연계하여 진로, 구직 등을 병행지원 한 경우 경험

적으로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경찰단계에서 

외부 기관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이 다수이므로 타 기관과

의 연계를 위한 지침과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멘토링을 하다 보면 외부 기관에 연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꿈드림센터, 청소년

복지센터에 연계해서 검정고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학교 안 다니고 불법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불법 토토나 사채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삥도 많이 뜯고..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데 사실 검정고

시보다는 알바.. 편의점이라도... 자기들이 월급 안 떼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알바를 찾아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재범이 낮아지는 경우는 있어요(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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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경찰)이 유선 상으로 확인하고.. 좀 획일화되거나 통합된 시스템 같은 

게 있다면 편리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학업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게 딱딱딱 되어 있으면 저희도 연계하

기가 엄청 쉬운데(07).” 

이어 현직 판사는 경찰, 검찰 뿐 아니라 가정법원도 후견복지사업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지역 내 청소년

지도자 등을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방안

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손․발이 없어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집행은 연합(연계)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길 위 학교’는 대전지역에 쉼터가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들이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라서 이 분들이 동행자로 참석해주셔서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사비로라도 아이들과 10박 11일 계속 걸으면서 

좋은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교육 받으시고 법원 신병불인

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해서 법적 근거도 갖추고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10).” 

나. 선도제도 각각의 유사점과 차이점

현장실무자들은 기존의 선도제도가 전반적으로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여 차별화

가 되지 않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선도효과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랑 보호관찰소, 경찰서 세 기관을 연계하는데 학교에서 

이 친구가 징계위원회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다음에 사랑의 교실로 

또 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두 달 뒤 쯤 보호관찰소 또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연속으로 세 번 만나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이들도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다 거기서 거기인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피드백을 하고 난감

해요(02).” 

“학교에서 특별교육 대상자가 나와서 센터를 보내요. 얘가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서 또 받으면 또 다른 기관 또 다른 기관으로 계속 돌리더라고요. 학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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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가지고. 그럼 이 학생이 와서 ‘다른 기관은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필요성을 점점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는 그냥 내가 

학교에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특별교육을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01).”

한편, 현장 실무자들은 모든 선도프로그램은 청소년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을 감소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투자 관점에서 국가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추

진해야 할 사업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가족의 보호력을 상실한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서는 처벌 이전에 반드시 사회적 지원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정책대상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변화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낙인이 아니라 교육하고 교화하고 선도정

책을 펴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거거

든요. (중략) 아이들 열 명 중 한 두 명이 변화되면 분명히 훨씬 이득이다(10).” 

“소년보호사건 90%이상은 가정 결손과 보호력이 없는... 아이들이 본인 의지만

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선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의 보호와 안정된 생활력

이 없으면 안 돼요. 안타까운 사건은 보호력이 없어서 사회 내 처우를 반복해도 

비행을 반복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너는 어쩔 수 없이 소년원을 

가야 된다.” 비행은 중하지 않고 차털이에요. 차에 몰래 들어가서 기껏1,300원 

이런 걸 반복하는데. 집에 알코올중독인 아버지하고 엄마는 3살 때 이혼해서 

없고, 아버지는 때리고 할머니는 장애가 있으셔서 얘를 챙겨줄 수가 없고 오히

려 보호자들이 ‘얘 소년원에 가면 안 된다고. 얘가 소년원 가면 우리는 누가 

돌봐주냐’는 얘기에요. 그런 상황인데(10).” 

“제가(검사) 한 6개월 하면서 청소년 약 100여명 사건을 봤는데, 대부분 결손가

정,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사고를 쳐서 오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사건은 터졌고 처벌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진행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낀 건 얘네들 생활, 교육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처벌을 

받더라도 검사실에서만 잘 못 했다고 반성문 쓰지 돌아가면 또 사고를(11).” 

   

검찰에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선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선도가 필요하더라도 지역 내 인프라와 여건이 갖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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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판에 회부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소년의 입장에서 

선도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검찰의)선도프로그램으로는 지역마다 많이 다릅니다. 다만 보호관찰소는 전국

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조건부기소유예가 있고...(중략) 선도조건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거의 보호관찰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지역 사정에 

맞춰서 하는데 전청에 있을 때는 대학과 제휴해서 심리상담, 미술치료 이걸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했는데. (중략) 지금(현 지역) 선도조건부는 법사랑위원회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도리사 템플스테이 하는 거(11).”

다. 기존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진단 

경찰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경찰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선도’, 치료프로그램의 일환인 ‘표준선도’ 등 사실상 경찰단계에서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이후 선도프로그램의 이수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에서)경찰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이런 여부를 그렇게 따지

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가 독단적으로 재판단해서 소년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는 (검찰단계에서)보호관찰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가지고 소년보호재판 또는 사건이 클 경우에는 형사사건

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끝납니다(05).” 

특히 현직 경찰은 선도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서 경찰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소년을 ‘입건’부터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비현실적으로 많아 실질적인 지

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선도위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한계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

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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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프레셔는 결국 그 가정이 

받는 거예요. 경찰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검찰로 갔더니 검찰에

서 또 이런 걸 이수하라고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부담이.. (중략) 

제가 소년업무를 3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법의 잣대로만 해결

하려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어요. 소외계층, 가정의 붕괴, 보호자

의 부재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근본적인 원인에서 찾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오는 사건들을 그냥 처리하는(05).” 

“저희 관내에 소년범이 지금 한 300명 정도... 어마어마해요. 쏟아져 나오는데 

직원은 5명밖에 안되는데,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09).”

“애들한테 물어보면 “밥 먹으로 가요. 간식 먹으러 가요.” 이렇게만 하는.. 진짜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분들 애들을 통해서는 많이 못 봤어요. 그 분들은 애들의 

그런 걸 잘 파악 못 하는구나(09).”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은 대상과 목적을 구분하고 있음에

도 사실상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또한 검찰단계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지역별로 

운영 편차가 큰 상황인데, 필요에 따라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훈령은 아주 간략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세부지침이 있는데 딱 들어가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경찰 관서 내 자체선도프로그램은 어떤 아이들을 하라. 

사랑의 교실은 어떤 아이들을 보내라. 표준선도프로그램은 어떤 아이들을 보내

라. 문제는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05).” 

“법사랑위원이 민간단체잖아요. 지방검찰청에 가면 법사랑위원실이 따로 있어

요. 거기랑 검사들이랑 연계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서로 데면데면 하는 

곳은 잘 안돼요(04).”

“검찰 자체적 (선도는) 반성문이 불성실하면 다시 쓰라고 하는데 사실 반성문 

한 번 더 쓴다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략) 법사랑위원분들이 지역에

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젊어도 40대, 5~60대 이런 분이 많은데 10대 학생들

과 매칭해도 공감대 자체가 없어서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이정도고 사실 그것도 

많지 않아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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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운영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범죄심리사가 작성하는 자료는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단계에서 모두 참고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범죄심리사의 역량과 전문성에 편차가 커서 질 관리와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범죄심리사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경찰 단계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보는 유일한 자료이거든요. 법원에서도 보는 자료에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가 심리사의 경험정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심리사가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돼요. 이 시간에 그 아이의 

암수범죄나 가정환경을(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심리사의 재량인 것 같아요. 

너무 대충 대충하는 것이 만연화되어 있는(05).”

“전문상담사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수련생이고.. 수련은 자기 스킬을 늘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죠(06).”

“범죄심리사 선생님이 경찰서에 몇 명씩 배정이 됐어요. 이분들이 (상근이 아니

라)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말에 된다 그러면 애들이 안 되고 맞추는 

게 너무 힘든거죠(09).” 

「소년법」에 따른 ‘우범송치제도’의 경우, 현재 대상 청소년이 너무 많고 소년분

류심사원이 과밀일 정도로 입소자가 많아 가정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거나 

제도를 이용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호관찰제도의 경우 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선도프

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범송치)요즘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09).”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분류심사원도 가득차서 힘든 부분

이 있습니다(07).” 

“(민간기관과 연계하면)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보호관찰 보내도 ‘잘하고 있지?’

확인하는 정도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보호관찰 안 된다고 

취소 통보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소년재판으로 보내야 되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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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경찰과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만족도와 수요도가 매우 높았다. 반면 우범송치 시 ‘1호 

보호자위탁’은 선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고, 면밀한 관찰이 필요

한 청소년의 경우 판결 시 관할 지역 내 SPO 또는 청소년상담사 등 특정 선도후견

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검찰 내부 전산망(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에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하여 동행영장 발부 및 소재탐지촉탁도 

전산 등록하는 등 현행 정보공유와 관련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날 입건된 애들이 20명인데 (사랑의 교실에)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4명은 우리가 해야돼요. (중략) 사랑의 교실은 자체선도프로그램과 다르

게 빡세고 되게 좋아요. 인원만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최고인 것 같아(09).”  

“겨우 보내 놨는데 1호 보호자 위탁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는 이거 왜한거지?’ 

이렇게 돼버려요(07).” 

“(판사님이) “너 재판받고 너 나가서 똑바로 해.”가 아니고 “나가서 관내에 000

형사 있지? 계속 지켜보라고 내가 지시했으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말 한마디

만 넣어달라고 부탁했었어요(09).” 

“유관기관 간의 협력관계가 안타깝고 KICS에 소년보호사건 관련된 동행영장 

발부나 소재탐지촉탁도 전산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10).” 

한편 현재의 선도프로그램은 대상 청소년의 특성이 고려되기보다 선도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기관의 요구 등 물리적 여건에 따라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저지르는 범죄가 가벼운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선처할 

여지가 많은데(남학생만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상 한계 때문에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남학생으로 해 달라’ 요즘 성범죄 이런 게 민감하니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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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0 현장 실문자 면접조사 주요 내용 요약

구분 항목 주요 내용

현장 

실무자

선도대상

Ÿ 강제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경찰·검찰·법원단계에 있는 선도대상 청소년이 적절(다이버전 
제도 일환으로 추진)   

Ÿ 경찰단계 선도조건부 훈방 대상(처벌불헌), 검찰 송치 전,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처분이 종결된 청소년 대상 제도화 필요

선도방법

Ÿ 우범소년, 초범, 재범청소년을 구분하는 등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
의 전문화 및 다양화 모색 필요

Ÿ 1:1 관계기반 접근이 가능하도록 자치구 단위에 선도후견인 풀을 
구축하고 대상 청소년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

Ÿ 역할모델을 통해 청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 필요
Ÿ 선도후견인을 법원의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간 연계와 공식적 활동 근거 마련 필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Ÿ 입건된 관할 경찰서가 아닌 청소년의 거주지 내 선도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Ÿ 공범, 초·중·고교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등 비행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집단교육 방식 지양 필요

Ÿ 지역 내 비행 또래집단을 하나의 개입·지원 단위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선도프로그램 도입 필요  

Ÿ (경찰단계)선도프로그램 참여율, 단기 재범률 뿐 아니라 해당 청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이 되어야 함. 

실효성

제고방안

Ÿ 부모참여를 강제,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필요
Ÿ 역할극, 법교육, 문화·체험·체육 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경찰-지자체-민간 협력) 
Ÿ 경찰이 CYS-Net 필수연계기관임에도 대상자 의뢰 시 대기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우선 개입 근거 마련 필요
Ÿ 표준선도의 경우 보호자가 병원 등에 동행하기 어려울 때 전담경찰, 

청소년동반자, 선도후견인 등이 동행하여 상담과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틈새 조력서비스 도입 필요

Ÿ 강제성이 없으므로 교육적 선도제도 참여 시 유인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법절차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Ÿ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와 체계를 개선하여 사안 발생 시 빠른 
시일 내 선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 청소년에 대한 이중처벌과 
각종 불이익이 근절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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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 비행의 경중(輕重)에 따른 선도프로그램 제공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있어 성별, 연령대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다. 먼저 오프라인 도박과 인터넷 도박,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방화의 경우 남자청소년, 집단따돌림 하기는 여자청소년의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 음주, 청소년출입제한/금지구역출입 등 지위비행의 경

우 16세 이상 고연령대 청소년의 경험률이 높았지만, 그 외 비행행위는 중간연령

대(14~15세)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비행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보면,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비행의 경우 고연령대가, 재산비행, 성비행, 그리고 전체 

비행 정도는 중간연령대의 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 특히 청소년 및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서도 대상 청소년의 초범, 재범 여부 등 죄질에 대한 

고려 없이 집단형태로 선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이른바 ‘악풍감염’ 등 부작

용 문제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선도프로그램에 배치할 때 성별, 연령대별 고려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요소보다 비행의 경중(죄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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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본 연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보호요

인과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각각 확인되었다. 먼저 위험요인의 경우 우울 및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갈등, 부부갈등, 학대 

및 소외,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 교제, 교사-학생 간 비우호적 관계, 강압적 학교분

위기,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 접근성, 지역사회해체 등 11개 요인 모두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압적 학교분위기 요인만 성비행 

범주에 해당하는 비행행위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친밀한 이웃관계 요인

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어 향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미시적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보호요인의 경우 일부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는데, 개인적 차원

에서 도덕관념, 가족차원에서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또래차원에서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 교제,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학교차원에서 우호적 관계의 

교사 존재가 비행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의 도덕관념, 친

사회적 성향의 친구,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친구 세 가지 요인은 비행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선도프로그램에서 법교육, 인성

교육 시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요소를 대폭 강화하거나,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중장기 성과지표로 ‘도덕성’을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행 및 범죄에 연루된 대다수 청소년이 또래집단 내 역동(dynamic)의 영향을 

받는데, 또래의 제지와 영향력은 비행을 억제하는 핵심 보호요인이라는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활용한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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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및 여가·문화·취미 영역 선도프로그램 확충

본 연구에서는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각각의 선도프로그램의 선도효과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여가·문

화·취미’에 해당하는 각종 활동들이 비행행동 감소에 가장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

은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상담 및 치료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 세부프로그램은 체육/운동활동, 동아리활동, 댄스 및 비보잉, 

음악활동,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요리활동, 가족캠프, 미술활동, 멘토링, 각종 

체험활동, 취업알선 등이었는데 여가·문화·취미 유형에 속한 프로그램이 다수 포

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및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서도 선도프로그램에서 가족과 함께하

는 기회가 제공되거나, 교육보다 체험과 활동이 수단으로 활용될 때 참여도와 

선도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현장 실무자는 가족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가족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효과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가족프로

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부모님께 피해를 끼치고 부끄러워서’ 등을 이유로 

선호와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다만 경찰, 검찰, 법원에서 가족프로그램과 

여가·문화·취미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조사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처분의 일환으

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우가 10명 중 3명에 달했는데,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각종 봉사활동의 경우 모든 선도프로그램 유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가장 

낮았다. 이는 봉사활동 자체가 선도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정과 선도의 

수단으로 봉사활동을 활용할 경우 청소년이 그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Chapter Ⅳ.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 321

자기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내용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지역사회 내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유형 사회서비스 확충

본 연구의 조사표본에서 10명 중 9명(91.7%)이 재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5명 가운데 9명이 재학생이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듯 이들은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해 학교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학교에서 교육과정 기반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기준 등 실제

적인 법교육을 실시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는 학습여건이 갖추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청소년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진로 유형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수업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학습경험과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의 기회가 되어 비행행동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교육 및 진로 유형 선도프로그램은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다음

으로 비행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취업알선, 창업교육, 진로탐색, 적성

검사, 직업체험, 대입준비지원, 검정고시 준비지원 등의 교육 및 진로 지원이 비행

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및 상담을 활성

화하고, 선도대상 청소년을 위한 학교 안팎의 진로·진학·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유형에 

해당하는 선도프로그램을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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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도프로그램의 교정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본 연구에서는 선도프로그램의 7개 유형이 7개 교정목표(심리·정서적 안정, 

학업증진(학업동기 포함), 생활습관 개선, 긍정적 가치관 형성, 가족관계 향상,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지역 내 건전한 활동기회 확대)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청소년의 성별, 연령, 운영기관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이 평가하는 선도프로그램의 각 유형별 효과성은 교정목표와 관계없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3~3.4점 정도로 대체로 균질적이었다. 다만 선도프로그램의 내

용과 교정목표가 관련성이 높을수록 선도효과가 높았다. 즉, 선도프로그램 유형 

중 가족관계 향상 차원에서는 가족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았고, 학업증진 

차원에서는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선도프로그램이 목표를 명확히 할 때 실질적인 교정목표 달성과 선도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자청소년의 효과평가가 여자청소년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프로그램 유형은 여가·문

화·취미활동 영역에 불과하였다. 또한 12~13세, 14~15세, 16세 이상 청소년 

간의 효과성 평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존의 선도프로그램이 성별, 연령대에 따라 효과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일부 확인되었다. 다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가·문화·취미활동 영역의 선도프로

그램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비행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된 만큼 선도프로그램 기획 및 배치 시 이러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의 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 유형에 따라 청소년들

이 지각하는 선도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7개 선도프로그램 유형 

모두에서 예외 없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이 사법·치안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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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선도프로그램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는데, 사후검증 결

과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비행예방센터) 간 차이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당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

이 경찰을 포함한 소년사법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각각의 선도프로그램이 궁

극적으로 교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선도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가 있는 선도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는 등 근거기반

(evidence based)의 제도 추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청소년의 거주지 기반 선도프로그램 운영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은 대상 청소년의 사건이 발생, 처리되는 관할 경찰서

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서가 

원거리에 있을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 대상 청소년의 주소지 내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는 민간기관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뢰하는 경우도 많지만, 해당 기관에서 이들 청소년에게 

개입해야 할 의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면접조사에 참여한 15명의 청소년들은 경찰의 훈방조치 조건으로, 

검찰단계에서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처분 내 수강명령의 일환으로, 보호관찰관의 권유 

등 다양한 경로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도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참여를 위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특히 선도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관에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원활

한 참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선도프로그램 제공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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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소년의 여건을 우선 고려하여 주거지 내 기관에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실 운영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Ⅴ장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 제안배경

 2. 정책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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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106)

1. 제안배경

1) 주요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선도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

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2차 자료 분석, 조사 시점 현재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등 다각적인 분석이 활용되었다. 먼저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 자료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를 다이버전

(diversion)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소년사법절차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

를 보완하는 제도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행청소년 대상 선도제도

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초·중

등교육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등 최소 8개에 달하였다. 각종 선도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조직도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6개에 달하며 이들 

각각의 제도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06)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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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다이버전 제도를 중심으로 가족참여, 개별 맞춤형 처우, 장기적 처우, 다기관

협력, 민간단체 참여,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 등 선도효과에 도움이 되는 운영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형사절차보다 법원의 교육처분명령의 일환으로 ‘준

수사항’을 통해 선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보호자위탁 등 「소년법」에 따른 

1호 보호처분과 유사한 내용도 포함하는 등 선도제도의 개념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었다. 일본은 경찰이 ‘소년경찰활동규칙’을 근거로 소년서포트센터를 기

반으로 민간기관과 연계한 선도프로그램 사례와 처분 결정 전 선도프로그램 운영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은 미국의 다이버전 제도와 유사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특수 다이버전을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는 것이 특징이었다.  

2차 자료 분석은 선도대상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

다. 먼저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위법

행위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이 있는 재학

생은 약 19만 명으로 추정되며, 중·고교생 가운데 환각성물질 이용경험자는 약 

120만 명,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을 이용한 경험자

는 약 3.5만 명 등 약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다음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단계에서 포착되는 비행청소년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경찰단계 약 6.3천명, 검찰단계 5.6만 

명, 법원단계 약 1.2만 명(우범소년 약 3백 명, 「청소년 보호법」 등 7개 법률 

위반행위자 가운데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약 4천명, 소년원 출원 

등 보호처분 종결 대상 약 8천명 포함),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서 

파악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연간 약 3만 명 규모로 각각 추산되었다. 즉, 이들

을 모두 선도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정책대상의 규모는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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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19세 미만 청소년 인구의 약 25.2%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 추정 과정에서 행위 중복과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감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청소

년비행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여건이 과연 대상의 규모와 개별 사안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인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현재 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처분 및 조치의 일환으로 선도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비행경

험에 있어 성별, 연령대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행위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특히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비행 경험은 16세 이상 청소년이 가장 

많았지만, 비행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비행과 성비행, 그리고 전체적

인 비행정도는 중간연령대(14~15세)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重)하였다. 이는 해당 

청소년을 선도프로그램에 배치할 때 연령과 성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초범, 재범여부를 포함하여 행위 특성과 경중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였는데 

청소년 스스로의 도덕관념,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의 

존재, 문제행동을 통제(제지)하는 친구의 존재가 비행행위를 감소시키는 가장 강

력한 보호요인이었다. 또한 기존의 선도프로그램 가운데 비행억제 효과가 높은 

영역은 여가·문화·취미,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본 조사 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 선도프로그램의 효과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이 준사법기관

이나 사법·치안조직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

는 참여 청소년의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실제 재범억제 효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프로그램 참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프로그램의 

질이나 효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선도 효과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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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이 선도프로

그램의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과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서는 교육적 선도제도

의 운영방식과 효과적인 내용 요소를 확인하였다. 즉, 1:1 관계기반, 부모참여, 

여가·문화·취미·진로 등 청소년활동과 체험 영역의 프로그램이 비행행위 억제에 

도움이 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진학·취업·창

업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실무자들은 중복처우를 최소화하

는 측면에서 교육적 선도제도의 핵심 정책대상은 경찰에서 훈방, 즉결심판 대상인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 그리고 소년원 출원 등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사회적응

과 재범예방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재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은 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경찰서를 기준으로 

실시되는데, 청소년의 원활한 접근성과 참여도를 감안할 때 주소지(거주지) 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기관 간의 연계 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의 확충이 전제되어

야 할 것이다. 

콜로키움과 학계·현장·정책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에서는 비행 초기단계 위기청

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법」과의 연계 추진,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었다. 결국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제도는 처벌이 아닌 처우의 일환으

로 제공되어야 하고, 법제의 정비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선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연구방법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Ⅴ-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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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문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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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2차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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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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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자료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개선방향과 추진과제를 모색하였다.107) 

(1) 비행청소년 보호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확충   

: 선도대상과 선도내용의 명확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용어 변경

      검토 필요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베이징준칙, 리야드지침 등 국제협약의 당

사국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아동·청소년이라도 구금, 낙인을 최소화하고, 사법절차

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수단을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우범, 지위비행 

규정 철폐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면서 청소년 비행(범죄)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처우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적 선도제도

는 사법절차 진입 직전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사법절차 내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 그리고 사회 내 처우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유사한 제도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의 규모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교육적 선도제도를 유지할 경우 유사중복에 따른 

논란보다 사각지대의 발굴·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특히 교육적 선도제

도의 시행주체가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현행 사법체계 내에서 민간이 지원

하는 프로그램의 체계화, 내실화를 통해 기존 선도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107) 이 연구는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제도를 소년사법체계 내 다양한 선도제

도와의 관계 속에서 존치(存置) 필요성을 검토하고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육적 선도제도와 기존 선도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지엽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있으나, 소년 강력범죄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법제 전반의 개선 논의는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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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폐지보다 존치가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적 선도제도는 비행청소년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사회보장법」을 근거로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

충하고 접근권을 보장하여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적, 발달

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제도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육적 선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처우(treatment)이자 조치라는 

점에서 처분을 포함한 처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각종 보호처분과 병합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보호지원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선택권과 

자율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운영절차를 포함한 선도내용과 수단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준칙 상의 규약을 이행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이와 같은 본인 동의

가 일반적으로 심리적 제약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이후 처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발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적 선도제도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와 같이 기소의 유예라는 이익(이득)도 없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를 의무사항으

로 유지할 경우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선도제도가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호조

치이자 사회서비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통고의무자 등 청소년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교육적 선도제도는 청소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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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구속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강제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본인 동의를 

전제로 선도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도내용에 ‘유인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정책대상(선도대상)의 범위와 선도내용을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각각 

규정할 필요가 있고, ‘선도’라는 용어를 ‘(비행)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

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

∙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베이징준

칙, 리야드지침 협약당사국으로서, 사법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행한 

청소년을 다루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책무를 지님.  

∙ 우범소년 규정 철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선도제도의 낙인

(stigma) 요소를 최소화하는 내용과 방

식으로 접근해야 함.     

∙ 경찰단계에 포착되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이버전(diversion), 보호조치가 종결

되어 소년사법체계가 아닌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처우, 조

치, 지원의 일환으로 운용   

∙ 선도는 처벌이 아니며 국제준칙의 협

약사항 이행 측면에서 본인 동의 절

차 유지 필요 

⇒

∙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 확립

∙ 경찰단계에 포착된 위법행위 청소년

에 대한 면밀한 사정(assessment)

과 처우(treatment) 일환으로 제도 

운영 → 교육적 선도대상 명확화  

∙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조기개입,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제도 설계 필

요 → 본인 동의방식 유지, 가족참여 

및 체험·활동프로그램 확대      

∙ 각종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추진하거

나 처분과 병과 시 이중처벌금지 원

칙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

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용되어야 함.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용어 변경 

검토 필요

그림 Ⅴ-4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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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파트너십 구축 

   : 위기청소년(비행청소년) 보호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 강화 및 

경찰-지자체 연계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법제화 모색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분과 처우를 통해 비행의 

촉발원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행 소년사

법체계 내 각종 선도제도가 행위의 처벌보다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와 같이 비행예

방에 대한 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해당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는 지역사회 내에 이들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적 선도제도는 사법체계 진입 전·후에 걸쳐 위기청소년을 포착하는 

게이트웨이의 기능 뿐 아니라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선도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처분이 종료된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reentry)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보호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독자적인 제도운용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현행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비행소년의 처우와 관련하여 「소년원법」을 제정·적용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교육사상 원칙’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교육은 

‘국가의 침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범소년과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원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복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들이 처분대상이 아닌 사회서비스의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공적 기구인 ‘소년국

(jugendamt)’이 「소년원법」을 보조하는 사무와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국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시이

자 보호시설 및 후견인과 관련된 법원지원 업무와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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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감시행정까지 담당

한다(원혜욱, 2018, p.34). 우리나라의 경우 일선 시·군·구의 아동·청소년복지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에서 우범소년과 14세 미만 비행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보호지

원 등의 업무는 일체 담당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 전략으로 자치구 행정조

직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비행소년 보호지원에 대한 자치단

체장의 책무이행을 강화하거나, 공공기관이자 준사법조직인 소년비행예방센터(꿈

키움센터)가 이들 아동·청소년과 가족복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단계에서 포착된 비행소년에 대한 입건과 검찰송치를 

최소화하고 재비행을 예방하는 근원적인 지원 책무가 자치단체장에게도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해당 위기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사정

(assessment)을 통한 맞춤형 처우(treatment)를 의미하는데, 아동·청소년에 대

한 면밀한 진단을 기반으로 개별 맞춤형 처우계획서가 개발되고 이를 토대로 개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미국,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은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며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경찰의 훈방실무

를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로 법제화하여 경찰과 자치단체가 연계한 초기 

비행청소년 대상 다이버전 제도로 운영하고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

략을 통해 제도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주효(奏效)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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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평

가 결과, 청소년기관, 민간기관에서 운

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의 비행예방 효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년사법체계와

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선도효과 제고 

필요  

∙ 현행 선도프로그램은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의 접근성, 

참여도 제고를 위한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하여 비행청소

년 보호사무가 보편적 제도로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해

야 함. 

∙ 보호처분 시 지자체 내 청소년 안전망의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 

강화 

⇒

∙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한 다이버전 제도

로서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법

제화 및 소년비행예방 중·장기 전략 모

색 필요

∙ 소년사법체계와 민간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개선 및 강화 

∙ 청소년의 주소지(거주지)에서 해당 선도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제도 개선

∙ 교육적 선도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자체 

자치법규 제정 활성화 

∙ 비행청소년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별적인 처우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참

여제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기능 강화 등 비행

청소년 보호지원 확대

그림 Ⅴ-5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2) 

(3)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위험(risk)과 요구(need)를 고려한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적 선도제도의 핵심 성과지표는 재범 여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범률 

감소는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일 뿐이다.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성과지표를 예로 들자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향상’, ‘학업증진(학업동기 포함)’, ‘친사회적 친구관계의 형성과 

유지’, ‘생활습관 개선’,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등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이 부모(보호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거나, 역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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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role model)과의 1:1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활동과 (극기 훈련을 포함한)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일 때 청소년의 재범에 대한 인

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그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행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식과 행동변화 효과가 검증된(evidence-based)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당 청소년의 위험과 요구가 고려된 다양한 수단이 개발·보

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모참여 선도프로그램의 효과가 일부 확인된 

만큼 참여한 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로

서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 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경우 지역 내 인적, 물리적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운영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도의 기본 취지에

도 불구하고 해당 청소년의 상담·교육·활동을 ‘보호관찰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적 선도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례수와 보호관찰소

의 기능을 고려할 때 검찰단계에서의 선도는 보호관찰소보다 시·군·구 단위 청소

년기관 및 시설, 민간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하여 반감이 클 수밖에 없고 충격(shock) 이외

에 선도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시 선도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의 제정·시행을 통한 운영여건 개선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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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보

호자)의 참여와 보호 책무 강화 필요 

∙ 집체 방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1:1 관계

기반 접근을 통한 내실화 운영방안 모색  

∙ 근거기반(evidence-based)의 사업 추진 

: 선도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취지에도 불

구하고 상담·교육·활동을 보호관찰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처분 전 선도기관

이 보호관찰소인 것은 청소년에 처우보

다 처벌로 인식되고,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례수가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

는 이상 선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

정임. 

⇒

∙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검토 

∙ 역할모델(role model)로서의 선도후견

인 확충 및 질 관리 방안 마련  

∙ 여가·문화·체육·진로 등 청소년활동 프

로그램과의 연계 제도화 추진(자치법규 제

정)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에 있어 지

역여건을 고려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가 보호

관찰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검토

∙ 교육적 선도의 성과지표로서 재범률 지양

하기,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 맞추

기

그림 Ⅴ-6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3) 

이상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교육

적 선도제도의 기본방향 및 원칙을 포함한 중·장기적 운영방향(안)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Ⅴ-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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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교육적 선도제도의 중장기 운영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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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추진과제 

1 법률 정비를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

표 Ⅴ-1 법률 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 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

산

사

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 신규 ○ 여성가족부

 1-2. 「소년업무규칙」 개정: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 신규 ○ 경찰청

 1-3.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 신규 ○ 여성가족부

 1-4. 「소년법」 개정: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

      처분 및 사회봉사명령 연계 운영
○ 신규 ○ 법무부

 1-5. 「학교폭력법」 개정: 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및 특별교육조치와의 연계

      근거 마련

○ 신규 ○ 교육부

 1-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회복지원 강화

○ 신규 ○ 여성가족부

1)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1) 1-1-1.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 변경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부터 제21조와 하위법령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적 선도의 정책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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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 상 교육적 선도제도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이 

일탈·부적응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임에도 ‘선도’라는 용어가 통제·처벌·제재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용어의 변경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동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108) 교육적 선도

라는 용어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낙인을 해소하고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년보호시설

을 퇴소하거나 처분이 종결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추수지원을 ‘회복적 보호지원’으

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는 점도 

장점이라 하겠다.109) 다만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선도’가 다수의 법률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며, 교육적 선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경찰·검찰·법원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기

능이 강하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110)

(2) 1-1-2. 경찰서장 등 신청권자 범위 확대 및 선도대상 범위 제한  

한편,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선도 신청권자에 ‘경찰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장’, ‘상담·복지시설장’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

고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신청권자’와 ‘통고의무자’

108) 동법 제19조 및 제2항에서 선도를 각각 ‘보호지원’,‘선도활동’,‘보호지원활동’으로, 복귀를 ‘복귀 및 적응’

으로 대통령령을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선도후견인을 ‘보호지원후

견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1849, 제안일자 : 

2018.02.08.). 

109) 동법 제19조에서 교육적 선도의 용어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동법 제20조, 제21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뿐 아니라 유관 법률에서도 용어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법률 상 용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교육적 선도제도로 기술하였다.

110) ‘선도’라는 명칭을 ‘보호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선도후견인’은 ‘보호후견인’ 등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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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111) 무엇보다 선도대상인 ‘비행·일탈·부적

응 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위비

행을 포함한 일탈·부적응을 사유로 선도라는 개입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

(net-widening)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

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 따른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②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부가처분에 의한 특별교육 대상 청소년

③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통고 대상 청소년,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종

결되어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수강명령 대상 청소년

④ 「소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

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

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대상 청소년 및 보호자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가운데 사법경찰관, 상담시설의 장이 요청한 청소년

⑦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 따른 선도프로그램의 대상 청소년  

    

(3) 1-1-3. 법률 및 하위법령에 교육적 선도내용 및 절차 규정  

이와 함께 현행 법률 상 교육적 선도 시행주체에 ‘국가’가 제외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국비 투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원내용을 법률에 명시하

여 신청자들이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교육적 선도제도의 시행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3조의 상담 및 교육,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포함하고 해당 

111) 통고의무자로부터 통보된 선도대상의 경우 사후에 본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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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활동·체험 등을 수단으로 

한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교육적 선도 실시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

하도록 한다(표 Ⅴ-2). 

시행령에서는 선도내용에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가·문화·취미, 봉사, 가족지원을 명시하여 지원내용을 구체화할 필요

가 있다(제11조). 시행규칙에서는 선도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통합지원

체계 운영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와 지원내용을 신속하

게 결정하고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가 의뢰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제13조 제1항) 기본적 상담·조사, 전문적 상담·조사 

조문을 삭제, 해당 청소년에 현물·현금·서비스 형태로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선도

실시 기관 및 선도후견인이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내용과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제13조 제2항).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에 선도결정 결과 뿐 아니라 선도결과 

통보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제14조). 이상에서 언급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방향과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Ⅴ-3이다.

표 Ⅴ-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

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에 적응 

및 복귀를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청소년

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 상담·복지시설장의 신청과 경찰서

장, 보호관찰소장의 통고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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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교육적 선도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선도

를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

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선도는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

인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복귀하

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한다.

③ 선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도의 결과

를 검토하여 선도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

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

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선도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1.「청소년 보호법」제50조에 따른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2.「소년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부가처분에 의한 특별교육 

대상 청소년, 제4조 통고 대상 청소년, 제32조 보호처분이 종

결된 청소년, 제32조 수강명령 대상 청소년, 제49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  

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대상 청소년 및 보호자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피해아

동·청소년 가운데 사법경찰관, 상담시설의 장이 요청한 청소년

5.「소년업무규칙」제31조에 따른 선도프로그램의 대상 청소년

② 보호지원은 제13조 상담 및 교육,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을 포함하며 해당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활동·체험 등의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지원의 결과

를 검토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적 

선도의 

실시

Ÿ 제19조 ①항 
- 시행주체 :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

- 신청자 : 청소년, 보호

자, 학교장, 경찰서장, 

보호관찰소장, 상담

복지시설장(청소년 

이외 신청 시 청소년의 

동의 필수)

- 대상자 : 「청소년 보호

Ÿ 제5조 
- 대상자 선정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Ÿ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 교육적 선도 대

상자 중 비행․일탈 예

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

요한 청소년

Ÿ 제12조
- 선도신청 : 지자체장에 제

출(별지 제6호 서식)

Ÿ 제13조 ①항 : 선도대상자 
선정절차 
- 지자체장은 신청을 받은 

후 지역사회통합지원체

계 운영위원회 또는 실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

정 및 지원내용 신속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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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 「소년법」, 「학교

폭력법」, 「아동·청소

년 성보호법」, 소년업

무규칙 상 선도대상 및 

피해아동·청소년

Ÿ 제19조 ②항
- 선도방법 : 제13조 상

담 및 교육, 제14조 특

별지원 포함 상담·교

육·활동·체험 등 청소

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

달에 도움이 되는 방법

으로 대통령령 위임

Ÿ 제19조 ③항 
- 선도기간 : 6개월 이내

(청소년 동의 받아 6개

월 범위 한번 연장 가

능)

Ÿ 제19조 ④항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여성가족부령 위임

Ÿ 제11조 : 선도내용
- 선도 실시 전 선도 대상 

청소년과 상담

- 상담 및 치료, 행동교

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

가·문화·취미, 봉사, 

가족지원 내용 실시  

- 선도후견인이 있는 경

우 의견을 들어 선도의 

내용․방법 및 기간을 

정함. 

-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Ÿ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교육적 

선도 대상자의 선정 및 

선도 실시 등에 관한 

사무

정

- 단, 사법경찰관, 검사, 판

사가 의뢰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지원 가능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선

도실시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Ÿ 제13조 ②항 : 기본적 조사‧
상담 내용
- 삭제

Ÿ 제13조 ③항 : 전문적 조사․
상담 내용
- 삭제

Ÿ 제13조 ②항(신설) : 지원
내용
- 해당 청소년에 현물, 현

금, 서비스 형태로 직접

지원 

- 또는 선도실시 기관 및 

선도후견인이 지원 가능 

Ÿ 제14조 : 선도결정 
- 지자체장의 선도결정 서

면 통보 

- 학교장 통보는 청소년, 보

호자가 동의한 경우

-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 

상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선도결과 통보 

시설의 

설치․운
영

Ÿ 제20조
- 국가 및 지자체는 선도

시설의 설치․운영, 선

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선도활동에 대

한 지원 및 지도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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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소년업무규칙」 개정: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소년업무규칙」을 근거로 하는데, 동 규칙에

서 ‘(경찰은)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재비행 방

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단계의 교육조건부 훈방은 제도의 취지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에 경찰에서 해당 청소년을 「청소

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에 의뢰(referral)할 경우 입

건하지 않도록 하여 조건부 훈방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표 Ⅴ-4). 이러한 

조치는 소년사법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청소년을 가급적 빨리 제도적으로 전환조

치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경찰단계의 훈방을 입법화하여 제도의 책임

성을 담보하고,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의 책무를 경찰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선도

후견인

Ÿ 제21조 ①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단체는 청소년 개인
별로 전담 지도하는 선도
후견인 지정 가능

Ÿ 제21조 ②항 : 선도후견
인은 청소년지도사, 청소
년상담사, 청소년 시설․
단체․기관 종사자, 청소
년지도위원, 학교전담경
찰관 중에서 지정

Ÿ 제21조 ③항 : 선도후견
인의 임무․지정기준 등은 
여성가족부령 위임

Ÿ 제15조 ①항 : 선도후견인
의 임무
-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

내용 변경, 선도기간 종

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

제출

- 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Ÿ 제15조 ②항 : 지자체장은 
선도후견인에 대하여 교육 
실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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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도 공히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Ⅴ-4 ｢소년업무규칙｣ 제31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1조(선도프로그램의 운영)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행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외부기관을 선

정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비행소년의 재비행 방지에 적합한 프로그램

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1조(선도프로그램의 운영) 

① 좌동

② 좌동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행소년

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으로 통보한 

경우 입건을 아니 할 수 있다.     

3) 1-3.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및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근거 마련

(1)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3항에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를 받은 친권자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물론 

친권자가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적절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친권자가 부양의무자로서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각지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책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 상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에 

대한 통보는 보호자로 하여금 자녀를 지도감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① 해당 

보호자가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② 해당 보호자가 교육적 선도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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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거나, ③ 해당 보호자에게 교육적 선도제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호자

가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강제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보호자의 책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마련한다는 측면

에서 ①과 ③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특히 통보 시 해당 친권자에

게는 교육적 선도제도에 대한 리플릿과 부모교육 신청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안내자

료가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보호자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주체

가 되어 사안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가 책정되도록 한다. 비슷한 예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교육에 참여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6월에 완료된 바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조치는 「청소년 보호법」 상 선도·보호

조치 대상 청소년에 대한 통보 시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는 강제와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면서, 보호자(친권자)가 부모교육을 통해 교육적 선도를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보호자(친권자)가 선도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법 제14

조를 근거로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반드시 심사하여 생활지원, 학업지

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물품, 서비스, 금전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하도록 한다(표 Ⅴ-5, 표 Ⅴ-6).  

표 Ⅴ-5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64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

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및 

선도 신청)

① 좌동

② 좌동

③ 선도·보호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은 친권자

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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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와 같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 제3

항, 제50조 제3항, 제64조 제3항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와 같다.

현행 개정안

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

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9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도대상 청소년에

게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

하는지 심사하고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

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서비스, 금

전을 제공할 수 있다. 

제64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7

호․제7호의2․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14.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

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4(과태료)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제50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친권자

가 부모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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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 근거 마련 :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신규 법률 제정 

청소년 비행 사안의 대다수가 피·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또래 가해

자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인

다. 이로 인해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지원은 아동·청소년

의 인권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년범죄의 재발을 억제

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현행 법률과 보호체계 내에서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이에 19세 미만 범죄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할 경우 19세 미만 

성 착취 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청소

년 보호법」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성 착취 피해 청소년을 포함한 범죄피해 청소년 

전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세 미만 범죄피해 청소년 등의 

보호를 위한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항목과 

주요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표 Ⅴ-7), 

표 Ⅴ-7 소년범죄 및 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항목 주요 내용

소년범죄피해 상담기관의 

설치·운영

- 소년범죄의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등

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기능)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 피해자의 상담,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시설의 설

치 또는 지정 운영

- 보호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급여 제공(생계비, 

의료비, 교육·훈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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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소년법」 개정

  :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처분) 및 사회봉사명령 연계 운영

교육적 선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보호지원이라는 점에서 현행 「소년

법」 상 보호처분의 한 형태로 포함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고 판단된다. 다만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의 일환으로 연계 운영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처분 시 교육적 선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Ⅴ-8).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현행 CYS-Net 필수연계기관에 보호관찰소 등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안전

망 내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을 하향 14세 

이상에서 12세 이하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비행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사회봉사명령

을 포함한 봉사활동이 선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적 

선도제도와 연계한 내실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항목 주요 내용

소년범죄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

- 소년범죄 조사와 심리 시 아동·청소년의 비밀보장 등 인권 보호 

조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용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학업지원

-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 준하여 주소지 이외 지역의 학교

에 대한 취학을 원할 경우 지원

- 학교 차원의 이중처벌 등 불이익 금지를 통한 학업중단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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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소년법｣ 제32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

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

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

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

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

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 ③ 좌동

④ 제32조제2항제3호에 의

한 특별교육에는 교육적 선

도를 포함하며, 선도 기간과 

내용 등은 「청소년복지 지

원법」 제19조를 준용한다.

5)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및 특별교육조치와의 연계 근거 마련 

「학교폭력법」 상 특별교육이수는 학교폭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사 법률 

및 제도와 중복될 경우 「학교폭력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동 법률상 특별교육은 교육적 조치로서 직영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교육적 선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학교폭력 대응 조치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고 판단된다. 또한 자치단체장 역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업무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이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PO의 

주요 업무 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동법 제17조의 개정 문제는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과 관련하

여, 조치 이전 단계에서의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등 교육적 방법의 적용과 

학교의 해결 권한을 인정하는 조치와 연장선상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 



356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즉, 교육적 선도제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화해와 조정을 목적으로 학교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에도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Ⅴ-9).  

표 Ⅴ-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

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

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좌동

1.~4. 좌동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교육

적 선도 또는 심리치

료(신설)

6.~9. 좌동

② ~ ⑧ 좌동

⑨ 자치위원회는 가

해학생이 특별교육, 

교육적 선도를 이수

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

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⑩ 교육적 선도는 「청

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를 말한다.

⑪ ~ ⑫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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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피해아동·청소년의 치유·회복지원 강화112)  

(1) 1-6-1.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한 법 개정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 사안을 다룸에 있어 국제협약을 포함한 세계적 동향은 

처벌, 통제, 제한과 같은 수단은 어디까지나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아동·청

소년은 성매매 폐해로 인한 피해자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과 

접근을 견지할 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하여 임명한 아동의 매매와 성매매, 아동 음란

물에 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은 당사국에게 “모든 형태의 아동 매매와 

112)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입법조사처, (사)한국

여성변호사회, (사)두루, 한국YMCA연합회, 엑팟코리아 탁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성착

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2018.08.28.)” 자료집을 참고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

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

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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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화하는 법을 제·개정함으로써 명확하고 포괄

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내법이 성학대 및 성착취 아동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동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

였다(Champion, 2018, p.16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도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

동·청소년은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

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2017. 06. 15 동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성매매 사안에 있어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혹은 상호 합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대방에서 절대 동의한 것이 아니며 아동·청소

년은 언제나 피해자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예방

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관련법에서 아동성매매를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요보호아

동·청소년(children in need)에 준하여 보호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규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개정하여 국제

인권규범을 적용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2) 1-6-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현행 법률 상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달리 국선변호사 선임이 

배제되고 해바라기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

는 인식 때문에 도움과 지원 요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책추진 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안전망의 공백이 해소

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들이 성착취 피해상황에 이르게 된 경로에 개입하지 못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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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가기보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용하여 대상 아동․청소

년 규정을 삭제하고,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피학대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듯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역시 처분이 아닌 치유와 

회복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대체하는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

야 한다. 

첫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률 개정을 통해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청소년의 재통합 프로그램 및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와 특별지원이 활용되도록 한다. 이때 교육적 선도는 청소

년 본인, 보호자, 학교의 장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학교의 장이 성착취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에서와 

같이 친권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낙인과 이중처벌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찰’ 또는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기관의 장’이 신청권자가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적 선도대상 피해아동·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

하여 치유지원과 생계·학업·자립지원을 통해 탈위기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 경우

에도 본인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규정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년부 송치),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를 

대체하는 교육 및 치유 상담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교육적 선도제도 내에서 개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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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청소년에 특화된 기관, 인력을 확충하고, 자치법규에서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표 Ⅴ-10).

표 Ⅴ-10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1-6-3. 란사로테협약(Lanzarote Convention) 가입·비준 및 보호대

상 범위 확대

각종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국제기준

인 란사로테협약(Lanzarote Convention)에 가입, 비준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의 

재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전에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을 관련법과 제도에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각종 성폭력 문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

라 「형법」 제305조에 13세로 명시된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 즉, 성교 동의 연령

(age of consent)을 영국과 같이 16세로 상향조정하거나, 「아동복지법」 상 아동 

현행 개정안

제38조(대상아동·청

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3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은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법경찰관, 제46조 상담시설의 장이 피해아동ㆍ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교육적 선도

를 요청한 경우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속하

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소년부 송치) 삭제

제40조(대상아동·청

소년 등에 대한 보호

처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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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인 18세 미만으로 맞출 경우 보호대상 범위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Champion, 2018, pp.72-73).113) 

113)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

소년에 대한 간임 등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을 골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012275, 제안일자 2018.03.02.),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 추행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동법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012364, 

2018.03.07.)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여성가족위

원회 회의록 제364회 정기회, pp.1-7), 원안가결 공포되었다(의결일자 2018.2.20.).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보호제도 관련 해외 사례 ]

[영국]

· 성교 동의 연령(agee of consent)을 16세로 성매매(prostitution)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로 

‘상호 합의에 의한 것, 아동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판단 하에 2015년 「중범죄법

(Serious Crime Act, 2015)」, 「거리범죄법(Street Offences Act, 1959)」에서 아동 성매

매(child prostitution)라는 용어가 삭제되었고, 거리에서 상업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처벌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 → 대상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아동·청소년

· 성착취 방법인 그루밍(grooming)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성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에

게 한 번이라도 접근할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형사 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개정

· 아동 성착취, 그루밍, 아동학대물 관련 범죄, 성범죄자 기소를 위한 국가 간 협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란사로테 협약*에 2018년 6월 비준  

※ 란사로테 협약(Lanzarote Convention) : 유렵연합(EU)의 성착취, 성학대 등 모든 종류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조약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 대상 각종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 처벌,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등을 골자로 하며, 국제법 최초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하는 ‘그루밍’을 

가장 위험한 방식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함. 2007년 채택, 2010년 7월 시행된 국제기준 

[미국]

· 연방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2000)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의 성매매는 자발적인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정의하여 처벌이 아닌 

피해를 지원하도록 함. 이를 근거로 2008년 뉴욕주를 시작으로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안에 있어 면책법(Safe Harbor Law)을 적용, 미성년자를 범죄자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

로 규정하여 보호지원함.  

* 출처 : Champion S., 2018, Lanzarote Convention. pp.61-106. 
https://www.coe.int/en/web/children/lanzarote-convention 인출일: 2018.10.17.; 
https://sharedhope.org/about-us/our-mission-and-values/ 인출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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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

표 Ⅴ-11 청소년보호 추진체계 정비 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

산

사

업

법률

제·개정

신

규

개

선

추진시기 주무

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2-1.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 신규 ○

경찰청

여성가족부

 2-2.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 비행

      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 개선 ○

경찰청

지자체

 2-3.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 

      정보공유체계 개선
○ 개선 ○

범부처

지자체

1) 2-1.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 :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1) 2-1-1. 지자체-경찰단계의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근거 마련

현재 경찰단계에서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하여 훈방, 즉결심판, 선도·지원을 결

정하여 사안을 종결하는 절차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사 종결 권한이 검사에게 있고 경찰의 (조건부)훈방을 공식적

인 다이버전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판례에서 경찰의 훈방권한

을 인정해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위기

학생·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선도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법 시행령에 

SPO의 업무를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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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범소년을 포함하여 경미한 소년사건을 다룸에 있어 구금과 입건을 

최소화하고 해당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

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국제준칙에도 부합하는 처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기준 경찰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참여대상은 연간 

9천 명을 넘어섰다(표 Ⅴ-12, 표 Ⅴ-13). 향후 경찰의 자체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전문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선도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Ⅴ-12 경찰의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참여인원
사랑의 교실 표준선도 프로그램 자체선도 프로그램

운영단체 참여인원 운영병원 참여인원 운영관서 참여인원

2014 29,654 96 5,661 42 627 237 23,366

2015 21,789 118 5,985 45 463 228 15,341

2016 20,105 126 5,861 52 254 235 13,990

2017 20,092 149 9,559 60 179 195 10,354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416; 2017년 통계는 경찰청 내부자료 활용.

표 Ⅴ-13 사랑의 교실 운영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참가인원 5,883 7,630 6,837 17,877 9,859 8,531 6,659 5,661 5,985 5,861 9,559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417; 2017년 통계는 경찰청 내부자료 활용.

한편, 본 연구의 조사표본에서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경찰의 자체선도, 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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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행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범률을 추적한 결과가 아니며 참여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응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긍정적 평가는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를 담보하는 

기본 요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경찰의 자체선도와 비교

할 때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비행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의 전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효과적일 수 있음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에 기존의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등을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경찰단계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주로 선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1천 여 명이 선정·관리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4,763명, 선도 교육대상은 1.3만 여 명(연계율 40.5%)이며(관계부처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2018.8.31.),114)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약 10.2개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18, p.415). 즉, 

관계기반의 맞춤형 선도·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경찰이 선도과정에

서 상담, 복지 등 직접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지자체가 경찰의 선도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각

급 경찰서는 CYS-Net 필수연계기관 이기도 하다. 이에 법적 근거가 부재한 현행 

경찰단계의 조건부 훈방을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제도화할 경우 제도운용

은 경찰이 담당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무는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된다. 

114)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17.12.22)’ 및 ‘보완대책(2018.8.31.)’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위기학생·청소년 지원 및 선도 강화, 범죄가 우려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재범방지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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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2.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교육적 선도제도의 관리 및 운영체계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1안은 현행 지자체 청소년복지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찰청과의 연계를 강화

하는 방안이다. 1안은 시·군·구 단위까지 설치가 완료된 CYS-Net, 청소년상담복

지센터를 허브로 활용하여 선도대상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므로 기존의 전달체계 내에서 훈련된 전문 인력과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에서 미흡했던 비행청소년 보호지원업무를 체계화·내실화한다는데 의미

가 있다. 다만 시·도 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대안학교, 민간단체 등의 구심점 역할

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1안의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광역단위 기관(시·도 센터)이라 할 

수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 선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군·구 센터와 민간기관이 차별화된 선도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선도후견인 등 전문가 풀 확보, 인력양성, 프로그램 질 관리, 네트

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력 등의 총괄 업무가 포함된다. 1안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Ⅴ-8〕이다.  

2안은 준사법기관인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를 광역단위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꿈키움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

을 전제로 하며,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자치구 단위까지 설치를 

확대할 경우 예산 부담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다만 비행청소년 선도라는 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인 꿈키움센터를 기반으로 전국단위의 보편적 

사업으로 선도프로그램을 확장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선도프

로그램과 노하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 역시 최대 장점이라 하겠다. 반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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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자원연계 등 추수지도는 기존 업무 범위에 해당하

지 않아 센터 본연의 사업내용과 기능의 대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림 Ⅴ-8 교육적 선도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1안)

2) 2-2.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 비행청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1) 2-2-1. 경찰단계 전문가참여제 확대 및 청소년지도자의 선도심사위

원회 참여 강화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포착되는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와 교육적 선도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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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도록 한다. 먼저 경찰단계에서 가·피해자에 대한 조사 이후 선도심사위

원회 단계에서 의사, 변호사, 교사 뿐 아니라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상담사)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조력과 사안에 대한 세밀한 사정(assess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경찰에서 ‘전문가참여제(범죄심리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참여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하였다(그림 Ⅴ-9). 유경험자 가운데 본 

제도가 필요하다(매우 포함)는 긍정응답은 10명 중 6명(60.4%), 도움이 되었다(매

우 포함)는 긍정응답도 비슷한 수준(63.8%)으로 나타나 본 제도가 필요하고, 또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률의 각각 5% 수준이었다(그림 

Ⅴ-10).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도움을 받은 부분은 ① 성찰을 통한 개선의 기회가 되었다

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27%), 그 다음은 ② 수사에 대한 불안감 

감소로 심리적 안정에 도움(17.6%), ③ 고민 해결을 위한 조언(16.7%), ④ 처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10.8%), ⑤ 기타 다른 도움(5%) 순이었다(그림 Ⅴ-11). 

이상의 결과는 전문가참여제를 확대하고 비상근인 범죄심리사의 처우 개선을 통

한 최소 면담시간 보장 등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선도심사위원회 단계에 지역 

내 청소년지도자가 참여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다양한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115) 

115) 본 연구의 일환으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과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① 전문가참여제에 참여하는 범죄심리사 상당수가 수련과정에 있어 개인 간 전문성과 할애 할 수 있는 

시간 편차가 크다는 문제, ② 청소년 1인 당 조사시간이 평균 40~60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해당 청소년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입방향을 설정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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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전문가 참여제도 참여경험 여부

 

* 주: 1) 전문가 참여제도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전문가 참여제도의 필요정도의 응답 가운데 ‘보통이다’ 응답률은 34.2%임.

     3) 전문가 참여제도의 도움정도의 응답 가운데 ‘보통이다’ 응답률은 30.5%임.

     4) 응답평균값은 5점 척도 기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임.

그림 Ⅴ-10 전문가 참여제도의 필요정도 및 도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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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은 부분

  

(2) 2-2-2. 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처분·조치와 교육적 선도 연계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현행 CYS-Net을 대폭 정비하거나 소년비행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내 실무협의체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비효율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부처별 역할 등에 대한 조율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경찰단계의 조치와 교육적 선도제도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이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을 제도화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상담 및 특별지원제도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

을 검토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지원이 결정된 

경우,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교육적 선도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내에서 추수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경찰단계에서 

입건이 결정된 후 ‘송치 전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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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 송치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 기소 

결정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지도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단계의 조치와 교육적 선도제도의 연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다. 즉, 현행 제도 운용 시 ‘교육적 선도’를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에 의한 선도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며 ‘보호관찰소’에 의한 선도를 교육적 선도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제4호, 제5호)과 구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낙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선도 책무를 자치단체장, 지역사회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일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운영성과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단계의 처분·조치

의 경우 ‘통고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안은 통고 대상 청소년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다양화하는 일환으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와 특별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이 종결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적 보호지원’을 제

도화하고, 「소년법」 상 화해권고제도 및 보호처분의 부가처분인 특별교육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해권고제도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 

운영기관이 화해권고기관으로 참여하여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도록 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성사된 화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등 법적 효과를 부여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116) 이상에서 언급한 소년사법절차와 

교육적 선도제도의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 〔그림

Ⅴ-12〕, 〔그림 Ⅴ-13〕이다.

116)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는 2007년 「소년법」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신동주판사(의정부지방

법원)의 법원행정처 보호사법 연구반 자료집(2018.04)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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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소년사법절차와 교육적 선도 연계방안(경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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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소년사법절차와 교육적 선도 연계방안(검찰·법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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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 정보공유체계 개선

 

그간 정부기관 간 또는 민·관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청소년 비행에 있어 

조기 개입하거나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해도 보호관찰관과 선도위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개입 적기를 놓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재범을 

할 경우 경찰 입건 등의 정보가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도록 정보공

유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Ⅴ-14〕와 같이 경찰단계

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경찰이 학교와 가해자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폭력 사안

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 중에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8.09.11.).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8.09.1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251&lev=0&searchType=S&status
YN=C&page=1&s=moe&m=0503&opType=N (인출일 : 2018.10.2.).

* 주 : SPO(School Police Officer), 전담기구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부서)를 의미함. 

그림 Ⅴ-14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공유 체계도 

이러한 최근의 제도개선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

관(inter-agency), 학제(inter-disciplinary), 부처(inter-government) 간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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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확보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보호체계(safeguarding system)를 구조화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편의보다 ‘청소년의 이익이 최우

선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의 윤리의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각종 선도제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정보공유범위에 대한 논의

가 요구된다. 특히 특별히 의도된 경우가 아님에도 유사한 내용의 선도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되는데, 이는 비행행동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둔감하게 하고 프로그램이 의도한 효과를 도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선도과정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선도후견인이 선도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적인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역사회 내 선도프

로그램 운영기관(agency) 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방식보다 

일차적으로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정보공유지침(protocol)에 따라 대상자를 의뢰하고 선도결과와 이력을 축적

하여 해당 청소년이 중복된 프로그램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허브기관은 선도후견인 풀 구축, 교육적 선도 관련 ‘사회서비스 

바우처’ 운영, 시·도 교육청과 연계한 학력 인정 등의 사업도 관리하도록 한다(그

림 Ⅴ-15).117)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내에서 이들 선도대상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도대

상 청소년의 DB와 CYS-Net 통합정보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이 부분적으로 연계되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위기청소

년의 개인정보보호 및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법」에서 ‘재판, 

117) 사회서비스 바우처 및 학력 인정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과제 3-2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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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군사상 필요 외의 조회응답을 금지’하고 있는데 ‘소년범죄 예방과 사회서비

스 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발굴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조회응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동법 제70조).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를 근거로 

지자체(아동·청소년과)가 학교, 경찰서, 보호관찰소, 아동·청소년시설 등의 위기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통합관리, 활용하는 세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는 개인정보 활용과 유통에 관여하는 관·민의 윤리강령, 교육, 위반에 따른 제재조

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에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 및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청소년의 발굴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의무교육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16세 미만의 자로 할 것인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18세 미만

의 자로 할 것인지,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림 Ⅴ-15  교육적 선도 관련 정보공유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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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도 기능 및 효과 제고

표 Ⅴ-14 선도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

산

사

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3-1.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 개선 ○
범부처

지자체

 3-2.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 신규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3-3. 친권자(보호자) 책무 이행 강화 ○ 신규 ○
여성가족부

지자체

1) 3-1.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1) 3-1-1. 위기수준별 선도프로그램 운영

본 연구에서 네 가지 유형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라 참여 청소년의 비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표본에서 재산비행, 폭력비행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재산비행의 경우 준사법기관(비행예방센터)

에서 담당하는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重)하였고, 그 다음은 

경찰, 민간기관, 청소년기관 순이었다. 폭력비행은 민간기관, 준사법기관, 경찰, 

청소년기관 순이었다. 네 개 유형의 비행범주를 모두 고려했을 경우는 준사법기

관, 민간기관, 경찰, 청소년기관 순이었다. 즉, 본 연구의 조사 표본에서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가장 고위기청소년(youth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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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risk)이며, 민간기관과 경찰단계(자체선도)에 있는 청소년은 중위기청소년

(youth at middle risk),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저위기청소년(youth at low risk)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등 현행 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위기수준

별 예방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기관 간 협조 및 선도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청소년 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부처별 사업 추진을 통한 비효율과 사각지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존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반면 네 가지 기관별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참여 청소년의 인식을 검증

한 결과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가족프로그램, 여가·

문화·취미, 사회봉사 등 7개 영역 모두에서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이 경찰 및 

비행예방센터보다 비행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적인 

재범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지만, 비행정도가 경(輕)할수록 선도프로그램의 효과를 높게 지각한

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비행예방센터는 비행행동 교정을 위한 전문기

관임에도 학교 및 지역사회, 경찰, 보호관찰소, 검찰, 법원 등 다양한 단계에서 

의뢰되는 청소년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지각하

는 선도효과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특성

을 고려한 선도내용과 수단의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소년사건은 150여 개 소년재판소의 소년전담판사가 담당

하며, 청소년의 연령과 위기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적 조치, 교육적 징

계와 같은 선도조치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초범과 경범죄 등 경미한 소년사건

은 기소하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교육적 조치가 취해지나, 미성년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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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과 유사

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의 경우 청소년의 교육·진로·취업 등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 10세 생일부터 교육적 징계에 해당하는 선도 조치를 받은 

경우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 다만 교육적 징계 처분 이후 3년 동안 재범이 

없을 경우 기록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선도프로그램의 적용과 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프랑스의 비행청소년 다이버전 및 선도 조치 ]

· 프랑스 전역에 약 150여 개 소년재판소가 있고, 소년전담판사(le juge des enfants)가  

  배치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초범 및 경범죄는 기소되지 않고 부모 참석하게 훈계, 교육적  

  조치 등으로 대체됨.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재범(누범)인 경우 95% 이상 형사처벌됨.  
    

· 미성년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소를 대체하는 다양한 교육적(선도적) 조치와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손해배상, (법률적)경고와 같은 처분뿐 아니라 사회·직업교육, 조정과  

  중재, 형사화해, 법률적·규범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상황을 합법화하는 조치 등을 포함함.

· 10세 미만은 교육적 조치(mesures éducatives), 10~13세 미만은 교육적 조치와 교육적  

  징계(sanctions éducatives)만 가능하며,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적 조치, 교육적  

  징계 이외 일반형이 선고될 수 있음.   

· 교육적 조치(mesures éducatives)는 소년전담판사의 경고, 훈계, 부모 또는 후견인 위탁,  

  기소유예(미성년 사법보호기관 전문가의 지속적 접촉 전제), 보호관찰, 손해배상, 기물수리,  

  학업·취업진로활동, 교육적 조치 유예 또는 면제를 포함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교육적 징계(sanctions éducatives)는 출입금지(최대 1년 간 비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출입통  

  제), 피해자 접촉금지, 공범 접촉금지, 손해배상, 기물수리, 시민교육 실습(약 30시간 내외의  

  사회적 가치 함양, 민·형사상 법적 책임 이해 교육), 훈계 및 경고, 시설 및 가정위탁, 학업  

  유지 등을 포함함. 단, 벌금형, 구금형, 지역사회봉사활동은 전과기록이 남는데, 처분 이후  

  3년 동안 재범이 없는 등의 조건 충족 시 전과기록이 삭제됨. 

· 일반형(peine)에는 손해배상, (보호관찰조건)집행유예, 보호관찰, 벌금(7,500유로 이내), 지  

  역사회봉사활동(16~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반드시 교육·진로·사회 진입에 도움이 되는  

  활동), 시민교육 실습, 구금(13세 이상), 사회적·사법적 지속 관찰 등이 포함됨. 처분 이후  

  3년 동안 재범이 없을 경우 전과기록에 대한 삭제요청이 가능함.       

*출처 : http://www.justice.gouv.fr/justice-des-moneurs-10042/ (인출일 : 2018.10.25.)
*주 : 이 부분은 H.R.Kim-Lescarret이 집필한 원고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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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2. 교육적 선도제도 7단계 운영(안) 개발·적용 

한편, 교육적 선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

스’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선도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그림 Ⅴ-16〕과 같이 크게 7단계로 구분하여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사회 단계로 청소년 당사자와 보호자, 학교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로 

청소년활동 및 체험프로그램, 가족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①

단계). 두 번째는 경찰단계로 여기에는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②-1단계), 검찰 

송치 전 선도프로그램(②-2단계) 등 두 가지 모듈(module)이 개발·적용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검찰단계로 기존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 시 교육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일부 대체하

는 방안이다(③-1단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법원단계로 통보에 따른 불처분 

조건부 교육적 선도(④-1), 보호소년 상담조사 시 특별교육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

제도 활용(④-2), 보호처분 종결 이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회복적 보호

지원으로서의 교육적 선도(④-3)로 구분하여 개발·적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단계

별 적용은 기본적으로 대상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도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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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 교육적 선도제도 7단계 운영(안)

2) 3-2.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1) 3-2-1. 정책대상 규모를 고려한 사업 예산 확보 

본 연구를 통해 교육적 선도대상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역사회와 

경찰단계에서 예방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약 140만 명, 기존의 사법절차

와 연계하여 선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약 7.1만 명, 처분과 조치가 종결되어 

적응과 회복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약 3.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

림 Ⅴ-17).118) 

118) 정책대상의 규모 추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의 제3절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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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저자 작성

그림 Ⅴ-17 교육적 선도대상 및 규모 추정(안)

반면, 2018년 현재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 총액은 약 

14억 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전문가참여제 운영 예산은 약 5억 7천 만원 수준이

다. 이 외 국비 및 지방비는 미확보 상태이다. 이마저도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운영

비는 인건비(전문가)와 간식비 이외의 분야에는 집행하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

며, CYS-Net 등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예산지원은 없거나 지역 

간 운영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교육적 선도제도를 운영할 경우 정책

대상의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예방적 보호지원’의 일환으로 경찰단계(연간 최소 6천명)에 있는 청소년을 대

상으로 연간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2억 원이 소요되

며, 여기에 위탁종료 등 ‘회복적 보호지원’ 청소년(연간 약 3.7만명)을 포함하면 

연간 약 86억원(지방비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에는 선도후견

인 대상 교육 등 기타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현행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운영비(경찰청)와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비(여성

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여성가족부, 지자체)와의 연계․운영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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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교육적 선도사업 예산 추계 ]

[경찰] 2018년도 ‘전문가참여제’ 예산 5.7억만원

 ※ 산출근거 50,000원/1회기(명) × 11,400회(명) 

 ※ 현 가정법원 보호처분(2호 수강명령) 처분 상담 의뢰 기준(5만원/1회기) 

[국비 및 지방비] 2018년도 교육적 선도 사업비 미확보

[소요예산 추계]

· (예방적 보호지원) 경찰단계 약 6천명 × 20만원* = 12억원

· (회복적 보호지원) 위탁종료 등 약 3.7만명 × 20만원 = 74억원

· 86억원 × 50%(국비) = 약 43억원

 

※ 20만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2019년도 기본수당을 적용한 것이며, 선도후견

인 대상 교육 등 기타 사업비는 제외된 것임. 

(2) 3-2-2.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 지원제도’ 신설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 내 처우를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의 내용과 종류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119) 그 일환으로 

먼저 ‘(가칭)청소년 바우처’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

우처120), 평생교육바우처121), 스포츠바우처 등 다종다양한 바우처제도가 지역에

119) 사회서비스는「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정부와 민간 등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 총체를 의미한다.   

12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

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

원, 기저귀/조제부유지원, 아이돌봄, 에너지바우처 등이 대표적이며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바우처는 청소년산모 대상 의료비 지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http://www.socialservice.or.kr/ 인출일 : 2018.10.14.). 

121) 2018년의 경우 만25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천 명 

내외를 선발하여 1인당 35만원(연간)을 지원하여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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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영되고 있으나 각종 범죄의 가·피해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에서 선도프로그램 이수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바우처 제도를 신규 트랙으로 개발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특수 다이버전 

프로그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고용·여가·교육·건강·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노인에 비해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서

비스가 상대적으로 과소공급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길현종, 이영수, 2017, 

p.92).  

[ 주요국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사례 ]

· [영국] 수용처분 비율이 낮으며, 이는 소년사법 단계별로 다양한 사회 내 처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임. 여기에는 경찰의 경고처분(youth caution), 경찰 또는 검사의 조건부 경고 

처분(youth conditional cautions), 법원의 조건부 종료처분(conditional discharge), 

소년재활명령(youth rehabilitation order) 등을 포함함. 소년재활명령은 교육명령

(education requirement), 정신치료명령(mental health requirement) 등 14종이며 

복수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미국] North Carolina 주의 경우 12개월까지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피해자-가해자 화해프

로그램 참여, 특정인물 접촉·특정장소 출입 금지, 최고 500불까지의 손해배상,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 등을 포함하며, 보호관찰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운전면허 취득금지, 정기적 

학교출석, 부모의 합리적 지도 순응 등의 내용을 포함함.   

*출처: 윤웅장, 2018, p.72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llcard.kr/guide/bizVcUser.do 인출일 :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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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길현종, 이영수, 2017, p.40.

그림 Ⅴ-18 영유아·아동·청소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체계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내에서 경찰·검찰·법원단계에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현재의 사회서비

스 전달체계 상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사회서

비스의 확충 문제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총량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장 서비스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보다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전문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율과 효과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사안에 따라 선도대상 청소년

을 특정 기관에 배치하는 방식보다 상담·교육·여가·체육·문화·가족 등 관련 분야

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거주지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

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우처 

방식은 현금에 비해 자율성이 낮지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 지원금이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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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게 집행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가칭)청소년바우처’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바우처 제도의 장점은 해당 청소년이 선도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

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낙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바우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수요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공급자로 하여

금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칭)청소년바우처의 설계 개요(안)는 다음과 같다.

[ 교육적 선도 관련 ‘(가칭)청소년바우처’ 제도 설계(안) ]

· [사업목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참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 

· [지원대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교육적 선도지원 대상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가족대상프로그램, 여가․문
화․취미, 사회봉사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비용

  ※ 부모 및 가족 참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1인당 월 10만원 이내 활동지원(상담지원은 월 20만원 이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와 연계 

운영할 수 있고 특별지원 내용별 지원 금액을 상한으로 적용함.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선도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사용방법] 지자체에서 교육적 선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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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3. 학력인정제도 연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체계 구축

선도프로그램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동기(motivation)’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력 인정’은 

선도대상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동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선도제도의 

철학과 관점, 방법과 내용에도 부합한다. 이에 비행청소년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제도와 학력인정제도 간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도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면밀한 사정(assessment)을 

기반으로 맞춤형 선도계획이 수립되면 앞에서 언급한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경찰(전문가참여제 

등), 지자체(청소년복지 지원체계), 민간기관(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시·도교육청

(고교학력인정제도 운영) 간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학력인정제도와 연계할 

경우 경찰·검찰·법원단계의 학교 밖 선도대상 청소년 뿐 아니라 소년원 출원생, 

보호처분이 종료된 청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지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교학점은행제’와 연계할 경우 재학생의 참여도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학력인정을 위해 필수이수와 선택이수 영역을 구분하고, 선도대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이수 영역에는 ‘교육 및 진로’와 인성에 해당하는 ‘행동교

정’, ‘가족’을 포함하고, 선택이수 영역에는 ‘상담 및 치료’, ‘사회성 증진’, ‘여가·

문화·취미’,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언급

한 학력인정제도와 연계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서비스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Ⅴ-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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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9 교육적 선도제도와 학력인정제도 연계(안) 

3) 3-3. 친권자(보호자) 책무 이행 강화

본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부모(보호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비행억제 효과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였다.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도 부모가 참여하는 선도프

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부모의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유인책과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에 대한 제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앞에서 언급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해당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

램을 확대하고 참여 부모에 대한 생필품 지원과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공가 사용

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시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제재 방안으로는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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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 제35조(과태로의 부과기

준)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

료를 부과하고, 부과주체(교육감)와 부과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2018.06.04.)가 완료되었다.

이에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의 보호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를 근거로 선도·보호 대상 청소년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책과제 1-3 참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법행위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출처 : 입법·행정예고(2018.06.04.)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74449&lev=0&searchType=S&st
atusYN=C&page=1&s=moe&m=040401&opType=N(인출일: 2018.10.2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원)
법 제17조 제9항을 위반하여 특별교육

을 이수하지 않은 자

법 제23조 

제2항
300

이상에서 논의한 교육적 선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 〔그림 Ⅴ-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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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0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안)

(다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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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청소년 보호 및 선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 의견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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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Study on the Status of Educational Guidance of At-Risk Youths and 

Measures to Enhance its Efficacy

This study reviews the status of guidance programs of at-risk youths 

that are operated by the local communities or juvenile justice system,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optimal program management that 

can prevent delinquency and recidivism of at-risk youths. Furthermore, 

this study is to serve as the foundational data for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 safety net system of youths, and to guide 

improvements of existing early interven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s. 

In addition to the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s.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the sample group of 1,000 adolescents targeted by the educational 

guidance programs from June-July of 2018. 15 youths and 10 direct 

staffs were interviewed before and after the survey.

The survey results suggest that the experience of delinquency differs 

by gender and age, suggesting protective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Among the existing guidance programs, the most effective 

programs were found to be in areas of leisure, culture and hobby, 

followed by the family-oriented program, education and career planning 

programs. The target youths reported that programs ran by youth or 

community institutions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programs ru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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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stice or judicial system.

The interview with the youths informed the cause of participation, 

the efficacy or helpfulness of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s, satisfaction 

and suggestions. It showed that programs based on 1:1 relationship, 

parental involvements, and leisure/hobby/culture were viewed positively; 

the demands for career, education, entrepreneurship related programs 

were also confirme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drawn from the interview with direct 

staffs. The target of educational guidance is focused to the youths in the 

early stages of juvenile delinquents, as defined by the law enforcements, 

and the youths who are in needs of supports, to prevent recidivism 

and promote reentry to the community after serving time in the detention. 

The demand for youth-centered programs based on 1:1 relationship, 

parental participation, and new experiences, in addition to effective, 

growth and change focused managements were identified.

The following policy promotion work were drawn from the study 

results: first, fortify the foundation of system by revising the following 

regulations and laws to implement the each related tasks: 「Youth Welfare 

Support Act」 to specify target population and support, 「Juvenile 

Department Tasks Manual」 to establish conditions for  release under 

educational guidance, 「Youth Protection Act」 to establish conditions 

for the primary caregiver to fulfill obligations, 「Juvenile Law」 to manage 

special education in collaboration with probation, 「Act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collaboration with special educa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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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to reorganize and reinforce 

supports for the victims.

Secondly, organizational recommenda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partnership between law enforcements and regional governments via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conditional release under the educational 

guidance, reviewing accessibility of the social services in at-risk youths 

at each steps of juvenile justice system, and improv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hare 

information were recommended.

Lastly, to improve efficacy of the program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customized guidance programs, diversification of community-based 

programs by expanding social services targeting at-risk youths, 

reinforcement of the primary care provider’s obligations to fulfil duties 

were recommended.  

Keywords: Youth At Risk, Juvenile Delinquency, Educational Guidance, 

Protective Detention of a Juven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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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헌·김태성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헌·이윤주·최정원·유설희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헌·하형석·유민상·조성호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Ⅰ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2/28)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
(6/15)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
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 
(7/18)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Ⅱ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ㆍ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Ⅲ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ㆍ청소년ㆍ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ㆍ운영 모형 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Ⅳ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ㆍ경제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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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군 학 (광진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주임)

  박 원 규 (경찰대학교․교수)

  봉 유 종 (안양동안경찰서․경감)

  서 석 교 (서울남부꿈키움센터․팀장)

  신 동 주 (의정부지압법원․판사)



◈ 자문․협력 ◈

  염 윤 호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이 종 석 (안양동안경찰서․경장)

  이 현 숙 (탁틴내일․대표)

  조 주 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조 진 경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황 동 구 (서울특별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팀원)

◈ 비행행동 경중(輕重) 평가 ◈

※ 익명 요청 참여자 및 직급·직위 제외(가나다순) 

  강 소 영 (건국대 경찰학과)

  강 호 진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권 해 수 (조선대학교)

  길 성 호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김 광 기 (인제대학교)

  김 다 운 (하늘목장 청소년쉼터)

  김 범 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 성 벽 (여성가족부)

  김 세 민 (부산광역시 꿈드림)

  김 세 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 아 름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한울타리)

  김 영 진 (법무법인 우면)

  김 지 훈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 학 수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김 현 아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김 형 태 (서울기독대학교)



◈ 비행행동 경중(輕重) 평가 ◈

  김 혜 영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김 혜 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 희 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 지 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 상 열 (마포경찰서)

  방 은 령 (한서대학교)

  백 소 현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백 혜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 수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 동 진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성 예 진 (청소년쉼터)

  성 태 봉 (인천일시청소년쉼터)

  손 영 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손 지 아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손 지 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 병 수 (여성가족부)

  안 세 영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 주 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우 건 희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유 홍 식 (중앙대학교)

  윤 다 솜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은 영 진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이 근 덕 (노무법인 유앤)

  이 범 영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 비행행동 경중(輕重) 평가 ◈

  이 상 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 영 운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이 정 은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이 태 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 효 정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임 영 식 (중앙대학교)

  장 한 성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정 은 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 태 권 (법무연수원)

  조 이 랑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진 선 미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최 인 정 (영등포경찰서)

  최 정 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 창 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 희 윤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하 태 욱 (건신대학교대학원)

  한 도 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황 선 용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한

  황 여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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